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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 비교해 인구의 국가 간 이동은 매우 증가하 다. 단일민족성이 

높은 국가 던 한국도 예외 없이 외국인이 증가하 고, 그 결과 지금은 

한국 내에서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쉽게 마주할 수 있다. 다양성이 증가

하는 만큼 그 안에서의 갈등도 존재하기 마련이다. 더욱이 한국 사회 또

는 한국인은 다른 인종이나 문화에 한 깊숙한 경험이 부족한 부분이 있

을 수 있어 이주민과의 공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현재 한국 사회는 이러한 노력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 있지만, 아직은 

이주민에 한 차별이나 이주민과의 갈등이 여기저기 남아 있는 상황으

로 보인다. 결혼이주여성, 이주노동자, 유학생, 난민 등 각기 다른 이유로 

한국에 입국을 하여 생활하고 있는 이주민 중 물론 새로운 환경에 잘 적

응해 나가며 생활하시는 분이 많이 있다. 그러나 처음 입국시의 기 와 

달리 한국에서의 생활에 실망을 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분도 있을 것이다. 

이주민이 경험하는 어려움은 물리적인 불편함도 있겠지만, 인식적인 차

별이나 편견으로부터 발생하는 심리·정서적인 불편함이 다수 있을 것으

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불편함은 이주민뿐 아니라 한국인에게도 있

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인과 이주민이 서로를 이해하고 한국이라

는 공간에서 어떻게 함께 잘 살아갈지 고민해야 한다. 어느 한쪽의 일방

적인 동화나 이해로는 균형 있는 공존을 기 하기 힘들다.

이를 위해 한국인의 포용에 한 생각이나 수준을 알아보는 것에서 나

아가 이주민의 시각에서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한국 사

회의 주류 집단인 한국인의 생각이나 태도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주

민의 한국 사회와 한국인에 한 생각과 인식을 파악해야 서로를 이해하

고 교차점을 찾아 나갈 수 있다. 

발┃간┃사



이 연구는 이러한 서로의 교차점을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한국인

과 이주민의 서로에 한 태도, 생각과 인식을 알아보아 서로의 현 수준

을 이해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고

자 했다. 우리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내가 한 행동과 평소 태도를 객관적

으로 바라볼 수 있으며 그에 한 오해와 편견이 있다면 고쳐나갈 수 있

다. 이러한 시각에서 나의 문화 또는 나의 관습만을 지키고 따라주기를 

요구하기보다 서로에게 적절한 수준의 포용과 적응, 이해와 타협을 바라

며 함께 나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하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

이 연구는 변수정 연구위원의 책임으로 수행되었고, 본원의 김기태 부연

구위원과 정희선 연구원이 연구진으로 참여하 다. 연구에 직업 참여해 

준 이민정책연구원의 이창원 연구위원과 협성 학교 김희주 교수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연구 진행에 있어서 많은 조언을 해주신 본원의 

곽윤경 부연구위원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양계민 선임연구위원, 그

리고 자문을 해주신 여러 전문가에게도 감사드린다. 그리고 연구를 꼼꼼

히 검토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익명의 평가위원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한

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시기에 조사에 참여해 준 이주민 여

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한국 생활을 경험하기를 

희망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내용은 연구자의 개별 의견이며 본 연

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21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이  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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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other view of social integration: Korean 
Society’s inclusivity as perceived by migrants

1)Project Head: Byoun Soo-Jung  

This study explores migrants’ perceptions of Korea. It inves-

tigates the differences between groups by the characteristics of 

migrants such as region of origin and types of visas. It also 

finds the difference between the thoughts of Koreans and the 

perceptions of migrants. Based on the results, policy im-

plications are proposed.

The experiences and perceptions of migrants have differ-

ences among various subgroups. In particular, the region of 

origin and visa type of migrants are important variables that 

bring differences between groups in migrants’ perceptions of 

Korea and  their lives in Korea. This study finds that the 

Korean language level is important in living in Korea and mi-

grants’ perception of Korea changes when the period of stay in 

Korea is more than 5 years. In addition, this study shows that 

the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in Korea is an important vari-

able that makes a difference in migrants’ perceptions of life 

satisfaction or acceptability in Korea. 

Migrants’ perception of inclusivity to migrants in Korea tends 

to be better than Korean’s thoughts. Koreans are at the level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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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통합의 또 다른 시각: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 사회의 수용성

accepting various cultures and migrants to some extent. 

However, Koreans are very wary of migrants becoming leaders 

or negatively affecting Korean society.

Based on these results, multicultural policy in Korea should 

come up with a way for migrants and Koreans to truly under-

stand each other in real life. The study emphasizes, on the one 

hand, anti-bias and anti-discrimination education aimed at 

Koreans is essential. On the other hand, social environment 

where migrants can learn the rules and customs necessary for 

living in Korea from the beginning of their arrival is needed. 

Furthermore, the current study suggests the monitoring system 

for the media or the internet should work to prevent distorted 

perceptions of migrants.

Keyword : migrant perception, inclusivity, social integration



요약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 사회에 이주민이 증가하면서 이주민의 정착이나 적응에 관한 관

심에서 더 나아가 이주민의 인권, 차별, 인식 등의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그런데도 이주민 인식과 관련된 연구는 한국인을 상으로 하는 수용성 

연구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다문화사회에서 이주민과 한국인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한 방향이 아닌 양방향의 노력이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선주민과 이주민의 생각에 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그동안 한국인을 중심으로 이주민에 한 수용성

을 파악하던 것에서 한 발 더 나가 이주민을 직접 상으로 하여 한국에 

한 인식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한국인의 생각과 이주민의 인식 수

준을 파악하여 한국 사회의 이주민 수용성 수준을 보다 면 하게 짚어보

고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2. 주요 연구결과

이주민의 경험과 인식은 다양한 집단별 차이를 가지고 있다. 특히, 이

주민이 가진 여러 특성 중 출신지역과 체류자격에 따라 그들의 한국 생활

과 한국에 한 인식에서 집단별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이주민의 한국 

생활에서 한국어 수준도 중요하게 나타났으며, 한국에서의 체류 기간이 

5년 이상 되면 한국에 한 인식이 약간 변화하는 경향을 보 다. 또한, 

한국에서의 차별 경험은 한국 생활의 만족도나 수용성에 한 인식에 차

이를 가져오는 중요한 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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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수용성과 이에 한 이주민의 인식 비교를 보면, 다문화 수용

성에서 문화개방성은 이주민이 인식한 것보다 한국인이 덜 개방적이고, 

국민정체성과 고정관념 측면에서는 이주민이 인식한 것보다 한국인이 자

신을 더 개방적이라고 생각한다. 이주민은 한국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한

국인이 이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동화하기를 더 많이 기 하며 거부·회

피 정서도 더 많지만, 상호교류의 행동의지에서는 이주민이 한국인을 더 

개방적으로 생각한다. 각각의 개념에 따라 서로 생각이 다르지만, 그 개

념 안에서 항목 간의 경향성이 일치하는 결과를 보면 한국인은 이제 이주

민이나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오는 것, 그래서 문화가 다양해지는 것에 

해서는 개방적이지만, 완전히 친 한 관계를 맺거나 가까운 곳에 사는 것

에 해서는 모두가 환 하지는 않는 수준임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한

국 국민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해서도 아직은 높은 잣 를 가지고 있고 

이주민이 한국 사회에서 지도자가 되는 등의 환경에는 부정적인 수준이

다. 즉, 나에게 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에서 한국에 이주민이 증가해 다

인종, 다문화가 되는 것은 기꺼이 받아들이지만, 주류사회에 진입하거나 

나의 이익과 관계된 측면에서는 무조건 환 하지는 않는 정도로 이해된

다. 반면 이주민은 한국 사회에 해 호의적인 경우를 많이 보이고 있으

며, 한국에 오래 살거나 한국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부정적으

로 또는 긍정적으로 인식이 변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한국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한국의 수용성을 높게 인식하기도 하고 한국에 한 신뢰가 전반

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인다. 따뜻한 태도나 신뢰 등 감정적인 부분 이외

에 한국인이 되는 기준이나 조건, 한국에 동화되기를 바라는 기  등에 

해서는 이주민이 한국인 수용 정도를 유사한 수준에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요약 5

3. 결론 및 시사점

이주민 증가와 함께 한국도 다문화사회가 되면서 이주민과 다양한 문

화에 해 이제는 어느 정도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듯하다. 그러나 여

전히 이주민이 한국인이 되거나 지도자가 되는 것에 해서는 엄격한 기

준을 유지하는 수준의 수용성, 그리고 일부에서는 여전히 이주민에 한 

편견이나 차별, 부정적 인식이 한국 사회에 남아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이주민과 관련된 정책에서 인권이나 다양성 존중에 한 방향을 적절

히 설정하고 있으며, 이제는 그 안의 세부추진과제들이 현재의 한국 사회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재검토해야 할 것

이다. 단순히 여러 문화를 접하는 기회나 이주민과 선주민의 단순 교류, 

또는 선언적인 내용에서 더 나아가  이주민을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

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문화 교육의 방향을 다양성 인정, 반 편견·반 차별에 관한 내용을 중

심으로 넓혀 다양성과 모든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범위로 확 해야 할 

것이며, 교육 상 또한 확 해 이주민을 접할 기회가 많은 직군은 물론 

일반 시민도 이를 당연한 시민성으로 받아들이는 교육 문화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이주민도 한국 사회에 자연스럽게 어울리기 위해 한국 생활

에 중요한 규칙이나 관습을 이해하려 노력해야 하며 입국 초기에 이러한 

교육을 더욱 꼼꼼히 받아 갈등이 발생할 요인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한

국어가 필요한 이주민에게는 한국어 접근이 가능한 다양한 환경을 제공

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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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 이주민이 한국 사회의 진정한 구성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의 능력이 차별받지 않고 발휘될 수 있는 기회 마련에 한 논의가 필

요해 보인다. 또한, 최근 향력이 커지는 미디어나 언론, 온라인 등을 통

해 이주민에 한 이미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다. 

주요 용어 : 이주민 인식, 수용성, 사회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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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한국 사회는 과거로부터 하나의 인종, 민족 정체성을 강조하고 그에 

한 큰 자부심을 갖고 있다. 이러한 문화는 흔히 사용되는 단일민족, 한 핏

줄 등의 표현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러나 2020년 기준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204만 명 정도로 전체 인구의 약 4%를 차지하고 있다(KOSIS, 

2020). 국제적으로도 국가 간 이동이 용이하고 그만큼 한국에 외국인의 

유입이 증가하는 경향을 고려하면 한국 사회의 민족 특성을 나타내던 표

현의 적절성이 약화하는 현실이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점차 증가하면서 한국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진입했다고는 하지만, 오랜 시간 인종이나 민족의 다양성에 한 경험이 

풍부하지 않았던 한국인의 태도는 외국인이나 이주민에 한 수용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는 없는 현실이다. 「2018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에 따르면, 보편성, 다양성, 관계성 등의 지표를 가지고 100점 만점으로 

구성된 다문화 수용성 점수에서 한국인은 52.81점을 보여 높은 수준의 

수용성 수준은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3년 전 조사 결과보다 이주민

이나 다문화사회에 한 수용성 수준이 약간 하락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여성가족부, 2018). 

실제 생활에서도 이주민 포용과 연 를 강조하지만, 한편에서는 이주

민에 한 차별이나 무시·혐오에 관한 이야기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노동에 한 임금을 제 로 받지 못하는 이주노동자의 경험(이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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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4.), 코로나19 상황 초기에 외국인에게 신분증과 건강보험증이 

있어야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거나(조준형, 2020.3.11.), 

감염병 유행으로 인해 특정 이주민 집단을 혐오하는(장이츠, 김민아, 

2021) 사례를 최근에도 쉽게 마주할 수 있다. 이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와 맞닿아 있는 사례들이다. 이주민에 한 수용이라는 것이 다양한 

문화나 인종 및 언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이전에 이주민을 차별하지 

않고 인권을 존중하는 것을 기본으로 전제해야 할 것이다. 

한국이 포용 사회를 지향하는 것과는 달리 한국인의 인식이나 실제 생

활의 태도로 인해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이 차별이나 혐오 등 부정적인 

경험을 할 가능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향점과 현실 사이에 

불일치가 일어나는 시점에서는 다문화사회로 진행한 한국이 인식적인 측

면에서 어느 정도의 수용 수준을 가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

고 그 방법은 지금까지 많이 확인해 왔던 한국인의 관점이 아닌 이주민의 

시각에서 파악해 보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사회에서 이주민이 어떠한 경험과 인식을 가졌는지 파악하는 

것은 앞으로의 사회 환경 변화와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정책 등의 측면에서 

중요하다. 지금까지는 이주민이 한국 사회에 빠르게 적응하도록 하는 중

요한 과업이었기 때문에 이주민을 상으로 무언가를 알아본다면 이주민

의 생각과 인식보다는 한국에의 적응이나 경험, 욕구 등을 파악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인식이나 차별 경험은 그 안의 일부로 다루어져 왔다. 그

리고 다문화 수용성 등의 인식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한국인을 상

으로 하 고 이주민이 한국 사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한 인식의 측

면을 집중적으로 다룬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다수와 소수의 구도 속에서 

소수인 이주민의 인식보다는 다수인 한국인의 인식을 중심에 두었기 때

문에 그동안 이주민의 인식은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은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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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민족주의나 순혈주의가 강했던 한국 사회가 처음 이주민을 함에 

있어 차별적 배제나 동화주의적인 입장을 가졌던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

일 수 있다. 현재는 필요에 따라 일부에서는 다문화주의 입장을 강조하기

도 하고, 다른 측면에서는 동화주의 입장 또는 차별적 배제주의를 고수하

고 있기도 하다. 고유의 문화를 오랫동안 유지해 온 사회의 특성상 동화

주의적 입장에 한 필요성은 남아 있고 이러한 입장으로 갈등을 줄이는 

것이 용이한 부분에서는 잘 활용하는 것이 현명하지만, 동시에 다른 관점

에 한 요구도 살펴야 한다. 한국의 이주민 증가 경향이나 국제적인 이

동이 증가하는 세계적인 추이를 본다면 향후 한국의 이주민 규모도 확장

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다면, 한 사회에 여러 

문화의 공존을 인정하는 다문화주의 관점과 이주민과 함께 살아가는 것

에 한 고민이 더 묻어있는 상호문화주의 관점이 더 강조되기도 할 것이

다. 즉, 국제적인 인구이동 경향으로 보아 다시 단일민족 사회로 되돌아 

갈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하다면 모든 개인의 권리 존중을 강조하는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주민을 소수집단으로 남겨두고 관리하거나 통제하는 

상으로 보는 관점보다 각자의 문화를 인정하는 다문화주의 관점이 더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다문화주의가 한 사회에 들어온 여러 문화를 그

로 인정하는 수준이라면, 서로를 상호교류의 상과 공동체로 인식하고 

상 의 가치를 나누는 상호문화주의적 접근(Parekh, 2000; Parekh, 

2007; 김태원, 2012에서 재인용)이 앞으로의 사회통합에 더욱 필요한 관

점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다양한 문화나 인종 간 양방향 이해와 적응이 필연적

이다. 즉, 이주민이라는 소수집단이 이주한 주류사회에 적응하는 과정과 

함께 그 사회의 다수 집단 또한 새로운 소수집단을 이해하고 적응하는 서

로의 노력이 필요하다. 동화주의적 접근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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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에게 강력한 일방적인 동화 방식을 지속해서 요구한다면 이주민 

뿐 아니라 한국인의 권리나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도 있다. 이주민에게만 한국 사회의 적응을 강조하는 결과는 차별과 편견 

등으로 인한 부정적 결과를 더 많이 불러올 수 있고, 이러한 이주민의 부

적응이나 부정적인 결과는 그들의 삶의 질 뿐 아니라 한국 사회에도 부정

적인 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새로운 집단과 기존 집단의 

조화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 양방향의 조화로운 적응을 위해서 한국인

의 인식 뿐 아니라 이주민의 인식과 생각을 파악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주민 관련 연구나 조사는 주류집단인 한국인의 관점

에서 이루어져 왔다(i.e., 권진, 경승구, 2016; 김진희, 2019; 김혜숙, 김

도 , 신희천, 이주연, 2011; 김희정, 2017). 또한, 이주민을 직접 상으

로 한 연구나 조사는 이주민 집단 내 상의 입국 목적 및 출신지역의 다

양성, 그리고 언어적 한계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특정 집단 별 연구로 분

절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i.e., 소성규, 2010; 정하나, 2016). 연구나 

조사의 내용은 이주민의 한국 사회 적응이 중요한 과업으로 여겨져 이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이 연구에서는 이주민을 직접 상으로 한 조사를 통해 그동안 이주민

의 생활 실태나 한국 적응에 주로 관심을 두어왔던 경향과 특정 집단 

상의 연구에서 더 나아가 다양한 이주민 집단을 포괄하여 이주민의 한국

에 한 인식적인 측면을 중점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주

민의 한국에 한 인식 파악은 그동안 한국인을 상으로 이주민이나 다

문화사회에 관한 생각 및 태도를 알아보아 한국의 수용성을 파악했던 방

법과 달리, 이주민을 상으로 한국 사회에 한 인식을 직접 알아본다. 

세부적으로는 이주민이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주민

은 한국인이 이주민을 어떻게 생각한다고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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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주민의 한국에 한 인식 파악을 위해 이와 접하게 관련된 내

용으로 한국인과의 관계, 차별 경험, 한국 생활 만족 등에 한 실태를 파

악한다. 

이에 더해, 이 연구에서는 그동안 한국인을 상으로 파악한 수용 정도

의 내용을 활용해 이주민은 한국인의 이주민에 한 인식이 어떻다고 생

각하는지 그 내용과 경향 및 차이를 비교한다. 즉, 한국인을 상으로 수

용·포용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사용된 기존 문항을 변형해, 한국인이 어

떠하다고 생각하고 인식하는지 이주민에게 물어봄으로써 한국인이 생각

하는 수용 정도와 실제 이주민이 인식하는 정도에는 어떠한 유사점과 차

이점이 있는지 그 경향을 살펴본다.

이렇게 이주민을 상으로 그들의 인식을 직접 알아보는 것은 앞으로 

한국 사회의 통합정책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정책의 상으로부터 얻은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한국의 다문화정책에 한

국인의 이주민에 한 인식과 태도가 매우 큰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 란, 2013). 이는 이주민에 한 한국인의 인식과 수용 

정도를 이해하는 것이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응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김혜순, 2019). 그리고 이 과정은 그동안 충분히 진행되었

다. 이제 한국의 사회통합정책에서 동화주의 접근이 필요한 부분은 유지

하더라도, 앞으로 수용 및 인식 측면의 발전에서 다문화주의나 상호문화

주의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집중 받지 않았던 이주민의 시

각을 더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한국 사회의 수용 수준을 보다 객관적

으로 파악하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정책 발전을 위해 정책 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생각을 이해하려는 과정을 한국인에게는 당연히 거치면서 

이주민을 상으로는 생략하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주민에 한 한국의 수용성을 이주민의 시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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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는 것을 바탕으로 이주민이 한국 사회에 자연스럽게 적응하고 한

국인과 서로 조화를 이루며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이주민이 거부당하거나 차별받는 환경은 

제거하고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정당한 권리를 누리며 생활할 수 있는 

환경 마련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이 연구는 이주민이 한국 사회에 해 어떠한 인식을 가졌는지, 그리고 

한국인의 수용 정도에 한 인식과는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연구는 사회통합 수준을 알아보는 것이 목

적이라기보다는 한국의 수용성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주민의 시각을 

차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은 그동안 수용성을 한국인 중심으로 

이해해왔던 것에서 벗어나 다른 시각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

닌다. 이주민이 인식하는 한국 사회의 수용성은 한국 사람, 한국의 정책 

및 법제도, 한국의 언론 등의 향을 중심으로 형성된다고 보아 이 연구

의 이주민 상 인식조사에는 이와 관련된 항목을 포함한다. 한국 사회의 

이주민 수용성은 그 상이 매우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다문

화 수용성과 신뢰 및 포용 등 그동안 한국인을 상으로 한국 사회의 수

용성이나 포용성을 파악할 때 활용되었던 개념을 중심으로 한다. 이는 한

국인의 생각과 이주민의 생각을 비교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데, 기존에 알

고 있던 한국인의 수용 수준을 직접 경험해 본 이주민은 어떻게 판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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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알아보는 것이 한쪽의 생각만을 알아보는 것보다는 우리 사회의 수

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데 용이하기 때문이다.

제1장은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그리고 연구 내용과 방법을 소개하는 내

용으로 구성되며, 제2장은 이론적 검토와 이주민 상 정책을 소개하고 

간략히 평가한다. 먼저 이주민의 개념을 검토하고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

이 가지는 의미를 짚어본 후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 수용이 어떻게 전개되

었는지 살펴본다. 그리고 행정통계를 활용해 이주민의 현황을 파악한다. 

이어서 이주민에 한 수용성과 관련된 기존 연구를 검토하고 마지막으

로 이주민과 관련된 정책 내용을 검토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주민의 한국에 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이주민을 

상으로 「한국 사회 수용성에 한 이주민의 인식조사」를 실시한다. 제3

장과 제4장은 양적 조사의 결과로 내용이 구성된다. 제3장은 이주민의 한

국에 한 인식 형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주변 한국인과의 관

계나 차별 경험에 해 알아본다. 그리고 한국에서 필요한 정책이나 지원 

혜택을 받은 경험 등에 해 알아보며, 한국 생활에 한 만족도, 다른 외

국인에게 한국 생활을 추천할 것인지 등 이주민의 한국에 한 인식을 이

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우선 알아본다.

제4장은 이 연구의 주요한 내용으로 이주민의 한국에 한 인식을 본

격적으로 알아보는 부분으로, 한국의 다문화 수용성 정도, 신뢰와 포용성 

등을 이주민에게 직접 알아본다. 그리고 그동안 한국인을 상으로 이루

어진 조사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한국인과 이주민의 한국 사회 수용성 정

도에 관한 생각의 경향과 차이점 등을 비교해 본다. 

제5장은 양적 조사로 심도 있게 알아보기 힘든 내용에 해 이주민과

의 포커스그룹인터뷰를 통해 알아본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한국의 

가장 큰 이주민 집단인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을 상으로 한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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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 결과를 통해 이주민의 한국에 한 인식을 보다 면 하게 파악한다. 

또한, 이주민을 현장에서 가까이 접하는 전문가의 시각으로 바라 본 한국 

사회의 수용성에 해서도 논의한다.

마지막 제6장 결론에서는 이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를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면서 마무리한다.

  2. 연구 방법

이 연구는 이주민이 한국 사회나 한국인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파

악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문헌 연구,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전문가 자문 

등의 방법을 활용한다. 이주민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한국인이 이주민에 

해 가지는 인식, 이주민이 한국인에 해 가지는 인식 등 이주민의 인

식과 관련된 선행연구 검토 및 이주민 관련 정책 검토를 위해 문헌 연구

를 한다. 이 연구에서 활용한 양적 연구는 설문조사와 그 결과를 활용한 

분석이다. 이주민의 한국 사회나 한국인에 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이 

연구에서 직접 이주민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하 다. 이주민의 특성상 

온라인 방식이나 전화방식은 적절하지 않아 면 방식의 설문조사를 진

행하 다. 그리고 설문조사만으로 파악할 수 없는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이주민을 상으로 포커스그룹인터뷰를 시행하 다. 또한, 질적 연구 방

법의 하나로 이주민을 가까이에서 접하는 이주민 관련 센터나 단체의 종

사자를 상으로 현장 전문가 조사를 하 다. 양적 조사를 위한 조사 질

문지 구성 과정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고, 이주민 상 정책과 관련해 

논의하는 자리로 포럼을 한차례 진행하고 전문가 자문도 활용하 다.

이 연구에서 활용한 데이터는 행정통계 자료,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 그리고 포커스그룹인터뷰와 전문가 조사 및 자문을 통해 생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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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 자료이다. 한국에 체류하는 이주민 통계를 다각도에서 볼 수 있는 

자료로 법무부의 ‘출입국자 및 체류외국인 통계’ 자료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행정통계를 활용하 다. 이 연구에서는 

이주민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이주민을 직접 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하주요 연구 자료로 활용하 다. 이주민을 상으로 얻은 데이터는 설문

조사를 통한 양적 자료와 포커스그룹인터뷰를 통한 질적 자료를 포함한

다. 이에 더해 현장 전문가를 상으로 의견 수렴을 한 자료와 자문을 통

해 얻은 자료들도 질적 자료로 활용한다. 각 데이터에 한 구체적인 내

용은 데이터를 활용한 장에서 상세하게 설명한다.

가. 문헌 검토 및 행정통계 자료 이용

한국에서 이주민의 의미, 그동안 한국인을 상으로 알아본 이주민에 

한 인식, 그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활용된 지표, 이주민을 상으로 한

국 사회의 인식을 알아본 선행연구 검토를 위해 기존의 문헌을 활용한다. 

또한, 이주민과 관련된 정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기본계획 및 문

헌을 검토한다.

한국에 체류 중인 이주민 규모 파악을 위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행정

통계 자료를 활용한다. 법무부의 체류외국인 및 등록외국인 현황과 행정

안전부에서 관리하는 외국인주민현황 자료를 활용한다.

나. 양적 연구

양적 연구를 위해서 이주민을 상으로 인식조사를 시행한다. 조사는 

면접조사 방법으로 수행하 고, 상세한 조사 상과 자료 수집 방법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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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다.

1) 조사대상 및 시기

조사 상자는 단기 체류를 제외하고 귀화자를 포함해 한국에 체류 중

인 이주민이다. 이 연구는 다른 이주민/외국인 상 연구들이 이주민 내

의 특정 집단을 상으로 하는 것과 달리 이주민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이기 때문에 체류자격 분류상의 특정 집단만을 상으로 하지 않고 

이주민 전반이 연구 상자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주민 1,300명을 목표 표집 인원으로 설정하고 이주민 

집단별 분포를 고르게 하도록 출신지역과 체류 목적, 그리고 체류 기간을 

기준으로 표본을 할당하여 유의표집을 하 다. 출신지역은 국적별 등록

외국인 규모를 고려해 중국 출신, 동남아시아와 서남아시아 출신, 중앙아

시아/몽골/러시아 출신을 30%씩 설정하고 나머지 10%는 서양과 일본 

및 만 등의 국가 출신으로 목표 인원을 설정했다. 체류 목적은 취업, 결

혼이민, 동반을 각각 30%씩, 그리고 학업 및 기타 목적은 10%로 설정했

다. 체류 기간은 3년 미만, 3년~5년 미만, 5년 이상을 3분의 1씩 나누었

다. 그리고 지역별 안배를 위해 서울·경기권, 충청권, 호남권, 경상권으로 

나누어 행정안전부의 외국인주민을 권역별 비율로 맞추어 목표 표집 인

원을 설정했다. 

조사 상자의 국적에 따른 인한 언어 다양성 때문에 조사에서 특정 국

가 출신이 배제되는 현상을 최 한 방지하기 위해 조사 질문지는 한국어

를 포함해 어,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캄보디아어, 네팔어, 인도

네시아어, 러시아어, 몽골어 등 총 10개 언어로 준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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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조사대상 목표 표집 인원

구분
목표 

구성비
(%)

표집 인원(명)

총계 서울 경기권 충청권 호남권 경상권

전체 100.0 1,300 259 500 155 112 274

출
신
지
역

중국(한국계 포함) 30.0 391 78 150 47 34 82

동남+서남아시아 30.0 391 78 150 47 34 82

중앙아시아/몽골/러시아 30.0 391 78 150 47 34 82

기타(서양 및 일본·대만 등) 10.0 127 25 50 14 10 28

체
류
목
적

취업 30.0 391 78 150 47 34 82

결혼이민 30.0 391 78 150 47 34 82

동반 30.0 391 78 150 47 34 82

학업 및 기타 10.0 127 25 50 14 10 28

체
류
기
간

3년 미만 33.0 429 86 165 51 37 90

3~5년 미만 33.0 429 86 165 51 37 90

5년 이상 34.0 442 87 170 53 38 94

이주민 상 면접조사는 2021년 8월 11일에 시작해 10월 6일에 완료

되었다. 실제 조사 완료된 응답자는 목표 인원보다 10명 많은 1,310명이

다. 2021년에 코로나19의 유행이 이어져 조사에 친화적인 환경을 아니

었기 때문에 직접 면접조사 방법으로 조사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출신지역, 체류 목적, 체류 기간의 세 가지 특성을 조사 인원 분배 조건으

로 설정하고 거기에 지역을 교차로 조사 목표 인원을 설정하 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도 조사 상을 구하는 것이 쉬운 조건은 아니었으며 코로나19

로 인한 환경까지 겹쳐 조사 시행에 제약이 많았다. 그 결과 목표로 한 조

사 인원을 설정한 로 구하는 것이 어려워 조사 마지막 시기에 조정을 

통해 조사를 완료하 고 실제 조사 응답자 분포는 아래와 같다.



20 사회통합의 또 다른 시각: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 사회의 수용성

〈표 1-2〉 조사대상 실제 응답자 분포

구분

목표 
인원 
대비 
비율
(%)

최종 
구성비
(%)

조사 인원(명)

총계 서울 경기권 충청권 호남권 경상권

전체 100.8 100.0 1,310 245 514 156 117 278

출
신
지
역

중국(한국계 포함) 108.2 32.3 423 70 188 46 27 92

동남+서남아시아 110.7 33.1 433 70 154 50 57 102

중앙아시아/몽골/러시아 80.6 24.0 315 62 132 46 23 52

기타(서양 및 일본·대만 등) 109.4 10.6 139 43 40 14 10 32

체
류
목
적

취업 117.6 35.1 460 105 188 47 32 88

결혼이민 94.6 28.2 370 52 119 51 52 96

동반 86.4 25.8 338 61 147 44 20 66

학업 및 기타 111.8 10.8 142 27 60 14 13 28

체
류
기
간

3년 미만 82.8 27.1 355 66 154 47 23 65

3~5년 미만 91.8 30.1 394 77 133 48 36 100

5년 이상 126.9 42.8 561 102 227 61 58 113

2) 조사 방법 

조사 방법은 조사원이 이주민을 직접 만나 가능한 언어에 해당하는 설

문지를 배부하고 자기기재 방법으로 시행하 다. 조사는 어, 중국어, 

베트남어, 일어 등 외국어가 가능한 면접조사원을 포함하여 진행되었다.

출입국관리소에 방문하여 외국인들을 만나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담당자의 협조를 얻어 외국인들을 소개받아 상이 되는 이주민들을 눈

덩이 표집(snow ball) 방식으로 접촉하여 상자를 확 하면서 진행되었

다. 또는 취업비자를 가진 이주민이 많은 지역, 공단 주변에서 이주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을 방문하거나, 동일 지역 출신이 모여 사는 타운 

등을 찾아서 표집 목표에 해당하는 이주민을 접촉해 진행하 고, 이외에

도 이주민들이 자주 모이는 장소를 찾아 조사를 진행하 다. 외국인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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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상점을 운 하는 분이나 어학원 선생님 소개, 학교 내 이주민 모

임 친구 소개, 조사를 응답했던 지인 소개 및 추천 등 역시 눈덩이 표집

(snow ball) 방식을 통해 진행하 다. 

3) 조사 내용

이주민을 직접 상으로 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한 이주민 인식조

사」의 주요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문화 수용성을 알아볼 수 있는 하

위개념으로 다양성과 관계성을 알아보고, 신뢰와 포용성 그리고 정책 관

련 내용을 조사한다. 위협의식과 차별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주민의 한국

에 한 인식을 주로 파악한다. 그리고 인식과 접하게 연관된 내용으로

는 주변 사람과의 관계, 특히 한국인과의 관계와 한국 생활에 한 만족

도를 조사의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국 사회에 외국인·이주민이 증가하면서 우리와 다른 문화나 그 문화

를 가진 존재에 한 수용성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된 표적인 척도가 다

문화 수용성이다. 따라서 이 조사에서도 한국인을 상으로 한 조사 내용

을 가지고 이주민을 상으로 한 다문화 수용성을 조사한다. 이주민에게 

질문하기 적절한 다문화 수용성의 하위 역인 다양성, 관계성, 보편성 

중 이 연구에서는 다양성과 관계성을 다문화 수용성 내용으로 포함한다. 

다른 또는 낯선 문화를 하는 태도와 함께 한 사회에서 공존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서로에 한 믿음과 신뢰이기 때문에 조사 역에 신뢰 항목

을 포함하고, 이에 더해 한국인이 선주민으로서 이주민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포용 태도 또한 이주민이 한국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중요한 척도이다. 그리고 한국인이 이주민을 바라보는 시각을 이주민이 

직접 인식하는 것은 이주민이 한국에 한 인식을 갖는 데 중요하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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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항목

다문화 
수용성

다양성

 1)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인의 문화개방성 정도

 2)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인의 국민정체성 정도

 3)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인의 고정관념 정도

관계성

 1)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인의 일방적 동화기  정도

 2) 이주민이 생각하는 본인의 일방적 동화기  정도

 3)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인의 거부·회피 정서 정도

 4)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인의 상호교류 행동의지 정도

주민에 한 부정적인 인식을 넘어서 일자리 경쟁이나 범죄율 및 국가재

정 부담증가 등 이주민 유입이 한국 사회나 한국인을 위협한다는 인식을 

한국인이 갖고 있기 때문에(여성가족부, 2018) 이에 한 이주민의 인식

을 알아보는 것도 조사 내용에 포함한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이주민의 한

국에 한 인식을 결정할 터인데, 그중 차별 경험은 가장 큰 향을 미치

는 경험 중 하나일 것이다. 한국인으로부터의 경험에 더해 정책과 관련된 

부분도 한국 사회에 한 인식을 형성하는 기준이 될 수 있기에 정책적 

관심이나 정책 이용 경험 등을 함께 조사한다. 

그 외에 한국인과의 관계, 생활의 만족 등은 한국에 한 인식과 접

한 관련이 있는 역으로서, 분석 시 그룹 구분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

제활동과 일반 사항을 조사 내용으로 포함한다. 

〈표 1-3〉 한국 사회 수용성에 대한 이주민 인식조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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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항목

신뢰·포용 및 정책

 1)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인의 신뢰 정도

 2) 이주민 본인의 한국인에 한 신뢰 정도

 3)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인의 따뜻한 감정 정도

 4)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인의 (이웃, 직장동료, 친구, 배우자) 사회적 거리감

 5)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 국민으로 받아들이는 동의 정도

 6)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 전반에 한 인식 변화 정도

 7) 이주민이 인식한 이주민 집단에 한 태도

 8) 한국 사회에 한 인식 향

 9) 한국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의 중요 정도

10) 사회통합 프로그램, 조기적응 프로그램 참여경험 및 도움 정도

11) 이주노동자와 다문화가족에 한 한국 정책 관심 정도

12)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 정부의 인식개선 노력 정도

13) 정책 지원 필요도, 경험 및 도움 정도

위협의식 및  차별 
경험

 1)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인의 태도와 위협 인식 정도

 2) 한국인으로부터 차별받은 경험 여부 및 발생 장소, 이유

가족 및 주변 관계

 1) 배우자 유무 및 한국 동거 여부, 배우자 국적, 

 2) 자녀 유무 및 양육, 자녀가 다니는 기관 한국인 부모와의 교류 정도

 3) 이주민의 부모, 형제, 자매 둥 한국 거주 여부

 4) 한국인과의 화 정도

 5) 한국인과의 화 언어

 6)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줄 한국인 빈도 및 관계

 7) 주변 사람들과 도움을 주고받는 정도

 8) 한국 친구 또는 한국 사람 중심의 모임 참석 정도

 9) 같은 국가 출신 친구 또는 이주민 모임 참석 정도

10) 이주민을 위한 기관 이용 정도

11) 한국인과의 관계에 한 만족 정도

한국 생활 만족

 1) 한국 생활 만족 정도

 2) 살고 있는 지역의 인식 정도

 3) 다른 외국인에게 한국 생활 추천 정도 및 이유

 4) 한국에 계속 살고 싶은 정도

 5) 한국 국적 취득 희망 여부

 6) 한국에서의 전반적인 생활 변화에 한 인식

경제활동 및 일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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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의 내용은 이주민에게 한국에 한 인식을 직접 묻는 방식과 한국

인이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인식하는지를 묻는 방식이 혼합되어 

있다. 차별 경험, 가족 및 주변 관계, 그리고 한국 생활 만족 등은 한국에 

한 인식에 향을 주는 요인으로 부분 현재 환경이나 경험에 관한 질

문이기 때문에 혼란이 없다. 그러나 인식을 파악하는 질문은 앞서 설명한 

두 가지 방식이 사용된다. 즉, 위의 조사 내용 표에서 다문화 수용성 부분

과 신뢰·포용 및 정책 부분의 ‘이주민이 인식한’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항

목은 이주민에게 한국(인)이 어떠하다고 인식하고 있는지를 질문한 것이

다. ‘이주민이 인식한’으로 시작하지 않는 항목은 이주민이 본 한국인의 

태도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자기 생각을 응답하는 질문으로 이해

할 수 있다. 

4) 주요 특성에 대한 조사대상자 집단 구분

조사 상에서 논의했듯 이주민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표집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던 특성은 체류 기간, 체류 자격, 출신지역이다. 이주민 

내 특정 집단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고 그룹마다 분석이 가능한 표본 규모 

확보를 위해 분포를 고려하 다. 각 조건의 세부 집단은 매우 다양하여 

여러 특성을 모두 고려하면 집단 구분에 어려움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진과 해당 전문가의 논의를 거쳐 체류 기간, 체류 자격, 출신지역에 

한 세부 집단을 구분한다. 이때, 현실적으로 다룰 수 있는 집단 수를 고

려하면서도 인식조사인 점을 감안해 세부 집단이 특성을 잘 드러내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구분한다. 

체류 기간은 자신이 선택해 이주한 국가에 해 긍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기 쉬운 이주 초기와 적응 과정기, 적응기 구분을 위해 3년 미만, 3~5



제1장 서론 25

년 미만, 5년 이상으로 구분한다. 이 연구의 상자가 단기 체류를 제외한 

이주민이기는 하지만 3년 미만 그룹에는 한국 체류 기간이 상 적으로 

매우 짧은 이주민도 포함되어 있다(체류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는 조사

상자의 약 2%). 입국 후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 한국을 제 로 인식하

지 못할 수 있지만, 단기체류 자격(90일 이하)을 제외한 이주민의 전반적

인 인식을 알아본다는 측면에서 입국 후 최소 체류 기간에 한 조건을 

두지 않는다.체류자격은 취업, 결혼, 정주, 학업 및 기타로 구분한다. 취

업 자격은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E-1~E-7(전문인력)을 포함

하고, 결혼 자격은 F-2-1, F-5-2, F-6(F-6-1~F-6-3)(결혼이민) 집단을 

의미한다. 재외동포· 주·거주 자격과 한국 국적 취득의 경우는 정주 자

격을 포함하며, 유학생, 방문 동거, 동반, 기타는 학업 및 기타 자격으로 

구분한다.

출신지역은 등록외국인의 국적과 규모를 고려하여 가장 큰 규모인 중

국을 한 집단으로 구분한다. 이때 한국계를 포함하는 것으로 집단을 나눈

다. 한국계 중국인을 다른 집단으로 구분하면 출신지역 집단이 많아지는 

문제가 있어 한국계 중국인도 출신지역으로 구분해 중국에 포함한다. 한

국계는 다른 지역 출신에게도 있을 수 있고, 항목 분석상 한국계 구분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필요시에 한국계 여부 변수를 사용해 한국계/비한국

계를 구분해 활용한다.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태국, 네

팔, 파키스탄, 인도 등 동남아시아와 서남아시아 국가 역시 동남·서남아

시아 출신으로 한 집단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몽골, 러시아 등은 중앙아시아·몽골·러시아 집단으로 구분하고, 그 외 국

가는 기타로 구분한다. 기타는 주로 서양 국가와 일본, 만으로 구성되

는데, 인식을 알아보는 연구인만큼 일본과 만을 다른 아시아 출신으로 

구분하는 것보다 선진국에 해당하는 국가를 기타 국가로 구분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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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어 출신지역을 네 개의 집단으로 구분한다.

5) 조사대상자의 일반 특성

이주민 상 인식조사에 참여한 전체 수는 1,310명이며 여성이 

64.4%, 남성이 35.6%로 구성되어 있다. 체류 기간 평균은 6.4년으로 3

년 미만이 27.1%, 3년~5년 사이가 30.1%, 5년 이상이 42.8%로 나타났

다. 체류자격은 취업 35.3%, 결혼 28.2%, 정주 25.8%, 학업 및 기타가 

10.5%로 구성되어 있으며, 출신지역별 구성은 중국 32.3%, 동남·서남아

시아 33.1%, 중앙아시아·몽골·러시아 출신이 24.0%, 그리고 서양 국가

나 일본 및 만 출신 비율은 10.5%로 나타났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

역은 도시가 50.3%, 중소도시가 39.3%, 농촌인 경우는 10.4% 으며 

거주지 기준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어 보면, 수도권 거주가 

58.1%, 비수도권은 41.9%로 나타났다. 조사 참여 이주민의 평균 연령은 

34.5세로 20  28.5%, 30  49.4%, 40  15.0%, 50세 이상은 7.1%로 

분포했다. 이주민의 학력은 고졸 이하의 경우가 45.1%, 졸 이상이 

54.9% 고, 취업을 한 경우가 49.2%, 그렇지 않은 경우가 30.8%인 것으

로 나타났다.



제1장 서론 27

구  분 비율 명

전체 100.0 (1,310)

성별 　 　

 여성 64.4 (844)

 남성 35.6 (466)

체류 기간 (평균 6.4년, S.D. 5.57) 　 　

 3년 미만 27.1 (355)

 3년~5년 미만 30.1 (394)

 5년 이상 42.8 (561)

체류자격

 취업 35.3 (463)

 결혼 28.2 (370)

 정주 25.8 (338)

 학업 및 기타 10.6 (139)

출신지역 　 　

 중국(한국계 포함) 32.3 (423)

 동·서남아시아 33.1 (434)

 중앙아시아, 몽골, 러시아 24.0 (315)

 기타(서양 국가 및 일본·대만 등) 10.5 (138)

거주지 　 　

 대도시 50.3 (659)

 중소도시 39.3 (515)

 농촌 10.4 (136)

거주지 　 　

 수도권 58.1 (761)

 비수도권 41.9 (549)

연령 (평균 34.5세, S.D. 8.51)

 19~29세 28.5 (373)

 30~39세 49.4 (647)

 40~49세 15.0 (197)

 50세 이상 7.1 (93)

학력

 고졸 이하 45.1 (591)

 대졸 이상 54.9 (719)

취업 여부

 취업 69.2 (906)

 비취업 30.8 (404)

〈표 1-4〉 조사 참여 이주민의 일반적 특성
(단위: %, 명)

자료: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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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참여 이주민에 해 살펴본 일반적 특성은 제3장과 제4장의 조사 

결과 분석에서 이주민 특성별 차이를 살펴보는 기준으로 활용한다. 그리

고 항목별 필요에 따라 변수는 추가 또는 제외한다. 예를 들어 이주민의 

일반적 특성 중 연령과 학력에 따라서는 그룹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은 항목이 다수여서 필요시에만 포함하고 차별 경험이나 한국인과의 

접촉, 자녀 유무, 귀화 여부, 한국계 여부 등이 관련 있을 것으로 생각되

는 항목에는 관련 변수를 필요에 따라 추가한다. 

다. 질적 연구

질적 연구는 한국의 이주민 집단 중 가장 큰 집단인 이주노동자와 결혼

이주여성을 상으로 포커스그룹인터뷰를 진행한다. 이주노동자는 언어

적 이질성으로 인해 국가별로 진행하며,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어 소통이 

가능한 참여자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질적 연구 진행 과정과 연구 참여자 

정보는 각 그룹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에 관한 내용은 질적 연구 부분인 

이 연구의 제5장에서 상세히 다룬다.

라.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자문

현장에서 이주민과 가까이 생활할 수 있는 현장전문가를 상으로 한

국의 이주민에 한 우나 이주민이 경험하고 느끼는 것에 한 의견을 

수렴한다. 또한, 현장전문가를 포함해 연구자 등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정책적으로 개선할 점 등에 해 자문 회의를 통해 의견을 청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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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소개한 연구 내용과 방법을 간략하게 연구 틀로 제시하면 아

래 그림과 같다.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인식 및 수용성 

제고에 한 시사점을 제안한다.

〔그림 1-1〕 연구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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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검토 및 이주민 대상 정책

이 장에서는 이주민이 한국 사회에 해서 어떠한 인식을 가졌는지, 한

국인이 인식한 수용성과 이주민이 인식한 수용성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

는지 직접 파악하기 전에 이주민의 개념과 현재 한국 사회의 이주민 현황

을 살펴보고 기존 연구에 해 검토하고자 한다.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의 의미와 현재 한국에 체류 중인 이주민 현황을 

행정통계 자료를 통해 알아보고, 기존 연구는 그동안의 흐름과 수용성 관

련된 선행연구를 세분화하여 검토한다. 

제1절 이주민의 개념

한국 사회에서의 이주민에 한 인식과 수용성의 양상을 살펴보기 위

해서는 ‘이주민’이란 누구인가, 즉 이주민에 한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연구에서 이주민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에 

한 명시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이주민의 한국에 한 인식을 알아보는 것이 주목적인 연구

이다. 이주민 중 특정 집단의 생활 실태를 상세히 파악하려는 연구가 아

니므로 연구 상을 특정 이주민 집단으로 국한하거나, 한국 국적 취득 

여부가 연구 상자 선정 기준이 될 필요성이 높지 않다. 다만, 단기 입국 

외국인보다는 주를 포함한 장기체류외국인이 사회통합 및 수용의 주요 

상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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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연구의 목적에 따라 ‘ 한민국 국적 취득과 상관없이 국외에서 

국내로 이주하여 국내에서 일정한 목적 달성을 위해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하는 외국 출신자’로 정의한 (유민이, 2019, pp. 21-22) 이주민 개

념을 기준으로, 이 연구는 국적 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단기간(90일 이하) 

체류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의 이주민을 상으로 한다. 

이 연구에서 정의한 이주민보다 ‘이주’ 자체는 더 광의의 의미를 지닌

다. 국제적인 기준으로 살펴보면, 이주란 국경이나 특정 국가 내에서 개

인이나 집단이 이동하는 것으로, 기관과 구성, 이주의 원인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인구이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주의 주체는 난

민이나 이재민, 경제적 이주자 그리고 가족 재결합 등의 목적을 위해 이

동하는 사람들을 포함한다(국제이주기구, 2011, p. 66). 국제이주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nt, IOM)는 이주민(Migrant)

이란 다양한 이유로 인해 임시적 또는 구적으로 국경을 넘거나 국내에

서 거주지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IOM, 2019). 이 경우 법적 지위와 관련해서 이주노동자나 입국자

(smuggled migrants), 국제법에서 이주민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

은 유학생과 같은 사람들을 포함한다. 유엔경제사회처(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DESA) 또한 국제 이주민이란 이주 

이유나 법적 지위와 상관없이 자신의 거주국을 변경하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하 다. 다만 체류 기간과 관련해서 3~12개월의 기간 동안 거주국을 

변경하는 경우 단기 또는 임시이주라고 정의하고, 1년 이상 거주국을 변

경하는 경우 장기 또는 구이주로 정의하 다(IOM, 2019). 종합하면 

국제기구에서 정의하는 이주민은 이주의 이유나 법적 지위, 체류 기간과 

관계없이 자신의 거주지역 또는 거주국을 떠나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국가

로 이주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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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에서 이주민의 범주는 결혼이민자,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다문화가정 자녀, 중도입국 자녀 등이 포함된다. 문제는 이주민의 정의 

또는 개념이 법률이나 정부 문서에서 서로 다르게 지칭되고 있어, 이주민

의 상이나 정책 수립에 혼선을 준다는 점이다(유민이, 2019, p. 20; 이

창원, 2015, p. 1). 정부 부처별 이주민 관련 법과 정책, 용어를 살펴보면 

<표 2-1>과 같다. 정부에서 지칭하는 외국인의 용어는 부처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재한외국인’은 한

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를 의미하는 반면, 행정자치부의 ‘외국인주

민’은 국내에 90일 이상 체류한 국적 미취득자와 한국 국적 취득자, 결혼

이민자 및 국적 취득자의 자녀들을 포함하고 있다(이창원, 2015, p. 3).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도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는 외국 국적 결혼이민

자와 귀화자를 모두 포함하지만 「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에서는 귀화자

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렇듯 법과 정책, 부처마다 이주민을 의미하는 

동일한 용어들이 다르게 정의되고 범주화되어 결과적으로 이주민에 한 

현황 파악이 어렵고, 정책 성과와 목표 설정에 어려움을 주며 이로 인해 

이주민 정책의 사각지 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이창원, 

2015). 

이처럼 한국의 특정 법 또는 정책에서는 이주민을 각각의 목적에 부합

하도록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의 목적은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 

사회의 수용 수준을 알아보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목적에 적합한 유민이

(2019)의 정의 기준을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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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정책 이주민 관련 용어 정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재한외국인
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

결혼이민자
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

는 재한외국인

다문화가족
지원법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와 출생·인지·귀화에 따라 한민국 국적 
취득자로 이루어진 가족
인지·귀화에 따라 한민국 국적 취득자와 출생·인
지·귀화에 따라 한민국 국적 취득자로 이루어진 가
족

결혼이민자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결혼이민자
귀화에 따라 귀화 허가를 받은 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외국인주민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90일 미만 단기체류
자 제외)
한국 국적 취득자(혼인귀화자, 그 외 국적 취득자)
외국인주민 자녀

외국인주민 자녀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의 자녀
한국인과 결혼한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의 자녀
로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녀

교육부 다문화 
학생통계

다문화가정 자녀
국제결혼가정 자녀 중 국내 출생 자녀와 중도입국 자녀
외국인 가정 자녀

<표 2-1> 법과 정책에서의 이주민 관련 용어와 정의 

자료: 이창원. (2015). 이주민 분류방식 및 용어 사용의 부처별 차이와 문제점. p. 3.
유민이. (2019). 이주민에 한 국민수용성 제고 사업 추진현황 및 과제. p. 20 표 재구성.

제2절 한국의 이주민 현황

한국에 체류 중인 이주민에 한 인식과 이주민이 한국에 해 가지는 

인식 등은 그만큼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의 규모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재 한국에 체류 중인 이주민의 규모를 행

정통계 자료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주민에 한 현황은 각 부처에서 필요에 따라 통계를 관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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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을 관리하고 있고, 법무부

에서는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 연보’로 다른 목적의 통계를 관리하고 

있다. 상세히 보면, 행정안전부는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한국 국

적을 가진 자, 외국인주민 자녀’를 분류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법무부의 

분류기준은 ‘출·입국자, 체류외국인, 결혼이민자, 국적 취득·이탈·상실

자, 외국국적 동포, 불법체류외국인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행정안전부 

홈페이지1)). 따라서 법무부 데이터를 활용해 체류외국인 및 등록외국인

에 한 현황을 살펴보고, 행정안전부 통계를 활용해서는 외국인주민현

황을 파악한다. 이때, 체류외국인, 등록외국인, 외국인주민 등 이주민에 

한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는데 각 행정 자료의 목적과 법적 근거에 따라 

제시된 용어를 사용한다. 

  1. 체류외국인 및 등록외국인 현황(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 연보는 법무부에서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본 통계에는 ‘출·입국자, 체류외국인, 결혼이민

자, 국적 취득·이탈·상실자, 외국국적 동포, 불법체류외국인’ 등을 포함

하여 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을 파악하고 있다(법무부 출

입국, 외국인정책본부, 2020, p. 5). 법무부의 통계 연보를 활용하여 체

류외국인, 등록외국인, 결혼이민자의 현황을 살펴본다. 

1)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
MSTR_000000000014&nttId=80781에서 2021.6.21.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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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체류외국인 

체류외국인은 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을 의미한다. 즉, 

“관광 등의 목적으로 90일 이내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과 “91일 이상 장기 

거주하는 등록외국인 및 외국국적 동포 거소 신고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은 한민국의 국적을 갖지 않고 있으며, 체류 만료일을 경과한 불법체

류외국인도 포함하고 있다(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2020, p. 4). 

등록외국인은 “입국한 날로부터 91일 이상 한민국에 체류할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 

출입국·외국인 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한 자”로 고유한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외국인을 의미한다(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2020, p. 4). 

2020년 기준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203만 6,075명으로 지속

해서 증가하던 추세에서 벗어나 2016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감소하 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나타난 특수한 현상으로 이해된다. 그 간의 추세를 

보기 위해 코로나19 상황 전해인 2019년을 기준으로 보면, 한국에 체류

하고 있는 외국인은 252만 4,656명으로 2010년의 126만 1,415명에서 

약 2배가량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이 중 등록외국인은 2019년에 127

만 1,807명으로 체류외국인의 절반 수준이다. 이 비율은 2010년에는 체

류외국인 중 등록외국인이 약 73% 정도 던 것과 비교해 보면 등록외국

인의 증가 폭보다 체류외국인의 증가 폭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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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체류외국인 및 등록외국인 현황
(단위: 명)

자료: 법무부. (각 연도). 출·입국자 및 체류외국인 통계.

체류외국인을 체류자격별로 구분해 보면, <표 2-2>에서 볼 수 있듯이 

‘동반’으로 구분되는 집단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다. 동반 체류자격 중 

재외동포 자격이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은 그룹이며, 재외동포 자격은 다

른 그룹과 비교해도 단일 그룹으로도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2020년에 체류외국인의 수가 2019년과 비교해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동반 자격의 외국인 규모는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 2020년의 감소는 취

업, 방문취업, 단기, 공무 자격의 외국인에서 일어난 것을 알 수 있다. 

2019년까지의 경향을 파악해 보면, 취업과 방문취업 자격의 외국인 수가 

증감을 반복하 으나 부분의 체류자격에서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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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등록외국인 

체류외국인 중 등록외국인만 구분해서 보면, 앞의 [그림 2-1]에서 보았

듯이 2019년 127만 1,807명에서 2020년에는 114만 5,540명으로 등록

외국인 역시 감소하 다. 등록외국인을 기준으로 체류자격별, 국적별, 지

역별 현황을 살펴보았다.

등록외국인을 체류자격별로 보면, <표 2-3>에서 볼 수 있듯이 동반 자

격 집단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다음으로 많은 집단은 취업

비자를 가진 집단이며 그중에서도 비전문취업(E-9)에 해당하는 집단이 

등록외국인에서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등록외국인의 국적을 보면, <표 2-4>에 나타나 있듯이 2020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등록외국인은 한국계 중국인으로 28만 6,933명이

다. 2019년을 기준으로 보면, 한국계 중국인이 33만 2,525명으로 전체 

등록외국인 중 26.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며, 이어서 중국 출신이 

20만 8,081명, 베트남 출신이 18만 7,334명으로 다수를 차지한다. 그러

나 코로나19 이후인 2020년에는 한국계 중국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국적은 베트남이다. 2019년에 2순위 던 중국 출신 외국인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감소하고 베트남은 큰 차이 없이 유지되어 그동안 규

모상 고정되어 있던 국적 순위에 변동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다. 뒤이어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캄보디아, 네팔 출신의 등록외국인이 각각 4~5만 

명의 규모로 나타났다.

등록외국인의 지역별 분포를 <표 2-5>에서 보면, 서울과 경기도에 많

은 수가 집중되어 있다. 서울을 제외하고 시 단위에서는 인천시에 많은 

등록외국인이 있으며, 도 단위에서는 경상남도와 충청남도, 그리고 경상

남도에 체류하는 등록외국인이 다른 도와 비교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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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외국인주민현황(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현황은 행정안전부에서 파악하고 있으며, 매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해 작성되고 있다(법무부 출입

국·외국인정책본부, 2020, p. 5). 본 통계에는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 외국인주민 자녀’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

준일 전후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를 기준으로 외국인주민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0, p. 5). 즉, 외국인주민은 “지

역 내 90일 초과하여 거주하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 및 그 자

녀를 포함”하고 있으며, 자치단체 조례 등에서는 “자치단체에서 지원, 관

리가 필요한 상”으로 사용하기도 한다(행정안전부 홈페이지2)).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는 자는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

생’, ‘외국국적 동포’, ‘기타외국인’을 포함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는 

“체류자격이 교수 등 취업 분야(E-1~E7, E9~E10), 방문취업(H-2)인 

자”를 의미하며, 결혼이민자는 “체류자격을 불문하고 한민국 국민과 혼

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유학생은 “체류자격

이 유학(D-2), 일반연수(D-4) 중 ‘ 학 부설 어학원 연수(D-4-1), 외국

어 연수생(D-4-7)’인 자”를 의미하고, 외국국적 동포는 “체류자격이 ‘재

외동포(F-4)’ 중 국내 거소 신고자”를 의미한다. 그 밖에 기타외국인은 

“기업투자, 취재 등 체류자격이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

국적 동포에 해당하지 않는 자 및 단기 체류 기간 초과 불법체류자‘를 의

미한다(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 2020, p. 5).

2)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
BSMSTR_000000000014&nttId=80781에서 2021.6.21.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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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하는 외국인주민현황에서는 거주 외국인 전체를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 외국인주민 자녀로 

구분해 통계를 산출하고 있다. 2019년 거주 외국인 전체는 221만 6,612

명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는 2010년 113만 9,283명에서 꾸준히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전체 거주 외국인은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 

177만 8,918명,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 18만 5,728명, 그리고 외국인주

민 자녀 25만 1,96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집단별 구성을 상세히 보면, <표 2-6>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 중에는 기타외국인이 62만 6,130명으로 가장 많고, 

외국인 근로자가 51만 5,051명으로 그다음 많은 수를 차지했다. 그 외에 

외국국적 동포, 결혼이민자, 유학생 순으로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

국인 수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외국인주민을 이전국적별로 보면, 2019년 한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주

민 177만 8,018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민은 한국계 중국인으

로 30.2% 고, 그다음은 중국 출신으로 22만 399명이다. 이전국적이 중

국인 경우로 산출해 보면, 전체의 44.8%를 차지한다. 그다음은 베트남과 

태국이 각각 약 20만 명, 18만 명으로 나타났고, 그 뒤를 이어 미국, 우즈

베키스탄 등이 10만 명 이하인 집단으로 나타났다. 한국 국적인 외국인의 

이전국적을 보면, 한국계이면서 중국 국적을 가졌던 경우가 8만 5,977명

으로 한국 국적인 외국인주민 중 46.3%로 나타났다. 그다음 많은 집단은 

이전국적이 베트남인 경우로 중국보다 약간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이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순으로 나타났다.

<표 2-9>에서 외국인주민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전체 221만 6,612명 

중 경기도에 72만 90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의 32.5%가 경기

도에 집중되어 있다. 서울에는 46만 5,885명의 외국인주민이 있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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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나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은 118만 5,975명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53.5%)이 서울·경기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10만 명 이상의 외국인주민이 있는 시도는 경상남도, 인천, 충청남

도, 경상북도로 나타났고 그 외의 시도는 10만 이하의 외국인주민이 거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2〕 외국인주민현황
(단위: 명)

   주: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매년 1월 1일 기준이며, 2015년부터 2019년까지는 매년 11월 1
일 기준임.

자료: 행정안전부. (각 연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48  
<표

 2
-
6
> 

외
국

인
주

민
 세

부
 현

황
(단

위
: 
명

)

구
분

2
0
1
0

2
0
1
1

2
0
1
2

2
0
1
3

2
0
1
4

2
0
1
5

2
0
1
6

2
0
1
7

2
0
1
8

2
0
1
9

외
국

인
주

민
 전

체
1,

13
9,

28
3

1,
26

5,
00

6
1,

40
9,

57
7

1,
44

5,
63

1
1,

56
9,

47
0

1,
71

1,
01

3
1,

76
4,

66
4

1,
86

1,
08

4
2,

05
4,

62
1

2,
21

6,
61

2

한
국

국
적

을
가

지
지

않
은 자

소
계

92
0,

88
7

1,
00

2,
74

2
1,

11
7,

48
1

1,
12

0,
59

9
1,

21
9,

18
8

1,
36

3,
71

2
1,

41
3,

75
8

1,
47

9,
24

7
1,

65
1,

56
1

1,
77

8,
91

8

외
국

인
 근

로
자

55
8,

53
8

55
2,

94
6

58
8,

94
4

52
0,

90
6

53
8,

58
7

57
3,

37
8

54
1,

67
3

49
5,

79
2

52
8,

06
3

51
5,

05
1

결
혼

이
민

자
12

5,
08

7
14

1,
65

4
14

4,
21

4
14

7,
59

1
14

9,
76

4
14

4,
91

2
15

9,
50

1
16

0,
65

3
16

6,
88

2
17

3,
88

2

유
학

생
80

,6
46

86
,9

47
87

,2
21

83
,4

84
80

,5
70

82
,1

81
95

,9
63

11
7,

12
7

14
2,

75
7

16
0,

61
0

외
국

국
적

 동
포

50
,2

51
83

,8
25

13
5,

02
0

18
7,

61
6

23
3,

26
5

21
6,

21
3

23
5,

92
6

27
6,

75
0

29
6,

02
3

30
3,

24
5

기
타

외
국

인
10

6,
36

5
13

7,
37

0
16

2,
08

2
18

1,
00

2
21

7,
00

2
34

7,
02

8
38

0,
69

5
42

8,
92

5
51

7,
83

6
62

6,
13

0

한
국

국
적

을
취

득
한

자

소
계

96
,4

61
11

1,
11

0
12

3,
51

3
13

3,
70

4
14

6,
07

8
14

9,
75

1
15

9,
44

7
16

9,
53

5
17

6,
91

5
18

5,
72

8

혼
인

귀
화

자
56

,5
84

69
,8

04
76

,4
73

83
,9

29
90

,4
39

93
,2

49
-

-
-

-

기
타

 사
유

39
,8

77
41

,3
06

47
,0

40
49

,7
75

55
,6

39
56

,5
02

-
-

-
-

외
국

인
주

민
자

녀

소
계

12
1,

93
5

15
1,

15
4

16
8,

58
3

19
1,

32
8

20
4,

20
4

19
7,

55
0

19
1,

45
9

21
2,

30
2

22
6,

14
5

25
1,

96
6

외
국

인
 부

모
6,

97
1

9,
62

1
10

,4
51

12
,3

01
13

,5
12

6,
00

1
-

-
-

-

외
국

인
-한

국
인

 부
모

98
,5

31
12

6,
31

7
14

6,
07

1
16

6,
33

3
17

9,
28

3
18

3,
18

1
-

-
-

-

한
국

인
 부

모
16

,4
33

15
,2

16
12

,0
61

12
,6

94
11

,4
09

8,
36

8
-

-
-

-

  
 주

: 
2
0
10

년
부

터
 2

0
14

년
까

지
는

 매
년

 1
월

 1
일

 기
준

이
며

, 
2
0
15

년
부

터
 2

0
19

년
까

지
는

 매
년

 1
1
월

 1
일

 기
준

임
.

자
료

: 
행

정
안

전
부

. 
(각

 연
도

).
 지

방
자

치
단

체
 외

국
인

주
민

현
황

.



 49
<표

 2
-
7
> 

이
전

국
적

별
 외

국
인

주
민

현
황

(한
국

 국
적

을
 가

지
지

 않
은

 자
)

(단
위

: 
명

)

구
분

2
0
1
0

2
0
1
1

2
0
1
2

2
0
1
3

2
0
1
4

2
0
1
5

2
0
1
6

2
0
1
7

2
0
1
8

2
0
1
9

한
국

 국
적

 아
닌

외
국

인
주

민
 전

체
9
2
0
,8

8
7

1
,0

0
2,

7
4
2

1
,1

1
7
,4

8
1

1,
1
2
0
,5

9
9

1
,2

1
9,

1
8
8

1
,3

6
3
,7

1
2

1,
4
1
3
,7

5
8

1
,4

7
9,

2
4
7

1
,6

5
1
,5

6
1

1
,7

7
8
,9

1
8

중
국

(한
국

계
)

3
6
7
,6

3
1

3
9
7,

6
5
6

4
6
2
,2

6
8

4
3
8
,5

9
2

4
8
7,

2
7
8

5
0
0
,5

6
4

4
9
0
,0

0
0

4
9
7,

6
5
6

5
3
1
,2

6
3

5
3
6
,6

3
8

중
국

1
2
5
,9

1
6

1
3
9,

2
6
1

1
4
7
,3

0
1

1
5
1
,9

4
5

1
6
1,

0
9
8

1
8
8
,2

5
1

2
0
1
,7

6
4

2
1
2,

0
7
2

2
1
5
,3

6
7

2
2
0
,3

9
9

베
트

남
8
6
,1

4
6

9
8,

2
2
5

1
1
0
,5

6
4

1
1
4
,2

1
1

1
1
3,

8
4
3

1
2
6
,9

2
1

1
3
3
,1

0
6

1
4
7,

5
1
9

1
6
9
,1

7
7

1
9
7
,3

4
0

태
국

2
8
,1

9
4

2
7,

5
7
6

2
5
,9

8
1

2
1
,4

2
8

2
6,

1
9
0

7
8
,0

3
2

8
2
,2

2
5

9
3,

0
7
7

1
5
1
,1

0
4

1
8
2
,1

6
0

미
국

6
3
,1

0
4

6
4,

1
4
4

6
6
,8

8
7

6
7
,5

7
5

6
8,

6
9
1

5
5
,1

8
6

5
1
,8

7
5

4
5,

0
3
3

6
6
,0

0
3

7
8
,5

3
9

우
즈

베
키

스
탄

1
5
,9

2
8

2
1,

1
5
8

2
5
,8

0
3

3
0
,8

7
9

3
4,

4
4
8

-
4
5
,6

7
0

5
1,

1
1
7

5
7
,9

9
8

6
2
,0

7
6

필
리

핀
3
8
,4

4
3

3
9,

5
3
7

3
8
,3

7
8

3
3
,2

0
6

3
8,

7
8
3

5
1
,3

3
8

5
1
,8

0
8

4
8,

0
3
3

4
7
,5

3
2

5
0
,2

1
7

캄
보

디
아

8
,7

3
9

1
1,

6
7
2

1
6
,7

8
4

2
3
,3

5
1

3
0,

6
6
4

4
1
,2

7
2

4
4
,3

5
8

4
5,

4
0
6

4
5
,1

4
4

4
5
,4

7
5

네
팔

7
,3

6
2

9,
2
0
8

1
2
,6

0
3

1
7
,8

2
4

2
0,

7
4
6

-
3
2
,4

1
3

3
4,

2
9
3

3
7
,3

4
6

4
0
,2

3
0

인
도

네
시

아
2
5
,9

6
0

2
7,

5
1
5

2
9
,6

4
5

2
9
,9

0
1

3
3,

2
9
5

4
2
,0

4
3

4
1
,6

5
6

3
8,

4
1
8

3
8
,8

9
0

3
9
,3

6
0

몽
골

2
1
,0

2
2

2
1,

7
7
5

2
1
,2

7
8

1
9
,7

7
9

1
8,

3
8
2

2
2
,4

1
2

2
6
,1

2
0

2
9,

7
3
0

3
2
,7

0
4

3
6
,8

1
3

카
자

흐
스

탄
1
,2

3
1

1,
4
1
5

1
,6

9
1

2
,1

2
1

2,
4
5
5

-
9
,1

1
0

1
6,

9
9
3

2
5
,8

5
0

2
9
,0

0
9

미
얀

마
3
,5

8
2

3,
8
0
9

5
,6

0
6

8
,2

7
2

1
1,

4
9
9

1
8
,1

4
2

2
1
,3

2
7

2
2,

9
8
5

2
5
,8

7
4

2
7
,5

9
2

스
리

랑
카

1
4
,4

0
8

1
7,

3
6
9

2
0
,4

8
3

2
1
,0

0
2

2
1,

8
8
3

-
2
6
,7

3
5

2
5,

7
5
9

2
4
,7

2
7

2
4
,4

9
1

러
시

아
3
,6

2
8

3,
8
6
3

3
,7

7
1

3
,8

5
8

4,
0
6
1

1
1
,0

9
0

8
,4

7
1

1
4,

2
9
3

1
8
,6

1
5

2
2
,8

7
5

  
 주

: 
1)

 2
01

9년
 기

준
으

로
 이

전
국

적
 중

 수
가

 많
은

 상
위

 1
5개

 국
가

만
 제

시
하

으
므

로
, 
그

 합
계

가
 한

국
 국

적
 아

닌
 외

국
인

주
민

 전
체

와
 일

치
하

지
 않

음
.

  
  
  
  
2)

 2
01

0
년

부
터

 2
01

4
년

까
지

는
 매

년
 1

월
 1

일
 기

준
이

며
, 
2
01

5
년

부
터

 2
01

9
년

까
지

는
 매

년
 1

1
월

 1
일

 기
준

임
.

자
료

: 
행

정
안

전
부

. 
(각

 연
도

).
 지

방
자

치
단

체
 외

국
인

주
민

현
황

.



50  
<표

 2
-
8
> 

이
전

국
적

별
 외

국
인

주
민

현
황

(한
국

 국
적

을
 가

진
 자

)
(단

위
: 
명

)

구
분

2
0
1
0

2
0
1
1

2
0
1
2

2
0
1
3

2
0
1
4

2
0
1
5

2
0
1
6

2
0
1
7

2
0
1
8

2
0
1
9

한
국

 국
적

인
외

국
인

주
민

 전
체

9
6
,4

6
1

1
1
1
,1

1
0

1
2
3
,5

1
3

1
3
3
,7

0
4

1
4
6
,0

7
8

1
4
9
,7

5
1

1
5
9
,4

4
7

1
6
9
,5

3
5

1
7
6
,9

1
5

1
8
5
,7

2
8

중
국

(한
국

계
)

5
4
,9

9
9

5
7
,2

5
8

6
8
,6

1
2

7
2
,6

3
1

7
6
,9

2
1

7
4
,5

5
1

7
5
,1

0
3

7
9
,9

8
5

8
3
,3

4
7

8
5
,9

7
7

베
트

남
4
,7

4
0

6
,8

0
4

1
0
,4

5
2

1
3
,3

1
9

1
6
,8

9
0

2
2
,9

9
8

2
6
,3

1
4

3
0
,2

7
4

3
2
,2

5
7

3
8
,4

6
9

중
국

2
6
,7

5
7

3
4
,6

4
8

3
0
,9

2
6

3
2
,9

2
8

3
5
,6

4
4

2
9
,4

5
5

3
2
,9

8
7

3
5
,2

2
1

3
6
,0

9
4

3
5
,1

9
9

필
리

핀
4
,5

4
7

4
,9

5
2

5
,5

3
7

5
,9

2
2

6
,4

3
4

7
,3

1
4

7
,7

4
4

8
,1

8
3

8
,5

2
9

8
,9

2
1

캄
보

디
아

1
2
4

2
2
7

7
5
5

1
,1

6
1

1
,6

0
9

2
,3

7
6

2
,8

8
1

3
,3

6
8

3
,6

3
1

4
,1

1
2

대
만

1
,5

3
1

1
,3

7
4

1
,8

7
6

2
,0

9
1

2
,3

1
1

2
,4

8
3

2
,9

1
3

3
,2

8
6

3
,3

9
1

3
,6

2
1

몽
골

3
7
3

5
3
8

6
8
1

7
9
8

8
9
9

1
,1

3
8

1
,2

8
0

1
,3

8
2

1
,4

3
6

1
,5

9
6

미
국

2
5
2

4
2
1

3
3
9

4
3
2

5
0
7

2
,1

1
8

1
,1

2
1

1
,1

7
6

1
,1

6
6

8
9
4

태
국

3
2
1

3
8
1

3
2
5

3
7
1

4
5
6

6
4
7

6
8
1

7
4
7

8
0
8

8
8
8

우
즈

베
키

스
탄

2
0
0

2
5
2

2
9
6

3
6
2

4
2
0

-
6
4
7

6
9
0

7
5
1

8
5
6

러
시

아
2
6
3

2
4
5

1
3
9

1
7
3

2
1
1

8
4
7

9
3
7

7
1
5

7
4
0

7
7
1

일
본

5
2
0

6
1
9

5
6
0

6
0
6

6
6
6

9
2
7

8
1
9

8
3
9

8
3
4

5
9
9

파
키

스
탄

2
7
6

3
3
5

3
8
1

3
9
4

4
1
8

-
4
8
4

5
3
8

5
6
8

5
8
8

네
팔

7
5

9
8

1
1
0

1
3
6

1
8
7

-
3
6
8

4
5
1

5
0
1

5
8
2

러
시

아
(한

국
계

)
8
8

3
0
2

4
8
9

5
3
2

4
5
8

-
*

3
1
3

3
4
2

3
5
4

  
 주

: 
1)

 2
01

9년
 기

준
으

로
 이

전
국

적
 중

 수
가

 많
은

 상
위

 1
5개

 국
가

만
 제

시
하

으
므

로
, 
그

 합
계

가
 한

국
 국

적
인

 외
국

인
주

민
 전

체
와

 일
치

하
지

 않
음

.
  
  
  
  
2)

 2
01

0
년

부
터

 2
01

4
년

까
지

는
 매

년
 1

월
 1

일
 기

준
이

며
, 
2
01

5
년

부
터

 2
01

9
년

까
지

는
 매

년
 1

1
월

 1
일

 기
준

임
.

  
  
  
  
3)

 *
은

 5
인

 미
만

인
 경

우
임

.
자

료
: 
행

정
안

전
부

. 
(각

 연
도

).
 지

방
자

치
단

체
 외

국
인

주
민

현
황

.



 51
<표

 2
-
9
> 

지
역

별
 외

국
인

주
민

현
황

(단
위

: 
명

)

구
분

2
0
1
0

2
0
1
1

2
0
1
2

2
0
1
3

2
0
1
4

2
0
1
5

2
0
1
6

2
0
1
7

2
0
1
8

2
0
1
9

외
국

인
주

민
 전

체
1,

13
9,

28
3

1,
26

5,
00

6
1,

40
9,

57
7

1,
44

5,
63

1
1,

56
9,

47
0

1,
71

1,
01

3
1,

76
4,

66
4

1,
86

1,
08

4
2,

05
4,

62
1

2,
21

6,
61

2

서
울

특
별

시
33

6,
22

1
36

6,
27

9
40

6,
29

3
39

5,
64

0
41

5,
05

9
40

8,
08

3
40

4,
03

7
41

3,
94

3
44

6,
47

3
46

5,
88

5

부
산

광
역

시
41

,3
65

44
,7

26
49

,3
29

51
,6

17
54

,3
94

58
,0

80
59

,8
72

64
,1

45
71

,5
70

77
,9

68

대
구

광
역

시
20

,2
73

21
,5

94
23

,6
83

24
,0

76
25

,8
22

38
,8

99
40

,2
51

42
,5

06
47

,0
17

53
,0

23

인
천

광
역

시
63

,5
75

69
,3

50
73

,5
88

75
,5

52
82

,5
23

89
,5

15
94

,6
70

10
4,

44
1

11
5,

72
0

13
0,

29
2

광
주

광
역

시
16

,6
32

18
,8

24
20

,6
49

22
,2

91
24

,4
66

29
,1

31
31

,1
62

34
,4

12
38

,6
98

43
,0

53

대
전

광
역

시
19

,6
99

21
,3

60
22

,4
99

22
,9

07
23

,7
29

25
,8

86
26

,6
56

28
,4

04
31

,1
00

34
,1

48

울
산

광
역

시
19

,3
54

21
,4

00
25

,1
63

28
,0

45
32

,7
72

36
,9

53
35

,9
29

34
,3

73
35

,2
49

37
,2

84

세
종

특
별

자
치

시
-

-
-

3,
66

8
3,

78
2

5,
57

0
6,

08
4

6,
76

1
8,

18
7

9,
81

4

경
기

도
33

7,
82

1
38

0,
60

6
42

4,
94

6
44

0,
73

5
49

2,
79

0
54

9,
50

3
57

1,
38

4
60

3,
60

9
67

2,
79

1
72

0,
09

0

강
원

도
19

,0
41

21
,9

40
22

,7
31

23
,7

38
25

,1
41

27
,2

53
28

,4
69

31
,1

23
34

,6
82

38
,5

04

충
청

북
도

30
,1

38
34

,0
83

37
,6

53
39

,1
77

43
,1

48
52

,0
73

56
,6

60
61

,2
46

68
,6

41
74

,8
80

충
청

남
도

48
,8

74
57

,8
69

67
,1

57
68

,6
39

75
,4

38
88

,1
89

95
,5

53
10

4,
85

4
11

7,
09

4
12

7,
05

7

전
라

북
도

28
,4

50
31

,5
15

35
,2

81
37

,7
88

39
,7

77
44

,1
84

45
,8

36
49

,8
40

55
,9

40
62

,1
51

전
라

남
도

31
,3

05
35

,0
77

39
,0

06
41

,3
40

43
,8

28
50

,8
64

53
,0

66
55

,5
04

61
,6

07
68

,7
19

경
상

북
도

46
,6

58
50

,8
08

56
,2

50
59

,3
30

64
,9

31
74

,9
19

78
,3

39
83

,8
98

94
,8

73
10

4,
59

6

경
상

남
도

66
,8

00
74

,5
17

87
,3

95
89

,9
86

97
,1

48
11

2,
38

7
11

4,
59

4
11

6,
37

9
12

3,
94

7
13

4,
67

5

제
주

특
별

자
치

도
7,

34
8

8,
49

9
10

,4
06

12
,6

56
15

,5
68

19
,5

24
22

,1
02

25
,6

46
31

,0
32

34
,4

73

  
 주

: 
2
0
10

년
부

터
 2

0
14

년
까

지
는

 매
년

 1
월

 1
일

 기
준

이
며

, 
2
0
15

년
부

터
 2

0
19

년
까

지
는

 매
년

 1
1
월

 1
일

 기
준

임
.

자
료

: 
행

정
안

전
부

. 
(각

 연
도

).
 지

방
자

치
단

체
 외

국
인

주
민

현
황

.



52 사회통합의 또 다른 시각: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 사회의 수용성

제3절 선행연구 검토

한국 사회가 이주민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관한 연구는 크게 세 가

지 방식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는 한국인에게 수용 정도

를 직접 알아보는 방식, 다음은 이주민에 한 정책이 어떠한 기조를 가

지고 추진되는지를 살펴보는 방식, 마지막으로는 이주민이 한국인이나 

한국 사회 그리고 정책에 해 어떻게 인식하는지 직접 파악하는 방식의 

연구이다. 

이러한 방식 중 이 연구는 마지막 방식을 통해 우리 사회의 이주민에 

한 수용 정도를 알아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식은 그동안의 연구에서 

빈번하게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선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 사회의 이

주민 수용 정도나 태도를 알아본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가 이루어질 

때 그 체계가 단단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먼저 큰 틀에서 이주민

에 한 인식과 수용 정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 는지 정

리한다. 그리고 수용성을 알아보기 위해 다양한 지표가 활용되기 때문에 

기존 연구에서 활용된 수용성을 알아보는 지표 검토를 한 후 한국인을 

상으로 수용성을 알아본 기존 연구와 이주민을 상으로 하여 이민 사회

에 한 인식을 중심으로 알아본 기존 연구를 검토하고자 한다. 

  1. 이주민에 대한 인식과 수용의 흐름

오랫동안 민족과 문화 동질성의 사회환경을 유지해 온 한국 사회에서 

문화적 다양성과 이를 포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다문화사회

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다른 문화 집단 간의 상호존중과 평등은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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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문화 또는 소수 문화를 인정하고, 정치적, 사회경제적, 문화적 권리

를 향유하는 것으로 한국 사회가 다문화주의를 수용할 때 내국인들은 이

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2000년  이후 외국인과 이주민의 수가 급

격히 증가함에 따라 한국 사회는 많은 변화를 겪어 왔고, 이러한 변화에 

응하기 위해 한국정부는 ‘이주민’ 또는 ‘다문화’와 관련된 법과 제도를 

추진하 다(최 미, 이나련, 2016). 특히 이주민들이 한국 국민과 어울려 

살아가면서 한국의 사회구성원이 되어가고, 국가가 다문화 소양을 증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통합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책목표한

국 국민이 이주민을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수용성이 중요

한 요건이 될 수밖에 없다(유민이, 2019, pp. 22-23). 

아쉽게도 한국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전환되고, 이에 한 응으로 다

양한 법과 제도를 양산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민의 이주민에 한 인

식과 수용성은 크게 변화되거나 발전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신

동훈, 양경은, 2020). 우리나라 이민정책의 토 가 되는 표적인 법인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던 시기에 조사된 

한국인의 이주민에 한 사회적 거리감 정도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한

국인들은 동남아시아나 중국, 서남아시아인보다 미국인에 해 친 감과 

정서적 호감을 더 많이 느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관계의 수용성을 보면, 친구나 이웃, 동료로서는 수용할 수 있으나 국

민이나 가족, 혈연 등 친 한 관계에는 배타적인 특성을 보 다(정기선, 

이선미, 김석호, 이상림, 박성일, 2010; 황정미, 김이선, 이명진, 최현, 이

동주, 2007; 김 란, 2013, pp. 16-17에서 재인용). 또한, 다문화 수용

성에 한 조사들을 보면 통해 한국 국민은 한국이 다문화사회가 되는 것

을 수용하는 것은 찬성하거나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황정미 외, 2007; 김 란, 2013, p. 18에서 재인용). 그리고 주류사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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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집단, 즉 이주민에게 느끼는 위협의식과 관련된 종족 배제주의3)와 

관련한 연구들에서는 관련법이 제정되던 시기에는 이주민과 한국인 간의 

경제적 이익의 립이 표면화되지 않았고, 일자리나 생활공간도 분리되

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합법적 외국인노동자가 한국 사회에 위험이나 

부정적 향을 줄 것이라는 인식은 높지 않다고 보고하 다(윤인진, 송

호, 2007; 황정미 외, 2007; 김 란, 2013, p. 19에서 재인용). 그러나 

이주민들이 범죄 등 치안과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불안감과 범죄에 

한 공포를 느끼고 있어 근접한 공간에서 외국인과 함께 생활하는 것에 

한 거부감이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었다(김 란, 

2013; 임도경, 김창숙, 2011). 정리해 보면, 이 시기의 한국인의 이주민

에 한 인식과 수용 정도는 미국이나 서유럽 국가의 문화와 백인들에게

는 호의적이고 개방적이나 비서구 문화와 백인을 제외한 인종들에게는 

폐쇄적인 이중적 시선과 선택적인 차별의식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한, 다문화 수용성에 있어서도 외국인 노동자들과의 경제적 경쟁을 통한 

현실적인 위협을 느끼지 않아 찬성하거나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

나 외국인 범죄에 한 막연한 공포감이 있어서 이들과 친 한 관계 또는 

근접한 거리에서 생활하는 것에 해서는 부정적인 양상들을 보 다.

이러한 시각은 2020년 이후에도 크게 변화하지 않았으나, 정주 이주민

과 다양한 유형의 이주민 증가 등으로 인해 이주민에 한 인식과 수용성

과 관련해서 새로운 이슈들이 등장하 다. 다양한 상매체를 통해 결혼

이민자와 외국인노동자, 유학생들의 모습을 접하게 되면서 한국 사람들

3) 종족 배제주의는 주류사회가 외국인집단으로부터 느끼는 위협의 정도와 관련된 것으로 
외부 위협과 인지적 위협으로 구분된다. 외부 위협은 권력과 자원, 이익과 보상을 위한 
집단 간 경쟁과 갈등, 문화적 위협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고, 인지적 위협은 직접 이주민
들과 경쟁하고 있지 않지만, 외국인들의 존재를 위협적으로 느끼고 자신의 위치가 불안정
해질 것이라고 느끼는 것으로 의미한다(윤인진·, 송 호, 2007; 황정미 외, 2007; 김
란, 2013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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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친숙하고 익숙한’ 상이 되었지만, 화와 뉴스를 통해 등장하는 

외국인 범죄의 흉악성은 한국 사회의 이주민에 한 인식에 부정적이고 

공포를 주는 이미지를 더 각인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한국 사회(최 미, 

이나련, 2016). 이민자의 사회적 포용실태를 조사한 곽윤경, 주유선, 우

선희(2019)의 연구에서는 2014~2018년 사이 한국인들은 외국인 노동

자를 직장동료로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또한 연도별

로도 계속 증가하 으나, 이들을 배우자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응답은 가

장 낮고 증가 폭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한국인들이 아직도 외국인과

의 결혼에 관해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곽윤경 외, 2019, p. 78). 또한, 외국인 노동자나 이민자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정도는 2014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이웃으로 받아들

일 수 있다는 응답은 감소하고 있어 ‘나와의’ 근접한 거리에서 이주민들

을 수용하는 것에는 다소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이민정책과 관련해서 

한국인의 태도를 조사한 장주 (2021)의 연구에서는 외국인 이주민 상 

정책이 관 해야 한다는 응답은 귀화자와 주권자, 결혼이민자에 한해 

높게 나타났고, 비전문 외국인노동자에 한 정책은 엄격해야 한다는 비

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 비전문직 외국인 노동자에 해서는 여전

히 수용성이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최근 단순 기능인력 분야의 외

국인 노동자의 장기체류가 증가하고, 청년실업 등 국민의 일자리 침해에 

한 우려가 커지면서 이전에는 현실적 위협으로 느껴지지 않았던 단순 

인력 외국인노동자에 해서도 견제하고 배제하는 태도로 전환되고 있음

을 시사한다.

최근에 이주민 수용성과 관련해서 가장 큰 사회적 이슈는 반(反)난민정

서, 외국인 혐오 등이다(법무부, 2018; 최 미, 이나련, 2016). 이주민이 

유입되고, 다문화사회에 한 막연한 불안감이 조성되던 2000년  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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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반(反)다문화’를 주장하는 활동들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는

데, 다문화정책이 확 되고, 외국인노동자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난민까

지 유입되면서 이러한 반(反)다문화주의가 좀 더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

다. 특히 난민을 반 하는 여론이 언론을 중심으로 자극적인 기사와 보도

를 통해 쏟아져 나오고, 온·오프라인 역에서 난민에 한 반 의견이 

확산하면서 난민에 한 사회적 불안과 공포감이 조성되었다. 그러나 실

제로 한국인들의 난민에 한 인식을 조사한 연구는 이러한 사회적 분위

기와는 조금 다른 결과들을 보여주었다. IOM 이민정책연구원과 한국보

건사회연구원이 공동으로 시행한 난민에 한 국민의 인지도와 태도 조

사 결과를 살펴보면, 난민 관련 정책에 한 태도에 있어서 ‘난민심사가 

공정하다면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응답이 약 40%로 

나타나 난민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경우 난민 수용에 해 긍

정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반면에 난민에 한 이해도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난민법상 5가지 난민 인정 사유인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인 신분 외에 ‘빈곤’을 추가하고 난민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72%가 빈곤을 

난민 인정 사유로 선택하고, 난민법상의 난민 인정 사유를 모두 선택한 

비율은 50% 이하로 나타나 난민의 개념에 한 인지도가 낮음을 알 수 

있었다(장주 , 2021). 좀 더 구체적으로 난민과 관련해서 연상되는 단어

에서 ‘가난’, ‘빈곤’, ‘전쟁’ 등이 가장 많이 언급되어 국민이 인식하는 난

민의 정의와 법적 개념 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난민 관

련 연상 단어에 난민 혐오와 관련된 단어는 1.1%에 불과하여 언론에서 

보도한 난민에 한 태도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주 , 

2021, p. 5). 이러한 연구결과는 난민에 한 국민의 이해가 부족한 상태

에서 반난민 주의, 난민에 한 편향된 이미지들이 확산하면서 막연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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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감이 조성되고, 이로 인해 난민에 한 수용성이 낮아지는 결과로 이어

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신동훈과 양경은(2020)은 한국인의 이주민과의 경험이 막연하고 표면

적인 수준이면 이주민 수용성 제고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한다. 즉 직접적인 의사소통에 기반을 둔 심도 있는 접촉이 아닐 경우 이

주민에 한 수용성이 오히려 부정적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음을 보여주

는 것이다. 또한, 미디어를 통해 묘사되는 이주민의 모습은 다문화에 한 

인식에 어느 정도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한 부정적인 이

미지가 중매체를 통해 소비될 경우 이주민과 같은 소수집단을 억압하고 

차별하게 만드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신동훈, 양경은, 

2020, p. 132) 즉, 언론매체를 통해 봉사활동처럼 한국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모습이나 노동, 임금과 관련해 불이익을 받는 이주민

을 자주 접할 때는 이주민에 해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지만, 

불법체류자나 외국인 범죄자와 같이 위협적인 이미지를 경험하면 이주민

에 해 부정적이고 수용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주민에 한 한국 사회의 인식과 수용성은 국민 개인의 노력이나 경

험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중매체나 정부 기

관의 정책적 노력과 다문화에 한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사회적 노력

이 수반되고, 이주민과의 질적이고 긍정적인 소통의 기회가 증가할 때 개

인의 인식도 변화하고, 수용성도 높아질 수 있다. 또한, 이주민에 한 사

회통합정책을 실현하고, 긍정적인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

는 국민적 합의와 지지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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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주민에 대한 수용성 관련 지표

이주민에 한 수용성을 알아보기 위해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지표는 

유로바로미터(Eurobarometer)의 이민자 통합 관련 질문들과 유럽사회

조사(ESS, European Social Survey)의 이민에 한 태도 관련 문항이 

있다. 유로바로미터에서는 이민자 규모에 한 인식이나 지식, 이민자에 

한 개인적 경험이나 태도, 이민자들과의 관계, 이민에 한 일반적 인

식 그리고 이민자 통합에 관한 사항 등을 파악한다(European 

Commission, 2018). 그리고 유럽사회조사에서는 이민에 한 반 , 이

민의 자격, 통합정책, 사회적 거리, 이민수용으로부터의 위협, 이민자와 

접촉, 민족 우월주의 등을 중심으로 알아본다(European Social Survey, 

2015). 

한국 조사 중에는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Korean General Social 

Survey)에서 외국인에 한 수용성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데, 일본, 만, 

중국, 동남아시아, 미국/캐나다, 유럽으로 지역을 나누어 다양한 국가 및 

지역의 사람들을 직장, 동네, 결혼으로 맺어진 가까운 친척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이주민에 한 사회적 거리를 측정한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와 결혼이주여성이 증가하기를 바라는지, 한국의 외국 상품 수입 및 문화 

교류에 관한 생각, 이주민이 한국의 경제·일자리·자연환경에 어떠한(긍

정적/부정적) 향을 미치는지를 주로 알아보고 있다(Survey Research 

Center 홈페이지4)). 예를 들어, 이주민에 한 긍정 항목과 부정 항목으

로 구성된 이주민에 한 태도 중 ‘이민자들은 한국 경제에 도움을 준다’

나 ‘합법적 이민자들도 한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지녀야 한다’ 등과 같

4) Survey Research Center 홈페이지. [KGSS 설문지 Questionnaires]. 
(http://kgss.skku.edu/?page_id=41). (Documentation>KGSS 설문지 Questionnaires>
한글 >2018A)에서 2021.3.19.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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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명제들이 긍정 항목에 해당한다. 반면, ‘이민자들은 한국인의 일자리

를 빼앗아간다’, 또는 ‘이민자들이 범죄율을 높인다’ 등과 같은 문항들은 

부정적인 태도를 알아보는 항목들이다. 한국종합사회조사(KGSS)의 이주

민에 한 태도 문항은 다양한 연구(i.e, 권진, 경승구, 2016; 전 성, 이

주실, 2015; 정하나, 2016)에서 활용되고 있다. 

2011년부터 매해 사회갈등, 사회통합, 공정성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

지는 실태조사는 2013년부터 ‘사회통합실태조사’라는 이름으로 현재까

지 이어지고 있다(한국행정연구원, 2019). 2020년 역시 전국 19세 이상 

약 8천 명을 상으로 사회통합실태조사(한국행정연구원, 2020)가 이루

어졌으며, 이 조사에서 다루는 사회참여, 소통, 신뢰, 공정성 등 다양한 

분야 중 관용성(사회적 포용) 분야에서 외국인 이민자/노동자에 관한 질

문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외국이민자 또는 노동자와 어느 정도 관

계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해 이웃, 직장동료, 절친한 친구, 배우자 

등으로 관계의 깊이를 달리하여 질문하 다. 또한, 2020년에는 새롭게 

‘국내 거주 외국인에 한 감정’을 온도로 표시해 0도씨(°C)에서 100도

씨(°C) 사이 중 자신의 감정을 나타내도록 하는 문항을 포함해 외국인에 

한 관용성의 정도를 파악하 다.

또 다른 사회통합 관련 연구에서도 외국인에 한 인식을 알아보는 지

표가 사용되고 있는데, 정해식 외(2016)와 김문길 외(2019) 등에서는 사

회통합의 관점에서 사회적 자본이나 사회갈등 등의 측면에서 일반 국민

을 상으로 외국인에 한 인식을 조사하 다. 이 조사에서는 한국에 다

문화 갈등이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는지, 또는 이민자가 자신의 이웃

이 되는 것에 한 생각, 그리고 이주민 고유의 문화나 관습 신 한국의 

문화 및 관습을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우리 사회의 이주민에 한 

우가 평등하다고 생각하는지 등에 관한 질문을 통해 한국 사람이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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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 한 인식을 알아보았다.

지금까지 검토한 지표들은 사회조사나 사회통합 조사 등 한국 사회에 

한 다양한 분야에 해 알아보는 조사에서 외국인이나 이주민에 한 

부분에 사용된 지표들이다. 이러한 조사들 이외에 한국의 다문화에 한 

인식 파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표적인 조사로 다문화 수용성 조사가 

있다. 이 조사는 한국 사회에 외국인이 증가하고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변

모함에 따라 일반 국민을 상으로 다문화 수용성을 2012년부터 3년마

다 조사하고 있다. 가장 최근 2018년도에 조사한 다문화 수용성 조사(여

성가족부, 2018)에서는 다문화 수용성 진단 문항, 중매체를 통하거나 

직접 외국인 및 이주민과의 접촉 경험, 다문화 교육 경험, 국민정체성, 한

국인 자긍심,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은 사람, 난민 수용 태도 및 세계시민 

의식, 이주민, 다문화사회 관련 태도 등을 다루고 있다. 다양한 조사 항목 

중 다문화 수용성을 진단하는 내용은 3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

양성, 관계성, 보편성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차원은 각각의 하위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먼저, 다양성은 문화개방성, 국민정체성, 고

정관념 및 차별, 그다음 관계성은 일방적 동화기 , 거부 및 회피 정서, 

상호교류 행동의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보편성은 이중적 평

가와 세계시민 행동의지로 구성되어 있다(여성가족부, 2018).

이주민이 아닌 원주민을 상으로 이주민에 한 인식을 알아본 연구

들은 지금까지 살펴본 조사연구의 측정 도구들을 각 연구 주제에 따라 다

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문화적 인식, 고정관념, 감정, 사회적 

거리감, 위협 인식, 정체성, 차별, 동화기 , 교류, 다문화지지 등이 외국

인 또는 이주민에 한 선주민의 인식을 알아보는 데 빈번하게 이용되었

다(i.e., 권진, 경승구, 2016; 김경숙, 유미, 2012; 장임숙, 이원일,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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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앞서 살펴본 한국인을 상으로 한 규모 조사에서 사

용된 여러 지표 중 이주민에게 역으로 인식을 알아볼 수 있는 문항들을 

선별·활용해 이주민 상 조사표를 구성한다. 또한, 이어서 검토하는 관

련 개별 연구에서 조사를 위해 활용한 문항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가

로 이 연구에 필요한 문항들을 활용한다. 

  3. 한국인의 이주민에 대한 수용성 관련 기존 연구

이주민에 한 태도 또는 다문화 수용성 지표들을 활용해 한국인을 

상으로 이주민에 한 태도 및 수용 정도를 알아본 연구들이 다양하게 진

행되었다. 그중 학생의 다문화 인식을 알아본 장임숙과 이원일(2012)

의 연구에서는 다문화 인식 수준을 ‘이주민에 한 위협 인식’, ‘다문화사

회에 한 지지’, ‘이주노동자의 송환 지지’, ‘민족적 거리감’을 통해 알아

보았다. 학생의 전반적인 다문화 인식 수준은 긍정과 부정 사이에서 보

통 정도의 수준을 보 으며, 4가지 다문화 인식 변수 중 ‘이주민에 한 

위협 인식’이 가장 긍정적이었고, 그다음은 ‘민족적 거리감’, ‘다문화사회

에 한 지지’ 순이었고, ‘이주노동자의 송환 지지’에서는 다문화 인식이 

가장 부정적인 수준으로 나타났다.

유로바로미터와 유럽사회조사, 그리고 한국의 다른 연구들에서 사용된 

지표들을 활용해 부산시민을 상으로 이주민의 정치참여에 한 태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본 연구에서는 6개 요인에 한 한국인의 태

도를 조사하 다(김태완, 서재권, 2015). 그 요인은 ‘ 중교통에서 개발

도상국 출신 외국 이주민의 옆자리에 앉는 것이 꺼려진다’ 등의 문화적 

차이에 한 태도, ‘외국 이주민도 한국인과 동일한 노동법적 권리를 보

장받아야 한다’와 같은 문항들로 구성된 인권 및 법적 지위에 한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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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이주민이 증가하면 범죄율이 올라간다’와 같은 외국인 증가에 따른 

사회 변화에 한 태도, ‘외국 이주민으로 인해 한국인의 일자리가 줄어

든다’와 같이 이주민의 한국에서의 경제활동에 한 태도, ‘내가 거주하

는 지역에 결혼이주여성이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와 같이 이

주민 집단이 지역 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알아보는 사회적 수용(필

요성) 정도, ‘외국 이주민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불편하

다’와 같이 외국인의 정치참여에 한 태도이다(김태완, 서재권, 2015, 

pp. 219-220). 여러 요인 중 부산시민은 인권 및 법적 지원에 한 태도, 

그다음은 문화적 차이에 한 태도, 이주민의 경제활동에 한 태도, 정

치참여에 한 태도, 그리고 사회적 수요 정도의 순으로 우호적인 태도를 

보 다(김태완, 서재권, 2015).

한국인의 사회참여와 이주민에 한 사회적 거리와의 관계를 알아본 

연구에서는 북한 이탈주민, 중국 동포, 중국인, 일본인, 미국인에 해 

‘한국 방문’, ‘한국 국민이 되는 것’, ‘직장동료’, ‘가까운 이웃’, ‘절친한 

친구’, ‘나 또는 자녀의 배우자’로 찬성하는지 반 하는지를 활용해 가장 

먼 거리인 ‘한국 방문’ 찬성 1점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인 ‘배우자’ 찬성을 

6점으로 사회적 거리를 파악하 다(전 성, 이주실, 2015). 사회적 거리

는 평균 3.86점으로 나타났고, 종교모임이나 문화단체 등에 참여하는 한

국인은 이주민에 한 거리감이 감소하 으며, 동창 모임 및 친목회 등에 

참여하는 한국인은 반 의 결과를 보 다(전 성, 이주실, 2015).

사회적 거리감을 활용한 또 다른 연구로 학생을 상으로 여성 결혼

이민자에 한 고정관념·감정과 사회적 거리감의 관계를 알아본 전 자, 

전예화(2010)의 연구가 있다. 학생 300여 명을 상으로 여성 결혼이

민자와 그냥 알고 지내는 사이부터 내가 활동 중인 동호회에 여성 결혼이

민자가 들어오는 것, 이웃, 동료, 친구, 가족 일원이 된다는 것까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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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거리감에 해 ‘전혀 꺼리지 않는다’에서 ‘매우 꺼릴 것이다’까지를 5

점 척도로 조사하 다. 또한, 여성 결혼이민자에 한 고정관념은 ‘가난

하다, 복종적이다, 후진국 출신이다, 순박하다, 용기가 있다’ 등을 포함한 

10개의 문항으로 구성하 으며, 여성 결혼이민자에 한 감정은 ‘피하고 

싶다, 부담스럽다, 불편하다, 친근하다, 편안하다’ 등을 포함해 12개의 문

항으로 구성하 다(전 자, 전예화, 2010). 

한국인의 이주민에 한 인식은 해당 외국인이 어떠한 집단인지에 따

라 다른 견해를 보인다. 전국 19세 이상 성인을 상으로 외국인·다문화

에 한 인식을 알아본 자료를 분석한 연구(김지윤, 강충구, 이의철, 

2014)에서 한국인은 다문화가족의 증가와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에 다른 

태도를 보이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성별이나 세 에 따라서 이 태

도에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 다. 다문화가족의 증가는 인구 구성의 다

양화에 기여할 수 있어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견해에 해서 

응답자의 67.5%가 긍정했고, 사회통합을 저해한다는 견해에 해서는 

32.5%가 긍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견

해에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응답 비율을 보 고, 사회통합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견해에는 남성보다 여성이 높은 응답 비율을 보여 성별에 따라 

다문화가족을 바라보는 인식도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문화가족

의 증가가 사회통합을 저해한다는 견해에 해 20 와 60세 이상 집단이 

30~50  집단보다 긍정의 비율이 높았는데, 특히 20 가 가장 높게 나

타났다. 반면, 외국인 노동자에 한 태도에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 

사회 가치를 어지럽힌다는 견해에 해 응답자의 21.5%가 긍정 응답을 

보 고,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견해에 해서는 

27.2% 비율이 긍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노동자에 한 견해에

서도 한국 사회 가치를 어지럽힌다는 견해에 해 20 의 31.3%가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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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응답해 20  그룹이 평균보다 더 이주민의 증가에 해 부정적인 견

해를 보인 결과로 해석된다(김지윤, 강충구, 이의철, 2014).

김지윤 외(2014)의 연구에서는 외국인이 어느 국가 출신인가에 따라 

한국인의 인식이 다르다는 결과도 보여준다. 미국인에 해서는 응답자

의 65.9%, 필리핀 출신에 해서는 52.1%, 나이지리아인에 해서는 

45.7%, 중국인은 40.3%, 그리고 일본인에 해서는 40.3%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백인에 한 긍정적인 인식이 가장 높았고, 필리핀 출

신 외국인에 해 과반이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미국인에 

한 긍정 인식보다 낮은 수준이다. 그 외 국가 출신에 해서는 부정적

인 인식이 더 강한 것을 알 수 있다(김지윤 외, 2014). 

이러한 결과와 유사하게 이주민 내 집단에 따라 한국인의 태도가 다른 

것을 보여주는 연구도 있다. 양계민(2009)의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이

주민 집단에 해 가지는 생각을 조사하 는데, 이때 이주민 집단을 외국

인노동자, 국제결혼 자녀, 새터민 및 조선족으로 구분해 알아보았다. 외

국인 노동자에 해 초등학생보다는 중고생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더 가

지고 있었으나, 새터민과 조선족에 한 인식은 오히려 반  경향을 보

다. 김혜숙 외(2011)의 연구에서는 이주민과 한국인에 한 심리에 해 

동시에 알아보았는데, 이때에도 이주민을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다

문화가정 자녀, 새터민, 조선족 등으로 구분해 각각 집단에 한 한국인

의 생각을 파악하 다. 이 연구에서는 감정 온도 지표를 활용하여 각 집

단을 생각할 때의 느낌을 매우 차가운 수준의 0도에서 매우 따뜻한 수준

의 99도로 알아보았다. 그 결과, 부분 집단이 중간 점수에 분포해 있었

고, 여러 집단 중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한 긍정적인 감정이 가장 높았

고 이어서 결혼이주여성, 그리고 조선족, 이주노동자, 새터민 순으로 이

주민 내부 집단에 한 긍정 인식이 다르게 나타났다(김혜숙 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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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한국인의 이주민에 한 인식은 다문화가족, 외국인 노동자 등과 같

이 이주민 내에서도 특정 집단에 한 인식이 다르거나, 이주민의 출신국

가 및 지역에 따라 인식을 달리하는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인

식 차이는 세 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주민에 한 인식은 외국인이나 이주민을 얼마나 자주 또는 가까이

에서 접촉하느냐에 따라 인식에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러나 접촉에 따른 

인식의 방향은 긍정적인 방향이나 부정적인 방향 어느 한쪽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이주민 집단과 접촉 빈도가 높아지는 것이 이주민에 한 편

견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인 연구(김혜숙 외, 2011) 결과가 있는 한편, 

친 한 접촉이 아니라 피상적인 접촉을 경험하는 경우는 이주민을 낯설

게 느끼는 상황이 작용해 부정적인 인식이 증가할 수 있다(신동훈, 양경

은, 2020)는 결과가 공존하고 있다. 접촉의 빈도가 이주민에 한 수용성

을 높게 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는 상황이다(김진희, 2019). 오히려 어

떠한 관계로 접촉하는가에 따른 차이가 중요할 수 있다. 이주민을 친척이

나 이웃, 또는 학교나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로 접촉하는 것보다는 친구로 

접촉하는 경우가 더욱 이주민에 한 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배

은주, 장소현, 2020). 즉, 직접 접촉의 측면에서는 이주민과의 접촉의 기

회나 빈도의 향보다는 누구와 어떠한 거리감에서의 접촉인지가 이주민

에 한 인식 형성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뿐만 아니

라 최근에는 이주민과 간접 접촉의 기회가 미디어를 통해 증가하고 있는

데, 중매체 속에서 묘사되는 이주민의 모습이 한국인의 이주민에 한 

인식에 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신동훈, 양경은, 2020). 

이외에 한국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수용성의 차이도 존재한

다. 소득수준에 따라 다문화 수용성이 다르다는 연구나(윤혜수, 2015), 

이주민에 한 인식이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는 연구(이부 , 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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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2015; 최 미, 이나련, 2016)를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저소득층이나 

저학력층에서 이주민에 한 인식이 더 부정적이고 차별적 태도를 더 보

일 수 있다는 결과(김이선, 황정미, 이진 , 2007; 여성가족부, 2015)를 

보이거나 연령이 낮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은 높다는 결과(최 미, 이나련, 

2016; 황정미, 2010)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차이의 방향이 항상 일관

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이민자에 한 수용 태

도가 높아지는 결과(권진, 경승구, 2016; 황성식, 김두섭, 2020)와 상이

하게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다문화 수용 태도가 더욱 적극적인 경향을 보

인 결과(황창호, 정세희, 2019)도 나타나고 있어 한국인의 다양한 특성이 

이주민에 한 수용성에 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 향의 방향이 일관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한국인은 이주민이 한국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사회에 부정적인 문제를 일으킨

다고 생각하는 이중적인 태도(권진, 경승구, 2016)로 인해 수용성 차이의 

방향이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매우 다양한 요인들이 어떤 상에 한 인식에 향을 미친다. 한국인

의 이주민에 한 인식도 여러 요인의 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선행연구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향 요인은 이주민과 한국인이 가진 

특성이나 이주민과 관련된 경험에 따라 이주민에 한 인식을 형성하는 

데 다르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4. 이주민이 본 한국 사회의 수용성 관련 기존 연구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한국 사회의 수용성을 알아보기 위해 주로 사

용된 방법은 한국인을 상으로 다각적인 측면에서 수용성을 파악한 연

구가 다수를 차지한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수용성을 이해하는 데는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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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 생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이번 소절에서는 한국의 수용성 

정도 파악을 이주민의 관점에서 알아본, 즉 이주민을 상으로 한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고자 한다. 

김은재와 최현미(2016)의 연구는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이 인식한 한

국인의 다문화 수용성과 인식을 질적 사례로 분석하 다. 이 연구는 결혼

이주여성 중 ‘다문화가족 사례 관리사 통합교육’에 참여한 활동가들을 

상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한국어 인터뷰가 가능한 한국 거주기간이 최

소 5년 이상 된 여성들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 다. 결혼이주여성의 경

험을 바탕으로 한 이 연구에서는 한국인이 이주민의 출신국가 및 피부색

에 따라 다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민이 국적을 취득해 

한국인이 된다 하더라도 한국인이 가진 편견으로 인해 이중적인 태도를 

계속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태도는 서양인보다 동양인, 동양

인 중에서도 동남아시아인이나 특정 국가 출신에 한 차별 현상이 있음

을 지적한 연구(남순현, 2012)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찾아볼 수 있다. 김

은재와 최현미(2016)의 연구 결과, 이주민에 한 특정 정책에 한 오해

로 한국인은 이주민이 불필요하게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한국 문화에 일방적인 흡수를 바라는 동화주의적인 태도로 차별과 배제

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뿐만 아니라 학교 등에서 경험하는 차별

과 이주민과 한국인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것이 여전히 사회 곳곳에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 추진 중인 이주민 관련 정책에 해 이주민의 인식과 수요를 

연구한 김혜련(2014)은 최소 2년 정도는 거주해야 이민국으로부터 필요

한 부분을 인지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2년 이상 거주한 재한 중국인으로 

연구 상을 한정하 다. 약 250명의 재한 중국인의 구성은 결혼이주민, 

이주노동자, 역이주민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노동시장 접근성, 가족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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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 장기 거주 접근성, 정치참여, 국적 취득 접근성, 차별금지, 교육 등 

한국의 사회통합정책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가족 재결합과 장기 거주 

접근성의 측면에서 이주노동자가 어렵게 느끼거나 불만을 느끼고 있었

고, 노동시장 접근성, 정치참여, 국적 취득 접근성, 차별금지와 같은 정책

에 해서는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김혜련, 2014). 이러한 결과와 

더불어 한국에 적응하는 과정의 어려움이 이주민에 한 편견과 차별로 

나타나, 이주민이 한국 사회에 가진 인식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나타

나지는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을 상으로 한 소성규(2010)의 연구는 경기도 포천시의 

결혼이민자 46명을 상으로 인식조사 결과를 분석하 다. 한국인들이 

결혼이민자의 문화를 존중하는 정도에 관해 연구에 참여한 결혼이민자의 

응답은 5점 중 2.74점 정도로 약간 존중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조사 지역인 포천시의 다문화정책과 다문화 인프라에 한 만

족은 5점 척도 중 2.35점으로 나타나 약간 불만족스러운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조사 상자 중 약 80%는 차별 경험이 있었으며, 언어 미숙

으로 인한 차별과 인종차별에 한 경험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한국 생

활에 한 만족 정도는 5점 척도 중 2.80점으로 보통보다는 만족하는 편

으로 나타났다(소성규, 2010). 이 결과를 보면 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에 

한 만족은 정책이나 인프라, 또는 차별 경험과 같이 실질적인 생활환경 

수준보다는 한국인들이 자신을 얼마나 존중해 주는지와 같은 인식과 방

향을 같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주민이 한국 사회에 해 가지게 되는 인식을 커뮤니케이션과 미디

어 이용의 측면에서 알아본 연구도 있다. 이주민이 타인과의 커뮤니케이

션이나 미디어 이용 특성에 따라 한국 사회에 어떠한 태도를 가지는지 알

아본 양혜승(2011)의 연구에서는 한국인과의 화시간이 이주민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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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해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과의 연관성이 발견되었다. 결혼

이주여성과 이주노동자가 주요 연구 상인 이 연구는 293명의 이주민을 

상으로 조사하 는데, 그 결과 한국 사람과 화시간이 많은 이주민이 

한국 사회에 해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을 발견하 다. 이 연구는 

이 둘 사이에 인과 관계가 반드시 성립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 둘 사이

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본다면 이주민의 정착 의지 또는 적응 정도가 한국

인과의 화시간과 한국 사회에 한 태도에 동시에 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일 것으로 꼽았다(양혜승, 2011).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와 같이 이주민을 상으로 한 연구는 이주민 내

에서도 특정 집단을 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이주민 집단 

안에서의 다양성으로 인해 이주민을 동일 집단으로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이주노동자를 상으로 하거나 결혼이주여성, 또는 

유학생 등 거주목적에 따라 그 성격과 특징이 매우 상이할 수 있어서 한 

연구에서 모든 집단을 다루기보다는 상을 구분해 특정 집단에 해 논

의하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 경향이 두드러진다.

이주민을 전체 집단으로 보았을 때와 그 안에서 세부 집단을 구분했을 

때의 견해가 다르다는 결과를 보여주는 사례로 정하나(2016)의 연구를 

꼽을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사회의 위협인식에 해 한국인과 

외국인을 동시에 조사하 을 뿐 아니라 외국인 안에서도 거주목적에 따

른 분석을 시행하여 집단 내 차이점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는 ‘외국인은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다’, 또는 ‘외국인이 늘어나면 범죄가 늘어난

다’ 등과 같이 외국인이 우리 사회에 들어오는 것의 위협에 관한 7가지 명

제들로 다문화 위협에 한 인식 정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이주민 집

단을 학업, 취업, 결혼, 기타 등 거주목적으로 구분했을 때 그 사이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이주노동자 집단은 유학생이나 결혼이주여성,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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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집단보다 다문화 위협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 다(정하

나, 2016). 

이 연구는 한국인과 외국인을 비교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한국인과 외국인의 인식 차이와 외국인 내에서의 인식 차이를 파악

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다문화 위협에 한 인식을 한국인과 외국인에

게 각각 알아보고 이 두 집단을 비교하 을 때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외국인을 거주목적에 따라 구분한 후 결혼을 위해 한국에 

온 외국인의 다문화 위협에 한 인식이 한국인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

을 발견할 수 있다(정하나, 2016). 표본 구성의 어려움으로 표성의 측

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남아 있지만, 이러한 연구결과는 한국인의 인식 측

면과 이주민의 인식 측면을 비교할 수 있다면 그 비교와 함께 이주민 내

에서의 집단 간 비교를 통해 인식에 한 차이를 다차원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주민을 상으로 하는 연구에는 여전히 여러 어

려움이 따르지만, 이러한 방식이 현상을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

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응이 더욱 적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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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살펴본 결과, 이주민에 관한 수용 연구

에서도 한국인 중심적인 측면을 발견할 수 있다. 한국인이 이주민을 얼마

나 수용하는지의 방향은 여러 측면에서 드러나 있으나, 이주민의 시각에

서 이민 사회가 자신들을 어느 정도 수용한다고 느끼고 있는지 알아본 연

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아이러니하게 이주민에 관한 연구이지만 이주민

이 주체가 되는 연구는 부족해 보인다. 

한국의 다문화 수용성이나 이주민 수용성은 수용을 하는 한국인 입장

에서 변화를 관찰하고 확인하기 위한 방향으로 주로 탐구되었다. 그러나 

이주민의 입장에서 한국인의 시선을 어떻게 감지하고 이주한 사회에 

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동시에 파악해 나아가야 한국인에게 확인하는 

그 변화가 실제 이주민의 한국 생활환경을 바꾸어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이주민을 상으로 인식을 직접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주민을 상으로 하여 수용의 정도나 인식을 직접 파악하는 연구가 

매우 드문 현실 속에서 이주민을 상으로 연구했더라도 언어 문제 등으

로 양적인 조사가 용이하지 않아 소수 이주민을 상으로 하거나 특정 이

주민 집단을 상으로 조사, 또는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 이주민의 인식

을 알아보는 연구가 부분이다. 그리고 이주민을 상으로 조사하더라

도 소규모 조사이기 때문에 규모의 확 를 통한 출신국이나 체류자격 등 

특성별 세부 집단 분석의 필요성이 지적되기도 했다(양혜승, 2011). 즉, 

이주민을 상으로 한 연구가 드문 점은 이주민을 상으로 하는 양적 조

사 자체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주민 상 연구라 해도 그 안에서 거의 

동일하게 지적되었던 점은 조사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소수를 상으

로 할 수밖에 없는 현실과 조사를 하더라도 표성 있는 표집이 어렵다는 

점, 그리고 이주민 집단 내의 다양성으로 인해 특정 집단에 집중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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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해 이 연구에서는 이주민에 한 수

용성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인이 아닌 이주민을 직접 상으로 이주민의 

인식을 알아본다. 나아가 이주민 내 특정 집단이 아닌 다양한 집단을 포

괄하기 위해 상 적으로 규모 이주민 상 조사를 통해 이주민의 경험

과 한국에 해 가지고 있는 인식, 한국인의 수용 정도에 한 인식을 직

접 알아본다.

제4절 이주민 대상 정책 

한 사회의 정책에는 그 사회가 정책 상을 생각하는 태도가 잘 드러나 

있다.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을 상으로 한 표적인 정책인 다문화정책

의 방향에 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 예를 들어, 한국 정부의 다문화정책

은 이주민을 상으로 하지만, 이주민보다는 선주민을 우선시하는 동화

정책이라는 점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전국의 다문화 프로그램을 분석

한 연구결과에서도 결혼이주민이 한국 사회에 동화하는 내용이 전체의 

50% 이상이고 문화 다양성을 인정하거나 상호문화를 이해하는 프로그램

은 15%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전경옥, 김 란, 홍기원, 설진배, 김연

화, 2012). 즉, 이주민을 상으로 하는 정책 및 프로그램이 이주민이 한

국 사회와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

이다. 이러한 사회·정치적 분위기 속에서 이주민은 자신의 목소리를 제

로 내기가 힘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장에서 이주민을 직접 접하는 전

문가들은 사회적 소수자인 이주민들이 한국 사회에서 존중받고 편견과 

차별 없는 환경에서 생활하기 위해 이주민 상 생활 지원정책과 함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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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인권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김정흔, 2017).

전통적으로 이민 국가가 아닌 한국과 같은 사회는 이주민의 생활 지원 

및 서비스 정책만큼이나 이주민에 한 인식이나 인권과 관련된 정책이 

이주민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번 절에서는 현재 한국의 

이주민 상 정책에서 인식과 관련된 정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

펴보고자 한다. 

한국의 이주민 관련 정책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

에 관한 법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등을 근

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외국인정책 기본계획과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

획이 이주민을 상으로 하는 범정부 차원의 표적인 정책이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이 두 기본계획과 사회통합정책을 중심으로 이주민 상 정

책을 살펴보고 그 안에서 인식이나 수용 또는 통합 관련 내용을 검토한

다. 각 기본계획과 정책에 한 세부 내용에 한 이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먼저 한국의 다문화정책의 전반적인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화해 왔

는지 간략히 짚어본다. 

 

  1. 한국 다문화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1990년  후반부터 한국 사회에 외국인노동자와 결혼이민자의 유입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국내 장기체류외국인들에 한 실태조사와 응 정

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2000년  이후 다문화주의에 관한 관심이 증

가하 다(윤인진, 2008). 그리고 증가한 이주민을 상으로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때 추구할 수 있는 사회통합정

책 모델은 크게 차별적 배제주의, 동화주의, 다문화주의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각각의 특징을 간략히 알아보면, 차별적 배제주의에서는 소수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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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다수 내국인의 문화나 정체성을 위협하지 않으며 단일문화주의를 

강조한다. 동화주의는 이주민이 자신의 언어나 문화를 버리고 이주한 사

회의 언어나 문화를 받아들이기를 바라는 것으로 주류사회로의 빠른 흡

수를 유도한다. 그리고 다문화주의는 이주민의 고유문화를 그 자체로 인

정하고 그 사회에 공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김태원, 2012; 김학태, 

2015). 

한국 사회의 단일민족 신화에 도전하고, 증가하는 장기체류 이주민에 

한 관리와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패러다

임과 다문화정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을 중심으로 발전되었다.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의 노력 또한 결혼이민자와 국제결혼가정, 즉 다문

화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외국인노동자에 해서는 임금과 노

동을 목적으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으나  언젠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사

람들이라는 이유로 무관심하거나 소극적인 편이었다. 구체적으로 한국 

정부는 ‘다문화’라는 용어를 2006년 4월 범정부 차원에서 수립된 정책들

인 「여성 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안과 「혼혈인 및 이주자의 사

회통합 지원방안」에서 처음 사용하 는데, 이때 ‘다문화’라는 용어는 ‘가

족’과 결합하면서 국제결혼 가족을 지칭하는 용어로 전환, 의미가 축소되

었다(김정선, 2011; 우수명, 주경희, 김희주, 2021에서 재인용).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면서 법의 상을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와 

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명시하면서, 외국인노동자, 북한

이탈주민, 유학생들은 정책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다문화가족

지원법 이전에 제정되었고, 이 법의 모법인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서는 

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상으로 규정함으로써, 한

국의 다문화정책 패러다임은 합법적인 외국인만을 상으로 하고, 그중

에서도 결혼이민자·귀화자와 한민국 국민으로 구성된 다문화가족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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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한국의 다문화정책의 패러다임은 결혼이민자들의 경우 한국인과 결혼

하여 자녀를 낳고 한국 사회에 계속 남아 살아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

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기존의 다문화

주의와 관련된 연구들은 한국의 다문화주의가 겉으로는 ‘다문화주의’를 

지향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순혈주의적인 동화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결혼이민자만을 정책 상에 포함함으로써 이주노동자, 난민, 북한 이탈

주민, 유학생 등 다양한 다문화적 주체들을 배제하는 차별적인 사회통합

모델이라고 비판하 다(김정선, 2011). 한편으로는 다문화정책의 내용은 

동화주의가 중심이라는 시각의 비판도 있다(이종두, 백미연, 2012)

한국의 다문화정책의 한계와 상에 따른 차별적 지원에 한 비판이 

제기되고, 기존의 외국인노동자와 결혼이민자에서 난민, 유학생, 재외동

포 등 이주민들의 체류유형이 다양해지면서 한국 정부는 외국인정책에서

도 조금씩 변화를 시도하 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5조에 따라 법

무부 장관이 5년마다 관계부처의 기본계획안을 종합하여 수립하는 외국

인정책 기본계획의 경우 1, 2차를 거쳐 제3차 기본계획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되고 있다. 이어 검토하겠지만, 제3차 기본계획의 내용

을 보면 우수 인재 유치와 성장지원, 재한외국인과 가족들에 한 차별 

방지와 인권을 옹호하고, 이들의 자립과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의 인권과 다양성과 관련된 사업들에 재외동

포, 난민 정책 추진, 이민자인권 보호 체계 강화 등을 포함하여 외국인정

책의 상을 외국인노동자나 외국 국적 결혼이민자뿐만 아니라 난민, 재

외동포, 유학생, 관광객들을 포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기조는 단순히 외국인 체류자의 증가에 한 응보다는 저출산·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한 응과 저임금 이민자 증가에 따른 안전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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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침해 우려, 높은 청년 실업률로 인한 국민 일자리 보호와 반이민 정

서에 한 우려 등을 고려하고 있다(법무부, 2018).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차별적 배제, 동화, 다문화주의가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패러다임이 다문화주의를 지향하는 

듯 이해되기도 하지만, 한국에서 다문화주의가 반드시 사회통합에 긍정

적 측면만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최근의 주장도(양경은, 함승

환, 2020)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다문화정책의 현재는 하나의 모

델을 추구하기보다는 한국의 상황이 반 되면서 여러 모델이 조합된 한

국 고유의 다문화정책으로 다듬어져 나아가는 과정으로 보인다. 

  2.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가. 제1차~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검토

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은 2007년에 제정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에 의거하여 “법무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

년마다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제1차 외국인정

책 기본계획은 체류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정책문제에 

응하고, 외국인정책을 국가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중장기적 관

점에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들을 추진하는데 의의를 두고 2008

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수립되었다. 기본 방향은 ‘개방을 통

한 국가 경쟁력 강화’, ‘인권이 존중되는 성숙한 다문화사회로의 발전’, 

‘법과 원칙에 따른 체류질서 확립’이다(외국인정책위원회, 2008, pp. 

10-12). 이를 토 로 “외국인과 함께하는 세계 일류국가”를 비전으로 하

여, ‘적극적인 이민 허용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질 높은 사회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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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 있는 이민 행정 구현’, ‘외국인 인권 옹호’라는 4가지 정책목표를 세

웠으며, 13가지의 중점 과제 및 169개 세부 과제를 제시하 다(외국인정

책위원회, 2008, p. 13).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추진성과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외국의 우수 인재 유치 전략을 처음 도입하 으며, 질 높은 사회통합을 

위하여 부처 간 개별적으로 추진되었던 사업을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

려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 고, 이민자 지원에 해 정부, 민간 등 사회 

전 분야에 관한 관심과 수혜의 기회를 확 하 다. 다음으로 질서 있는 

이민 행정을 위하여 국경관리에 한 과학화와 고객 만족 출입국심사 서

비스를 제고하여 국익 위해자 입국을 차단하고 외국인 범죄 등에 효과적

으로 처하기 위해 노력하 다. 마지막으로, 인권 옹호를 위하여 난민법

을 제정하고, 인종차별에 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국민적 공감

를 마련하 다(외국인정책위원회, 2013, pp. 13-14).

하지만,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추진에는 한계점과 문제점이 있었

다. 먼저 취업자격 외국인 중 단순 기능인력의 비중이 여전히 높았으며, 

2003년에 도입한 고용허가제하에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체류가 가능해짐

에 따라 가족 동반 장기 거주 및 불법체류의 비율이 높아져서 정주화 증

가가 여전히 우려되고 있었다. 또한, 결혼이민자와 그들의 자녀에 한 

지원이 편중되어 그 외의 이민자에 한 지원은 부족하 으며, 다문화에 

한 용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국민적 혼란을 초래하게 되었다. 그 밖

에 외국인 강력범죄에 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이민자 출신국과의 공

동 발전에 관한 관심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었다(외국인정책위원회, 

2013, pp. 15-16).

이를 토 로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은 “국민의 다양하고 상반된 

요구들을 최 한 반 하여 균형 잡힌 정책 기조 유지로 안정적인 미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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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하며, 제1차 기본계획의 가치인 인권·다문화·민원 편의 제공의 가

치를 유지하는 것과 함께, “질서와 안전, 이민자의 책임과 기여를 강조하

는 국민 인식을 반 ”하여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5개년 계획을 수

립하 다(외국인정책위원회, 2013, p. 21).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은 “세계인과 더불어 성장하는 활기찬 한민국”을 비전으로 하여, ‘개방, 

통합, 인권, 안전, 협력’의 키워드를 선정하여 5가지 정책목표를 수립하

다. 먼저, 개방은 ‘경제 활성화 지원과 인재 유치’, 통합은 ‘ 한민국 공

동가치와 존중되는 사회통합’, 인권은 ‘차별 방지와 문화 다양성 존중’, 

안전은 ‘국민과 외국인이 안전한 사회구현’, 협력은 ‘국제사회와의 공동 

발전’을 정책목표로 하여 19개의 중점 과제, 146개의 세부추진과제를 제

시하 다(외국인정책위원회, 2013, p. 22).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추진 성과를 살펴보면, [개방분야]에서

는 자동출입국심사 확 , 비자신청 행서비스 운 , 한국 방문 우 카드

제도 도입 등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증 시켰을 뿐 아니라,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여 국내 경기와 외국인 국내 유학을 활성화하고, 생활 여건 

개선 등을 통하여 우수 유학생에 한 취업 연계 등 우수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는 데 노력을 기울 다. [통합분야]에서는 이민자를 위한 조기적응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화된 사회통

합프로그램 참여를 촉진하 으며, 국제결혼 법·제도 정비, 이민 배경 자

녀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지원 서비스, 이민자의 사회참여를 확 하 다. 

[인권분야]에서는 재한외국인과 그들의 자녀에 한 차별을 방지하고 인

권을 옹호하기 위한 책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 으며, 외국

인 근로자 등을 위한 의료지원 사업, 문화 다양성 교육 프로그램 확충, 미

디어를 활용하여 문화 다양성에 한 이해를 증진하고, 외국인에 한 인

식개선 방안을 추진하 다. [안전분야] 실현을 위해서는 불법체류 발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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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하기 위한 노력, 체류외국인 법질서 확립을 추진하 으며, [협력분

야]에서는 국제이주기구(IOM),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엔난민기

구(UNHCR) 등과 다자협의체를 구축하고 각 국가의 이민 당국과 협력을 

강화하 으며, 체계적 난민심사 시스템을 구축하 다(법무부, 2018, pp. 

10-14).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취업자격을 보유한 외국인 중에서 전문직 

종사자의 비중은 2016년 기준 약 8%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비전문직 종

사자의 장기거주로 인하여 사회적 부담 발생이 우려되고, 단순 기능인력 

분야에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 일자리를 침해하는 우려가 

제기되기 시작하 다. 또한, 결혼이민자와 그들의 자녀에 한 서비스 지

원 편중, 우수 인재, 주자격자, 국내 체류 동포 등의 이민자에 한 지

원과의 형평성 문제, 외국인 인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미흡하다

는 등의 문제점이 제시되고 있다. 그 밖에 외국인에 한 부정적인 인식

을 표출하거나 외국인 강력범죄로 인한 사회불안이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비가 부족하며, 외국인정책에 해서도 여전히 부처 간, 지방

자치단체, 민간의 협력이 부족하다(법무부, 2018, pp. 15-17).

한편, 세계적으로 이민은 중요한 글로벌 현상이며, 많은 국가가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경제활동 주체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민문호 개방을 추

진하는 한편, 이민자 증가에 따른 사회적 갈등, 국민 일자리 침해 등으로 

인한 국가안보와 국민 일자리를 강조하는 정책도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

라도 생산가능 인구 감소, 부양비 증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문제가 제

기되었으며, 체류외국인의 정주화에 따른 비용 증가, 청년 실업률 증가와 

이민자 취업률 증가로 인한 반이민 정서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법무부, 

2018, pp. 18-21).

이러한 진단을 통해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년~2022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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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환적 이민환경 마련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활용’하고, 상생과 화합을 

통한 이민정책을 추진하여 사회통합을 강화하고, 국가는 시민사회 및 지

방자치단체 등과 꾸준하게 협력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외국인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하 다(법무부, 2018, p. 22). 이러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국민 공감!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안전한 한민국”을 비전으로 하

여, ‘상생, 통합, 안전, 인권, 협력’의 핵심 가치를 제시하 다. 정책목표

는 ‘국민이 공감하는 질서있는 개방’, ‘이민자의 자립과 참여로 통합되는 

사회’,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사회’, ‘인권과 다양성

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 ‘협력에 바탕한 미래 지향적 거버넌스’로 선

정하고 18개의 중점 과제 166개의 세부 과제를 제시하 다(법무부, 

2018, p. 23).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은 지난 10년간의 정책과 차별성을 강조하

다. ‘상생과 화합의 외국인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이민자의 양적인 확  

이외에도 질적 고도화를 위한 이민정책을 추진하 으며, 사회통합을 위

한 체계를 마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체류· 주·국적 등에 한 연계도 강

화하고자 하 다. ‘제한외국인의 자립’을 위해서는 외국인 인재 유입에만 

중점을 둔 기존의 정책에서 ‘유입→자립→성장→기여’가 이루어질수 있도

록 미래 지향적인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체계적 인권증진 및 차별 방

지’를 위해서는 기존의 추상적인 인권 보호보다는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

하기 위해 노력하며, 아동 등 취약한 상황에 있는 외국인의 실태를 파악

하고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중앙부처·지방자치단

체·시민사회’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체계적 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인

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통계·연구를 통한 기반을 확충, 이민 관련 법 제도

의 고도화를 추진하고자 한다(법무부, 2018, pp. 24-26).



제2장 이론적 검토 및 이주민 대상 정책 83

구분 제1차 외국인정책 제2차 외국인정책 제3차 외국인정책

비전
외국인과 함께하는 세계 일
류국가

세계인과 더불어 성장하는 활
기찬 한민국

국민 공감!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안전한 한민국

정책
목표

1. 적극적인 이민 허용을 통
한 국가 경쟁력 강화

2. 질 높은 사회통합
3. 질서 있는 이민 행정 구현
4. 외국인 인권 옹호

1. [개방] 경제 활성화 지원과 
인재 유치

2. [통합] 한민국의 공동가치
가 존중되는 사회통합

3. [인권] 차별 방지와 문화 다
양성 존중

4. [안전] 국민과 외국인이 안
전한 사회 구현

5. [협력] 국제사회와의 공동발
전

1. 국민이 공감하는 질서있
는 개방

2. 이민자의 자립과 참여로 
통합되는 사회

3.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만
들어가는 안전한 사회

4.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
는 정의로운 사회

5. 협력에 바탕한 미래 지향
적 거버넌스

중점 
과제

2-1. 다문화에 한 이해 증
진

2-2.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

2-3. 이민자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조성

2-4. 동포의 역량 발휘를 위
한 환경조성

2-1. 자립과 통합을 고려한 국
적 및 주제도 개선

2-2. 체계적인 이민자 사회통
합프로그램 운

2-3. 국제결혼 피해방지 및 결
혼이민자 정책 지원

2-4. 이민 배경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조성

2-5.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인프라 구축

2-1. 이민단계별 정착 지원 
및 사회통합 촉진

2-2. 이민 배경 자녀 역량 
강화

2-3.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
한 복지지원 내실화

2-4. 이민자의 지역사회참여 
확

3-1. 외국인 체류 질서 확립
3-2. 국가안보 차원의 국경

관리 및 외국인 정보 
관리

3-3. 건전한 국민확보를 위
한 국적 업무 수행

3-1. 이민자 인권존중 및 차별 
방지 제도화

3-2. 다양한 문화에 한 사회
적 관용성 확

3-3. 국민과 이민자가 소통하
는 글로벌 환경조성

3-1. 안전하고 신속한 국경
관리 체계 구축

3-2. 체류외국인 관리 체계 
선진화

4-1. 외국인 차별 방지 및 
권익 보호

4-2. 보호 과정의 외국인 인
권 보장

4-3. 선진적 난민 인정·지원 
시스템 구축

4-1. 안전하고 신뢰받는 국경
관리

4-2. 질서 위반 외국인에 한 
실효적 체류 관리

4-3. 불법체류 단속의 패러다
임 다변화

4-4. 외국인에 한 종합적인 
정보 관리 역량 제고

4-1. 이민자 인권 보호 체계 
강화

4-2. 여성·아동 등 취약 이
민자 인권증진

4-3. 문화 다양성 증진 및 
수용성 제고

4-4. 동포와 함께 공존·발전
하는 환경조성

4-5. 국제사회가 공감하는 
선진 난민 정책 추진

<표 2-11> 제1차~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주: 중점 과제 중 인식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부분만 제시함.
자료: 법무부. (2018). p. 23.; 외국인정책위원회. (2008). p. 13; 외국인정책위원회. (2013). 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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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제1차부터 제3차까지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해 살펴보았

다. 이민자 수용성 제고를 위한 내용을 중점으로 그동안의 기본계획 변화

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서는 이민자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이나 교육, 지역사회 내 소통, 자

조 집단 등에 한 노력과 사회적 소수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서는 제1차 계획보다는 좀 더 다양

하고 구체적인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안정적인 정

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이민귀화 적격시험이나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의 계획을 수립하 으며, 이러한 프로그램도 이민 유형별로 

제공하고자 하 다. 또한, 결혼이민자 개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가족들

도 참여하도록 하는 등의 체계적인 과제를 제시하 다. 더 나아가 이민자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차별금지 기본법」을 제정하고 「외국인 처우 향 

평가제」를 도입하려고 노력하 다. 문화 다양성에 해서도 단순 교육과 

홍보로만 이루어졌던 제1차 계획의 세부 과제가 제2차에서는 외국인 집

중거주지에 한 생활환경 개선, 다국어 자막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등 외

국인이 더 참여할 수 있는 현실 과제들을 제시하 다. 

한편,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는 지난 10년 동안의 기본계획 보

다는 좀 더 국민과 외국인 입장에서의 정책 방향을 강조하고 있다. 주요 

추진과제명만 보더라도, 개방에서는 ‘국민의 공감’을 강조하 으며, 안전

한 사회에 해서는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만들어가도록 하 다. 또한, 

이민자에게 단순 교육과 일자리를 통해서가 아닌, 이들이 ‘직접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들을 제시하 다. 인권에 해서도 인권피해, 

차별피해 등에 한 것보다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정의로운 사회구현’을 

목표로 하며, 미래지향적인 거버넌스에도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구체

적으로 살펴보면, 이민 초기에 중점을 두었던 교육은 이민의 전 단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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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여 유기적으로 교육을 시행하고자 하 으며, 이민자의 취업에 중

점을 두었던 세부 과제들은 직장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

함하고 있다. 또한, 이민 배경 자녀에게도 단순한 이해 교육을 떠나 글로

벌 인재 육성을 위한 노력, 이민자가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서비스 고도화 작업 등을 세부 과제로 제시하 다. 

외국인의 수가 증가하고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공존을 위한 과제는 

다양해질 수밖에 없다(김 란, 2013). 그렇기에 외국인정책은 약 15년 

동안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 하지만 여전히 이들을 위한 정책은 이민자를 

향한 정책이기보다 주류를 향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이용승, 

2016). 또한, 인종차별과 편견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거리감과 이러한 인

식을 느끼고 있는 이주민 간의 괴리감도 아직 남아 있다(김 란, 2013). 

그러므로 이들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다문화 수용적 입장에서 어

떻게 공존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이용승, 2016). 단순히 법률의 

당위성이나 명목상에 머물러 있는 내용에서 벗어나서, 다른 민족의 신념, 

차이를 인정하고 상호공존으로 수렴될 수 있도록 시민들과의 다문화주의 

협력체계가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김 란, 2013), 더 나아가 이주민의 다

양성을 수용하고 상호 존중하기 위하여 상생, 소통 모형으로 접근하여 이

주민의 정책 참여를 확 하고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김

혜련, 임채완, 2014), 시민 통합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변종헌, 

2016) 집중해야 할 것이다.

나.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중 인식 및 수용 관련 정책

외국인 기본계획 중 통합 및 수용과 관련된 정책을 세부적으로 보면, 

제1차 기본계획에서는 ‘2-1 다문화에 한 이해 증진’, ‘4-1. 외국인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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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방지 및 권익 보호’가 있고,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3-1. 이민자 인권 

존중 및 차별 방지 제도화’, ‘3-2. 다양한 문화에 한 사회적 관용성 확

’, ‘3-3. 국민과 이민자가 소통하는 글로벌 환경조성’이 추진되었다. 

가장 최근의 기본계획인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2-1. 이민단계별 정착 

지원 및 사회통합 촉진’, ‘4-3. 문화 다양성 증진 및 수용성 제고’, ‘4-4. 

동포와 함께 공존·발전하는 환경조성’ 등의 정책이 이주민 통합 및 수용

과 관련된 정책 내용을 다루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부추진과제를 살펴보면, 먼저 ‘2-1. 이민단계별 정

착 지원 및 사회통합 촉진’을 위해서는 ‘안정적 정착을 위한 이민자 친화

적 생활환경 개선’, ‘이민의 전 단계를 고려한 유기적 사회통합교육 실

시’, ‘이민자 취업 및 직장생활 지원 강화’, ‘결혼이민 제도 개선 및 피해

자 보호 강화’ 등 4가지 세부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안정적 정

책을 위한 이민자 친화적인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자비자센

터, 모바일 민원 처리 등 체류 관리를 위한 고품질 인프라를 구축하고, 외

국인에게 생활편의 정보 제공 및 전자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

적으로 구축된 하이코리아의 콘텐츠를 재구성하거나 맞춤형 서비스를 제

공하는 등의 고도화를 추진하고자 한다. 또한, 전자민원·생활정보 서비스 

확충을 하기 위하여 한국에 필요한 정보를 13개 언어로 제공하며, 온라인

과 오프라인의 접근성을 향상하고, 외국인 종합안내센터와 연계하여 의

료정보, 고충 민원 처리, 통역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 밖에 외국인을 

위한 방송 통신 서비스를 확 하고, 이들을 위한 라디오 방송을 제작하

며, 능동적이고 소통적인 민원 응  시스템을 검토하고, 외국인의 성명 

표기 방식을 통일하는 법령 및 전산시스템을 개선하고 추진하고자 한다. 

두 번째 세부추진과제로는 ‘이민의 전 단계를 고려한 유기적 사회통합교

육 실시’를 하기 위하여 강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 방법 및 콘텐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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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화하고자 하며, 이를 위하여 중앙·지자체, 국민·이민자의 협업 및 공

동 참여를 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고품질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

고, 사회통합교육을 체류· 주·국적과 연계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국적 취득 시 이수자를 우 해 주고자 한다. 세 번째로는 ‘이민자 취업 및 

직장생활 지원 강화’를 위하여 취업 지원을 확 하고, 직장생활 지원을 

지원하고자 고충처리 상담을 확 , 노무관리 교육 등에 한 접근성을 강

화하고자 하 다. 더 나아가 농촌 결혼이민자에 한 농교육을 계속 실

시하고, 다문화가족 구성원과의 이해를 증진하여 이민자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네 번째로는 ‘결혼 이민제도 개선 및 피해자 보

호 강화’를 위하여 우선 국제결혼의 심사 기준을 점검하고, 국제결혼 안

내 프로그램, 인권교육 등을 추가하여 국민 소양 교육을 강화하고자 하

다. 이를 위하여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노

력, 결혼이민자의 조기적응 강화, 결혼이민자 맞춤형 사회통합프로그램

을 개발하고자 한다(법무부, 2018, pp. 41-45). 

다음으로 ‘4-3. 문화 다양성 증진 및 수용성 제고’를 위하여 2가지 세

부추진과제인 ‘문화 다양성 관련 프로그램 활성화 및 지표 관리’, ‘문화 

다양성 이해 제고’를 제시하 다. 먼저 첫 번째 세부추진과제인 ‘문화 다

양성 관련 프로그램 활성화 및 지표 관리’에서는 문화 다양성을 제공자인 

교원 및 관리자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이들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시행하고, 문화 다양성의 가치 확산을 위한 홍보를 하는 등 공공부문 프

로그램을 강화하고자 한다. 또한, 재한외국인을 위하여 다언어 프로그램

을 제공하고, 문화 다양성 온라인 아카이브를 운 하여 이주민을 위한 콘

텐츠를 확 하고자 하며, 문화 다양성에 한 실태를 조사하여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지표 선정 등을 계획하고 있다. 두 번째 세부추진과제인 ‘문화 

다양성 이해 제고’를 위해서는 학생을 상으로 한 다문화 이해 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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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하며, 국민과 이민자를 상으로 특성별 맞춤형 교육을 시행하여 문

화 다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확산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 및 보급, 선도 교사 역량 강화를 통해 세계시민 교육을 활성화하고, 

상호 간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과제를 실시할 계획이다(법무부, 2018, 

pp. 62-64).

마지막으로 ‘4-4. 동포와 함께 공존·발전하는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동포 차세  인재 양성 및 유  강화’, ‘고국 방문·체류 편의 증진 및 동

포에 한 인식개선’의 2가지 세부추진과제를 제시하 다. 먼저, ‘동포 

차세  인재 양성 및 유  강화’에서는 동포의 범위를 확 하고 지원 인

프라를 확충하고자 하 으며, 그것을 지키기 위한 약속으로 법령을 개정

하고, 미성년 동포의 교육을 위하여 동포 체류 지원센터에 한 법적 근

거 확충 및 지정하여 확 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입양인 친생부모의 뿌

리를 찾기 위한 DB를 구축하고 모국을 방문하는 등의 사업을 지원하여 

입양인 모국 유 를 강화하고자 하 다. 두 번째로는 ‘고국 방문·체류 편

의 증진 및 동포에 한 인식개선’에서는 중국 및 구소련지역 출신 동포

의 왕래 및 경제활동을 확 하기 위하여 재외동포 자격 부여 요건을 강화

하거나 확 하고자 한다. 그리고 동포 집중거주지역에 동포 체류 지원센

터를 추가로 지정하는 등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및 사업을 확충하

고, 동포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자 한다. 다음

으로는 동포에 한 체류 기간 연장 절차를 간소화하고, 동포방문을 위한 

비자 발급이나 방문취업비자가 만료된 재입국 동포에게는 전자비자를 발

급하는 등 사증 발급 편리를 위한 노력, 동포에 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동포 체류지원센터를 통한 기초법이나 제도 등에 한 교육, 동포에 한 

인식개선 교육을 수행하는 전문가를 양성하고 공공기관이나 지자체를 

상으로 하는 교육 등을 계획하고 있다(법무부, 2018, pp. 6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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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가. 제1~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검토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 2에 의거하

여 “여성가족부 장관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다문화가족정

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하지만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처

음 제정된 2008년에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항은 존재하지 않았으나, 

2011년 법 개정을 통해서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의 

조항이 신설되어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결혼이민자 수는 2000년 부터 매년 증가하기 시작하 다. 2009년 5

월 기준으로 결혼이민자 수는 0.3%(167천 명)를 차지하 으며, 이 인구 

중에서 89.7%(150천 명)가 여성이고, 출신국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이 

다수이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부분이 200만 원 미

만으로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고, 결혼이민자 증가에 다른 다문화가족 자

녀의 수도 증가하여 2050년에는 결혼이민자의 자녀가 약 5% 이상을 차

지할 것으로 전망하 다. 그러므로 점차 저출산·고령화, 세계화 및 결혼

연령 인구의 성비 불균형 등으로 인하여 다문화가족의 비중은 증가할 것

으로 전망하 다. 정부는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을 2006년부터 수립·추진

하 으며,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부처별·소관 분야별 책을 강

화하 다. 다문화에 관한 관심이 증 함에 따라 부처별·지방자치단체별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었으나 사업간 유사·중복·역할 분담 등에 한 체

계적 접근이 미흡하 다. 정책 내용에서도 중장기적 지원 책이 부족하

으며, 일반 국민의 다문화 이해를 높이기 위한 인식개선을 위한 정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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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함을 지적하고 있다(국무총리실, 관계부처합동, 2010, pp. 1-5). 

이러한 한계점을 지적하면서 제1차 다문화가족 지원정책(2010~2012

년)은 통합적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정부의 정책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분

야별 중점 과제 선정, 수요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확 를 중장기 

관점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추진 방향을 설정하 다. 이를 기초한 제1차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비전은 “열린 다문화사회로 성숙한 세계국가 구

현”을 세웠으며, 목표는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정책 지

원’, ‘다문화가족 자녀에 한 지원 강화 및 글로벌 인재 육성’으로 설정

하 다. 추진과제는 크게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추진체계 정비’, ‘국제결

혼 중개 관리 및 입국 전 검증시스템 강화’, ‘결혼이민자 정책 지원 및 자

립역량 강화’,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조성’, ‘다문화에 한 

사회적 이해 제고’의 5  역을 선정하고 20개의 중점 과제, 61개의 세

부 과제를 제시하 다(국무총리실, 관계부처합동, 2010, pp. 6-7).

제1차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기본계획은 「다문화가족지원법」을 개정하

고 다문화가족 범위 확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 으며, 국제결혼에 관한 법령과 제도를 개선

하고,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제를 도입하 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하여, 한국어 교육, 통·번역 지원을 위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확충, 사회통합프로그램 운 기관 확 , 결혼이민자를 위

한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에 한 지원을 확 하 다. 더 나아가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보육료 지원, 교육지원, 학

교생활 적응지원을 강화하 다. 그 밖에 다문화가족에 한 사회적 이해 

및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추진하 다(국무총리실, 관계부처합

동, 2010, pp. 8-9).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배우자와 가족의 결혼이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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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화에 한 이해 부족, 결혼이민자와의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그에 따

른 결혼이민자의 낮은 자존감으로 인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취

학 자녀의 증가에 따른 학습 부진, 학교 부적응, 자녀교육에 한 어려움 

등이 나타나고 있으나 이를 위한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결혼이

민자의 초기 적응지원은 강화되었으나, 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은 부족하

으며, 다문화가족에 한 역차별 논란, 외국인 혐오증으로 인한 다문화

가족에 한 부정적 인식이 계속 남아 있음을 한계점으로 지적하 다(여

성가족부, 관계부처합동, 2012, pp. 11-12).

이를 위하여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년)은 “인구·

가족·사회의 변화에 응하고, 다문화사회로의 진전이 사회 발전의 계기

가 되도록 패러다임을 재구성”하기로 방향을 정하고 “활기찬 다문화가족, 

함께하는 사회”의 비전을 수립하 으며, ‘사회 발전 동력으로서의 다문화

가족 역량 강화’,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문화사회 구현’에 목표를 두고, 

주요 정책과제를 6  역으로 구분하 다.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

가족 구현’,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 지원’, ‘안정적인 가족생활 

기반 구축’,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진출 확 ’, ‘다문화가족에 한 사

회적 수용성 제고’, ‘정책추진체계 정비’의 6  역에서 23개의 중점 과

제, 86개의 세부 과제를 제시하 다(여성가족부, 관계부처합동, 2012, 

pp. 25-26). 

한편,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지

원법」에 의한 법적 근거 마련,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통한 기초 

통계자료 구축,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책 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 다. 그리고 국제결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제도

를 마련하여 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다문화가족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어 교육, 상담, 가족 통합 교육,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사회·경제적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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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 학령기 자녀 및 중도입국 자녀를 위한 지원 프로

그램 등 맞춤형 서비스를 확 하 다. 더 나아가 다문화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등을 통하여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도모하 다(여성가족부, 2018, pp. 2-3).

한편,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족정책은 결혼이민자와 귀화

자의 초기 적응에 중점적으로 운 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폭력, 결혼이

민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두되고 있다. 다문화가

족 자녀의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다문

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적 접근이 필요함이 강조되었다(여성가족

부, 2018, p. 4). 이를 바탕으로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2018~2022년)은 “참여와 공존의 열린 다문화사회”를 비전으로 두고, 

‘모두가 존중받는 차별 없는 다문화사회 구현’,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

적 참여 확 ’,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도모’를 목표로 설정하

다. 정책과제의 역은 ‘다문화가족 장기정책 지원’, ‘결혼이민자 다양한 

사회참여 확 ’,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지원과 역량 강화’, ‘상

호존중에 기반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 ‘협력적 다문화가족정책 운 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에 한 5  역을 설정하고 17개의 중점 과제, 70

개의 세부 과제를 제시하 다(여성가족부, 2018, p. 10). 

제3차 다문화가족 기본계획의 특징은 다문화가족의 지속적인 증가와 

다문화가족 자녀의 출생 및 초기 성장 등의 도입 및 성장기인 시기에서 

국제결혼의 감소, 다문화가족의 안정화,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령기 비율 

상승 등의 정착기로 변화하는 추세를 고려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 다는 

점이다. 즉, 결혼이민자의 정착 주기가 장기화하고, 다양한 가족 유형이 

나타나면서 결혼이주여성의 인권 보호, 가정폭력 피해 응, 가족관계 증

진, 한부모가족 지원제도 마련 등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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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1차 다문화가족정책 2차 다문화가족정책 3차 다문화가족정책

비전
열린 다문화사회로 성숙한 
세계국가 구현

활기찬 다문화가족, 함께한 
사회

참여와 공존의 열린 다문화 
사회

목표

-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
상 및 안정적인 정착 지
원

- 다문화가족 자녀에 한 
지원 강화 및 글로벌 인
재 육성

- 사회 발전 동력으로서의 
다문화가족 역량 강화

-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문
화사회 구현

- 모두가 존중받는 차별 
없는 다문화사회 구현

-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
적 참여 확

-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
한 성장 도모

정책
과제

4.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
한 성장환경조성

4-1. 글로벌인 재 육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 
강화

4-2. 다문화가족 유아 등의 
언어발달 지원사업 확

4-3. 다문화가족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 강화

4-4. 학교 부적응 자녀 지
원을 위한 인프라 확
충

4.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진출 확

4-1. 결혼이민자 일자리 
확

4-2. 직업교육훈련 지원
4-3. 결혼이민자 역량 개발
4-4. 사회참여 확

4. 상호존중에 기반한 다
문화 수용성 제고

4-1. 정책환경에 한 주
기적 모니터링 실시

4-2. 다문화 이해 교육 활
성화

4-3. 다문화 수용성 제고
를 위한 미디어 환
경조성

4-4. 지역 환경조성 및 참
여·교류 프로그램 
활성화

5. 다문화에 한 사회적 
이해 제고

5-1.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사회교육 활성
화

5-2. 다문화 이해 증진을 

5. 다문화가족에 한 사
회적 수용성 제고

5-1. 인종·문화 차별에 
한 법·제도적 응

5-2. 다양한 인종·문화를 
인정하는 사회문화 

5. 협력적 다문화가족정책 
운 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

5-1. 정책추진체계 간 협력 
강화

5-2. 다문화가족 지원체계 

원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업 및 글로

벌 역량 강화, 사회진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도입

국 자녀에 한 지원도 계속 추진하고자 하 다. 결혼이주여성의 초기 지

원을 넘어서, 취업 지원 서비스를 내실화하고, 일반 국민을 상으로 다

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이해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정책에 중점을 두었

다(여성가족부, 2018, pp. 11-12).

<표 2-12> 제1차~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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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1차 다문화가족정책 2차 다문화가족정책 3차 다문화가족정책

위한 학교 교육 강화
5-3. 지자체 일선 공무원 

등 다문화 관계자에 
한 교육 확

5-4.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조성
5-3. 상별 다문화 이해 

교육 실시
5-4. 학교에서의 다문화 

이해 제고
5-5. 다문화가족의 입

에 따른 병  환경
조성

내실화

   주: 중점 과제 중 인식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부분만 제시함.
자료: 국무총리실, 관계부처합동. (2010). p. 7; 여성가족부, 관계부처합동. (2012). p. 26; 여성가

족부. (2018). p. 10.

이상의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에서 이민자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제1

차부터 제3차까지 정책 방향의 흐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제1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많은 부처의 업무를 총괄하는 

부처를 정하여 전달체계 및 추진 업무를 조정하는 데에 좀 더 중점을 두

었다. 또한, 국제결혼 중개와 관련한 관리와 입국전 검증시스템 등을 통

해 이민자의 유입 단계에 좀 더 중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그 밖에 다문

화에 한 사회적 이해 제고를 위한 교육을 정책과제로 제시하 으며, 다

문화 전문 강사 및 교원 연구 과정 등에 한 이해에 좀 더 중점을 두었다.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은 다문화가족이 태동기에서 발달기로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가족문화에 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이민

자뿐만 아니라 배우자 교육도 포함하고자 노력하 다. 특히 상 방 문화

를 존중하고 쌍방향 문화 다양성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과제를 제시하여 

이민자의 한국에 한 이해와 함께 한국인의 이민자 국가에 한 이해를 

높이고자 노력하 다. 또한, 이민자의 정착에 필요한 일자리 확  및 교

육훈련 등을 좀 더 강화하고, 더 나아가 지도자나  단체활동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고, 정책 결정 과정과 민간단체, 자원봉사 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 다. 인종과 문화 등에 한 「차별금지법」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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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문화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산업진

흥기본법」, 「문화예술교육지원법」 등에서 그와 관련된 법령과 조항을 마

련하도록 노력하 으며, 문화 다양성 교육과 관련된 컨텐츠 개발 및 기존 

자료에 한 차별적 요소를 확인하고 시정하 다. 

한편,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은 제1차와 제2차보다 좀 더 시

변화의 흐름에 맞추어 계획을 수립하 다. 제1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

계획이 다문화가족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조 및 체계를 마련하 다면,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은 좀 더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 고, 더 나아가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은 다문화가족의 정착기로 보고 이들을 위한 정책을 좀 확 해 나가는 방

향으로 접근하 다. 즉, 다문화가족 프로그램의 운 에서도 사례관리사

업을 추가하거나 정책단계별로 지원을 할 수 있는 패키지로 확 하 으

며, 다문화가족이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던 사업도 그 양

을 늘려가는 등의 구체적인 세부추진과제들이 제시되었다. 또한, 다문화

가족이 어느 정도 형성된 시점에서 가정폭력 및 가족해체 등에 한 점도 

고려하여 피해 여성에게 상담을 지원하거나 자립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하

는 정책이 추가되었으며, 사회복지 혜택에서도 한 부모 외국인에 한 지

원정책도 추가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 다. 다문화 수용성에 한 교육도 

공무원, 교사, 다문화 관련 사업 종사자에서 일반 국민을 상으로 찾아

가는 교육, 다문화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포상을 주는 등의 정책으로 넓혀

가는 것과 같은 세부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정책은 이민 배경을 가진 상자와 내국인을 상으로 한 

정책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가족 정책 이상으로 이민 

배경자 지원을 강화하고 부처 간 협력을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김혜순, 2017). 하지만 다문화가족정책은 여전히 동화주의와 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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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의가 혼동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정장엽, 정순관, 2014). 교육, 고용

정책과 관련해서는 다문화주의가 더 강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평가한 반

면, 문화정책은 동화주의가 더 강하고, 복지정책은 동화주의와 다문화주

의가 비슷하게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하 다(정장엽, 정순관, 2014). 하

지만 다문화가족정책은 다문화적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지 동질적인 사회

를 만들어야 하는지의 양자택일이 아닌, 그 사회의 구성원과 역사를 맞추

어 적응된 다문화주의로 가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김태원, 김유리, 

2011). 더 나아가 이민자에 한 존중이나 지원과, 내국인을 위한 다문화 

인식에 한 계도 간의 관계가 잘 정립되지 못한다면 다문화정책에 한 

비판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김혜순, 2017). 그러므로 다문화

가족정책은 쌍방향 접근을 기초로 하여 사회통합과 다양성을 모두 추구

하는 방향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며(김태원, 김유리, 2011), 이민자들을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이들을 위한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

는 사회통합정책(변종헌, 2016)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

히 다문화가족정책에서는 중앙집권식 하향 정책에서 벗어나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민사회, 이주민 간의 협의기구가 잘 마련되어야 한다(이성

순, 2013).

나.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중 인식 및 수용 관련 정책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에서 다문화가족에 한 수용과 인식에 관련

된 정책을 살펴보면, 제1차에서는 ‘5. 다문화에 한 사회적 이해 제고’ 

정책이 있으며, 이 정책은 ‘5-1.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사회교육 활성

화’, ‘5-2.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학교 교육 강화’, ‘5-3. 지자체 일선 

공무원 등 다문화 관계자에 한 교육 확 ’, ‘5-4. 다문화 이해 증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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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홍보활동 강화’의 세부 정책을 담고 있다. 또한, 제2차 기본계획에

서는 ‘5. 다문화가족에 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분야에서 ‘5-1. 인종·문

화 차별에 한 법·제도적 응,’ ‘5-2. 다양한 인종·문화를 인정하는 사

회문화 조성’, ‘5-3. 상별 다문화 이해 교육 실시’, ‘5-4. 학교에서의 다

문화 이해 제고’, ‘5-5. 다문화가족의 입 에 따른 병  환경조성’ 정책과

제를 추진하 다.

가장 최근의 제3차 기본계획 중 수용성 관련 정책 내용을 살펴보면, 

‘4. 상호존중에 기반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 안에서 ‘4-1. 정책환경에 

한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4-2. 다문화 이해 교육 활성화’, ‘4-3.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미디어 환경조성’, ‘4-4. 지역 환경조성 및 참여·교류 

프로그램 활성화’를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부추진과제를 살펴보면, ‘4-1. 정책환경에 한 주

기적 모니터링 실시’에는 인권 및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

기 위하여 차별적 제도와 이슈를 발굴하고 개선하고자 하며, 다문화 수용

성 조사,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 현황을 모니터링 하고 환류를 

추진하고 있다.

‘4-2. 다문화 이해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5개의 세부추진과제를 제

시하고 있다. 먼저 부처별로 진행하고 있는 다문화 관련 교육의 콘텐츠와 

강사를 연계하여 협업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며, 유아 및 초중등 교육과정

에서 다문화 이해 교육을 강화하고, 교원을 상으로 한 다문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학교 현장에서 다문화교육이 활성화할 수 있

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그뿐만 아니라 기업·학교·단체 등의 일반 국민을 

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활성화하고 온라인 교육, 상 특성별 교육 콘

텐츠를 개발하여 교육하며, 다문화가족을 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 등을 상으로도 다문화 이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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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양성하는 등 교육을 활성화하고 있다. 

‘4-3. 수용성 제고를 위한 미디어 환경조성’에서는 인권 및 문화 다양

성 관점에서 차별적 요소를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 으며,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함 프로그

램을 제작하고 콘텐츠 개발 시 차별과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이

드라인을 제공한다. 또한, 미디어 모니터링 단을 운 하고, 다문화 수용

성 제고를 위한 홍보와 활동을 전개하는 등 다각화 사업을 추진한다. 

‘4-4. 지역 환경조성 및 참여·교류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사회 다문화와 관련하여 우수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포상을 주는 등 지

역사회를 기반으로 확산하도록 할 계획이며, 이주민과 선주민 교류를 지

원하거나 쌍방향으로 체험을 교류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

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도서관이나 박물관 등 문화시설 내에서도 다문화 

작품이 전시되도록 하는 등의 다문화 프로그램을 확 하고 있다. 

  4. 사회통합정책

사회통합정책은 사회통합프로그램,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조기적응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법무부, 사회통합정보망 홈페이지5)). 먼저,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이민자가 우리말과 우리 문화를 빨리 익히도록 지원

하여 국민과 원활하게 소통하고 지역사회에 쉽게 융화하게 하자는 취지

로 도입되었다. 또한, 재한외국인에 한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사회통합 

프로그램(Korea Immigration & integration program, KIIP)으로 표

준화하고 이를 이수한 경우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발적이고 적

5) 법무부, 사회통합정보망 홈페이지. 
https://www.socinet.go.kr/soci/main/main.jsp?MENU_TYPE=S_TOP_SY에서 
2021.5.6.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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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인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민자에게 꼭 필요하고 적

절한 지원을 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세부 지원 항목을 발굴하기 위하

여 이민자의 사회적응지수를 측정하고 이를 이민자 지원정책 등에 반

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토 로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이

민자의 국내 생활에 필요한 한국어, 경제, 사회, 법률 등 기본소양을 체계

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사회통합프로그램 개발’, ‘이민자의 한국어 능력, 

한국 사회 이해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기본소양 사전평가 및 이수 레벨 

지정’, ‘KIIP를 이민자에게 직접 제공할 운 기관(교육기관) 지정’, ‘운

기관에서 KIIP 강의 및 다문화 이해 등을 지도할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에 기본 방향을 두고 있다(법무부, 사회통합정보망 홈페이지).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과정은 0단계부터 5단계까지 구성되어 있으

며, 한국어와 한국 문화 과정은 0단계(기초), 1단계(초급1), 2단계(초급

2), 3단계(중급1), 4단계(중급2)까지 구성되어 있고, 한국 사회이해 과정

은 5단계에서 기본과 심화 두 개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교육 시간

은 0단계 15시간, 1단계~4단계는 각각 100시간, 5단계 기본은 50시간, 

심화는 20시간으로 총 480시간 정도 이수를 해야 하며, 단계별 평가과정

을 거쳐야 한다(법무부, 사회통합정보망 홈페이지).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은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국민을 상으로 교육

을 시행한다.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를 조성하고 행복한 가정을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이다. 이는 「출입국관리

법 시행규칙」 제9조의 4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하여 운 된다.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상자는 “국민과 외국인의 혼인·이혼 현황과 혼인을 

바탕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현황, 불법체류외국인 현황 등의 자료를 바

탕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국가인 특정 국가(중

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의 국민을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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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려는 사람”이다. 다만,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체류하여 교제하거나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합법 체류하면서 

교제한 경우,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인도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는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면제 상이 된다(법무부, 사회

통합정보망 홈페이지).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은 4개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국제

결혼과 관련하여 현지 국가의 제도와 문화, 예절 등을 소개하는 과정을 

이수한 후, 결혼사증 발급절차와 관련하여 심사기준, 정부 정책 등을 소

개하는 과정을 이수한다. 이때 중도입국 자녀의 공교육에 한 안내도 포

함되어 있다. 다음으로는 결혼이민자의 상담 및 피해사례에 한 소개과

정을 시민단체에서 진행한다. 이 과정 중에는 국제결혼이민자나 한국인 

배우자의 경험 등 국제결혼에 한 소개를 포함한다. 마지막 과정에는 부

부간 인권 존중, 갈등 해소에 한 방법, 가정폭력 방지 등에 한 교육을 

진행한다.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신청 시기는 외국인 배우자 초청 전, 

즉 사증 신청을 하기 전까지 해야 한다(법무부, 사회통합정보망 홈페이지).

마지막으로 조기적응 프로그램은 국내에 장기 체류할 목적을 가지고 합

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즉, 외국인 

유학생, 집 지역 외국인, 외국인 연예인, 결혼이민자, 중도입국 자녀, 외

국국적 동포가 그 상자가 된다. 강의는 필수 생활정보, 기초 법·질서와 

문화, 출입국 및 체류 관련 제도에 한 공통과목을 약 3시간 정도 이수하

는 교육과정과 유형별 특수과목을 교육한다.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는 ‘성

공적인 유학 생활을 위한 조언, 진로 개척 및 직업 선택’에 한 교육을 받

으며, 집 지역 외국인은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 준법의식’에 한 교육, 

외국인 연예인은 ‘인권침해 발생 시 처 방법 및 구제 절차’, 결혼이민자

는 ‘부부와 가족 간 상호 이해, 선배 결혼이민자의 조언’, 중도입국 자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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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1. 이민자의 국내 생활에 
필요한 한국어, 경제, 
사회, 법률 등 기본소
양을 체계적으로 습득
할 수 있는 사회통합프
로그램 개발

2. 이민자의 한국어 능력, 
한국 사회이해 정도 등
을 측정하기 위한 기본
소양 사전평가 및 이수 
레벨 지정

3. KIIP를 이민자에게 직
접 제공할 운 기관(교
육기관) 지정

4. 운 기관에서 KIIP 강
의 및 다문화 이해 등을 
지도할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법무부는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를 조성하고 행복한 
가정을 형성·유지 할 수 
있도록 국제결혼을 준비하
는 국민을 상으로 국제
결혼 안내프로그램 운

국내에 장기체류할 목적으
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적응을 위
한 교육

참여
대상

모든 이민자 국민과 외국인의 혼인·이
혼 현황, 혼인을 바탕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현황, 
불법체류외국인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무
부 장관이 고시한 국가(특
정국가*)의 국민을 결혼동
거 목적으로 초청하려는 
사람
 * 특정 국가: 중국, 베트

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 외국인 유학생: 국내 
학에 입학한 외국인유학
생(D-2) 및 어학연수생
(D-4-1) 등

- 집 지역 외국인: 외국
인 집 지역에 거주하
는 외국인

- 외국인 연예인: 호텔업, 
시설·유흥업소 등에서 
공연을 하는 예술·흥행
(E-6-2) 체류자격의 외
국인 연예인

- 결혼이민자: 단기 사증
을 소지하고 최초 입국

‘학교 교육제도 소개, 청소년 문화·복지시설 안내’에 한 교육을 받으며, 

외국국적 동포의 경우 ‘준법의식 및 생활법률, 체류· 주 허가 제도, 국적 

취득’에 한 특수과목 교육을 포함하고 있다. 강의는 한국어를 포함하여 

13개 언어로 진행하고 있다(법무부, 사회통합정보망 홈페이지).

<표 2-13> 사회통합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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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회통합프로그램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조기적응 프로그램

한 국민의 외국인 배우
자(결혼이민자는 내국
인 배우자와 동반 참
석)

- 중도입국 자녀: 결혼이
민자의 자녀로서 외국
에서 출생한 뒤 성장 과
정 중 국내에 입국·체류
하게 된 미성년의 외국
인(F-1-52, F-2-2)

- 외국국적 동포(H-2, 
F-4) 신규입국: 국내에 
최초 입국하여 방문 취
업(H-2), 외국국적 동
포(F-4) 자격으로 외국
인등록을 하려는 사람

- 외국국적 동포(H-2, 
F-4) 재입국 또는 자격 
변경: 방문취업(H-2), 
외국국적 동포(F-4) 자
격이 만료되어 출국 후 
재입국하여 방문취업
(H-2-7), 외국국적 동
포(F-4) 자격으로 외국
인등록을 하려는 사람, 
국내에서 체류하다가 
방문취업(H-2-99), 외
국국적 동포(F-4) 자격
으로 체류자격 변경 허
가를 받으려는 사람

이수
과정

○ 한국어와 한국 문화
- 0단계: 기초과정, 15시

간 교육, 평가 없음
- 1단계: 초급1 과정, 100

시간 교육, 1단계 평가
- 2단계: 초급2 과정, 100

시간 교육, 2단계 평가
- 3단계: 중급1 과정, 100

시간 교육, 3단계 평가
- 4단계: 중급2 과정, 100

시간 교육, 중간평가
○ 한국 사회이해

4개 과정
- 국제결혼 관련 현지 국

가의 제도·문화·예절 등 
소개

- 결혼사증 발급 절차 및 
심사기준 등 정부정책 
소개(중도입국 자녀 공
교육 안내 포함)

- 시민단체의 결혼이민자 
상담·피해 사례 및 국제
결혼이민자나 한국인 
배우자의 경험담 소개

○ 공통과목: 필수 생활정
보, 기초 법·질서와 문
화, 출입국 및 체류 관
련 제도(3시간)

○ 특수과목
- 외국인 유학생: 성공적

인 유학 생활을 위한 조
언, 진로 개척 및 직업 
선택

- 집 지역 외국인: 외국
인의 권리와 의무, 준법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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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단계(기본과정): 50시간 
교육, 주용 종합평가

- 5단계(심화 과정): 20시
간 교육, 귀화용 종합평
가

(국제결혼 관련)
- 인권교육(부부간 인권 

존중 및 갈등 해소 노
력, 가정폭력 방지 등)

- 외국인 연예인: 인권침
해 발생 시 처 방법 
및 구제 절차

- 결혼이민자: 부부, 가족 
간 상호 이해, 선배 결
혼이민자의 조언

- 중도입국 자녀: 학교 교
육제도 소개, 청소년 문
화·복지시설 안내

- 외국국적 동포(중국, 
CIS): 준법의식, 
생활법률, 체류· 주 
허가 제도, 국적 취득

이수
혜택

○ 귀화 신청 시 혜택
- 귀화 필기시험이 사회통합

프로그램 귀화용 종합평
가로 체되어 실시

-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
이민귀화 적격과정 이수 
완료자 중 귀화용 종합
평가 합격자만 귀화면접 
심사가 면제

○ 주자격 신청 시 혜택
- 한국어 능력 입증 면제
- 실태조사 면제
○ 그 외 체류자격 신청 시 

혜택
- 가점 등 점수 부여
- 한국어 능력 입증 면제
○ 사증신청시 혜택
- 한국어 능력 등 입증 면제

재외공관에 결혼이민 사증
을 신청할 때 이수 번호를 
기재하거나 이수증 제출

- 결혼이민자가 외국인등
록 시 체류 기간 2년 부
여(입국규제자 등 제외)

-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
여 시 교육 이수 시간 2
시간 공제(공통)

 * 최초 배정받은 단계(단, 
0단계는 제외)를 2시
간 이수한 것으로 인
정

자료: 법무부, 사회통합정보망 홈페이지.

사회통합정책의 일환으로 제공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해 알아

보았다. 각 프로그램의 참여자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2019년 기준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전국 308개 기관의 참여자는 56,535명이며, 국제

결혼 안내 프로그램은 9,667명, 이민자 조기적응 프로그램은 51,354명

이다(법무부, 출·입국자 및 체류외국인 통계). 연도별로 살펴보면 사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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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프로그램 참여자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은 2016년까지 감소하 다가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다. 이민자 조기적응 

프로그램은 2017년까지 점차 증가하 다가 최근 감소하는 추세이다.

<표 2-14> 사회통합정책 프로그램 참여자 현황
(단위: 명, 개소)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사회
통합
프로
그램

총
참여자

12,444 14,014 22,361 25,795 30,515 41,500 50,639 56,535

운영
기관 수

271 278 304 308 300 309 309 308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14,129 11,706 8,103 7,057 7,330 7,784 8,821 9,667

이민자 조기적응 
프로그램

4,331 6,420 34,290 47,845 60,358 91,938 79,656 51,354

자료: 법무부. (각연도). 출입국자 및 체류외국인 통계. 

이렇게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이 프로그램

에 참여한 이주민의 만족도 조사에 의하면, 교육내용이 학습자의 수준에 

맞지 않는 어휘나 난이도 등을 고려하지 않아 흥미가 많이 떨어지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장준 , 2020). 따라서 교육내용이 흥미를 이끌 수 있도록 

교육내용구성되어야 하며, 강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교재의 난이도를 

조정하고 워크북과 같은 보충 교재를 통해 학습자를 위한 교육이 제공되

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장준 , 2020). 또한, 결혼이주여성을 상으로 

한 사회통합정책 경험에 한 조사에 의하면, 이주민들은 한국어를 완벽

하게 구사하는 것에 한 절망감을 가지고 있다(김 옥, 2010). 그러므로 

이들이 한국어 교육과 함께 비언어적인 소통과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다양

한 매체를 통한 프로그램과 일상적인 삶 속에서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김 옥, 2010). 더 나아가 지역사회 자원개발,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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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자, 멘토결연맺기 등의 사업을 좀 더 활성화해야 할 것이며,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교육 소외 문제, 외국인 거주 집 지역의 주거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통·번역과 연계된 의료적 지원에 한 프로그램들이 더 많이 

개발되어(이성순, 2013), 좀 더 활발한 사회통합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

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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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이주민의 한국 생활과 차별 경험

제3장과 제4장은 이 연구의 양적 조사 결과를 제시하는 장으로 구성한다. 

이 연구는 이주민의 인식을 파악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이에 해서는 제4

장에서 중점적으로 다룬다. 이번 장에서는 다음 장에서 다룰 이주민의 인식

에 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살펴본다. 주요 내용은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

이 한국 생활에서 경험하는 관계, 차별, 정책 이용, 생활 만족 등이다. 

제1절 이주민의 주변 한국인과의 관계 및 차별 경험

이주민이 주변 한국인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는 한국에 한 이

주민의 인식에 큰 향을 미칠 수 있어 중요하므로 가까운 한국인 규모나 

관계, 교류 특성이나 관계 만족에 해 알아본다. 또한, 한국에서 경험하

는 차별도 인식 형성과 중요한 관계가 있기에 차별을 어느 정도 경험했는

지, 어떠한 상황에서 주로 경험했는지 등과 같은 관계에서의 경험을 중심

으로 살펴본다. 

  1. 이주민의 주변 한국인과의 교류 및 관계

이주민이 한국인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 알아보았다. 가족

을 제외한 한국인과 어느 정도 화를 하는지 살펴보면, 하루에도 여러 

번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1.2%로 가장 높았다. 일주일에 3~7회, 일주일



110 사회통합의 또 다른 시각: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 사회의 수용성

에 1~2회, 한 달에 1~3회, 한 달에 1회 미만, 전혀 화 안 함의 순으로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 가족을 제외한 한국인과 화를 자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어를 못하는 경우 한국인과의 화 빈도가 상 적

으로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1〉 한국인과 대화 빈도
(단위: %, 명, 점)

구  분
전혀 

대화 안 
함

한 달에 
1회 미만

한 달에 
1~3회 

일주일에 
1~2회

일주일에 
3~7회

하루에도 
여러 번

계 (명)
평균
(6점)

t/F

전체 4.5 10.4 12.4 12.9 18.5 41.2 100.0 (1,310) 4.54

성별 　 　 　 　 　 　 　 　 　

 여성 4.3 10.2 13.4 14.5 16.9 40.8 100.0 (844) 4.52
0.00

 남성 4.9 10.7 10.7 10.1 21.5 42.1 100.0 (466) 4.59

체류 기간 　 　 　 　 　 　 　 　 　

 3년 미만 5.9 9.3 13.0 13.2 22.5 36.1 100.0 (355) 4.45

0.79 3년~5년 미만 3.8 10.7 11.9 13.2 19.5 40.9 100.0 (394) 4.57

 5년 이상 4.1 10.9 12.5 12.5 15.3 44.7 100.0 (561) 4.58

체류자격 　 　 　 　 　 　 　 　 　

 취업 4.8 10.8 9.7 8.6 18.6 47.5 100.0 (463) 4.68

2.29
 결혼 3.8 10.8 16.5 13.8 17.3 37.8 100.0 (370) 4.44

 정주 5.9 8.3 11.2 14.5 20.4 39.6 100.0 (338) 4.54

 학업 및 기타 2.2 12.9 13.7 20.9 17.3 33.1 100.0 (139) 4.37

출신지역 　 　 　 　 　 　 　 　 　

 중국(한국계 포함) 5.2 8.7 11.3 12.8 21.5 40.4 100.0 (423) 4.58

1.31

 동·서남아시아 4.8 10.8 12.9 9.9 17.7 43.8 100.0 (434) 4.56

 중앙아시아, 몽골, 
러시아

3.5 11.7 14.6 18.1 15.2 36.8 100.0 (315) 4.40

 기타 3.6 10.9 9.4 10.9 19.6 45.7 100.0 (138) 4.69

거주지 　 　 　 　 　 　 　 　 　

 수도권 5.1 12.2 12.1 10.6 22.1 37.8 100.0 (761) 4.46
3.61

 비수도권 3.6 7.8 12.9 16.0 13.7 45.9 100.0 (549) 4.66

한국어 능력 　 　 　 　 　 　 　 　 　

 못하는 편 4.9 10.8 14.5 14.8 20.4 34.6 100.0 (324) 4.39
3.15

*
 보통 5.5 9.5 12.1 13.3 20.9 38.9 100.0 (422) 4.51

 잘하는 편 3.5 10.8 11.5 11.5 15.8 46.8 100.0 (564) 4.66

취업 여부 　 　 　 　 　 　 　 　 　

 취업 4.0 9.5 10.9 10.4 17.5 47.7 100.0 (906) 4.71
0.00

 비취업 5.7 12.4 15.8 18.6 20.8 26.7 100.0 (404) 4.17

   주: 1) * p<0.05, ** p<0.01, *** p<0.001
        2) 평균은 ‘전혀 화 안 함’ 1점 ~ ‘하루에도 여러 번’ 6점으로 하여 산출하 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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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한국어는 전혀 
사용 안 함

다른 언어를 
주로 사용하고 
한국어는 조금 

사용

한국어를 주로 
사용하고 다른 
언어는 조금 

사용

한국어를 
사용하고 다른 
언어는 전혀 
사용 안 함

계 (명)

전체 3.6 22.0 43.9 30.5 100.0 (1,310)

성별

( x 2=19.64***)
　 　 　 　 　 　

 여성 2.3 20.4 44.3 33.1 100.0 (844)

 남성 6.0 24.9 43.1 26.0 100.0 (466)

체류 기간

( x 2=176.55***)
　 　 　 　 　 　

 3년 미만 6.8 35.8 40.3 17.2 100.0 (355)

 3년~5년 미만 3.3 26.6 50.5 19.5 100.0 (394)

 5년 이상 1.8 10.0 41.5 46.7 100.0 (561)

한국인과 화할 때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 알아보았다. 모국어나 

어 등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지 또는 한국어를 사용하는지 알아본 결과, 

한국어를 주로 사용하면서 다른 언어는 조금 사용한다는 응답이 43.9%

로 가장 높았고, 한국어로만 화한다는 응답도 30.5%로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 한국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이 남성보다 한국어만 사용하는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다. 그리고 

체류 기간이 5년 이상이면 한국어만으로 화한다는 응답이 46.7%로 가

장 높다. 체류자격별로는 정주나 결혼 자격으로 한국에 체류 중인 이주민

이 한국어만 사용하는 비율이 상 적으로 높다. 중국 출신 이주민은 다른 

지역 출신보다 한국어로만 화한다는 비율이 높았는데 한국계가 포함되

어 있어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서양이나 일본 및 만 등에서 온 이주민

은 한국어를 주로 사용하고 다른 언어는 조금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는 하

지만, 다른 언어를 주로 사용하고 한국어는 조금만 사용하는 경우도 그만

큼 많게 나타났다. 예상할 수 있듯이 한국어를 잘할수록 한국어만 사용하

는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2> 이주민의 한국인과의 대화에서 사용 언어
(단위: %, 명,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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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한국어는 전혀 
사용 안 함

다른 언어를 
주로 사용하고 
한국어는 조금 

사용

한국어를 주로 
사용하고 다른 
언어는 조금 

사용

한국어를 
사용하고 다른 
언어는 전혀 
사용 안 함

계 (명)

체류자격( x 2=71.69***) 　 　 　 　 　 　

 취업 5.4 30.9 40.2 23.5 100.0 (463)

 결혼 1.1 13.2 48.9 36.8 100.0 (370)

 정주 3.3 18.6 40.5 37.6 100.0 (338)

 학업 및 기타 5.0 23.7 51.1 20.1 100.0 (139)

출신지역( x 2=108.64***) 　 　 　 　 　 　

 중국(한국계 포함) 1.4 14.7 38.3 45.6 100.0 (423)

 동·서남아시아 3.7 19.6 46.8 30.0 100.0 (434)

 중앙아시아, 몽골, 러시아 5.7 28.3 49.5 16.5 100.0 (315)

 기타 5.1 37.7 39.1 18.1 100.0 (138)

거주지( x 2=83.74***) 　 　 　 　 　 　

 수도권 5.0 14.7 42.7 37.6 100.0 (761)

 비수도권 1.6 32.1 45.5 20.8 100.0 (549)

연령( x 2=33.66***) 　 　 　 　 　 　

 19~29세 4.8 26.5 46.6 22.0 100.0 (373)

 30~39세 3.2 20.4 45.9 30.4 100.0 (647)

 40세 이상 2.8 19.7 35.9 41.7 100.0 (290)

학력( x 2=11.77**) 　 　 　 　 　 　

 고졸 이하 2.2 23.7 40.9 33.2 100.0 (591)

 대졸 이상 4.7 20.6 46.3 28.4 100.0 (719)

한국어 능력( x 2=260.84***) 　 　 　 　 　

 못하는 편 9.6 47.5 30.9 12.0 100.0 (324)

 보통 1.7 19.9 48.8 29.6 100.0 (422)

 잘하는 편 1.6 8.9 47.7 41.8 100.0 (564)

취업 여부( x 2=1.10) 　 　 　 　 　 　

 취업 3.9 21.7 43.4 31.0 100.0 (906)

 비취업 3.0 22.5 45.0 29.5 100.0 (404)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이주민이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줄 한국인이 주변에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았다. 도와줄 한국인이 없다는 응답은 18.9% 고, 1~2명 있는 경

우는 46.3%, 3~4명 있는 경우는 26.9%로 나타났다. 

남성이 여성보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주변 한국인 숫자가 적고, 체류 기

간이 짧을수록, 취업 자격으로 한국에 체류 중인 경우도 적다. 한국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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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는 편인 이주민은 주변에 도와줄 한국인이 없다는 응답 비율이 

30.6%로 높다. 

〈표 3-3〉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줄 한국인 수
(단위: %, 명, 점)

구  분 없음 1~2명 3~4명 5~9명
10명 
이상

계 (명)
평균
(5점)

t/F

전체 18.9 46.3 26.9 4.7 3.1 100.0 (1,310) 2.27

성별 　 　 　 　 　 　 　 　

 여성 16.0 45.9 30.0 4.5 3.7 100.0 (844) 2.34 3.93

* 남성 24.2 47.2 21.5 5.2 1.9 100.0 (466) 2.13

체류 기간 　 　 　 　 　 　 　 　

 3년 미만 22.0 49.9 23.7 3.4 1.1 100.0 (355) 2.12
9.61

***
 3년~5년 미만 19.5 45.2 29.2 4.8 1.3 100.0 (394) 2.23

 5년 이상 16.6 44.9 27.5 5.5 5.5 100.0 (561) 2.39

체류자격 　 　 　 　 　 　 　 　

 취업 24.2 49.5 21.0 4.3 1.1 100.0 (463) 2.09

9.67

***

 결혼 13.0 45.4 34.6 3.8 3.2 100.0 (370) 2.39

 정주 20.1 41.1 25.7 7.7 5.3 100.0 (338) 2.37

 학업 및 기타 14.4 51.1 29.5 1.4 3.6 100.0 (139) 2.29

출신지역 　 　 　 　 　 　 　 　

 중국(한국계포함) 23.4 46.1 21.5 5.4 3.5 100.0 (423) 2.20

2.38
 동·서남아시아 14.7 48.8 29.0 4.1 3.2 100.0 (434) 2.32

 중앙아시아, 몽골, 러시아 21.0 43.8 28.9 4.1 2.2 100.0 (315) 2.23

 기타 13.8 44.9 32.6 5.8 2.9 100.0 (138) 2.39

거주지 　 　 　 　 　 　 　 　

 수도권 26.1 45.3 21.4 3.7 3.4 100.0 (761) 2.13
0.11

 비수도권 8.9 47.7 34.6 6.2 2.6 100.0 (549) 2.46

한국어 능력

 못하는 편 30.6 47.8 19.8 0.6 1.2 100.0 (324) 1.94
35.69

***
 보통 18.0 47.9 28.2 3.6 2.4 100.0 (422) 2.24

 잘하는 편 12.9 44.3 30.1 8.0 4.6 100.0 (564) 2.47

취업 여부 　 　 　 　 　 　 　 　

 취업 18.4 47.4 25.5 5.1 3.6 100.0 (906) 2.28
1.36

 비취업 20.0 44.1 30.2 4.0 1.7 100.0 (404) 2.23

   주: 1) * p<0.05, ** p<0.01, *** p<0.001
        2) 평균은 ‘없음’ 1점 ~ ‘10명 이상’ 5점으로 하여 산출하 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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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이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한국인이 주변에 있

다고 응답한 경우에 한해(1,062명), 어떠한 관계인지 알아보았다. 한국인 

친구의 경우가 41.0%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직장 상사나 동료가 34.6%, 

이웃이 10.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1〕 이주민이 도움을 요청할 한국인과의 관계(n=1,062)
(단위: %)

   주: 1) 도움이 필요할 때 주변에 도와줄 한국 사람이 있다고 한 경우에만 응답
        2) 기타: 배우자, 배우자의 가족, 가족, 선생님 등 
자료: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이주민이 주변 한국인과 도움을 주는지, 받는지 또는 서로 주고받거나 

전혀 도움을 교환하지 않는지 알아보았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다는 응

답이 43.5%로 가장 많았고, 33.1%는 주변 한국인이 이주민에게 도움을 

준다고 응답하 다. 그다음은 전혀 도움을 주고 받지 않는다는 응답이 

15.0%로 나타났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도움을 교환하는 경우가 더 많았고, 체류 기간이 5

년 이상인 경우는 도움을 서로 주고받는다는 응답이 55.3%로 상 적으

로 높은 비율을 보인다. 결혼이나 정주 자격의 이주민이 도움을 교환하는 

경우가 많고, 학업 및 기타 자격의 경우는 한국인에게 도움을 준다는 응

답이 12.2%로 이 또한 상 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인다. 중국 출신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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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전혀 도움을 

주고받지 않음

이주민이 주변 
한국인에게 

주로 도움을 줌

주변 한국인이 
이주민에게 

주로 도움을 준

서로 도움을 
주고받음 계 (명)

전체 15.0 8.4 33.1 43.5 100.0 (1,310)

성별( x 2=19.64***) 　 　 　 　 　 　

 여성 12.1 7.1 33.9 46.9 100.0 (844)

 남성 20.4 10.7 31.5 37.3 100.0 (466)

체류 기간( x 2=176.55***) 　 　 　 　 　 　

 3년 미만 15.2 9.6 38.6 36.6 100.0 (355)

 3년~5년 미만 15.5 9.4 42.1 33.0 100.0 (394)

 5년 이상 14.6 7.0 23.2 55.3 100.0 (561)

체류자격( x 2=71.69***) 　 　 　 　 　 　

 취업 18.6 8.9 37.1 35.4 100.0 (463)

 결혼 10.8 8.6 31.1 49.5 100.0 (370)

 정주 14.5 5.9 30.2 49.4 100.0 (338)

 학업 및 기타 15.8 12.2 31.7 40.3 100.0 (139)

출신지역( x 2=108.64***) 　 　 　 　 　 　

 중국(한국계 포함) 13.5 7.6 27.2 51.8 100.0 (423)

 동·서남아시아 13.8 10.6 35.5 40.1 100.0 (434)

 중앙아시아, 몽골, 러시아 18.4 6.7 40.3 34.6 100.0 (315)

 기타 15.9 8.0 26.8 49.3 100.0 (138)

거주지( x 2=83.743***) 　 　 　 　 　 　

 수도권 21.3 8.3 22.3 48.1 100.0 (761)

 비수도권 6.4 8.6 47.9 37.2 100.0 (549)

한국어 능력( x 2=260.84***) 　 　 　 　 　 　

 못하는 편 17.9 11.1 44.1 26.9 100.0 (324)

 보통 13.3 9.5 32.0 45.3 100.0 (422)

 잘하는 편 14.7 6.0 27.5 51.8 100.0 (564)

주민이 51.8%의 높은 수준으로 한국인과 도움을 교환한다고 응답하

고, 수도권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다는 응답이 비수도권보다 높기는 하

지만, 전혀 도움을 주고받지 않는다는 응답도 21.3%로 높게 나타났다. 반

면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는 한국인이 이주민에게 도움을 준다는 응답

이 47.9%로 높고 전혀 교환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6.4%로 낮은 특징을 보

인다. 한국어를 잘할수록 도움 교환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 이주민의 주변 한국인과 도움 교환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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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전혀 도움을 

주고받지 않음

이주민이 주변 
한국인에게 

주로 도움을 줌

주변 한국인이 
이주민에게 

주로 도움을 준

서로 도움을 
주고받음 계 (명)

취업 여부( x 2=1.10) 　 　 　 　 　 　

 취업 14.5 8.7 31.8 45.0 100.0 (906)

 비취업 16.3 7.7 35.9 40.1 100.0 (404)

구  분
전혀 

참석하지 
않음

한 달에 
1회 미만

한 달에 
1~3회

일주일에 
1~2회

일주일에 
3회 이상

계 (명)
평균
(5점)

t/F

전체 45.3 31.1 16.3 5.5 1.8 100.0 (1,310) 1.87

성별 　 　 　 　 　 　 　 　

 여성 42.5 32.7 17.4 5.9 1.4 100.0 (844) 1.91
1.05

 남성 50.4 28.3 14.2 4.7 2.4 100.0 (466) 1.80

체류 기간 　 　 　 　 　 　 　 　

 3년 미만 52.4 25.4 15.2 5.1 2.0 100.0 (355) 1.79

2.41 3년~5년 미만 46.2 31.7 14.0 6.3 1.8 100.0 (394) 1.86

 5년 이상 40.3 34.4 18.5 5.2 1.6 100.0 (561) 1.93

체류자격 　 　 　 　 　 　 　 　

 취업 52.7 29.2 13.4 4.1 0.6 100.0 (463) 1.71

6.69

***

 결혼 37.8 35.1 21.1 5.1 0.8 100.0 (370) 1.96

 정주 43.5 30.5 16.0 8.0 2.1 100.0 (338) 1.95

 학업 및 기타 45.3 28.8 13.7 5.0 7.2 100.0 (139) 2.00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이주민은 한국인이 절반 이상인 한국 사람 중심의 모임에 많이 참석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혀 참석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5.3%로 높게 

나타났으며, 한 달에 1회 미만이 31.1%, 한 달에 1~3회가 16.3%의 순으

로 나타났다. 체류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와 취업 자격으로 한국에 체류

하면서 한국어를 못하는 이주민은 한국인과의 모임이 전혀 없다는 응답

이 높은 경향이 있다.

〈표 3-5〉 이주민이 한국인 중심인 모임에 참여하는 빈도
(단위: %, 명,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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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전혀 

참석하지 
않음

한 달에 
1회 미만

한 달에 
1~3회

일주일에 
1~2회

일주일에 
3회 이상

계 (명)
평균
(5점)

t/F

출신지역 　 　 　 　 　 　 　 　

 중국(한국계 포함) 46.6 30.7 15.8 5.7 1.2 100.0 (423) 1.84

2.00
 동·서남아시아 44.5 30.2 19.1 4.8 1.4 100.0 (434) 1.88

 중앙아시아, 몽골, 러시아 48.6 31.4 12.7 4.4 2.9 100.0 (315) 1.82

 기타 37.0 34.8 16.7 9.4 2.2 100.0 (138) 2.05

거주지 　 　 　 　 　 　 　 　

 수도권 50.5 31.3 12.9 3.4 2.0 100.0 (761) 1.75
3.28

 비수도권 38.3 31.0 20.9 8.4 1.5 100.0 (549) 2.04

한국어 능력 　 　 　 　 　 　 　 　

 못하는 편 61.7 23.8 10.8 1.9 1.9 100.0 (324) 1.58
31.59

***
 보통 49.5 29.6 14.5 5.2 1.2 100.0 (422) 1.79

 잘하는 편 32.8 36.5 20.7 7.8 2.1 100.0 (564) 2.10

취업 여부 　 　 　 　 　 　 　 　

 취업 45.0 31.7 16.4 5.1 1.8 100.0 (906) 1.87
0.57

 비취업 46.0 30.0 15.8 6.4 1.7 100.0 (404) 1.88

   주: 1) * p<0.05, ** p<0.01, *** p<0.001
        2) 평균은 ‘전혀 참석하지 않음’ 1점 ~ ‘일주일에 3회 이상’ 5점으로 하여 산출하 으며 횟수

의 평균은 아님.     
자료: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한국인 모임에 참석하는 비율과의 비교를 위해 이주민이 모국 친구나 

이주민끼리의 모임에 참석하는 빈도도 알아보았다. 이 항목은 한국인과

의 관계를 보여주는 항목은 아니지만, 이주민 모임의 참석 정도가 기준으

로 있어야 한국인 모임에 참석하는 빈도가 높은 것인지 낮은 것인지 상

적 비교가 가능하기에 추가한 것이다. 이주민이 모국 친구나 이주민 모임

에 참석하는 빈도는 한 달에 1회 미만인 경우가 39.4%, 한 달에 1~3회는 

26.6%로 이 두 카테고리의 빈도가 높고, 그다음은 전혀 참석하지 않는다

는 응답이 23.4%로 나타났다. 즉, 한국인 모임에 참석하기보다 이주민 모

임에 참석하는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전혀 참석하지 않는다는 비

율로 비교하면 한국인 모임에 전혀 참석하지 않는 경우는 45.3%인데 반

해, 이주민 모임에 전혀 참석하지 않은 경우는 23.4%로 차이를 보인다.

학업 및 기타 자격으로 체류하는 이주민은 모국 친구나 이주민 모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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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참석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상 적으로 낮고 일주일에 1~2회에 한 

응답이 상 적으로 높다. 중국 출신의 이주민이 이러한 모임에 참석하는 

빈도가 상 적으로 낮으며, 한국어를 못하는 경우 모국 친구나 이주민 모

임에도 참석 비율이 낮은 특징을 보인다.

〈표 3-6〉 이주민이 모국 친구나 이주민 모임에 참여하는 빈도
(단위: %, 명, 점)

구  분
전혀 

참석하지 
않음

한 달에 
1회 미만

한 달에 
1~3회

일주일에 
1~2회

일주일에 
3회 이상

계 (명)
평균
(5점)

t/F

전체 23.4 39.4 26.6 8.8 1.9 100.0 (1,310) 2.26

성별 　 　 　 　 　 　 　 　

 여성 23.0 40.8 26.1 8.5 1.7 100.0 (844) 2.25
2.78

 남성 24.0 36.9 27.5 9.2 2.4 100.0 (466) 2.29

체류 기간 　 　 　 　 　 　 　 　

 3년 미만 27.6 34.4 23.4 12.1 2.5 100.0 (355) 2.28

0.07 3년~5년 미만 19.0 45.2 26.6 7.9 1.3 100.0 (394) 2.27

 5년 이상 23.7 38.5 28.5 7.3 2.0 100.0 (561) 2.25

체류자격 　 　 　 　 　 　 　 　

 취업 25.3 40.0 25.3 8.0 1.5 100.0 (463) 2.21

4.78**
 결혼 22.2 40.8 29.7 5.7 1.6 100.0 (370) 2.24

 정주 24.6 38.8 24.9 10.1 1.8 100.0 (338) 2.26

 학업 및 기타 17.3 35.3 26.6 16.5 4.3 100.0 (139) 2.55

출신지역 　 　 　 　 　 　 　 　

 중국(한국계포함) 25.8 44.0 22.2 6.9 1.2 100.0 (423) 2.14

4.50**
 동·서남아시아 20.7 34.6 32.7 9.9 2.1 100.0 (434) 2.38

 중앙아시아, 몽골, 러시아 22.9 42.5 22.5 9.2 2.9 100.0 (315) 2.27

 기타 25.4 33.3 29.7 10.1 1.4 100.0 (138) 2.29

거주지 　 　 　 　 　 　 　 　

 수도권 24.8 37.1 26.9 8.4 2.8 100.0 (761) 2.27
6.73**

 비수도권 21.3 42.6 26.0 9.3 0.7 100.0 (549) 2.26

한국어 능력 　 　 　 　 　 　 　 　

 못하는 편 30.9 38.6 20.7 7.1 2.8 100.0 (324) 2.12

4.83** 보통 20.9 40.3 30.1 7.1 1.7 100.0 (422) 2.28

 잘하는 편 20.9 39.2 27.3 11.0 1.6 100.0 (564) 2.33

취업 여부 　 　 　 　 　 　 　 　

 취업 22.0 40.2 27.7 7.9 2.2 100.0 (906) 2.28
0.70

 비취업 26.5 37.6 24.0 10.6 1.2 100.0 (404) 2.23

   주: 1) * p<0.05, ** p<0.01, *** p<0.001
        2) 평균은 ‘전혀 참석하지 않음’ 1점 ~ ‘일주일에 3회 이상’ 5점으로 하여 산출하 으며 횟수

의 평균은 아님.         
자료: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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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만족 
하지 

않는다

만족 
한다

계 (명)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약간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전체 2.8 9.9 12.7 67.6 19.7 87.3 100.0 (1,310)

성별( x 2=5.08) 　 　 　 　 　 　 　 　

 여성 2.6 8.6 11.3 68.4 20.4 88.7 100.0 (844)

 남성 3.2 12.2 15.5 66.1 18.5 84.5 100.0 (466)

체류 기간( x 2=6.91) 　 　 　 　 　 　 　 　

 3년 미만 2.3 9.6 11.8 67.9 20.3 88.2 100.0 (355)

 3년~5년 미만 2.5 10.9 13.5 70.6 16.0 86.5 100.0 (394)

 5년 이상 3.4 9.4 12.8 65.2 21.9 87.2 100.0 (561)

체류자격( x 2=8.13) 　 　 　 　 　 　 　 　

 취업 2.6 11.2 13.8 67.4 18.8 86.2 100.0 (463)

 결혼 3.0 7.3 10.3 71.4 18.4 89.7 100.0 (370)

 정주 2.7 10.1 12.7 64.5 22.8 87.3 100.0 (338)

 학업 및 기타 3.6 12.2 15.8 65.5 18.7 84.2 100.0 (139)

출신지역( x 2=8.96) 　 　 　 　 　 　 　 　

 중국(한국계 포함) 2.4 10.9 13.2 68.6 18.2 86.8 100.0 (423)

 동·서남아시아 3.5 10.1 13.6 64.1 22.4 86.4 100.0 (434)

 중앙아시아, 몽골, 러시아 2.9 10.5 13.3 68.3 18.4 86.7 100.0 (315)

 기타 2.2 5.1 7.2 73.9 18.8 92.8 100.0 (138)

주변 한국인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 살펴보면, 만족한다는 

비율이 87.3%로 높게 나타났다. 수도권 거주 이주민보다는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 약간 만족한다는 비율이 74.7%로 높게 나타나 전체적으

로 만족한다는 비율이 92.3%로 높은 수준이다.  

한국어를 잘할수록 한국인과의 관계 만족도가 높아진다. 또한, 차별 경

험이 없는 경우 매우 만족하는 비율이 24.2%로 높아 만족한다는 응답 비

율이 91.6%에 달한다. 도움을 줄 한국인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만족도가 높으며, 한국인과 모임이 전혀 없는 경우보다는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은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표 3-7〉 이주민의 주변 한국인과 관계 만족 정도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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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만족 
하지 

않는다

만족 
한다

계 (명)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약간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거주지( x 2=34.47***) 　 　 　 　 　 　 　 　

 수도권 3.8 13.3 17.1 62.4 20.5 82.9 100.0 (761)

 비수도권 1.5 5.3 6.7 74.7 18.6 93.3 100.0 (549)

한국어 능력( x 2=13.31*) 　 　 　 　 　 　 　 　

 못하는 편 3.4 14.2 17.6 65.7 16.7 82.4 100.0 (324)

 보통 3.1 10.0 13.0 67.5 19.4 87.0 100.0 (422)

 잘하는 편 2.3 7.4 9.8 68.6 21.6 90.2 100.0 (564)

취업 여부( x 2=3.77) 　 　 　 　 　 　 　 　

 취업 2.5 10.5 13.0 66.3 20.6 87.0 100.0 (906)

 비취업 3.5 8.7 12.1 70.3 17.6 87.9 100.0 (404)

차별 경험( x 2=28.59***) 　 　 　 　 　 　 　

 없음 2.4 6.1 8.4 67.4 24.2 91.6 100.0 (595)

 있음 3.2 13.1 16.4 67.7 15.9 83.6 100.0 (715)

도움 줄 한국인( x 2=36.24***)　 　 　 　 　 　 　 　

 없음 4.8 19.0 23.8 62.5 13.7 76.2 100.0 (248)

 있음 2.4 7.8 10.2 68.7 21.1 89.8 100.0 (1062)

한국인과 모임( x 2=26.47***)　 　 　 　 　 　 　 　

 안 함 4.4 13.0 17.3 66.5 16.2 82.7 100.0 (594)

 함 1.5 7.4 8.9 68.4 22.6 91.1 100.0 (716)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2. 이주민의 차별 경험

이주민이 지난 1년 동안 한국인으로부터 차별을 경험한 정도를 알아보

았다. 전혀 없음 - 한 번 - 몇 번 - 한 달에 한 번 정도 - 한 달에 몇 번 정

도 -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을 순서 로 1~6점으로 환산하여 산출한 평균

값이 2.09점으로 나타났다. 카테고리별로 보면 전혀 없음이 45.4%로 절

반에 약간 못 미치는 정도는 차별을 경험하지 않는 것으로 응답하 고, 

지난 1년 동안 몇 번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32.4%로 차별 경

험이 있는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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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전혀 
없음

한 번 몇 번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 달에 
몇 번 
정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계 (명)
평균
(6점)

t/F

전체 45.4 13.2 32.4 5.0 3.3 0.6 100.0 (1,310) 2.09

성별 　 　 　 　 　 　 　 　 　

 여성 47.7 12.9 30.6 5.0 3.2 0.6 100.0 (844) 2.05
0.05

 남성 41.2 13.7 35.8 5.2 3.4 0.6 100.0 (466) 2.18

체류 기간 　 　 　 　 　 　 　 　 　

 3년 미만 53.8 15.8 22.8 3.1 4.2 0.3 100.0 (355) 1.89
8.73

***
 3년~5년 미만 44.7 14.0 31.7 6.6 2.5 0.5 100.0 (394) 2.10

 5년 이상 40.6 11.1 39.0 5.2 3.2 0.9 100.0 (561) 2.22

체류자격 　 　 　 　 　 　 　 　 　

 취업 45.1 14.3 31.5 5.0 3.5 0.6 100.0 (463) 2.09

0.15
 결혼 44.9 12.7 34.1 5.1 2.7 0.5 100.0 (370) 2.10

 정주 45.6 12.1 32.8 4.7 4.1 0.6 100.0 (338) 2.12

 학업 및 기타 47.5 13.7 30.2 5.8 2.2 0.7 100.0 (139) 2.04

출신지역 　 　 　 　 　 　 　 　 　

 중국(한국계포함) 39.2 16.8 35.9 5.4 1.9 0.7 100.0 (423) 2.16

5.66

***

 동·서남아시아 42.9 11.3 35.3 5.5 4.4 0.7 100.0 (434) 2.19

 중앙아시아, 몽골, 러시아 55.9 12.1 25.1 4.1 2.5 0.3 100.0 (315) 1.86

 기타 48.6 10.9 29.7 4.3 5.8 0.7 100.0 (138) 2.10

거주지 　 　 　 　 　 　 　 　 　

 수도권 44.3 13.0 37.3 2.6 2.1 0.7 100.0 (761) 2.07 14.56

*** 비수도권 47.0 13.5 25.7 8.4 4.9 0.5 100.0 (549) 2.12

한국어 능력 　 　 　 　 　 　 　 　 　

 못하는 편 50.6 13.3 31.2 2.5 2.5 0.0 100.0 (324) 1.93
6.36

**
 보통 45.3 15.2 31.0 5.5 2.8 0.2 100.0 (422) 2.06

 잘하는 편 42.6 11.7 34.2 6.2 4.1 1.2 100.0 (564) 2.21

체류 기간이 길수록 차별 경험이 많았고, 중앙아시아, 몽골 및 러시아 

지역 출신의 경우가 차별 경험에 한 평균값이 가장 작았으며, 차별 경험

이 전혀 없는 비율이 55.9%로 과반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 비한국계 이주민의 경우가 상 적으로 차별 경험이 많게 나타났다. 

한국어를 잘할수록 차별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체류 기간

과도 연관이 있고, 언어 소통이 가능하므로 일이나 다른 사회생활을 통해 

한국인을 만나는 가능성이 커지는 것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표 3-8〉 한국인으로부터의 차별 경험
(단위: %, 명,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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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전혀 
없음

한 번 몇 번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 달에 
몇 번 
정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계 (명)
평균
(6점)

t/F

취업 여부 　 　 　 　 　 　 　 　 　

 취업 43.9 12.5 35.1 4.7 3.1 0.7 100.0 (906) 2.13
0.24

 비취업 48.8 14.9 26.5 5.7 3.7 0.5 100.0 (404) 2.02

한국계 여부 　 　 　 　 　 　 　 　 　

 한국계 49.8 18.2 26.5 3.8 1.4 0.3 100.0 (291) 1.90 17.69

*** 비한국계 44.2 11.8 34.2 5.4 3.8 0.7 100.0 (1,019) 2.15

한국인과 모임

 안 함 48.3 12.0 32.7 4.4 2.4 0.3 100.0 (594) 2.02
3.36

 함 43.0 14.2 32.3 5.6 4.1 0.8 100.0 (716) 2.16

   주: 1) * p<0.05, ** p<0.01, *** p<0.001
        2) 평균은 ‘전혀 없음’ 1점 ~ ‘일주일에 한 번 이상’ 6점으로 하여 산출하 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조사 응답자 절반 이상이 지난 1년 동안 한국인으로부터의 차별을 경

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 는데, 어떠한 곳에서 차별을 경험했으며 그 이

유는 주로 무엇이었는지 알아보았다. 차별을 경험한 환경 중 가장 많이 

언급된 곳은 중 이용 시설이다. 마트나 식당, 카페, 극장, 목욕탕 등 

중적으로 이용하는 곳에서의 차별 경험이 35.0%로 가장 많다. 그다음은 

일하는 곳(22.1%)과 길거리나 중교통(21.0%)으로 나타났다. 즉, 일하

는 곳을 제외하고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거나 방문하게 되는 장소

에서의 차별 경험이 흔한 것을 알 수 있다. 관공서에서의 차별 경험은 

8.3%, 교육기관이나 학교, 그리고 의료기관 등에서의 차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별을 경험한 이유를 알아보면, 한국어 능력 때문이라

는 응답이 40.1%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이 출신국가(30.3%), 피부색이

나 외모(18.9%)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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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이주민의 차별 경험 환경과 이유
(단위: %)

이주민의 차별 경험 환경(n=715) 이주민의 차별 경험 이유(n=715)

   주: 1) 지난 1년 동안 한국인으로부터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한 경우에만 응답
        2) 차별 경험 환경 기타: 기업의 서비스 거부, 부동산, 동네 등
        3) 차별 경험 이유 기타: 한국 국적이 아니라서, 성별 등
자료: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제2절 이주민의 정책 경험과 한국 생활 만족

한국인과의 관계 및 차별에 이어 정책에 관한 생각 및 경험 또한 한국 

사회에 한 인식에 향을 줄 수 있다. 다양한 측면에서의 부정적인 경

험과 긍정적인 경험이 누적되어 결국 이주민이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느

끼는 만족감이 될 것이다. 이 절에서는 제1절의 관계에서 오는 경험에 이

어 정책 경험을 살펴보고 이주민의 생활 만족을 알아본다.

  1. 이주민에 대한 한국의 정책적 관심

한국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정책과 외국인 지원정책 등 이주민과 관련된 

정책들이 있다. 한국이 이주민 그룹에 해 얼마나 정책적으로 관심이 있

다고 생각하는지 알아보았다.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은 정확하게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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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다문화가족이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에 한 한국 정책의 관심과 한

국의 이주민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그룹인 이주노동자에 한 한

국의 정책적 관심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이주노동자에 한 한국 정책의 관심 정도가 많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67.9%이며, 모르겠다는 응답은 9.7%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족에 한 한

국 정책의 관심 정도가 많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78.5%로 다문화가족에 

한 관심이 많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10.6% 포인트 차이로 더 높다. 다

문화가족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체류자격이 결혼인 이주민의 경우 다문

화가족에 한 한국의 정책적 관심 정도가 약간 많다는 의견은 49.5%, 

매우 많다는 의견은 37.6%로 관심이 많다고 응답한 비율이 87.0%로 정

책 상인 자신을 상으로 한 한국의 정책적 관심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

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9〉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 정책의 집단별 관심 정도 
(단위: %, 명)

구  분
관심 
없다

관심 
많다

모르 
겠다

계 (명)전혀 
관심 
없다

별로 
관심 
없다

약간 
관심 
많다

매우 
관심 
많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한국의 
정책적 관심

전체 2.8 19.5 22.4 48.6 19.3 67.9 9.7 100.0 (1,310)

체류자격( x 2=9.44)　 　 　 　 　 　 　 　 　

 취업 2.8 17.7 20.5 51.2 18.8 70.0 9.5 100.0 (463)

 결혼 2.4 17.8 20.3 48.9 21.4 70.3 9.5 100.0 (370)

 정주 3.6 22.2 25.7 45.6 19.5 65.1 9.2 100.0 (338)

 학업 및 기타 2.2 23.7 25.9 46.8 15.1 61.9 12.2 100.0 (139)

다문화가족에 
대한 한국의 
정책적 관심

전체 1.1 11.2 12.3 50.1 28.4 78.5 9.2 100.0 (1,310)

체류자격( x 2=62.46***)　 　 　 　 　 　 　 　 　

 취업 1.3 9.7 11.0 51.4 22.5 73.9 15.1 100.0 (463)

 결혼 0.0 9.5 9.5 49.5 37.6 87.0 3.5 100.0 (370)

 정주 2.1 14.8 16.9 48.8 26.9 75.7 7.4 100.0 (338)

 학업 및 기타 0.7 12.2 12.9 50.4 27.3 77.7 9.4 100.0 (139)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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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참여율 (명)
도움 정도 

평균
(명)

향후 참여 
의향 평균

(명)

전체 28.9 (1,310) 3.30 (378) 2.54 (932)

성별 　 　 　 　 　 　

 여성 32.7 (844) 3.34 (276) 2.51 (568)

 남성 21.9 (466) 3.21 (102) 2.57 (364)

체류 기간 　 　 　 　 　 　

 3년 미만 22.8 (355) 3.10 (81) 2.57 (274)

 3년~5년 미만 26.6 (394) 3.32 (105) 2.55 (289)

 5년 이상 34.2 (561) 3.38 (192) 2.50 (369)

체류자격 　 　 　 　 　 　

 취업 27.0 (463) 3.24 (125) 2.51 (338)

 결혼 39.2 (370) 3.34 (145) 2.54 (225)

 정주 23.4 (338) 3.34 (79) 2.53 (259)

 학업 및 기타 20.9 (139) 3.31 (29) 2.64 (110)

  2. 프로그램 참여 및 정책 지원 경험

이주민 입국이나 정착, 그리고 한국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한국 정

부에서는 사회통합 프로그램과 조기적응 프로그램 등을 운 한다. 이러

한 프로그램에 참여해 본 적이 있는지, 참여했다면 그러한 프로그램에 참

여한 경험이 한국 생활에 얼마가 도움이 되었는지 그리고 참여경험이 없

다면 앞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에 해 알아보았다.

참여경험이 있는 비율은 전체 28.9%, 그중 도움이 된 정도는 4점 중 평

균 3.30점으로 도움이 된 편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만일 참여경험이 없다

면 앞으로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는 총 4점 중 평균 2.54점으로 나타났다. 

참여율은 여성, 체류 기간 5년 이상, 결혼 자격으로 체류 중인 이주민, 

동·서남아시아 출신, 비수도권, 40세 이상, 고졸 이하, 한국어 능력 중간, 

취업한 경우의 이주민 사이에서 30.0% 이상으로 나타났다. 도움 정도와 

향후 참여 의향은 큰 차이가 없다.

 
〈표 3-10〉 이주민의 사회통합 프로그램과 조기적응 프로그램 참여경험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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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참여율 (명)
도움 정도 

평균
(명)

향후 참여 
의향 평균

(명)

출신지역 　 　 　 　 　 　

 중국(한국계 포함) 22.7 (423) 3.31 (96) 2.55 (327)

 동·서남아시아 35.9 (434) 3.38 (156) 2.60 (278)

 중앙아시아, 몽골, 러시아 28.9 (315) 3.24 (91) 2.53 (224)

 기타 25.4 (138) 3.09 (35) 2.34 (103)

거주지 　 　 　 　 　 　

 수도권 26.7 (761) 3.23 (203) 2.62 (558)

 비수도권 31.9 (549) 3.39 (175) 2.41 (374)

연령 　 　 　 　 　 　

 19~29세 24.9 (373) 3.24 (93) 2.58 (280)

 30~39세 28.0 (647) 3.28 (181) 2.55 (466)

 40세 이상 35.9 (290) 3.40 (104) 2.44 (186)

학력 　 　 　 　 　 　

 고졸 이하 32.0 (591) 3.31 (189) 2.45 (402)

 대졸 이상 26.3 (719) 3.30 (189) 2.60 (530)

한국어 능력 　 　 　 　 　 　

 못하는 편 24.4 (324) 3.23 (79) 2.46 (245)

 보통 32.7 (422) 3.39 (138) 2.62 (284)

 잘하는 편 28.5 (564) 3.27 (161) 2.53 (403)

취업 여부 　 　 　 　 　 　

 취업 30.2 (906) 3.30 (274) 2.53 (632)

 비취업 25.7 (404) 3.32 (104) 2.56 (300)

차별 경험 　 　 　 　 　 　

 없음 28.2 (595) 3.31 (168) 2.47 (427)

 있음 29.4 (715) 3.30 (210) 2.59 (505)

   주: 1) 참여율은 프로그램에 참여경험이 있는 비율임.
   2) 도움 정도 평균은 프로그램 참여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응답한 결과로, ‘전혀 도움 되지 않음’ 1

점, ‘별로 도움 되지 않음’ 2점, ‘약간 도움 됨’ 3점, ‘매우 도움 됨’ 4점의 평균을 산출한 값임.
  3) 향후 참여 의향 평균은 프로그램 참여경험이 없는 경우에만 응답한 결과로, ‘전혀 없음’ 1점, 

‘별로 없음’ 2점, ‘약간 있음’ 3점, ‘매우 많음’ 4점의 평균을 산출한 값임.
자료: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이어서 정책적 지원이나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살펴볼 것인데, 

그 전에 정책적 지원이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인 다문화센터 또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등 이주민을 위한 기관을 얼마나 자주 이용하는지 

먼저 살펴보았다. 이 기관 이용 빈도를 이어지는 정책 지원 경험에서 변

수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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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전혀 

이용하지 
않음

한 달에 
1회 미만

한 달에 
1~3회

일주일에 
1~2회

일주일에 
3회 이상

계 (명)
평균
(5점)

t/F

전체 57.3 27.1 11.0 3.1 1.6 100.0 (1,310) 1.65

성별 　 　 　 　 　 　 　 　

 여성 52.3 28.3 13.9 3.7 1.9 100.0 (844) 1.75 28.46

*** 남성 66.3 24.9 5.8 1.9 1.1 100.0 (466) 1.47

체류 기간 　 　 　 　 　 　 　 　

 3년 미만 63.9 22.5 8.7 3.4 1.4 100.0 (355) 1.56
4.37

*
 3년~5년 미만 56.9 30.2 9.1 2.8 1.0 100.0 (394) 1.61

 5년 이상 53.3 27.8 13.7 3.0 2.1 100.0 (561) 1.73

체류자격 　 　 　 　 　 　 　 　

 취업 63.7 25.3 8.0 1.7 1.3 100.0 (463) 1.52

13.17

***

 결혼 42.2 34.1 18.9 3.0 1.9 100.0 (370) 1.88

 정주 61.8 22.8 8.3 5.3 1.8 100.0 (338) 1.62

 학업 및 기타 64.7 25.2 6.5 2.2 1.4 100.0 (139) 1.50

출신지역 　 　 　 　 　 　 　 　

 중국(한국계포함) 63.1 24.3 9.7 2.1 0.7 100.0 (423) 1.53

15.16

***

 동·서남아시아 43.5 34.3 15.9 3.9 2.3 100.0 (434) 1.87

 중앙아시아, 몽골, 러시아 61.3 24.8 8.9 2.9 2.2 100.0 (315) 1.60

 기타 73.2 18.1 4.3 3.6 0.7 100.0 (138) 1.41

　 　 　 　 　 　 　 　

전혀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57.3%로 높고, 한 달에 1회 미만인 경우가 

27.1%, 한 달에 1~3회인 경우는 1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보다 

여성, 체류 기간이 길수록, 체류자격이 결혼인 경우, 동·서남아시아 출신

인 경우,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이주민이 기관 이용 빈도가 높다. 한국어 

능력이 보통인 경우가 이용 빈도가 상 적으로 높았는데, 잘하는 편인 경

우는 한국 생활에 많이 적응한 이주민의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못하는 편

인 경우는 체류 기간이 짧거나 도움이 필요해도 기관을 이용할 방법을 모

를 수 있어 한국어를 어느 정도 하는 수준의 이주민이 관련 기관을 더 많

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3-11〉 이주민이 이주민 관련 기관 이용하는 빈도
(단위: %, 명,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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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전혀 

이용하지 
않음

한 달에 
1회 미만

한 달에 
1~3회

일주일에 
1~2회

일주일에 
3회 이상

계 (명)
평균
(5점)

t/F

거주지

 수도권 68.9 20.5 6.7 1.8 2.1 100.0 (761) 1.48
4.39*

 비수도권 41.2 36.2 16.9 4.7 0.9 100.0 (549) 1.88

한국어 능력 　 　 　 　 　 　 　 　

 못하는 편 61.7 26.2 7.4 2.5 2.2 100.0 (324) 1.57

3.87* 보통 51.4 29.6 14.2 2.6 2.1 100.0 (422) 1.74

 잘하는 편 59.0 25.7 10.6 3.7 0.9 100.0 (564) 1.62

취업 여부 　 　 　 　 　 　 　 　

 취업 58.5 26.2 11.1 2.3 1.9 100.0 (906) 1.63
0.11

 비취업 54.5 29.2 10.6 4.7 1.0 100.0 (404) 1.69

   주: 1)  * p<0.05, ** p<0.01, *** p<0.001

        2) 평균은 ‘전혀 이용하지 않음’ 1점 ~ ‘일주일에 3회 이상’ 5점으로 하여 산출하 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이주민이 정책적인 지원이나 혜택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정책 분야는 일자리, 주거, 교육, 보건/의료, 자녀 양육으로 나누어 각각에 

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적이 있는지, 필요한 경우 지원한 적이 있는

지, 그리고 지원을 받은 것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를 알아보았다. 

일자리 정책은 37.5%가 필요한 적이 있다고 하 고, 그중 51.9%가 지

원의 도움 정도에 해서는 3.30점으로 약간 도움 된다는 의견에 가깝게 

나타났다. 체류자격이 취업이나 결혼일 때 지원 비율이 높고, 동·서남아

시아 출신 이민자의 지원율이 상 적으로 높다.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경

우, 한국어를 잘할수록, 그리고 이주민 기관을 이용 하는 경우 지원 경험

률이 높은 특징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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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이주민의 정책 지원 및 혜택 경험 1: 일자리 정책
(단위: %, 명)

구  분
필요 

경험률
(명)

지원 
경험률

(명)
도움 정도 

평균
(명)

전체 37.5 (1,310) 51.9 (491) 3.30 (255)

성별 　 　 　 　 　 　

 여성 37.8 (844) 52.7 (319) 3.36 (168)

 남성 36.9 (466) 50.6 (172) 3.20 (87)

체류 기간 　 　 　 　 　 　

 3년 미만 27.9 (355) 51.5 (99) 3.27 (51)

 3년~5년 미만 37.8 (394) 45.6 (149) 3.25 (68)

 5년 이상 43.3 (561) 56.0 (243) 3.34 (136)

체류자격 　 　 　 　 　 　

 취업 37.4 (463) 54.9 (173) 3.35 (95)

 결혼 38.9 (370) 57.6 (144) 3.39 (83)

 정주 37.0 (338) 44.8 (125) 3.18 (56)

 학업 및 기타 35.3 (139) 42.9 (49) 3.10 (21)

출신지역 　 　 　 　 　 　

 중국(한국계 포함) 36.6 (423) 45.2 (155) 3.27 (70)

 동·서남아시아 46.5 (434) 62.9 (202) 3.33 (127)

 중앙아시아, 몽골, 러시아 31.4 (315) 42.4 (99) 3.19 (42)

 기타 25.4 (138) 45.7 (35) 3.50 (16)

거주지 　 　 　 　 　 　

 수도권 32.2 (761) 46.5 (245) 3.20 (114)

 비수도권 44.8 (549) 57.3 (246) 3.38 (141)

한국어 능력 　 　 　 　 　 　

 못하는 편 35.5 (324) 44.3 (115) 3.16 (51)

 보통 39.6 (422) 54.5 (167) 3.26 (91)

 잘하는 편 37.1 (564) 54.1 (209) 3.40 (113)

취업 여부 　 　 　 　 　 　

 취업 41.6 (906) 57.6 (377) 3.30 (217)

 비취업 28.2 (404) 33.3 (114) 3.32 (38)

이주민 기관 이용

 안 함 27.9 (750) 38.8 (209) 3.26 (81)

 함 50.4 (560) 61.7 (282) 3.32 (174)

  

   주: 1) 필요 경험률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했던 적이 있었던 비율임.
   2) 지원 경험률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했던 적이 있는 경우에만 응답한 결과로, 정책적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비율임.
   3) 도움 정도 평균은 정책적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응답한 결과로, ‘전혀 도움 되

지 않음’ 1점, ‘별로 도움 되지 않음’ 2점, ‘약간 도움 됨’ 3점, ‘매우 도움 됨’ 4점의 평균을 
산출한 값임.

자료: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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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필요 

경험률
(명)

지원 
경험률

(명)
도움 정도 

평균
(명)

전체 28.7 (1,310) 29.0 (376) 3.35 (109)

성별 　 　 　 　 　 　

 여성 27.7 (844) 32.1 (234) 3.37 (75)

 남성 30.5 (466) 23.9 (142) 3.29 (34)

체류 기간 　 　 　 　 　 　

 3년 미만 25.9 (355) 30.4 (92) 3.18 (28)

 3년~5년 미만 30.5 (394) 21.7 (120) 3.27 (26)

 5년 이상 29.2 (561) 33.5 (164) 3.47 (55)

체류자격 　 　 　 　 　 　

 취업 32.0 (463) 20.9 (148) 3.29 (31)

 결혼 24.3 (370) 42.2 (90) 3.53 (38)

 정주 29.6 (338) 29.0 (100) 3.31 (29)

 학업 및 기타 27.3 (139) 28.9 (38) 3.00 (11)

출신지역 　 　 　 　 　 　

 중국(한국계 포함) 27.4 (423) 27.6 (116) 3.34 (32)

 동·서남아시아 33.6 (434) 28.1 (146) 3.46 (41)

 중앙아시아, 몽골, 러시아 26.7 (315) 31.0 (84) 3.12 (26)

 기타 21.7 (138) 33.3 (30) 3.50 (10)

거주지 　 　 　 　 　 　

 수도권 26.1 (761) 28.6 (199) 3.18 (57)

 비수도권 32.2 (549) 29.4 (177) 3.54 (52)

한국어 능력 　 　 　 　 　 　

 못하는 편 29.6 (324) 30.2 (96) 3.31 (29)

 보통 26.8 (422) 31.0 (113) 3.23 (35)

 잘하는 편 29.6 (564) 26.9 (167) 3.47 (45)

취업 여부 　 　 　 　 　 　

 취업 31.9 (906) 28.4 (289) 3.35 (82)

 비취업 21.5 (404) 31.0 (87) 3.33 (27)

주거 정책은 응답자의 28.7%가 필요했던 적이 있다고 응답하 으며, 

그중 29.0%가 지원 경험이 있고 도움 정도는 3.35점으로 약간 도움 된다

는 견해에 가깝다. 체류자격이 취업일 때 상 적으로 필요했던 적이 있다

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는데, 지원 비율은 상 적으로 낮았다. 지원 비율

은 체류자격이 결혼인 경우가 높으며 이주민 기관을 이용하는 이주민의 

지원 경험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3-13〉 이주민의 정책 지원 및 혜택 경험 2: 주거 정책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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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필요 

경험률
(명)

지원 
경험률

(명)
도움 정도 

평균
(명)

이주민 기관 이용

 안 함 23.7 (750) 18.5 (178) 3.06 (33)

 함 35.4 (560) 38.4 (198) 3.47 (76)

구  분
필요 

경험률
(명)

지원 
경험률

(명)
도움 정도 

평균
(명)

전체 30.9 (1,310) 67.7 (405) 3.50 (274)

성별 　 　 　 　 　 　

 여성 36.8 (844) 71.1 (311) 3.52 (221)

 남성 20.2 (466) 56.4 (94) 3.40 (53)

체류 기간 　 　 　 　 　 　

 3년 미만 20.8 (355) 64.9 (74) 3.52 (48)

 3년~5년 미만 25.4 (394) 60.0 (100) 3.32 (60)

 5년 이상 41.2 (561) 71.9 (231) 3.55 (166)

체류자격 　 　 　 　 　 　

 취업 17.3 (463) 53.8 (80) 3.47 (43)

 결혼 44.1 (370) 74.8 (163) 3.53 (122)

 정주 28.4 (338) 64.6 (96) 3.34 (62)

 학업 및 기타 47.5 (139) 71.2 (66) 3.64 (47)

   주: 1) 필요 경험률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했던 적이 있었던 비율임.
   2) 지원 경험률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했던 적이 있는 경우에만 응답한 결과로, 정책적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비율임.
   3) 도움 정도 평균은 정책적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응답한 결과로, ‘전혀 도움 되

지 않음’ 1점, ‘별로 도움 되지 않음’ 2점, ‘약간 도움 됨’ 3점, ‘매우 도움 됨’ 4점의 평균을 
산출한 값임.

자료: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교육 정책은 필요했던 경험이 30.9%이며, 지원 경험은 67.7%로 다른 

정책보다 높다. 도움 정도 평균은 3.50점으로 약간 도움과 매우 도움의 

사이로 나타났다. 지원 경험이 높은 그룹은 여성, 체류 5년 이상, 학업 및 

기타 체류자격, 동·서남아시아 출신과 서양 및 일본· 만 등의 출신, 비

수도권, 한국어를 못할수록, 이주민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의 이주민인 것

으로 나타났다. 

〈표 3-14〉 이주민의 정책 지원 및 혜택 경험 3: 교육 정책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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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필요 

경험률
(명)

지원 
경험률

(명)
도움 정도 

평균
(명)

출신지역 　 　 　 　 　 　

 중국(한국계 포함) 30.5 (423) 61.2 (129) 3.43 (79)

 동·서남아시아 37.6 (434) 74.2 (163) 3.55 (121)

 중앙아시아, 몽골, 러시아 26.7 (315) 63.1 (84) 3.53 (53)

 기타 21.0 (138) 72.4 (29) 3.38 (21)

거주지 　 　 　 　 　 　

 수도권 29.8 (761) 61.7 (227) 3.49 (140)

 비수도권 32.4 (549) 75.3 (178) 3.50 (134)

한국어 능력 　 　 　 　 　 　

 못하는 편 21.6 (324) 74.3 (70) 3.38 (52)

 보통 32.2 (422) 68.4 (136) 3.46 (93)

 잘하는 편 35.3 (564) 64.8 (199) 3.57 (129)

취업 여부 　 　 　 　 　 　

 취업 29.8 (906) 69.6 (270) 3.48 (188)

 비취업 33.4 (404) 63.7 (135) 3.53 (86)

이주민 기관 이용

 안 함 22.9 (750) 59.9 (172) 3.43 (103)

 함 41.6 (560) 73.4 (233) 3.54 (171)

   주: 1) 필요 경험률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했던 적이 있었던 비율임.
   2) 지원 경험률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했던 적이 있는 경우에만 응답한 결과로, 정책적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비율임.
   3) 도움 정도 평균은 정책적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응답한 결과로, ‘전혀 도움 되

지 않음’ 1점, ‘별로 도움 되지 않음’ 2점, ‘약간 도움 됨’ 3점, ‘매우 도움 됨’ 4점의 평균을 
산출한 값임.

자료: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보건 및 의료 정책이 필요했던 경험은 47.4%로 다른 정책보다 필요했

던 이민자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지원 경험률도 65.4%로 비교적 높으

며 도움 정도는 3.52점으로 나타났다. 필요했던 경험이 많은 이주민 집단

은 체류자격이 결혼인 경우, 동·서남아시아 출신, 한국어를 잘할수록, 이

주민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이다. 지원한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난 집단은 

여성, 4년 이상 체류, 체류자격이 결혼인 경우, 동·서남아시아 출신, 이주

민 기관을 이용하는 이주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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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 이주민의 정책 지원 및 혜택 경험 4: 보건/의료 정책
(단위: %, 명)

구  분
필요 

경험률
(명)

지원 
경험률

(명)
도움 정도 

평균
(명)

전체 47.4 (1,310) 65.4 (621) 3.52 (406)

성별 　 　 　 　 　 　

 여성 47.4 (844) 70.0 (400) 3.55 (280)

 남성 47.4 (466) 57.0 (221) 3.44 (126)

체류 기간 　 　 　 　 　 　

 3년 미만 38.9 (355) 58.7 (138) 3.48 (81)

 3년~5년 미만 46.4 (394) 65.0 (183) 3.45 (119)

 5년 이상 53.5 (561) 68.7 (300) 3.57 (206)

체류자격 　 　 　 　 　 　

 취업 45.4 (463) 58.1 (210) 3.46 (122)

 결혼 53.5 (370) 77.3 (198) 3.56 (153)

 정주 43.8 (338) 59.5 (148) 3.53 (88)

 학업 및 기타 46.8 (139) 66.2 (65) 3.51 (43)

출신지역 　 　 　 　 　 　

 중국(한국계 포함) 48.9 (423) 66.2 (207) 3.47 (137)

 동·서남아시아 52.3 (434) 70.0 (227) 3.59 (159)

 중앙아시아, 몽골, 러시아 42.2 (315) 57.9 (133) 3.39 (77)

 기타 39.1 (138) 61.1 (54) 3.67 (33)

거주지 　 　 　 　 　 　

 수도권 45.9 (761) 63.0 (349) 3.43 (220)

 비수도권 49.5 (549) 68.4 (272) 3.62 (186)

한국어 능력 　 　 　 　 　 　

 못하는 편 44.1 (324) 60.1 (143) 3.45 (86)

 보통 44.3 (422) 69.5 (187) 3.51 (130)

 잘하는 편 51.6 (564) 65.3 (291) 3.55 (190)

취업 여부 　 　 　 　 　 　

 취업 48.2 (906) 65.9 (437) 3.52 (288)

 비취업 45.5 (404) 64.1 (184) 3.50 (118)

이주민 기관 이용 　 　 　 　 　 　

 안 함 41.5 (750) 57.2 (311) 3.40 (178)

 함 55.4 (560) 73.5 (310) 3.61 (228)

  

주: 1) 필요 경험률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했던 적이 있었던 비율임.
   2) 지원 경험률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했던 적이 있는 경우에만 응답한 결과로, 정책적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비율임.
   3) 도움 정도 평균은 정책적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응답한 결과로, ‘전혀 도움 되

지 않음’ 1점, ‘별로 도움 되지 않음’ 2점, ‘약간 도움 됨’ 3점, ‘매우 도움 됨’ 4점의 평균을 
산출한 값임.

자료: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134 사회통합의 또 다른 시각: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 사회의 수용성

구  분
필요 

경험률
(명)

지원 
경험률

(명)
도움 정도 

평균
(명)

전체 25.3 (1,310) 70.8 (332) 3.51 (235)

성별 　 　 　 　 　 　

 여성 34.6 (844) 72.6 (292) 3.53 (212)

 남성 8.6 (466) 57.5 (40) 3.26 (23)

체류 기간 　 　 　 　 　 　

 3년 미만 10.7 (355) 71.1 (38) 3.56 (27)

 3년~5년 미만 14.0 (394) 63.6 (55) 3.29 (35)

 5년 이상 42.6 (561) 72.4 (239) 3.54 (173)

체류자격 　 　 　 　 　 　

 취업 7.3 (463) 55.9 (34) 3.11 (19)

 결혼 53.8 (370) 77.4 (199) 3.58 (154)

 정주 23.4 (338) 65.8 (79) 3.44 (52)

 학업 및 기타 14.4 (139) 50.0 (20) 3.50 (10)

출신지역 　 　 　 　 　 　

 중국(한국계 포함) 28.8 (423) 71.3 (122) 3.49 (87)

 동·서남아시아 30.4 (434) 75.0 (132) 3.63 (99)

 중앙아시아, 몽골, 러시아 15.2 (315) 58.3 (48) 3.29 (28)

 기타 21.7 (138) 70.0 (30) 3.29 (21)

거주지 　 　 　 　 　 　

 수도권 23.3 (761) 62.7 (177) 3.47 (111)

 비수도권 28.2 (549) 80.0 (155) 3.54 (124)

한국어 능력 　 　 　 　 　 　

 못하는 편 12.0 (324) 79.5 (39) 3.42 (31)

 보통 25.8 (422) 75.2 (109) 3.41 (82)

 잘하는 편 32.6 (564) 66.3 (184) 3.59 (122)

자녀 양육 지원 경험률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고, 5년 이상 체류한 경

우, 체류자격이 결혼인 경우, 한국어를 잘할수록, 이주민 기관을 이용하

는 경우, 동거 자녀가 있는 경우 높게 나타났다. 지원한 비율은 다른 정책

과 비교해 높은 편으로 지원 비율이 낮은 집단을 보면, 남성, 체류자격이 

취업이거나 학업 및 기타인 경우, 중앙아시아·몽골·러시아 출신, 동거 자

녀가 없는 경우로 나타났다.

〈표 3-16〉 이주민의 정책 지원 및 혜택 경험 5: 자녀 양육정책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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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필요 

경험률
(명)

지원 
경험률

(명)
도움 정도 

평균
(명)

취업 여부 　 　 　 　 　 　

 취업 22.6 (906) 73.2 (205) 3.54 (150)

 비취업 31.4 (404) 66.9 (127) 3.45 (85)

이주민 기관 이용

 안 함 18.7 (750) 60.0 (140) 3.33 (84)

 함 34.3 (560) 78.6 (192) 3.60 (151)

동거 자녀 유무

 없음 7.1 (873) 50.0 (62) 3.35 (31)

 있음 61.8 (437) 75.6 (270) 3.53 (204)

   주: 1) 필요 경험률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했던 적이 있었던 비율임.
   2) 지원 경험률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했던 적이 있는 경우에만 응답한 결과로, 정책적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비율임.
   3) 도움 정도 평균은 정책적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응답한 결과로, ‘전혀 도움 되

지 않음’ 1점, ‘별로 도움 되지 않음’ 2점, ‘약간 도움 됨’ 3점, ‘매우 도움 됨’ 4점의 평균을 
산출한 값임.

자료: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3. 이주민의 한국 생활 만족과 향후 한국 생활

이주민이 한국 생활에 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 보면, 응

답자의 67.2%가 약간 만족한다, 25.6%가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해 

92.8%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아시아 및 몽골·러시아 출신 이주민의 경우는 매우 만족한다는 비

율이 30.8%로 상 적으로 높아 전체 만족한다는 비율이 95.2%로 높게 

나타났다.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 만족하는 비율이 높

고, 차별을 경험하지 않았을 때 매우 만족한다는 비율이 31.8%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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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7〉 이주민의 한국 생활 만족 정도 
(단위: %, 명)

구  분
만족 
하지 

않는다

만족 
한다

계 (명)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약간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전체 0.7 6.5 7.2 67.2 25.6 92.8 100.0 (1,310)

성별( x 2=2.98) 　 　 　 　 　 　 　 　

 여성 0.6 5.8 6.4 66.9 26.7 93.6 100.0 (844)

 남성 0.9 7.7 8.6 67.6 23.8 91.4 100.0 (466)

체류 기간( x 2=2.10) 　 　 　 　 　 　 　 　

 3년 미만 0.8 5.4 6.2 68.7 25.1 93.8 100.0 (355)

 3년~5년 미만 0.5 7.6 8.1 66.5 25.4 91.9 100.0 (394)

 5년 이상 0.7 6.4 7.1 66.7 26.2 92.9 100.0 (561)

체류자격( x 2=4.20) 　 　 　 　 　 　 　 　

 취업 0.4 6.9 7.3 69.3 23.3 92.7 100.0 (463)

 결혼 1.1 6.2 7.3 66.5 26.2 92.7 100.0 (370)

 정주 0.6 6.8 7.4 65.1 27.5 92.6 100.0 (338)

 학업 및 기타 0.7 5.0 5.8 66.9 27.3 94.2 100.0 (139)

출신지역( x 2=18.41*) 　 　 　 　 　 　 　 　

 중국(한국계 포함) 0.2 8.5 8.7 70.9 20.3 91.3 100.0 (423)

 동·서남아시아 1.2 6.2 7.4 65.0 27.6 92.6 100.0 (434)

 중앙아시아, 몽골, 러시아 0.6 4.1 4.8 64.4 30.8 95.2 100.0 (315)

 기타 0.7 6.5 7.2 68.8 23.9 92.8 100.0 (138)

거주지( x 2=13.65**) 　 　 　 　 　 　 　 　

 수도권 0.8 8.5 9.3 64.8 25.9 90.7 100.0 (761)

 비수도권 0.5 3.6 4.2 70.5 25.3 95.8 100.0 (549)

한국어 능력( x 2=8.21) 　 　 　 　 　 　 　 　

 못하는 편 0.3 9.6 9.9 65.7 24.4 90.1 100.0 (324)

 보통 0.9 5.9 6.9 66.6 26.5 93.1 100.0 (422)

 잘하는 편 0.7 5.1 5.9 68.4 25.7 94.1 100.0 (564)

취업 여부( x 2=1.56) 　 　 　 　 　 　 　 　

 취업 0.6 6.8 7.4 66.7 25.9 92.6 100.0 (906)

 비취업 1.0 5.7 6.7 68.3 25.0 93.3 100.0 (404)

차별 경험( x 2=31.12***) 　 　 　 　 　 　 　 　

 없음 0.5 3.7 4.2 64.0 31.8 95.8 100.0 (595)

 있음 0.8 8.8 9.7 69.8 20.6 90.3 100.0 (715)

한국 국적( x 2=2.46) 　 　 　 　 　 　 　 　

 취득 0.5 4.4 4.9 66.8 28.3 95.1 100.0 (205)

 미취득 0.7 6.9 7.6 67.2 25.2 92.4 100.0 (1,105)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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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살기 

나쁘다
살기 
좋다

계 (명)매우 
살기 

나쁘다

대체로 
살기 

나쁘다

대체로 
살기 
좋다

매우 
살기 
좋다

전체 0.5 3.7 4.1 72.3 23.6 95.9 100.0 (1,310)

성별( x 2=3.59)

 여성 0.2 3.4 3.7 71.9 24.4 96.3 100.0 (844)

 남성 0.9 4.1 4.9 73.0 22.1 95.1 100.0 (466)

체류 기간( x 2=10.12) 　 　 　 　 　 　 　 　

 3년 미만 0.8 3.9 4.8 70.7 24.5 95.2 100.0 (355)

 3년~5년 미만 0.3 4.3 4.6 76.6 18.8 95.4 100.0 (394)

 5년 이상 0.4 3.0 3.4 70.2 26.4 96.6 100.0 (561)

체류자격( x 2=9.84) 　 　 　 　 　 　 　 　

 취업 0.4 3.9 4.3 74.3 21.4 95.7 100.0 (463)

 결혼 0.3 2.7 3.0 74.1 23.0 97.0 100.0 (370)

 정주 0.3 3.6 3.8 70.1 26.0 96.2 100.0 (338)

 학업 및 기타 1.4 5.8 7.2 66.2 26.6 92.8 100.0 (139)

한국 생활 만족도에 이어서 현재 사는 곳이 이주민이 살기 좋은 곳이라

고 생각하는지 알아보았다. 전체 응답자 중 72.3%가 체로 살기 좋다고 

응답하 고, 23.6%가 매우 살기 좋다고 응답해 95.9%가 현재 사는 지역

이 이주민이 살기 좋다는 반응을 보 다. 

현재 사는 지역이 이주민이 살기 좋은지 물었기 때문에 거주지의 차이

를 살펴보면, 매우 살기 좋다는 응답은 비수도권보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이주민 사이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체로 살기 좋다는 응답이 비수도권 

거주의 경우가 수도권 거주의 경우보다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나 전체적으

로는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살기 좋다고 느끼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차별 경험이 없는 경우 매우 살기 좋다는 응답 비율이 

27.1%로 높게 나타났다.

〈표 3-18〉 현재 생활 지역이 이주민이 살기 좋은 곳이라 생각하는 정도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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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살기 

나쁘다
살기 
좋다

계 (명)매우 
살기 

나쁘다

대체로 
살기 

나쁘다

대체로 
살기 
좋다

매우 
살기 
좋다

출신지역( x 2=10.35) 　 　 　 　 　 　 　 　

 중국(한국계 포함) 0.2 4.0 4.3 76.1 19.6 95.7 100.0 (423)

 동·서남아시아 0.5 4.6 5.1 69.8 25.1 94.9 100.0 (434)

 중앙아시아, 몽골, 러시아 0.6 1.9 2.5 71.7 25.7 97.5 100.0 (315)

 기타 0.7 3.6 4.3 69.6 26.1 95.7 100.0 (138)

거주지( x 2=13.85**) 　 　 　 　 　 　 　 　

 수도권 0.8 4.7 5.5 69.4 25.1 94.5 100.0 (761)

 비수도권 0.0 2.2 2.2 76.3 21.5 97.8 100.0 (549)

차별 경험( x 2=12.63**)　 　 　 　 　 　 　 　

 없음 0.0 3.0 3.0 69.9 27.1 97.0 100.0 (595)

 있음 0.8 4.2 5.0 74.3 20.7 95.0 100.0 (715)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이주민의 한국 생활에 한 만족이 비교적 높은 것을 확인하 는데, 다

른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살 것을 추천하는지 알아보았다. 약간 그렇다는 

응답이 65.0%,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21.2%로 추천하겠다는 응답은 

86.3%로 나타났다.

한국 체류 기간이 3년 미만일 때 매우 추천한다는 응답이 26.5%로 상

적으로 높아 약간 추천한다는 응답과 더해 추천한다는 응답은 90.4%

로 높게 나타났다. 중앙아시아나 몽골 및 러시아 출신의 이주민은 추천한

다는 비율이 90.0% 이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비수도권에 거주

하는 이주민도 추천한다는 비율이 92.0%로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서도 

차별 경험이 중요하게 나타났는데, 차별을 경험하지 않은 경우는 매우 추

천하겠다는 응답이 26.9%로 차별 경험이 있는 경우의 매우 추천 비율인 

16.5%보다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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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9〉 다른 외국인에게 한국 생활 추천 
(단위: %, 명)

구  분
그렇지 
않다

그렇다 계 (명)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1.2 12.5 13.7 65.0 21.2 86.3 100.0 (1,310)

성별( x 2=4.65) 　 　 　 　 　 　 　 　

 여성 0.8 12.6 13.4 66.4 20.3 86.6 100.0 (844)

 남성 1.9 12.4 14.4 62.7 23.0 85.6 100.0 (466)

체류 기간( x 2=16.49*) 　 　 　 　 　 　 　 　

 3년 미만 1.1 8.5 9.6 63.9 26.5 90.4 100.0 (355)

 3년~5년 미만 1.0 11.9 12.9 68.3 18.8 87.1 100.0 (394)

 5년 이상 1.4 15.5 16.9 63.5 19.6 83.1 100.0 (561)

체류자격( x 2=15.19) 　 　 　 　 　 　 　 　

 취업 1.1 11.0 12.1 65.9 22.0 87.9 100.0 (463)

 결혼 1.6 10.0 11.6 68.6 19.7 88.4 100.0 (370)

 정주 1.2 18.0 19.2 59.5 21.3 80.8 100.0 (338)

 학업 및 기타 0.7 10.8 11.5 66.2 22.3 88.5 100.0 (139)

출신지역( x 2=32.11***) 　 　 　 　 　 　 　 　

 중국(한국계 포함) 1.4 17.3 18.7 66.0 15.4 81.3 100.0 (423)

 동·서남아시아 1.2 12.0 13.1 62.7 24.2 86.9 100.0 (434)

 중앙아시아, 몽골, 러시아 0.6 7.0 7.6 65.7 26.7 92.4 100.0 (315)

 기타 2.2 12.3 14.5 68.1 17.4 85.5 100.0 (138)

거주지( x 2=35.22***) 　 　 　 　 　 　 　 　

 수도권 1.7 16.2 17.9 59.1 23.0 82.1 100.0 (761)

 비수도권 0.5 7.5 8.0 73.2 18.8 92.0 100.0 (549)

한국어 능력( x 2=5.16)

 못하는 편 0.6 11.7 12.3 63.9 23.8 87.7 100.0 (324)

 보통 1.4 13.0 14.5 63.0 22.5 85.5 100.0 (422)

 잘하는 편 1.4 12.6 14.0 67.2 18.8 86.0 100.0 (564)

취업 여부( x 2=2.14) 　 　 　 　 　 　 　 　

 취업 1.2 13.4 14.6 64.8 20.6 85.4 100.0 (906)

 비취업 1.2 10.6 11.9 65.6 22.5 88.1 100.0 (404)

차별 경험( x 2=28.29***) 　 　 　 　 　 　 　 　

 없음 0.7 9.4 10.1 63.0 26.9 89.9 100.0 (595)

 있음 1.7 15.1 16.8 66.7 16.5 83.2 100.0 (715)

한국 국적( x 2=0.55)

 취득 1.0 13.7 14.6 65.4 20.0 85.4 100.0 (205)

 미취득 1.3 12.3 13.6 65.0 21.4 86.4 100.0 (1,105)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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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은 다른 외국인에게 한국에 와서 살 것을 추천

하겠다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그 이유를 먼저 살펴보면 한국 문화가 

매력적이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31.1%로 가장 높다. 그다음은 외국인이 

돈을 벌기 쉬워서 추천한다는 이유가 28.4%, 한국인이 외국인에게 호의

적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는 17.2%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적인 이유로 한

국 생활을 추천하기도 하지만 한국 문화나 한국인의 정서로 한국 생활을 

추천하는 이유가 절반 가까이 된다.

반면, 추천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가장 많은 

것은 물가가 비싸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25.6%인데, 한국 문화가 외국 문

화와 너무 달라서라는 이유가 25.0%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다음은 한

국인이 외국인을 부정적으로 생각해서라는 이유가 20.6%, 외국인이 돈

을 벌기 어려워서가 13.3%, 외국인에 한 지원이 별로 없어서가 10.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 생활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 중 가장 많은 것이 비싼 물가이기는 

하지만, 한국 문화가 매력적이어서, 한국인이 호의적이어서 추천한다는 

비율과 한국 문화가 너무 달라서, 한국인이 부정적으로 해서 추천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각각의 이유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해 한국이 가진 환경 

중 한국인과 한국 문화가 이주민의 한국 생활에 매우 크게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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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이주민이 다른 외국인에게 한국 이주 추천/비추천 이유
(단위: %)

추천하는 이유(n=1,130) 추천하지 않는 이유(n=180)

   주: 1) 다른 외국인에게 한국에 와서 살 것을 추천하는 경우/추천하지 않는 경우 이유를 각각 응답
        2) 추천하는 이유 기타: 복지(의료 제도 등)가 잘되어 있어서, 치안이 우수해서, 편리한 것이 많음 등 
        3) 추천 안 하는 이유 기타: 언어 장벽, 가족과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야 해서, 비자 받기가 힘들어서 등 
자료: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추천과 비추천의 이유가 출신지역에 따라 다른 경향이 있는지 살펴보

았다. 다른 외국인에게 한국 이주를 추천하는 이유를 출신지역 별로 상세

히 살펴보면, 중앙아시아·몽골·러시아 출신은 한국인이 호의적이어서라

는 응답 비율이 높고, 서양 및 일본· 만 등의 출신은 매력적인 한국 문화

를 그 이유로 꼽았다. 그리고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한 경우가 많은 동·서

남아시아 출신 이주민의 경우 돈을 벌기 쉽다는 응답이 상 적으로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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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0> 이주민이 다른 외국인에게 한국 이주 추천 이유: 출신지역별 차이 

(단위: %, 명)

구  분

한국 
사람이 
외국인
에게 

호의적
이기 
때문

한국 
문화가 
매력적
이어서

외국인
이 돈을 

벌기 
쉽기 
때문

물가가 
싸서

외국인
에 대한 
지원이 
많아서

아이들 
교육 

시키기가 
좋아서

기타 계 (명)

전체 17.2 31.1 28.4 3.1 8.7 8.8 2.7 100.0 (1,130)

출신지역 　 　 　 　 　 　 　 　 　

 중국(한국계 포함) 17.2 28.8 27.9 3.5 5.8 13.4 3.5 100.0 (344)

 동·서남아시아 12.5 28.1 34.2 2.7 11.4 8.8 2.4 100.0 (377)

 중앙아시아, 몽골, 러시아 22.7 29.9 28.2 0.7 10.0 6.5 2.1 100.0 (291)

 기타 18.6 50.0 11.9 9.3 5.1 1.7 3.4 100.0 (118)

자료: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한국 생활을 다른 외국인에게 추천하지 않는 이유를 출신지역 별로 보

면, 중국 출신의 경우 한국인이 외국인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이유가 

상 적으로 높다. 중앙아시아·몽골·러시아 출신과 서양 및 일본· 만 등의 

출신 이주민은 이질적인 한국 문화를 그 이유로 꼽은 비율이 높았고, 중앙

아시아·몽골·러시아 출신은 외국인이 돈을 벌기 어렵다는 응답이 높다.

<표 3-21> 이주민이 다른 외국인에게 한국 이주 비추천 이유: 출신지역별 차이 
(단위: %, 명)

구  분

한국 
사람이 

외국인을 
부정적
으로 

생각해서

한국 
문화가 
외국 

문화와 
너무 

달라서

외국인
이 돈을 

벌기 
어렵기 
때문

물가가 
비싸서

외국인
에 대한 
지원이 
별로 

없어서

아이들 
교육 

시키기가 
나빠서

기타 계 (명)

전체 20.6 25.0 13.3 25.6 10.6 1.1 3.9 100.0 (180)

출신지역 　 　 　 　 　 　 　 　 　

 중국(한국계 포함) 27.8 17.7 12.7 24.1 13.9 1.3 2.5 100.0 (79)

 동·서남아시아 14.0 28.1 10.5 28.1 10.5 0.0 8.8 100.0 (57)

 중앙아시아, 몽골, 러시아 12.5 33.3 29.2 25.0 0.0 0.0 0.0 100.0 (24)

 기타 20.0 35.0 5.0 25.0 10.0 5.0 0.0 100.0 (20)

자료: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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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그렇지 
않다

그렇다 계 (명)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1.5 8.2 9.8 59.0 31.2 90.2 100.0 (1,310)

성별( x 2=28.77***) 　 　 　 　 　 　 　 　

 여성 1.2 6.3 7.5 57.0 35.5 92.5 100.0 (844)

 남성 2.1 11.8 13.9 62.7 23.4 86.1 100.0 (466)

체류 기간( x 2=32.41***) 　 　 　 　 　 　 　 　

 3년 미만 2.8 7.0 9.9 63.4 26.8 90.1 100.0 (355)

 3년~5년 미만 0.0 8.6 8.6 65.2 26.1 91.4 100.0 (394)

 5년 이상 1.8 8.7 10.5 51.9 37.6 89.5 100.0 (561)

체류자격( x 2=58.85***) 　 　 　 　 　 　 　 　

 취업 2.2 9.5 11.7 67.8 20.5 88.3 100.0 (463)

 결혼 0.5 5.1 5.7 50.3 44.1 94.3 100.0 (370)

 정주 1.5 8.6 10.1 57.7 32.2 89.9 100.0 (338)

 학업 및 기타 2.2 11.5 13.7 56.1 30.2 86.3 100.0 (139)

출신지역( x 2=7.25) 　 　 　 　 　 　 　 　

 중국(한국계 포함) 1.4 9.0 10.4 61.0 28.6 89.6 100.0 (423)

 동·서남아시아 1.6 8.5 10.1 57.4 32.5 89.9 100.0 (434)

 중앙아시아, 몽골, 러시아 1.0 6.3 7.3 61.0 31.7 92.7 100.0 (315)

 기타 2.9 9.4 12.3 53.6 34.1 87.7 100.0 (138)

가능하다면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은지에 해 살펴보면, 조사 참여자 

중 90.0% 이상이 그렇다고 응답하 다. 체류 기간이 5년 이상일 때 한국 

생활 지속을 매우 적극적으로 희망하는 비율이 37.6%로 상 적으로 높

게 나타났다. 그러나 3년 미만인 경우와 3~5년 정도 된 이주민보다 5년 

이상 된 이주민이 전반적으로 희망한다는 비율로 보면 근소한 차이이기

는 하지만 그 비율이 가장 낮다. 결혼이나 정주 자격으로 체류 중일 때는 

이미 한국에서 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국 생활 지속을 희망

하는 비율이 상 적으로 높다. 특히 결혼 체류자격을 가진 이주민의 경우 

매우 희망하는 비율이 44.1%로 아주 높은 수준이다.

〈표 3-22〉 한국에서 생활 지속 희망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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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그렇지 
않다

그렇다 계 (명)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거주지( x 2=26.47***) 　 　 　 　 　 　 　 　

 수도권 2.4 10.9 13.3 56.9 29.8 86.7 100.0 (761)

 비수도권 0.4 4.6 4.9 61.9 33.2 95.1 100.0 (549)

한국어 능력( x 2=14.57*) 　 　 　 　 　 　 　 　

 못하는 편 2.5 10.2 12.7 59.9 27.5 87.3 100.0 (324)

 보통 2.1 8.8 10.9 54.7 34.4 89.1 100.0 (422)

 잘하는 편 0.5 6.7 7.3 61.7 31.0 92.7 100.0 (564)

취업 여부( x 2=1.91) 　 　 　 　 　 　 　 　

 취업 1.3 7.9 9.3 60.0 30.7 90.7 100.0 (906)

 비취업 2.0 8.9 10.9 56.7 32.4 89.1 100.0 (404)

차별 경험( x 2=5.55) 　 　 　 　 　 　 　 　

 없음 1.5 6.7 8.2 58.0 33.8 91.8 100.0 (595)

 있음 1.5 9.5 11.0 59.9 29.1 89.0 100.0 (715)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한국 생활을 지속한다고 생각하면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한국 국적 취득 

여부일 것이다. 한국 국적을 이미 취득한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 국적이 

없는 이주민을 상으로(1,275명) 한국 국적 취득하기를 희망하는지 살

펴보았더니 응답자의 64.8%가 한국 국적취득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남성보다 여성이 한국 국적 취득을 희망하는 비율이 더 높다. 체류 기

간에 따라서는 전반적으로 희망하는 비율은 비슷했으나, 5년 이상 된 경

우 매우 희망하는 비율이 30.6%로 5년 미만의 경우와 비교해 상 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결혼이나 정주 자격의 이주민은 희망하는 비율이 높고, 

동·서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및 몽골·러시아 출신의 경우에 국적 취득 

희망 비율이 높다. 그러나 서양이나 일본 및 만 등 출신의 이주민은 희

망하지 않는 비율이 51.8%로 희망하는 비율보다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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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 한국 국적 취득 희망
(단위: %, 명)

구  분
그렇지 
않다

그렇다 계 (명)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11.4 23.8 35.2 42.6 22.2 64.8 100.0 (1,275)

성별( x 2=42.04***) 　 　 　 　 　 　 　 　

 여성 9.1 21.3 30.4 42.3 27.3 69.6 100.0 (809)

 남성 15.2 28.3 43.6 43.1 13.3 56.4 100.0 (466)

체류 기간( x 2=41.22***) 　 　 　 　 　 　 　 　

 3년 미만 13.5 25.1 38.6 46.2 15.2 61.4 100.0 (355)

 3년~5년 미만 11.5 22.9 34.4 48.3 17.3 65.6 100.0 (393)

 5년 이상 9.9 23.7 33.6 35.9 30.6 66.4 100.0 (527)

체류자격( x 2=95.70***) 　 　 　 　 　 　 　 　

 취업 13.2 28.1 41.3 46.0 12.7 58.7 100.0 (463)

 결혼 6.8 15.7 22.4 39.2 38.4 77.6 100.0 (370)

 정주 11.6 26.4 38.0 43.9 18.2 62.0 100.0 (303)

 학업 및 기타 17.3 25.9 43.2 37.4 19.4 56.8 100.0 (139)

출신지역( x 2=66.17***) 　 　 　 　 　 　 　 　

 중국(한국계 포함) 13.7 28.2 41.9 40.2 17.9 58.1 100.0 (408)

 동·서남아시아 5.0 20.1 25.2 45.1 29.7 74.8 100.0 (417)

 중앙아시아, 몽골, 러시아 11.2 21.4 32.6 46.6 20.8 67.4 100.0 (313)

 기타 24.1 27.7 51.8 32.8 15.3 48.2 100.0 (137)

거주지( x 2=166.65***) 　 　 　 　 　 　 　 　

 수도권 18.6 30.4 48.9 35.6 15.4 51.1 100.0 (738)

 비수도권 1.5 14.9 16.4 52.1 31.5 83.6 100.0 (537)

한국어 능력( x 2=34.97***) 　 　 　 　 　 　 　 　

 못하는 편 18.0 25.1 43.0 40.2 16.7 57.0 100.0 (323)

 보통 12.0 26.3 38.3 38.5 23.2 61.7 100.0 (410)

 잘하는 편 7.0 21.2 28.2 47.0 24.7 71.8 100.0 (542)

취업 여부( x 2=2.29) 　 　 　 　 　 　 　 　

 취업 12.0 23.4 35.3 41.7 22.9 64.7 100.0 (877)

 비취업 10.1 24.9 34.9 44.5 20.6 65.1 100.0 (398)

차별 경험( x 2=8.70*) 　 　 　 　 　 　 　 　

 없음 11.1 23.1 34.2 39.9 25.9 65.8 100.0 (579)

 있음 11.6 24.4 36.1 44.8 19.1 63.9 100.0 (696)

   주: 1) * p<0.05, ** p<0.01, *** p<0.001
　  　2) 한국 국적 취득자는 제외하고 응답
자료: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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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나빠질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계 (명)매우 
나빠질 
것이다

약간 
나빠질 
것이다

약간 
좋아질 
것이다

매우 
좋아질 
것이다

전체 0.8 6.5 7.3 65.3 27.3 92.7 100.0 (1,310)

성별( x 2=6.02) 　 　 　 　 　 　 　 　

 여성 0.5 5.9 6.4 65.2 28.4 93.6 100.0 (844)

 남성 1.5 7.5 9.0 65.7 25.3 91.0 100.0 (466)

체류 기간( x 2=12.37) 　 　 　 　 　 　 　 　

 3년 미만 0.8 5.1 5.9 67.6 26.5 94.1 100.0 (355)

 3년~5년 미만 1.0 5.3 6.3 70.1 23.6 93.7 100.0 (394)

 5년 이상 0.7 8.2 8.9 60.6 30.5 91.1 100.0 (561)

체류자격( x 2=7.89) 　 　 　 　 　 　 　 　

 취업 1.1 6.7 7.8 66.3 25.9 92.2 100.0 (463)

 결혼 0.5 4.3 4.9 65.7 29.5 95.1 100.0 (370)

 정주 0.6 8.6 9.2 63.3 27.5 90.8 100.0 (338)

 학업 및 기타 1.4 6.5 7.9 66.2 25.9 92.1 100.0 (139)

출신지역( x 2=25.91**) 　 　 　 　 　 　 　 　

 중국(한국계 포함) 0.7 6.6 7.3 64.3 28.4 92.7 100.0 (423)

 동·서남아시아 0.7 5.5 6.2 65.9 27.9 93.8 100.0 (434)

 중앙아시아, 몽골, 러시아 1.6 3.8 5.4 67.0 27.6 94.6 100.0 (315)

 기타 0.0 15.2 15.2 63.0 21.7 84.8 100.0 (138)

거주지( x 2=27.67***) 　 　 　 　 　 　 　 　

 수도권 1.2 8.4 9.6 59.9 30.5 90.4 100.0 (761)

 비수도권 0.4 3.8 4.2 72.9 23.0 95.8 100.0 (549)

한국어 능력( x 2=7.65) 　 　 　 　 　 　 　 　

 못하는 편 0.6 7.7 8.3 66.0 25.6 91.7 100.0 (324)

 보통 0.9 6.6 7.6 60.9 31.5 92.4 100.0 (422)

 잘하는 편 0.9 5.7 6.6 68.3 25.2 93.4 100.0 (564)

마지막으로, 앞으로 한국 생활이 전반적으로 어떠해질 것으로 기 하

는지 알아보았다. 더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92.7%로 긍정적으

로 기 하는 경우가 많다.

서양과 일본 및 만 등의 출신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15.2%

로 상 적으로 높고 차별을 경험한 경우보다는 차별 경험이 없는 경우에 

매우 좋아질 것이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3-24〉 향후 한국 생활에 대한 기대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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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나빠질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계 (명)매우 
나빠질 
것이다

약간 
나빠질 
것이다

약간 
좋아질 
것이다

매우 
좋아질 
것이다

취업 여부( x 2=1.69) 　 　 　 　 　 　 　 　

 취업 0.9 7.1 7.9 64.9 27.2 92.1 100.0 (906)

 비취업 0.7 5.2 5.9 66.3 27.7 94.1 100.0 (404)

차별 경험( x 2=10.69*) 　 　 　 　 　 　 　 　

 없음 0.5 5.0 5.5 63.5 30.9 94.5 100.0 (595)

 있음 1.1 7.7 8.8 66.9 24.3 91.2 100.0 (715)

한국 국적( x 2=5.14) 　 　 　 　 　 　 　 　

 취득 1.0 2.9 3.9 67.3 28.8 96.1 100.0 (205)

 미취득 0.8 7.1 8.0 65.0 27.1 92.0 100.0 (1,105)

   주:  1) * p<0.05, ** p<0.01, *** p<0.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제3절 소결

  1. 주변 한국인과의 관계 및 차별 경험

이주민은 가족을 제외한 한국인과 하루에도 여러 번 화한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41.2%). 평균적으로는 한국인과 화하는 빈도가 일

주일에 1~2회와 3~7회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를 잘할수록 한

국인과 화를 많이 하는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이때 사용하는 언어는 

주로 한국어이고 다른 언어는 조금 사용하는 경우가 43.9%로 가장 많았

다. 그리고 한국어만 사용하는 경우도 30.5%로 한국어 사용 빈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주민이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줄 수 있는 한국인은 주변에 1~2명 있

다는 응답이 46.3%로 가장 높았고, 평균적으로도 1~2명에 가까웠다. 체

류 기간이 길수록, 한국어를 잘할수록 도움을 줄 수 있는 한국인이 많다

는 결과로 미루어 한국에 생활하는 시간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짐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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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정주나 결혼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한국인이 많았다. 이주민에게 도움을 주는 한국인은 친구와 직장

동료, 이웃 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국인과 이주민 사이에 서로 도움

을 주고받은 교환관계가 43.5%로 가장 많았고 한국인이 도움을 주는 관

계가 33.1%로 한국인에게 도움을 많이 받기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국어를 잘할수록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형성되는 경향을 찾아볼 수 있

다. 전혀 도움을 주고받지 않는다는 비율이 높은 집단은 수도권에 거주하

는 경우(21.3%)와 남성(20.4%)인 경우이다.

한국인 위주의 모임에 참석하기도 하는데, 참석하는 경우는 한 달에 1

회 미만인 경우가 31.1%로 가장 많기는 하나 전혀 안 하는 비율이 45.3%

로 나타났다. 여기에서도 한국어를 잘할수록 참여 빈도가 높은 경향을 찾

아볼 수 있다. 한국인 중심인 모임에 전혀 참석하지 않는 비율이 높은 집

단은 체류 기간 3년 미만, 체류자격이 취업인 경우, 한국어를 못하는 경우

로 한국에 거주 기간이 짧거나 정주 가능성이 작을수록 한국인 위주 모임

에 잘 참여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주민은 전반적으로 주변 한국인

과의 관계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 

한국어를 잘하는 경우, 차별 경험이 없는 경우, 도움 줄 한국인이 있는 경

우, 한국인과 모임을 하는 경우에 더 만족하는 경향을 발견하 다. 

차별 경험은 이주민이 한국 사회에 한 인식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

한 경험이다. 지난 1년간 전혀 차별을 경험하지 않은 비율이 45.4%로 절

반 가까이 나타났고 그다음은 몇 번 경험했다는 비율이 32.4%로 나타나, 

평균적으로는 한 번 정도 경험했다는 응답에 가까웠다. 체류 기간이 짧을

수록, 중앙아시아·몽골·러시아 출신, 수도권 거주, 한국어 못할수록, 한

국계일 때 차별 경험 빈도가 낮은 경향을 보 다. 차별을 경험하는 곳은 

마트나 식당, 카페, 극장 등 중 시설과 일하는 곳, 길거리나 중교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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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를 이루었으며, 차별을 경험한 이유는 한국어 능력 때문이라는 이유가 

가장 높았고, 출신국이나 피부색이 주된 이유 다. 차별 경험에서 한국어

를 잘할수록 차별 경험 빈도도 높아지는 특징과 차별의 중요한 이유가 한

국어 능력인 결과와 종합해 보면, 한국어를 잘하지 못할 때는 차별을 경험

할 빈도가 낮고 차별이라 생각하지 못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러나 한국어를 잘하게 되면서 여러 환경에 노출되고 그 안에서 언어로 인

해 자신이 차별받는다는 것을 더 잘 인지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차별을 경험한 이유는 최근의 다른 조사에서도 그 경향을 찾아볼 수 있

다. 이 연구의 상과 달리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통계청, 법무부, 

2020)는 비전문취업과 유학생 체류자격 외국인을 상으로 하여 그 특성

이 다를 수 있다. 차별을 경험한 주된 이유로 출신국가라는 응답이 더 높

게 나타나기는 했지만, 출신국가와 한국어 능력이 차별의 주요 이유인 점

은 공통적인 결과로 나타났다. 

〈표 3-25〉 지난 1년간 차별 경험 및 주된 이유
(단위: %)

구  분 있음
차별을 받은 주된 이유

출신국가
한국어 
능력

외모 경제력 직업 기타

외국인 20.3 61.1 24.9 7.0 1.4 2.1 3.5

귀화허가자 24.1 63.2 28.2 4.3 1.7 0.9 1.7

자료: 통계청, 법무부. (2020. 12. 21.). 2020년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보도자료. p. 77.

  2. 정책 경험과 한국 생활 만족

정책적 경험은 그 국가가 자신을 어떻게 우하는지를 느끼게 해준다.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은 한국이 이주노동자나 다문화가족에게 정책적 

관심이 많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중에서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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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가족에 조금 더 관심이 많다고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문화가족

정책에 해서는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이 결혼인 경우 한국이 

정책적 관심이 많다고 느끼는 비율이 87.0%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

났다. 이주 초기에 주로 받게 되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나 조기적응 프로

그램에 참여한 경험은 28.9%로 3분의 1이 되지 않는 정도이지만, 일단 

참여한 후에는 도움이 된 것을 알 수 있다. 정책적 혜택에서는 보건/의료 

정책과 일자리 정책에 한 지원이 필요했던 적이 상 적으로 높으며, 필

요함을 느꼈을 때 지원을 했던 경험은 자녀 양육정책, 교육 정책, 보건/의

료 정책 순으로 나타났다. 지원을 받게 되면 부분 도움을 느끼는 편이

었는데, 그중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보건/의료 정책, 자녀 양육정책, 

교육 정책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정책은 상 적인 필요도나 실제 지원

을 받은 경험도 얕은 경향이 있고, 다른 정책들은 필요도나 지원 경험이 

비슷한 수준이다. 단, 자녀 양육정책은 현재 한국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 필요할 가능성이 커서 그 수요가 적어 보이지만, 필요함을 

느끼면 자녀에 해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정책을 찾아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주민을 위한 보건/의료, 교육, 자녀 양육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 3-26〉 이주민의 정책 지원 및 혜택 경험 

(단위: %, 명)

구  분
필요 

경험률
(명)

지원 
경험률

(명)
도움 정도 

평균
(명)

일자리 정책 37.5 (1,310) 51.9 (491) 3.30 (255)

주거 정책 28.7 (1,310) 29.0 (376) 3.35 (109)

교육 정책 30.9 (1,310) 67.7 (405) 3.50 (274)

보건/의료 정책 47.4 (1,310) 65.4 (621) 3.52 (406)

자녀 양육정책 25.3 (1,310) 70.8 (332) 3.51 (235)

자료: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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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 생활에 해 이주민은 만족한다는 응답이 매우 높게(92.8%) 

나타났다. 중앙아시아·몽골·러시아 출신 이주민의 만족도가 높고, 비수

도권 거주, 차별 경험이 없는 경우에 더욱 만족하는 경향을 찾아볼 수 있

다. 그래서 다른 외국인에게 한국 생활을 추천할 것인지에 해서도 그렇

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86.3%). 여기서도 한국 생활에서와 마찬가지

로 중앙아시아·몽골·러시아 출신 이주민의 만족도가 높고, 비수도권 거

주, 차별 경험이 없는 경우 추천하겠다는 응답이 높아 만족도가 이주민에

게 한국에 해 좋은 인상을 주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추천하는 이유는 

한국 문화가 매력적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돈을 벌기 쉬워서, 한국인이 

외국인에게 호의적이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많고,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물가가 비싸기 때문이라는 이유와 한국 문화가 외국 문화와 너무 달라서, 

한국인이 외국인을 부정적으로 생각해서로 나타났다. 즉, 추천과 비추천 

이유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한 것 중에는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온 목적

과 관련된 이유가 있기는 하지만, 한국 문화와 한국인의 역할이 매우 중

요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만족도가 높은 중앙아시아·몽골·러시아 출

신의 이주민은 한국인이 외국인에게 호의적이어서 한국을 추천한다는 이

유가 다른 출신지역 이주민보다 높은 경향을 보여 한국인의 태도가 매주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조사 응답 이주민의 90% 이상이 한국 생활을 지속하기를 희망하며, 체

류자격이 결혼일 때 한국 국적 취득을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리고 차별 경험이 없는 경우도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희망하는 비율이 차

별 경험이 있는 경우보다 높다. 앞으로의 한국 생활에 해서는 92.7%로 

높은 비율이 좋아질 것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긍정적인 기

 비율이 높은 집단(긍정 응답 95% 정도)은 결혼이주민, 중앙아시아·몽

골·러시아 출신 이주민, 비수도권 거주, 차별 경험이 없는 경우, 한국 국

적을 취득한 경우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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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 사회의 
수용성 I: 양적 연구

앞서 제3장에서는 이주민의 인식에 향을 줄 수 있는 요인에 해 살

펴보았다. 이번 장에서는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인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 

사회의 수용성을 알아보기 위해 양적 조사 결과를 분석한다. 조사의 주요 

내용에서 보았듯이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 사회의 수용성은 다문화 수용

성과 신뢰 및 포용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그리고 한국인이 응답한 수용

성과 이주민이 인식한 수용성을 비교하고자 한다.

제1절 한국의 다문화 수용성

한국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을 파악하기 위해 그동안 한국인을 상으

로 조사되었던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항목을 활용한다. 「국민 다문

화 수용성 조사」에서 다문화 수용성을 파악하기 위한 척도는 아래 그림과 

같이 다양성, 관계성, 보편성 3개의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 3

개의 차원은 다시 각각의 하위 구성요소를 갖는데, 다양성은 문화개방성, 

국민정체성, 고정관념 및 차별 3개 요소를 갖추고 있고, 관계성은 일방적 

동화기 , 거부·회피 정서, 상호교류 행동의지 3개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

며, 보편성은 이중적 평가, 세계시민 행동의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여

성가족부, 2018).

다문화 수용성 3개의 차원 중 이 연구에서 이주민을 통해 알아보고자 

하는 차원은 한국 사회의 수용성에 적절하고 이주민에게 질문이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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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인 다양성과 관계성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두 개의 축에 해당하

는 항목들을 활용해 이주민의 시각으로 한국의 다문화 수용성을 파악한

다. 아래 그림에서와같이 다문화 수용성 구성 중 점선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 연구에서 활용해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의 다문화 수용성을 알아보고

자 한다.

〔그림 4-1〕 다문화 수용성 구성과 활용 범위

자료: 여성가족부. (2018). 2018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p. 42.

 

다문화 수용성에 해서는 항목마다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척도

와 동일하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

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등 6점으로 그 정도를 알아보고 평균을 산출하

여 활용한다. 평균은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은 것을 의미할 

수 있도록 폐쇄적으로 표현된 항목은 역 코딩한 점수를 산출한다. 그리고 

한국인이 스스로에 해 응답한 결과와 이주민이 느끼는 한국인의 다문

화 수용성을 제4장 제3절에서 그 경향을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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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양성 차원

이주민이 생각하는 한국의 이주민에 한 수용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인의 다양성에 한 이주민의 생각을 알아보았다. 다양성은 문화개

방성, 국민정체성, 고정관념을 하위개념으로 포함하고 있다. 

가. 문화개방성

이주민이 생각하는 한국의 문화개방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먼저 알

아본 것은 한국인이 다양한 민족과 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한 

것이다. 이주민은 한국인이 다양한 민족과 문화 수용에 해 약간 개방적

인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다. 전체 6점 중 평균 4.18점으로 나타났는데, 

여성보다는 남성이 한국인을 더 개방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지역에 따라 한국인의 문화개방성 수준에 관한 생각이 달랐는데, 중

국이나 동남·서남아시아 출신 이주민보다는 중앙아시아·몽골·러시아 출

신이 한국인의 다양한 민족과 문화에 한 수용 태도를 더욱 개방적으로 

인식하 고, 서양이나 일본 및 만 출신이 한국인이 다른 민족과 문화 

수용에 해 덜 개방적이라고 인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외에는 비수

도권에 거주하는 이주민보다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이주민이, 그리고 한

국어를 잘하는 이주민보다는 보통 수준이거나 못하는 편인 이주민이 한

국인의 타문화 수용 태도에 해 더 개방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문화 다양성 파악을 위해 다음으로 살펴본 것은 한국인이 더 많은 이주

민이 한국에 와서 사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인식하고 있는지에 

관해서이다. 이에 해서는 약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21.6%

로 앞에서 살펴본 다양한 민족과 문화에 한 수용 태도보다 부정적인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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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이 높게 나타났고, 평균도 3.95점으로 약간 낮다. 

피부색과 문화가 다른 이주민이 한국에 들어와 사는 것을 한국인이 어

떻게 생각하는지는 체류자격에 따라 인식에 차이가 있다. 취업을 위해 한

국에 머무르고 있는 경우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고, 그다음은 결혼, 정

주, 학업 및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남·서남아시아 출신과 중앙아

시아·몽골·러시아 출신보다 중국 출신의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중국 출

신의 경우 이주민이 한국에 더 많이 들어와 사는 것에 해 한국인이 부

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고, 중국 출신보다 서양 및 

일본· 만 출신의 경우는 그 비율이 더 높다. 비수도권보다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이주민, 그리고 한국어를 잘하는 이주민보다는 보통이나 못하

는 이주민이 한국인이 이주민 유입에 해 더욱 개방적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문화 다양성 파악을 위해 알아본 것은 생소한 문화를 가진 

이주민이 가까운 이웃에 사는 것을 한국인이 어떻게 생각한다고 인식하

고 있는지에 관해서이다. 부정적인 문항에 해서는 역 코딩 과정을 거쳐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개방성이 높은 것으로 평균 점수의 방향성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만들어 분석하 다. 이 마지막 문화 다양성에 한 

평균 점수는 총 6점 중 3.42점으로 약간 싫어하는 수준으로 인식하는 것

으로 이해할 수 있다. 

출신지역별로 보았을 때, 중국 출신 이주민이 다른 지역 출신 이주민보

다 평균 점수가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다음으로 낮은 그룹은 동·서남아

시아 지역 출신 이주민으로, 중국이나 동·서남아시아 이주민의 경우 한국

인이 자신을 이웃으로 반기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상 적으로 높

은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문화 다양성 결과에서와 마찬가지로 비수도권

보다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이주민이 인식하는 개방성 수준이 더 높다. 그



제4장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 사회의 수용성 Ⅰ: 양적 연구 159

구  분

1. 한국 사람은 
다양한 민족과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개방적이다

2. 한국 사람은 
피부색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더라도 
앞으로 더 많은 
이주민이 들어와 

사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3. 한국 사람은 
생소한 문화를 가진 

이주민이 가까운 
이웃에 사는 것을 

싫어한다

평균 t/F 평균 t/F 평균 t/F

전체 (1,310) 4.18 3.95 3.42

성별 　 　 　 　

 여성 (844) 4.15
10.69**

3.90
5.53*

3.38
7.75**

 남성 (466) 4.24 4.04 3.49

체류 기간 　 　 　 　 　 　 　

 3년 미만 (355) 4.25

1.47

4.00

2.02

3.48

0.84 3년~5년 미만 (394) 4.20 4.00 3.42

 5년 이상 (561) 4.13 3.88 3.38

체류자격 　 　 　 　 　 　 　

 취업 (463) 4.26

1.92

4.10

5.70***

3.50

1.51
 결혼 (370) 4.18 3.94 3.36

 정주 (338) 4.13 3.81 3.36

 학업 및 기타 (139) 4.05 3.78 3.44

출신지역 　 　 　 　 　 　

 중국(한국계 포함) (423) 4.19

2.67*

3.87

5.11**

3.28

3.57*
 동·서남아시아 (434) 4.19 4.05 3.42

 중앙아시아, 몽골, 러시아 (315) 4.25 4.03 3.53

 기타 (138) 3.96 3.68 3.54

리고 이 문화 다양성에서는 차별 경험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는데, 차별 

경험이 없는 이주민이 경험이 있는 이주민보다 한국인의 개방성을 더 높

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주민이 이웃으로 가까이 사는 것에 

해 한국인이 어떻게 느끼는지에 해서는 이주민이 경험을 통해 인식

했을 가능성이 클 수 있다. 즉 다른 문화개방성 항목과 달리 이웃에 사는 

것에 한 태도로 알아본 문화개방성은 차별 경험이 크게 작용해 한국인

이 이주민을 가까운 생활 속에서 접하는 것을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인

식할 가능성이 크다. 

〈표 4-1〉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인의 문화개방성 
(단위:  명,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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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 한국 사람은 
다양한 민족과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개방적이다

2. 한국 사람은 
피부색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더라도 
앞으로 더 많은 
이주민이 들어와 

사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3. 한국 사람은 
생소한 문화를 가진 

이주민이 가까운 
이웃에 사는 것을 

싫어한다

평균 t/F 평균 t/F 평균 t/F

거주지 　 　 　 　 　 　 　

 수도권 (761) 4.20
16.61***

3.92
20.87***

3.51
11.42***

 비수도권 (549) 4.16 3.98 3.29

한국어 능력

 못하는 편 (324) 4.27

5.52**

4.07

3.60*

3.48

2.24 보통 (422) 4.26 3.96 3.47

 잘하는 편 (564) 4.08 3.87 3.34

취업 여부 　 　 　 　 　 　 　

 취업 (906) 4.17
1.12

3.93
1.60

3.44
0.45

 비취업 (404) 4.21 3.99 3.35

차별 경험 　 　 　 　 　 　 　

 없음 (595) 4.26
3.73

4.08
0.12

3.48
13.22***

 있음 (715) 4.12 3.83 3.36

   주: 1) * p<0.05, ** p<0.01, *** p<0.001
        2) 평균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6점으로 하여 산출하 으며, 3번 문항은 부

정문으로 역 코딩하여 평균을 산출하 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나. 국민정체성

다양성의 하위개념으로 다음으로 알아본 것은 국민정체성이다. 문화개

방성과 마찬가지로 총 6점 중 평균을 산출하 다. 부정문인 문장으로 인

식을 알아보았기 때문에 역 코딩하여 평균 점수를 산출하 고 높을수록 

한국이 이주민을 국민으로 인정하는 수준이 높다고 인식하는 것을 의미

한다.

국민정체성에 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먼저 살펴본 것은 이주민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한국어 능력이 우수하여도 피부색이 다르면 한

국인은 그 이주민을 한국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에 해서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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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평균 점수는 3.15점으로 이주민을 한국인으로 인정하는 것에 부

정적인 편인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체류자격에 따른 차이를 보면, 취업-결

혼-정주-학업 및 기타의 순으로 평균 점수가 낮다. 취업 자격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이 한국인의 이주민에 한 인정 수준을 상 적으로 높

이 평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출신지역별로는 동·서남아시아 지역 출신 

이민자의 점수가 높고 중국 출신 이민자의 점수가 가장 낮다. 한국어를 

잘하지 못할수록 평균 점수가 높았는데, 한국어를 잘해서 한국인의 생각

을 더 잘 이해할 가능성이 큰 그룹이 상 적으로 한국인의 이주민에 한 

국민 인정 수준이 낮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차별을 경험한 

이주민의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점수가 낮아 한국인과의 경험에 

따라 인식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알아본 국민정체성에 한 인식은 이주민이 한국 국적을 취

득해도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진정한 한국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에 해서이다. 전체 평균은 3.20점으로 한국인은 국민이 되려면 한국에

서 태어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이주민이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

다. 체류자격이 정주인 이주민의 경우, 한국인이 한국에서 태어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고 그다음은 결혼, 학업 및 기

타, 취업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에 국민으로 거주할 가능성이 큰 그

룹에 속한 이주민이 한국인은 한국에서 태어나는 것을 국민의 조건으로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한국어 능력

이 높을수록, 차별 경험이 있는 이주민의 경우가 그렇지 않은 이주민의 

경우보다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알아본 국민정체성은 한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주민

에게 투표권은 주더라도 국회의원이나 통령 후보가 되는 것까지는 허

용하지 않는 것에 한 이주민의 인식이다. 전체 평균 점수가 2.99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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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 한국 사람은 
피부색이 다르면 
이주민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한국어 능력이 

훌륭해도 진정한 
한국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2. 한국 사람은 
이주민이 한국 

국적을 취득했더라도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진정한 

한국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한국 사람은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주민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은 
인정하더라도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후보로 나서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평균 t/F 평균 t/F 평균 t/F

전체 (1,310) 3.15 3.20 2.99

성별 　 　 　 　

 여성 (844) 3.16
0.08

3.20
2.39

2.98
0.40

 남성 (466) 3.13 3.19 3.01

체류 기간 　 　 　 　 　 　 　

 3년 미만 (355) 3.20

1.97

3.32

2.55

3.03

1.26 3년~5년 미만 (394) 3.20 3.19 3.04

 5년 이상 (561) 3.07 3.13 2.93

체류자격 　 　 　 　 　 　 　

 취업 (463) 3.29

5.41**

3.34

4.12**

3.13

3.89**
 결혼 (370) 3.18 3.17 2.99

 정주 (338) 3.00 3.03 2.82

 학업 및 기타 (139) 2.96 3.20 2.96

출신지역 　 　 　 　 　 　 　

 중국(한국계 포함) (423) 2.96

7.99***

3.03

5.21**

2.79

6.13***
 동·서남아시아 (434) 3.34 3.35 3.10

 중앙아시아, 몽골, 러시아 (315) 3.16 3.23 3.13

 기타 (138) 3.08 3.16 2.92

이주민은 전반적으로 한국인이 허용하지 않는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체류자격이 정주일 때는 이 항목에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

은 것을 알 수 있고 그다음이 결혼, 학업 및 기타, 취업의 순으로 나타났

다. 이주민 출신지역에 따라서도 인식에 차이가 나타났는데 중국 이주민

이 한국인의 인정 수준을 가장 낮게 인식하고 있고, 서양 및 일본· 만 등

의 지역 출신 이주민이 그다음으로 낮게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어를 잘할수록 한국인의 이주민 인정 수준을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표 4-2〉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인의 국민정체성 
(단위: 명,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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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 한국 사람은 
피부색이 다르면 
이주민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한국어 능력이 

훌륭해도 진정한 
한국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2. 한국 사람은 
이주민이 한국 

국적을 취득했더라도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진정한 

한국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한국 사람은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주민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은 
인정하더라도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후보로 나서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평균 t/F 평균 t/F 평균 t/F

거주지 　 　 　 　 　 　 　

 수도권 (761) 3.07
1.47

3.16
2.85

2.94
1.78

 비수도권 (549) 3.26 3.25 3.06

한국어 능력

 못하는 편 (324) 3.28

3.04*

3.37

5.07**

3.20

6.4** 보통 (422) 3.11 3.21 2.95

 잘하는 편 (564) 3.10 3.09 2.90

취업 여부 　 　 　 　 　 　 　

 취업 (906) 3.15
2.64

3.19
2.68

3.00
3.25

 비취업 (404) 3.13 3.22 2.98

차별 경험 　 　 　 　 　 　 　

 없음 (595) 3.30
16.71***

3.31
4.43*

3.11
0.84

 있음 (715) 3.02 3.11 2.89

한국 국적 　 　 　 　 　 　 　

 취득 (205) 3.24
0.73

3.23
1.16

3.11
1.53

 미취득 (1,105) 3.13 3.19 2.97

   주: 1) * p<0.05, ** p<0.01, *** p<0.001
        2) 평균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6점을 역 코딩하여 산출하 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다. 고정관념 및 차별

다양성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확인한 하위개념은 고정관념이다. 고정관

념 역시 부정적인 항목에 해 긍정과 부정의 방향을 질문했기 때문에 역 

코딩하여 평균 점수를 산출하 다.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고정관념이 적

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인이 이주민끼리만 모여 요리, 종교, 음악 등 자신들의 문화를 즐

기는 것을 어떻게 본다고 생각하는지 이주민이 인식한 것을 알아보았다. 

전체 평균 점수는 3.64점으로 중간 정도의 점수를 나타내며, 전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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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 5.6%, 그렇지 않다 21.3%, 약간 그렇지 않다 24.9%를 더해 보면 

51.8%로 조사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한국인이 이주민끼리의 활동을 부

정적으로 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인이 이주민끼리의 활동을 나쁘게 보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이주민 

그룹을 체류자격별로 보면, 취업, 정주, 결혼, 학업 및 기타의 순으로 나

타났다. 출신지역별로는 중앙아시아·몽골·러시아 출신 이민자가 한국인

의 고정관념이 낮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이 비율은 중국 출신

의 경우가 가장 낮다. 여기에서는 연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는데, 다른 

이민자 연령 그룹보다 30  이민자의 경우가 한국인의 고정관념 수준을 

낮게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어 능력별로는 앞의 결과와 일관되

게 한국어를 못할수록 한국인 고정관념 수준을 낮게 인식하는 경향이 나

타났다.

그다음 알아본 한국인의 고정관념은 국제결혼 후 이혼한 경우 한국인

보다 외국인 배우자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전체 평균은 

3.45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고정관념에 해서는 체류자격이 취업인 이주민의 경우를 제외한 

결혼, 정주, 학업 및 기타 자격의 이주민은 한국인이 그렇게 본다고 인식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출신지역별로는 중앙아시아·몽골·

러시아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 출신 이민자가 한국인이 국제결혼 후 이

혼에 해 고정관념이 있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더 많다. 

이주민의 취업 여부와 차별 경험에 따라서도 한국인의 고정관념에 

한 인식 차이가 나타났다. 취업한 경우보다 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차별 

경험을 하지 않은 경우보다는 경험한 한 경우에 한국인의 고정관념이 좀 

더 높다고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인이 이주민에 해 가진 고정관념으로 알아본 마지막 내용은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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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 한국 사람은 
이주민이 모여 

자신들의 요리, 종교, 
음악을 즐기는 등 

이주민끼리만 
활동하는 것을 좋게 

보지 않는다

2. 한국 사람은 
국제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하는 경우 
한국인보다 외국인 
배우자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3. 한국 사람은 
이주민의 피부색이 
어두우면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고 

생각한다

평균 t/F 평균 t/F 평균 t/F

전체 (1,310) 3.64 3.45 3.27

성별 　 　 　 　

 여성 (844) 3.61
4.89***

3.44
0.37

3.27
1.87

 남성 (466) 3.70 3.47 3.26

체류 기간 　 　 　 　 　 　 　

 3년 미만 (355) 3.61

0.16

3.49

2.44

3.36

5.02** 3년~5년 미만 (394) 3.66 3.53 3.36

 5년 이상 (561) 3.65 3.37 3.14

민의 피부색에 따른 고정관념이다. 피부색이 어두운 이주민을 보면 한국

인은 가난한 나라 출신으로 생각하는지에 한 인식인데, 평균 3.27점으

로 한국인이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고정관념에 한 이주민의 인식은 체류 기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

는데, 한국 체류 기간이 3년 미만이나 3~5년 된 이주민보다 5년 이상인 

이주민이 한국인은 이주민의 피부색에 따라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체류자격별로는 취업 자격의 이주민이 다른 이

주민보다 한국인의 고정관념 수준을 낮게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출

신지역 중에는 중앙아시아·몽골·러시아 출신 이민자가 한국인의 고정관

념 수준을 상 적으로 낮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고, 서양이나 일본 및 만 

등의 출신 이민자는 평균 점수가 2.91점으로 낮아 한국인의 고정관념 수

준이 높다고 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에 거주하

는 경우, 한국어를 잘할수록, 차별 경험이 없기보다는 있는 이주민이 한국

인의 고정관념 수준을 상 적으로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인의 이주민에 대한 고정관념 및 차별 
(단위: 명,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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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 한국 사람은 
이주민이 모여 

자신들의 요리, 종교, 
음악을 즐기는 등 

이주민끼리만 
활동하는 것을 좋게 

보지 않는다

2. 한국 사람은 
국제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하는 경우 
한국인보다 외국인 
배우자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3. 한국 사람은 
이주민의 피부색이 
어두우면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고 

생각한다

평균 t/F 평균 t/F 평균 t/F

체류자격

 취업 (463) 3.78

5.52***

3.63

6.61***

3.46

6.88***
 결혼 (370) 3.59 3.37 3.11

 정주 (338) 3.64 3.39 3.25

 학업 및 기타 (139) 3.33 3.21 3.09

출신지역 　 　 　 　 　 　 　

 중국(한국계 포함) (423) 3.46

6.61***

3.40

4.33**

3.25

7.9***
 동·서남아시아 (434) 3.66 3.35 3.23

 중앙아시아, 몽골, 러시아 (315) 3.85 3.65 3.50

 기타 (138) 3.67 3.49 2.91

거주지 　 　 　 　 　 　 　

 수도권 (761) 3.80
3.02

3.49
7.19**

3.36
49.92***

 비수도권 (549) 3.43 3.40 3.15

연령 　 　 　 　

 19~29세 (373) 3.54

5.09**

3.45

0.72

3.31

0.35 30~39세 (647) 3.75 3.49 3.25

 40세 이상 (290) 3.53 3.39 3.24

한국어 능력 　 　 　 　 　

 못하는 편 (324) 3.78

3.65*

3.56

3.15*

3.45

7.38*** 보통 (422) 3.66 3.49 3.31

 잘하는 편 (564) 3.55 3.36 3.13

취업 여부 　 　 　 　 　 　 　

 취업 (906) 3.67
1.82

3.47
5.42*

3.25
2.33

 비취업 (404) 3.59 3.42 3.30

차별 경험 　 　 　 　 　 　 　

 없음 (595) 3.76
0.01

3.58
4.33*

3.41
11.78***

 있음 (715) 3.55 3.35 3.15

   주: 1) * p<0.05, ** p<0.01, *** p<0.001
        2) 평균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6점을 역 코딩하여 산출하 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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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관계성 차원

관계성 부분은 하위개념으로 일방적 동화기 , 거부·회피 정서, 상호교

류 행동의지를 포함한다. 상호교류 행동의지를 제외하고는 부정문으로 

구성되어 있어 역 코딩을 통해 방향성을 일치시켜 평균을 산출하 다. 따

라서 평균 점수의 의미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수용성

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또한, 일방적 동화기 는 한국인이 이주민에게 

일방적 동화를 요구한다고 생각하는지 알아보는 동시에 이주민 스스로는 

일방적 동화에 해 어떠한 생각을 가졌는지도 파악한다. 

가. 일방적 동화기대

1)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인의 일방적 동화기대

일방적 동화기 에서 살펴본 것은 한국인이 이주민을 배려하기보다 이

주민이 한국인을 배려하고 한국에 적응하도록 노력하는 것을 한국인이 

바란다고 느끼는지에 관해서이다. 전체 평균 점수는 2.80점으로 이주민

은 한국인이 일방적 동화를 기 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업 및 기타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머무는 이주민이 한국인의 

이주민에 한 일방적 동화기  수준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이주민이 한국인의 일방적 동화기  

수준을 상 적으로 높이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일방적 동화기  내용은 한국인은 이주민의 자녀라도 한국어

를 완벽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느끼는지에 관해서이다. 

전체 평균 점수는 2.88점으로 역 코딩을 고려하면 그렇다고 생각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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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많은 편으로 나타났다. 체류 기간에 따른 인식 차이를 보면, 체류 

기간이 5년 이상인 이주민이 한국인의 이주민에 한 한국어 기 가 상

적으로 높다고 인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다른 체류자격 이주민

보다는 결혼 자격으로 체류 중인 이주민이 이러한 일방적 동화를 한국인

이 높이 기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주민 자녀의 한

국어 능력 향상을 기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출신지역별 차이에서

는 다른 지역 출신보다는 중국 출신 이주민의 경우가 한국인의 동화기  

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 한국어를 잘하는 경우, 차별 경험이 있는 경우보다는 없

는 경우에 한국인의 언어에 한 기  수준이 높은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알아본 동화기  내용은 한국인이 이주민에게 자기 문화와 

관습보다 한국의 문화와 관습을 수용하기를 바란다고 생각하는지에 한 

인식이다. 전체 평균 점수는 3.25점으로 그렇다고 생각하는 편에 머무르

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류 기간에 따라서 인식의 차이가 있는데, 5년 이상 

된 이주민이 한국인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더 많다. 체류

자격이 취업인 경우는 한국인의 동화기  수준을 상 적으로 낮게 인식

하는 경향을 보이고 비수도권보다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 그리고 한

국어 능력이 낮을수록 한국인의 동화기  수준을 낮게 인식하는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알아본 일방적 동화기 는 이주민이 느끼기에 한국인은 한

국인과 결혼한 이주민이 한국 배우자 가족의 풍습과 예절을 우선하여 따

르기를 바라는지에 관해서이다. 평균 점수는 2.80점으로 다른 동화기

와 유사하게 그렇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체류 

기간이 5년 이상인 이주민의 경우 한국인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응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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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 한국 사람은 
한국인이 

이주민을 배려해 
주기보다 
이주민이 
한국인을 

배려하고 한국에 
적응하도록 

노력하길 바란다

2. 한국 사람은 
이주민의 자녀라 
해도 부모 나라 

언어보다 
한국어를 

완벽하게 하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3. 한국 사람은 
한국에 사는 

이주민이 자기 
문화와 관습을 
버리고 한국의 
문화와 관습을 

수용하길 바란다

4. 한국 사람은 
한국인과 결혼한 
이주민은 한국 
배우자 가족의 
풍습과 예절을 

우선적으로 
따르기를 바란다

평균 t/F 평균 t/F 평균 t/F 평균 t/F

전체 (1,310) 2.80 2.88 3.25 2.80

성별 　 　 　 　 　

 여성 (844) 2.77
0.79

2.88
0.00 

3.23
3.79

2.75
0.58

 남성 (466) 2.85 2.88 3.28 2.89

체류 기간 　 　 　 　 　 　 　 　 　

 3년 미만 (355) 2.89

2.80

2.96

7.96***

3.32

4.79**

2.91

11.4*** 3년~5년 미만 (394) 2.82 3.02 3.36 2.93

 5년 이상 (561) 2.73 2.74 3.13 2.64

체류자격 　 　 　 　 　 　 　 　 　

 취업 (463) 2.92

4.05**

3.08

7.85***

3.43

5.37**

2.99

7.72***
 결혼 (370) 2.76 2.75 3.11 2.71

 정주 (338) 2.77 2.81 3.21 2.67

 학업 및 기타 (139) 2.59 2.77 3.14 2.72

출신지역 　 　 　 　 　 　 　 　 　

 중국(한국계 포함) (423) 2.75

2.07

2.72

9.13***

3.20

2.26

2.67

3.77*
 동·서남아시아 (434) 2.80 2.82 3.17 2.83

 중앙아시아, 몽골, 러시아 (315) 2.91 3.08 3.37 2.93

 기타 (138) 2.69 3.14 3.38 2.80

거주지 　 　 　 　 　 　 　 　 　

 수도권 (761) 2.86 26.93

***

2.92
5.32*

3.43 39.13

***

2.85
13.1***

 비수도권 (549) 2.71 2.83 3.00 2.74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 자격의 이주민보다는 그 외의 

체류자격을 가진 이주민이 한국인의 동화기  수준을 높이 인식하는 것

을 볼 수 있다. 중국 출신, 비수도권 거주, 한국어 수준이 높은 이주민일

수록 한국인의 가족 풍습 동화기  수준이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주민의 연령에 따른 차이도 나타났는데, 40세 이상 이주민 그룹

에서 한국인의 동화기  수준이 높다고 인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4〉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인의 이주민에 대한 일방적 동화기대 
(단위: 명,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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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 한국 사람은 
한국인이 

이주민을 배려해 
주기보다 
이주민이 
한국인을 

배려하고 한국에 
적응하도록 

노력하길 바란다

2. 한국 사람은 
이주민의 자녀라 
해도 부모 나라 

언어보다 
한국어를 

완벽하게 하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3. 한국 사람은 
한국에 사는 

이주민이 자기 
문화와 관습을 
버리고 한국의 
문화와 관습을 

수용하길 바란다

4. 한국 사람은 
한국인과 결혼한 
이주민은 한국 
배우자 가족의 
풍습과 예절을 

우선적으로 
따르기를 바란다

평균 t/F 평균 t/F 평균 t/F 평균 t/F

한국어 능력 　 　 　 　 　 　 　

 못하는 편 (324) 2.90

2.31

3.02

4.43*

3.41

6.47**

2.90

3.54* 보통 (422) 2.80 2.90 3.31 2.84

 잘하는 편 (564) 2.74 2.79 3.12 2.72

취업 여부 　 　 　 　 　 　 　 　 　

 취업 (906) 2.80
1.27

2.88
0.01

3.22
0.55

2.80
1.80

 비취업 (404) 2.79 2.89 3.31 2.81

차별 경험

 없음 (595) 2.77
0.17

2.85
5.33*

3.19
0.59

2.84
1.63

 있음 (715) 2.82 2.91 3.30 2.77

   주: 1) * p<0.05, ** p<0.01, *** p<0.001
        2) 평균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6점을 역 코딩하여 산출하 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2) 이주민이 생각하는 일방적 동화기대

이주민이 생각하는 한국인의 일방적 동화기 에 이어 이주민 스스로가 

생각하는 일방적 동화에 해서도 알아보았다. 한국인의 생각에 한 인

식과 평균 점수 비교를 위해 이 역시 역 코딩 후 평균 점수를 산출하 다. 

앞서 한국인의 일방적인 동화기 에서는 한국인은 이주민이 먼저 한국

인을 배려하거나 한국에 적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고 느끼는 이주민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에 해 이주민 스

스로는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즉, 이주민 스스로는 한

국인이 이주민을 배려하기보다 이주민이 먼저 한국인을 배려하고 한국에 

적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에 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본 것이

다. 전체 평균은 3.14점으로 이주민 역시 동의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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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이 느끼는 한국인의 기 는 2.80점인 것을 생각해 보면 이주민은 한국

인이 느끼는 것보다는 좀 더 개방된 상황을 바라는 것으로 보인다. 남성

보다는 여성의 경우, 비수도권보다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이주민의 경우

가 일방적 동화에 동의하는 수준이 상 적으로 낮다. 여기에서는 이주민

의 학력에 따른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데, 고졸 이하보다 졸 이상의 학

력을 가진 이민자가 일방적 동화에 동의하는 수준이 낮다. 

그렇다면, 이주민 스스로는 이주민의 자녀가 부모 나라 언어보다 한국

어를 완벽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지 알아보았다. 전체 평균 

점수는 3.27점으로 역 코딩을 고려하면 이 의견에 반 하는 의견이 더 많

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이주민은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약

간 더 가까운 것으로 다양한 언어에 해 개방적인 자세임을 알 수 있다. 

체류 기간이 5년 미만의 이주민 그룹보다 5년 이상인 이주민 그룹이 이에 

해 동의하는 수준이 높으며, 체류자격이 결혼일 때는  상 적으로 동의 

수준이 높다. 즉, 자녀에 한 한국어 기  내용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오

래 지낸 그룹일수록, 그리고 실제 한국에서 살아가는 자녀가 많은 이주민 

그룹인 결혼이주민의 경우 이에 해 동의하는 경향인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동·서남아시아 지역 출신의 이주민이 이에 한 동의 비율이 높으며,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이주민이 동의하는 경향이 더 많다.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이주민보다는 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이주민

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 적으로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문화에 한 동화기 에 관해 이주민 스스로는 어떠한 생각인지 알아

보았다. 평균 점수는 3.86점으로 한국인이 기 한다고 느끼는 정도(평균 

3.25점)보다는 개방적인 방향에 근접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학업 및 기

타 자격으로 체류 중인 이주민이 문화적 동화기 에 해 반 하는 경향

을 보이며 결혼이주민의 경우가 동의하는 수준이 가장 높다. 동·서남아시

아 지역 출신 이주민의 경우, 이주민이 문화적 동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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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수준이 다른 지역 출신보다 높은 수준을 보인다. 중국이나 서양, 일

본 및 만 등의 출신 이민자는 문화적 동화에 해 반 하는 경향을 보

여 출신지역에 따라 다른 생각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비수도권에 거주

하는 경우, 취업하지 않은 경우의 이주민이 한국의 문화와 관습을 수용해

야 한다고 생각하는 수준이 상 적으로 높다. 차별 경험에 따른 차이를 

보면, 차별을 경험한 이주민이 그렇지 않은 이주민보다 문화적 일방 수용

에 반 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족 내 풍습에 한 일방적 동화에 한 이주민의 생각을 살펴보면, 

전체 평균 3.33점으로 한국인이 기 한다고 생각하는 수준(평균 2.80점)

보다 개방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체류자격별로 보면, 이 항목

과 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결혼이주민의 경우가 한국 배우자의 

가족 풍습이나 예절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다른 체류자격 이

주민보다 강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서양이나 일본 및 만 등의 출신 이

주민, 수도권에 거주하는 이주민, 학력이 졸 이상인 이주민의 경우가 

한국 가족 내 풍습에 한 일방적 동화에 동의하는 수준이 상 적으로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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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이주민의 일방적 동화에 관한 생각 
(단위: 명, 점)

구  분

1. 나는 한국인이 
이주민을 배려해 

주기보다 
이주민이 
한국인을 

배려하고 한국에 
적응하도록 

노력하길 바란다

2. 나는 이주민의 
자녀라 해도 부모 

나라 언어보다 
한국어를 완벽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3. 나는 한국에 
사는 이주민은 
자기 문화와 

관습을 버리고 
한국의 문화와 

관습을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4. 나는 한국인과 
결혼한 이주민은 

한국 배우자 
가족의 풍습과 

예절을 우선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평균 t/F 평균 t/F 평균 t/F 평균 t/F
전체 (1,310) 3.14 3.27 3.86 3.33

성별 　 　 　 　 　

 여성 (844) 3.15
4.28*

3.24
0.89

3.89
2.64

3.32
2.82

 남성 (466) 3.10 3.31 3.81 3.34

체류 기간 　 　 　 　 　 　 　 　 　

 3년 미만 (355) 3.16

1.35

3.37

4.09*

3.90

0.53

3.34

1.92 3년~5년 미만 (394) 3.06 3.33 3.81 3.41

 5년 이상 (561) 3.17 3.16 3.88 3.27

체류자격
 취업 (463) 3.20

1.22

3.39

4.55**

3.89

3.06*

3.46

3.9**
 결혼 (370) 3.09 3.10 3.71 3.19

 정주 (338) 3.13 3.22 3.92 3.30

 학업 및 기타 (139) 3.02 3.40 4.06 3.30

출신지역 　 　 　 　 　 　 　 　 　

 중국(한국계 포함) (423) 3.18

0.93

3.18

11.88***

4.02

8.59***

3.29

4.91**
 동·서남아시아 (434) 3.07 3.11 3.63 3.27

 중앙아시아, 몽골, 러시아 (315) 3.14 3.37 3.86 3.31

 기타 (138) 3.20 3.77 4.14 3.67

거주지 　 　 　 　 　 　 　 　 　

 수도권 (761) 3.30
41.55***

3.56
33.77***

4.29
4.26*

3.60
91.38***

 비수도권 (549) 2.91 2.86 3.27 2.95

학력 　 　 　 　 　 　

 고졸 이하 (591) 3.00
5.82*

3.05
9.61**

3.59
0.33

3.13
18.67***

 대졸 이상 (719) 3.25 3.44 4.09 3.49

한국어 능력 　 　 　 　 　 　 　

 못하는 편 (324) 3.07

1.01

3.32

0.69

3.86

1.18

3.38

0.79 보통 (422) 3.18 3.28 3.94 3.35

 잘하는 편 (564) 3.14 3.22 3.81 3.29

취업 여부 　 　 　 　 　 　 　 　 　

 취업 (906) 3.14
0.15

3.26
0.03

3.88
5.00*

3.37
1.85

 비취업 (404) 3.12 3.27 3.83 3.23

차별 경험 　 　 　 　 　 　 　 　 　

 없음 (595) 3.06
1.73

3.21
0.18

3.70
13.96***

3.27
0.45

 있음 (715) 3.20 3.31 4.00 3.38

   주: 1) * p<0.05, ** p<0.01, *** p<0.001
        2) 평균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6점을 역 코딩하여 산출하 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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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거부·회피 정서

관계성에서 다음으로 알아본 하위개념은 거부·회피 정서이다. 거부 및 

회피 상황에 한 항목으로 부정적 표현에 한 응답이기 때문에 역 코딩

을 거친 평균값을 산출하 다. 

거부·회피 정서를 알아보는 첫 번째 항목은 한국인이 한국보다 못사는 

나라 출신 이주민을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피하려 하는 태도를 보이는지

에 관해서이다. 전체 평균은 3.81점이며, 체류자격이 취업일 때는 그렇지 

않다고 느끼는 비율이 다른 체류자격을 가진 이주민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중국 출신 이주민이 다른 출신지역 이주민보다 한국인의 거부 및 

회피 정서를 상 적으로 높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의 이주민에 한 거부 및 회피 정서에 한 이주민의 인식을 

중교통 내의 상황에서 파악해 보았다면, 이번에는 좀 더 넓은 의미로 확

장하여 알아보았다. 한국인이 피부색이 다른 이주민을 불편해하고 가까

이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지에 해 알아보았는데, 이에 한 평균은 

3.79점으로 역 코딩을 하 기 때문에 중간에서 약간 그렇지 않다는 편으

로 기울어 있는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한국인의 거부·

회피 정서 수준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취업 자격으로 체류 중인 이

주민이 다른 이주민과 비교해 한국인의 이주민에 한 거부·회피 정서 수

준을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출신지역별로는 중국 출신이

나 서양 및 일본· 만 등의 출신 이주민이 느끼는 한국인의 거부 및 회피 

정서 수준이 상 적으로 높다. 그리고 졸 이상인 이주민의 경우와 한국

어를 잘하는 이주민일수록 한국인의 피부색이 다른 이주민에 한 거부·

회피 정서 수준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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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인의 이주민에 대한 거부·회피 정서 
(단위: 명, 점)

구  분

1. 한국 사람은 한국보다 
못사는 나라에서 온 것 같이 
보이는 이주민을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만나면 바로 
옆자리에 앉으려 하지 않는다

2. 한국 사람은 피부색이 
다른 이주민을 만나면 
불편해하고 가까이하지 

않는다

평균 t/F 평균 t/F

전체 (1,310) 3.81 3.79

성별 　 　 　

 여성 (844) 3.81
15.84***

3.77
8.24**

 남성 (466) 3.81 3.84

체류 기간 　 　 　 　 　

 3년 미만 (355) 3.76

2.41

3.78

2.85 3년~5년 미만 (394) 3.93 3.91

 5년 이상 (561) 3.76 3.71

체류자격 　 　 　 　 　

 취업 (463) 4.00

5.00**

3.98

5.14**
 결혼 (370) 3.73 3.70

 정주 (338) 3.72 3.70

 학업 및 기타 (139) 3.66 3.66

출신지역 　 　 　 　 　

 중국(한국계 포함) (423) 3.69

2.88*

3.68

3.67*
 동·서남아시아 (434) 3.86 3.81

 중앙아시아, 몽골, 러시아 (315) 3.95 3.97

 기타 (138) 3.73 3.67

거주지 　 　 　 　 　

 수도권 (761) 3.98
0.52

3.88
3.47

 비수도권 (549) 3.59 3.67

한국어 능력 　 　 　 　 　

 못하는 편 (324) 3.89

1.08

3.91

3.33* 보통 (422) 3.83 3.84

 잘하는 편 (564) 3.76 3.69

취업 여부 　 　 　 　 　

 취업 (906) 3.82
0.97

3.80
0.51

 비취업 (404) 3.81 3.78

차별 경험 　 　 　 　 　

 없음 (595) 4.01
0.91

3.99
1.17

 있음 (715) 3.65 3.63

  

 주: 1) * p<0.05, ** p<0.01, *** p<0.001
        2) 평균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6점을 역 코딩하여 산출하 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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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호교류 행동의지

한국의 수용 수준을 알아보는 역 중 하나인 관계성에서 마지막으로 

확인한 하위개념은 상호교류 행동의지이다. 이는 긍정의미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역 코팅 과정 없이 원점수로 평균을 산출하 고 점수가 높을수

록 수용 정도가 높다고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먼저 알아본 상호교류 행동의지 항목은 한국인이 이주민과 함께하는 

친목 모임이나 활동에 기꺼이 참여하려 하는지에 관해서이다. 평균 점수

는 3.65점으로 중간에서 약간 그렇다고 생각하는 편에 있는 정도임을 알 

수 있다. 중국 출신인 경우, 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 취업한 경우, 차별 

경험이 있는 경우에 한국인의 상호교류 의지를 상 적으로 낮게 인식하

는 경향을 보인다. 한국인과의 모임이 없는 이주민보다 한국인과의 모임

이 있는 이주민이 한국인이 이주민과 기꺼이 교류하려는 의지가 높다고 

인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조금 더 적극적인 의지를 알아볼 수 있는 항목으로 한국인이 이

주민에게 먼저 친구가 되고자 노력하는지에 관한 생각을 알아보았다. 평

균은 3.70점으로 약간 그렇다는 응답에 가까운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

성별 차이를 보면,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 30  이주민인 경우, 한국

인과 모임을 하는 경우의 이주민이 한국인의 교류 행동의지가 높다고 인

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살펴본 상호교류 행동의지 항목은 한국인이 말이 통하지 

않아도 이주민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는지에 관해서이다. 평균 점

수는 3.79로 이 항목에 해서는 한국인이 개방적인 곳에 가까운 것으로 

이주민이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성보다는 여성, 취업한 경우

보다는 취업하지 않은 경우, 차별 경험이 있는 경우보다는 없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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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 한국 사람은 
이주민과 같이 하는 

친목 모임이나 활동을 
기꺼이 하려 한다

2. 한국 사람은 학교나 
직장에서 이주민을 
만나면 먼저 친구가 

되고자 노력한다

3. 한국 사람은 말이 
통하지 않는 

이주민의 이야기도 
귀 기울여 들어준다

평균 t/F 평균 t/F 평균 t/F

전체 (1,310) 3.65 3.70 3.79

성별 　 　 　 　

 여성 (844) 3.62
1.57

3.71
0.76

3.81
8.84**

 남성 (466) 3.70 3.70 3.75

체류 기간 　 　 　 　 　 　 　

 3년 미만 (355) 3.72

1.97

3.72

0.06

3.83

0.36 3년~5년 미만 (394) 3.68 3.70 3.77

 5년 이상 (561) 3.58 3.69 3.78

체류자격 　 　 　 　 　 　 　

 취업 (463) 3.66

1.47

3.71

1.67

3.77

1.05
 결혼 (370) 3.72 3.78 3.87

 정주 (338) 3.55 3.65 3.74

 학업 및 기타 (139) 3.64 3.59 3.76

출신지역 　 　 　 　 　 　 　

 중국(한국계 포함) (423) 3.47

5.96***

3.63

2.15

3.80

0.16
 동·서남아시아 (434) 3.69 3.78 3.79

 중앙아시아, 몽골, 러시아 (315) 3.77 3.66 3.80

 기타 (138) 3.77 3.79 3.73

거주지 　 　 　 　 　 　 　

 수도권 (761) 3.57
12.62***

3.61
42.17***

3.65
120.87***

 비수도권 (549) 3.76 3.83 3.99

한국어 능력 　 　 　 　 　 　 　

 못하는 편 (324) 3.72

1.01

3.73

0.82

3.75

0.56 보통 (422) 3.60 3.73 3.83

 잘하는 편 (564) 3.64 3.66 3.78

한국인의 교류 행동의지 수준을 상 적으로 높게 인식하는 것을 볼 수 있

다. 특히 큰 차이를 보인 특성은 거주지와 한국인과의 모임 유무이다. 수

도권보다는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 그리고 한국인과 모임이 전혀 없

는 경우보다는 한국인과의 모임이 있는 이주민의 경우가 한국인의 교류 

행동의지 수준을 높게 인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7〉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인의 이주민과의 상호교류 행동의지

(단위: 명,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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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 한국 사람은 
이주민과 같이 하는 

친목 모임이나 활동을 
기꺼이 하려 한다

2. 한국 사람은 학교나 
직장에서 이주민을 
만나면 먼저 친구가 

되고자 노력한다

3. 한국 사람은 말이 
통하지 않는 

이주민의 이야기도 
귀 기울여 들어준다

평균 t/F 평균 t/F 평균 t/F

취업 여부 　 　 　 　 　 　 　

 취업 (906) 3.60
5.40*

3.68
0.09

3.74
8.29**

 비취업 (404) 3.76 3.75 3.91

차별 경험 　 　 　 　 　 　 　

 없음 (595) 3.75
7.43**

3.78
0.01

3.93
7.61**

 있음 (715) 3.56 3.63 3.68

한국인과 모임 　 　 　

 안 함 (594) 3.54
36.91***

3.58
20.47***

3.70
30.67***

 함 (716) 3.74 3.80 3.87

   주: 1)  * p<0.05, ** p<0.01, *** p<0.001
        2) 평균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6점으로 하여 산출하 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제2절 한국의 이주민에 대한 신뢰와 포용성

이번 절은 이주민이 한국에 해 생각하는 신뢰와 포용성에 관한 내용

이다. 한국인이 얼마나 이주민을 신뢰하고 있다고 보는지와 이주민은 한

국인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주민이 느끼는 한국인의 

감정을 알아본다. 또한, 한국은 이주민을 한국인으로 받아들이고 포용하

려 하는지 등에 해 살펴본다.

신뢰와 포용성에 한 항목 중에는 한국인을 상으로 한 기존 조사인 

「2020년 사회통합실태조사」(한국행정연구원, 2020)의 항목에서 이주민

을 상으로 변경해 질문이 가능한 문항이 포함되어 있어 이 장의 제3절

에서 한국인의 응답과 비교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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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신뢰 
하지 
않는
다

신뢰 
한다

계 (명)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약간 
신뢰한다

매우 
신뢰한다

전체 3.9 28.8 32.7 60.3 7.0 67.3 100.0 (1,310)

성별( x 2=6.35) 　 　 　 　 　 　 　

 여성 3.6 29.3 32.8 61.4 5.8 67.2 100.0 (844)

 남성 4.5 27.9 32.4 58.4 9.2 67.6 100.0 (466)

체류 기간( x 2=13.76*) 　 　 　 　 　 　 　

 3년 미만 4.2 29.3 33.5 56.6 9.9 66.5 100.0 (355)

 3년~5년 미만 3.0 24.6 27.7 66.2 6.1 72.3 100.0 (394)

 5년 이상 4.3 31.4 35.7 58.5 5.9 64.3 100.0 (561)

  1. 신뢰와 감정

이주민이 느끼기에 한국인이 이주민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에 해 

먼저 알아보았는데, 한국인이 이주민을 신뢰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전

체 67.3%로 나타났다. 그중 약간 신뢰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60.3%, 매

우 신뢰한다는 7.0%로 나타났다.

체류 기간에 따라서 보면, 한국 거주가 3년 미만과 5년 이상인 이주민

보다는 3년~5년 사이 거주 기간의 이주민이 한국인이 이주민을 신뢰한다

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다. 체류자격별로는 취업인 경우가 다른 자격을 가

진 이주민보다 한국인이 이주민을 신뢰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중국 출신의 경우 다른 지역 출신보다 한국인의 이주민에 한 

신뢰도를 낮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 차별 

경험이 있는 경우에도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또한, 한국 국적을 취득하

지 않은 이주민인 경우와 한국계 이주민의 경우 한국인이 이주민을 신뢰

하는 수준을 상 적으로 낮게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8〉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인의 이주민에 대한 신뢰 정도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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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신뢰 
하지 
않는
다

신뢰 
한다

계 (명)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약간 
신뢰한다

매우 
신뢰한다

체류자격( x 2=21.77**)

 취업 4.3 22.9 27.2 64.4 8.4 72.8 100.0 (463)

 결혼 1.9 31.1 33.0 60.8 6.2 67.0 100.0 (370)

 정주 4.1 33.4 37.6 56.2 6.2 62.4 100.0 (338)

 학업 및 기타 7.2 30.9 38.1 55.4 6.5 61.9 100.0 (139)

출신지역( x 2=32.44***) 　 　 　 　 　 　 　

 중국(한국계 포함) 5.9 34.3 40.2 56.7 3.1 59.8 100.0 (423)

 동·서남아시아 3.2 25.8 29.0 60.6 10.4 71.0 100.0 (434)

 중앙아시아, 몽골, 러시아 3.2 27.0 30.2 62.2 7.6 69.8 100.0 (315)

 기타 1.4 25.4 26.8 65.9 7.2 73.2 100.0 (138)

거주지( x 2=40.76***) 　 　 　 　 　 　 　

 수도권 6.3 31.7 38.0 55.1 7.0 62.0 100.0 (761)

 비수도권 0.5 24.8 25.3 67.6 7.1 74.7 100.0 (549)

한국어 능력( x 2=6.83) 　 　 　 　 　 　 　

 못하는 편 3.4 27.8 31.2 60.2 8.6 68.8 100.0 (324)

 보통 4.0 28.0 32.0 59.5 8.5 68.0 100.0 (422)

 잘하는 편 4.1 30.0 34.0 61.0 5.0 66.0 100.0 (564)

취업 여부( x 2=1.04) 　 　 　 　 　 　 　

 취업 4.2 28.8 33.0 60.3 6.7 67.0 100.0 (906)

 비취업 3.2 28.7 31.9 60.4 7.7 68.1 100.0 (404)

차별 경험( x 2=27.84***)

 없음 1.5 25.0 26.6 66.4 7.1 73.4 100.0 (595)

 있음 5.9 31.9 37.8 55.2 7.0 62.2 100.0 (715)

한국 국적( x 2=9.21*) 　 　 　 　 　 　 　

 취득 1.0 26.8 27.8 67.3 4.9 72.2 100.0 (205)

 미취득 4.4 29.1 33.6 59.0 7.4 66.4 100.0 (1,105)

한국계 여부( x 2=11.09*) 　 　 　 　 　 　 　

 한국계 5.8 33.0 38.8 57.0 4.1 61.2 100.0 (291)

 비한국계 3.3 27.6 30.9 61.2 7.9 69.1 100.0 (1,019)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반 로 이주민 스스로는 한국인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알아보았

다. 약간 신뢰한다는 응답은 69.0%, 매우 신뢰한다는 응답은 17.4%로 신

뢰한다는 비율이 전체 86.4%로 높은 신뢰 수준을 보인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신뢰 수준이 높고, 중국 출신의 이주민이 상 적으



제4장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 사회의 수용성 Ⅰ: 양적 연구 181

구  분

신뢰 
하지 
않는
다

신뢰 
한다

계 (명)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약간 
신뢰한다

매우 
신뢰한다

전체 1.1 12.5 13.6 69.0 17.4 86.4 100.0 (1,310)

성별( x 2=15.10**) 　 　 　 　 　 　 　 　

 여성 0.8 11.4 12.2 72.6 15.2 87.8 100.0 (844)

 남성 1.5 14.6 16.1 62.4 21.5 83.9 100.0 (466)

체류 기간( x 2=9.72)

 3년 미만 1.7 11.5 13.2 64.8 22.0 86.8 100.0 (355)

 3년~5년 미만 0.8 12.4 13.2 71.8 15.0 86.8 100.0 (394)

 5년 이상 0.9 13.2 14.1 69.7 16.2 85.9 100.0 (561)

체류자격( x 2=16.91) 　 　 　 　 　 　 　 　

 취업 1.3 10.8 12.1 67.4 20.5 87.9 100.0 (463)

 결혼 0.5 10.3 10.8 73.0 16.2 89.2 100.0 (370)

 정주 0.9 15.1 16.0 69.5 14.5 84.0 100.0 (338)

 학업 및 기타 2.2 18.0 20.1 62.6 17.3 79.9 100.0 (139)

출신지역( x 2=41.33***) 　 　 　 　 　 　 　 　

 중국(한국계 포함) 0.5 19.6 20.1 66.7 13.2 79.9 100.0 (423)

 동·서남아시아 2.1 9.9 12.0 67.7 20.3 88.0 100.0 (434)

 중앙아시아, 몽골, 러시아 1.0 8.9 9.8 72.7 17.5 90.2 100.0 (315)

 기타 0.0 7.2 7.2 71.7 21.0 92.8 100.0 (138)

거주지( x 2=50.73***)

 수도권 1.6 16.6 18.1 61.6 20.2 81.9 100.0 (761)

 비수도권 0.4 6.9 7.3 79.2 13.5 92.7 100.0 (549)

학력( x 2=11.58**) 　 　 　 　 　 　 　 　

 고졸 이하 1.2 9.8 11.0 73.4 15.6 89.0 100.0 (591)

 대졸 이상 1.0 14.7 15.7 65.4 18.9 84.3 100.0 (719)

한국어 능력( x 2=13.69*) 　 　 　 　 　 　 　 　

 못하는 편 0.9 14.5 15.4 66.4 18.2 84.6 100.0 (324)

 보통 1.9 8.8 10.7 70.1 19.2 89.3 100.0 (422)

 잘하는 편 0.5 14.2 14.7 69.7 15.6 85.3 100.0 (564)

로 한국인에 한 신뢰 수준이 낮다. 수도권 거주, 졸 이하 학력, 차별 경

험, 한국 국적 미취득, 한국계 이주민의 경우가 한국인에 한 신뢰 수준이 

상 적으로 낮은 것을 찾아볼 수 있다. 한국어를 잘하거나 못하는 이주민

보다는 보통 수준인 이주민이 한국인을 신뢰하는 특성을 보이기도 한다.

〈표 4-9〉 이주민의 한국인에 대한 신뢰 정도
(단위: %, 명)



182 사회통합의 또 다른 시각: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 사회의 수용성

구  분

신뢰 
하지 
않는
다

신뢰 
한다

계 (명)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약간 
신뢰한다

매우 
신뢰한다

취업 여부( x 2=4.95) 　 　 　 　 　 　 　 　

 취업 0.9 12.4 13.2 70.6 16.1 86.8 100.0 (906)

 비취업 1.5 12.9 14.4 65.3 20.3 85.6 100.0 (404)

차별 경험( x 2=19.40***) 　 　 　 　 　 　 　 　

 없음 1.0 8.4 9.4 70.6 20.0 90.6 100.0 (595)

 있음 1.1 15.9 17.1 67.7 15.2 82.9 100.0 (715)

한국 국적( x 2=8.01*) 　 　 　 　 　 　 　 　

 취득 0.5 8.3 8.8 77.1 14.1 91.2 100.0 (205)

 미취득 1.2 13.3 14.5 67.5 18.0 85.5 100.0 (1,105)

한국계 여부( x 2=10.45*) 　 　 　 　 　 　 　 　

 한국계 2.4 15.8 18.2 64.9 16.8 81.8 100.0 (291)

 비한국계 0.7 11.6 12.3 70.2 17.6 87.7 100.0 (1,019)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다음은 한국인이 이주민에 해 따뜻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는

지를 알아보았다. 이 항목은 「2020년 사회통합실태조사」(한국행정연구

원, 2020)에서 한국인에게 직접 이주민에 해 어떠한 감정을 가졌는지 

알아본 항목을 활용하 다. 「2020년 사회통합실태조사」(한국행정연구

원, 2020)는 한국인을 상으로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감정의 온도를 

0℃에서 100℃ 사이로 표현하도록 사용하 으나, 이 연구에서는 이주민

을 상으로 한 조사이기 때문에 ℃(섭씨)에 익숙하지 않은 상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해 ℃를 사용하지 않고 0(차갑

다)-25-50-75-100(따뜻하다)에서 선택하도록 하 다. 0(차갑다)은 1

점, 100(따뜻하다)은 5점으로 환산하여 평균값을 산출하 다.

이주민이 느끼는 한국인의 따뜻한 감정 정도는 평균 3.51점(50과 70 

사이)으로 중간에서 약간 따뜻한 편에 속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보다

는 남성이 한국인을 따뜻하다고 느끼며, 체류 기간이 5년 이상이 된 이주

민은 상 적으로 한국인을 덜 따뜻하게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체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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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① ② ③ ④ ⑤

계 (명)
평균
(5점)

t/F0
차갑다

25 50
↔

75 100
따뜻하다

전체 0.9 7.3 38.3 46.7 6.7 100.0 (1,310) 3.51

성별 　 　 　 　 　 　 　 　

 여성 0.7 6.9 39.8 46.7 5.9 100.0 (844) 3.50
3.89* 

 남성 1.3 8.2 35.6 46.8 8.2 100.0 (466) 3.52

체류 기간 　 　 　 　 　 　 　 　 　

 3년 미만 1.4 7.9 34.6 44.5 11.5 100.0 (355) 3.57

3.05*  3년~5년 미만 0.8 5.3 37.6 51.8 4.6 100.0 (394) 3.54

 5년 이상 0.7 8.4 41.2 44.6 5.2 100.0 (561) 3.45

체류자격 　 　 　 　 　 　 　 　 　

 취업 0.6 5.0 36.9 49.7 7.8 100.0 (463) 3.59

5.14

** 

 결혼 1.1 4.9 39.7 47.6 6.8 100.0 (370) 3.54

 정주 0.6 11.2 37.6 45.3 5.3 100.0 (338) 3.43

 학업 및 기타 2.2 12.2 41.0 38.1 6.5 100.0 (139) 3.35

출신지역 　 　 　 　 　 　 　 　 　

 중국(한국계 포함) 0.9 9.2 38.1 45.2 6.6 100.0 (423) 3.47

0.50 
 동·서남아시아 0.9 6.0 39.9 45.4 7.8 100.0 (434) 3.53

 중앙아시아, 몽골, 러시아 0.6 6.0 40.3 46.3 6.7 100.0 (315) 3.52

 기타 1.4 8.7 29.7 56.5 3.6 100.0 (138) 3.52

거주지 　 　 　 　 　 　 　 　 　

 수도권 1.6 11.3 42.0 38.1 7.0 100.0 (761) 3.38 63.68

***  비수도권 0.0 1.8 33.2 58.7 6.4 100.0 (549) 3.70

학력 　 　 　 　 　 　 　 　 　

 고졸 이하 0.8 3.6 41.5 47.5 6.6 100.0 (591) 3.55 13.67

***  대졸 이상 1.0 10.4 35.7 46.0 6.8 100.0 (719) 3.47

한국어 능력

 못하는 편 1.5 7.4 41.0 41.4 8.6 100.0 (324) 3.48 0.38 

격별로는 학업 및 기타-정주-결혼-취업 자격 순으로 한국인이 따뜻하다

고 느끼며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가 수도권 거주 이주민보다 한국인

을 따뜻하게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이주민

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주민이 한국인의 이주민에 한 감정을 따뜻하

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0〉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인의 이주민에 대한 감정
(단위: %, 명,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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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① ② ③ ④ ⑤

계 (명)
평균
(5점)

t/F0
차갑다

25 50
↔

75 100
따뜻하다

 보통 1.2 6.2 38.9 46.0 7.8 100.0 (422) 3.53

 잘하는 편 0.4 8.2 36.3 50.4 4.8 100.0 (564) 3.51

취업 여부 　 　 　 　 　 　 　 　 　

 취업 1.0 7.6 39.1 46.6 5.7 100.0 (906) 3.48
0.14 

 비취업 0.7 6.7 36.6 47.0 8.9 100.0 (404) 3.57

차별 경험 　 　 　 　 　 　 　 　 　

 없음 1.0 4.7 33.6 52.4 8.2 100.0 (595) 3.62
3.02 

 있음 0.8 9.5 42.2 42.0 5.5 100.0 (715) 3.42

한국 국적 　 　 　 　 　 　 　 　 　

 취득 0.5 3.9 33.2 56.1 6.3 100.0 (205) 3.64 9.13

**  미취득 1.0 8.0 39.3 45.0 6.8 100.0 (1,105) 3.49

한국계 여부 　

 한국계 1.0 7.6 42.3 44.7 4.5 100.0 (291) 3.44
0.66 

 비한국계 0.9 7.3 37.2 47.3 7.4 100.0 (1,019) 3.53

   주: 1) * p<0.05, ** p<0.01, *** p<0.001
        2) 평균은 ‘차갑다(0)’ 1점, ‘25’ 2점, ‘50’ 3점, ‘75’ 4점 ~ ‘따뜻하다(100)’ 5점으로 하여 산

출하 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2. 사회적 거리감

한국인이 이주민에게 느끼는 사회적 거리감을 이주민은 어떻게 인식하

는지 살펴보았다. 사회적 거리감은 주류집단이 이주민과 같은 소수집단

에 해 어떠한 관계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알아보아 집단에 한 관계와 

편견 정도를 알아볼 수 있는 사회통합의 주요한 척도라 할 수 있다. 이 연

구에서는 주류집단이 소수집단을 어떠한 관계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가 

아닌, 소수집단이 인식하기에 주류집단이 자신들을 어떠한 관계로 받아

들이는지를 알아보았다. 한국인은 이주민이 이웃이 되는 것, 직장동료가 

되는 것, 절친한 친구가 되는 것, 배우자가 되는 것에 해 어느 정도 선

호한다고 생각하는지 이주민의 시각을 살펴본다. 전혀 좋아하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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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1점)에서 매우 좋아하는 것 같다(4점)로 평균을 산출하 으며, 점수

가 높을수록 선호한다고 느끼는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주민이 직장동료가 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다고 느끼는 것이 평균 

점수(2.81점)가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은 절친한 친구가 되는 것(2.73점), 

이웃이 되는 것(2.70점), 배우자가 되는 것(2.64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주민이 이웃이 되는 것을 한국인이 선호한다고 생각하는 집단은 여

성, 결혼 및 정주 자격, 서양이나 일본 및 만 등의 출신, 비수도권 거주, 

차별 경험이 없는 경우의 이주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민이 직장동료

가 되는 것을 한국인이 선호한다고 생각하는 집단은 남성, 취업자격, 서

양이나 일본 및 만 등의 출신, 비수도권 거주, 한국어를 보통 이상 하는 

경우의 이주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민이 절친한 친구가 되는 것을 한

국인이 선호한다고 생각하는 집단은 여성, 서양이나 일본 및 만 등의 

출신, 수도권 거주, 차별 경험이 없는 경우의 이주민이 더 긍정적으로 인

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주민이 배우자가 되는 것을 한국인이 선

호한다고 생각하는 집단은 여성, 체류자격이 결혼인 경우, 서양이나 일본 

및 만 등의 출신 이주민인 경우이다.

전반적으로 남성보다는 여성 이주민이 한국인이 자신들과의 관계를 더 

수용적으로 생각한다고 인식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직장동료 관계에 

해서는 남성이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측면도 나타났다. 체류자격별로

는 자신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관계를 한국인이 더 수용한다고 생각하

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다른 자격보다 취업자격의 이주민이 한국인은 

이주민이 직장동료가 되는 것을 선호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배우자

가 되는 것에 해서는 체류자격이 결혼일 때 평균 점수가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출신지역에 따라서는 평균 점수가 낮은 집단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이웃이 되는 것과 배우자가 되는 것에 해서는 동·서남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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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이웃이 되는 것 직장동료가 되는 것 절친한 친구가 되는 것 배우자가 되는 것

평균 t/F 평균 t/F 평균 t/F 평균 t/F

전체 (1,310) 2.70 2.81 2.73 2.64

성별 　 　 　 　 　

 여성 (844) 2.72
11.30***

2.81
4.23*

2.74
5.55*

2.70
20.49***

 남성 (466) 2.67 2.82 2.71 2.53

체류 기간 　 　 　 　 　

 3년 미만 (355) 2.72

0.34

2.84

0.32

2.76

0.45

2.66

2.24 3년~5년 미만 (394) 2.71 2.81 2.71 2.58

 5년 이상 (561) 2.68 2.80 2.72 2.67

체류자격 　 　 　 　 　

 취업 (463) 2.69

3.74*

2.86

3.14*

2.73

0.62

2.56

6.25***
 결혼 (370) 2.72 2.83 2.75 2.76

 정주 (338) 2.75 2.80 2.73 2.64

 학업 및 기타 (139) 2.55 2.67 2.65 2.56

출신지역 　 　 　 　 　

 중국(한국계 포함) (423) 2.70

4.26**

2.74

5.74***

2.57

15.26***

2.64

5.26**
 동·서남아시아 (434) 2.65 2.82 2.75 2.57

 중앙아시아, 몽골, 러시아 (315) 2.70 2.83 2.82 2.64

 기타 (138) 2.87 3.00 2.96 2.85

거주지 　 　 　 　 　

 수도권 (761) 2.67
52.93***

2.83
6.68**

2.72
28.21***

2.72
2.12

 비수도권 (549) 2.74 2.79 2.74 2.53

학력 　 　 　 　

 고졸 이하 (591) 2.69
1.19

2.79
2.02

2.71
1.48

2.56
0.09

 대졸 이상 (719) 2.71 2.84 2.74 2.71

이주민이 한국인의 선호도가 상 적으로 낮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직장

동료가 되는 것과 절친한 친구 관계에 해서는 중국인이 상 적으로 한

국인의 선호도를 낮게 인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차별 경험이 있는 경우

가 없는 경우보다 한국인이 이주민을 주변 관계로 받아들이는 것을 좋아

한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웃 관계나 절친한 친구 관계처럼 일상

생활에서 마주하는 관계에 해서 특히 그 차이를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

타났다. 

〈표 4-11〉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인의 이주민과의 관계에 대한 선호 정도

(단위: 명,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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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이웃이 되는 것 직장동료가 되는 것 절친한 친구가 되는 것 배우자가 되는 것

평균 t/F 평균 t/F 평균 t/F 평균 t/F

한국어 능력

 못하는 편 (324) 2.69

2.03

2.88

9.75***

2.76

0.60

2.61

1.13 보통 (422) 2.75 2.88 2.74 2.68

 잘하는 편 (564) 2.67 2.73 2.71 2.62

취업 여부 　 　 　 　 　

 취업 (906) 2.70
0.15

2.83
0.01

2.71
0.26

2.63
0.03

 비취업 (404) 2.71 2.79 2.77 2.67

차별 경험 　 　 　 　 　

 없음 (595) 2.80
28.52***

2.88
2.96

2.85
15.80***

2.67
0.28

 있음 (715) 2.62 2.76 2.63 2.62

   주: 1) * p<0.05, ** p<0.01, *** p<0.001
        2) 평균은 ‘전혀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 1점,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 2점, ‘약간 좋아하

는 것 같다’ 3점, ‘매우 좋아하는 것 같다’ 4점으로 하여 산출하 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3. 포용

한국은 이주민에 해 얼마나 포용적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알아보기 위

해 이주민을 한국 국민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한국인은 얼마나 동의하는

지를 살펴보았다. 이 항목은 「2020년 사회통합실태조사」(한국행정연구

원, 2020)에서 한국인에게 스스로 이주민을 한국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해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를 알아보는 항목을 이주민을 상으로 적용

하여 조사한 것이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0점)에서 매우 동의한다(10

점)까지 점수에 한 평균값은 5.78점으로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한국인이 이주민을 한국 국민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동의한다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성보다 여성이 한국인의 동의 수준을 높게 인식하며, 학업 및 기타 

자격의 이주민이 낮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인다. 비수도권 거주, 한국 국

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주민을 한국 국민으로 수용하는 한국인의 동의 

정도를 높게 인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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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0 1 2 3 4 5 6 7 8 9 10

계 (명)
평균
(10
점)

t/F

전혀 
동의 
하지 
않는
다

보통
매우 
동의
한다

전체 1.7 1.3 3.4 4.7 8.1 24.9 17.3 20.2 14.0 2.9 1.6 100.0 (1,310) 5.78

성별 　 　 　 　 　 　 　 　 　 　 　 　 　 　

 여성 1.2 1.1 3.1 4.1 7.3 24.4 19.2 19.8 15.6 2.6 1.5 100.0 (844) 5.89 7.8

** 남성 2.6 1.7 3.9 5.8 9.4 25.8 13.7 20.8 11.2 3.4 1.7 100.0 (466) 5.59

체류 기간 　 　 　 　 　 　 　 　 　 　 　 　 　 　

 3년 미만 1.7 1.7 3.1 6.8 7.3 23.7 19.4 16.3 15.2 3.1 1.7 100.0 (355) 5.73

1.40 3년~5년 미만 1.5 1.3 2.0 3.8 9.1 21.3 18.5 24.4 13.7 2.8 1.5 100.0 (394) 5.92

 5년 이상 1.8 1.1 4.5 4.1 7.8 28.2 15.0 19.6 13.5 2.9 1.6 100.0 (561) 5.72

체류자격 　 　 　 　 　 　 　 　 　 　 　 　 　 　

 취업 1.9 1.3 3.2 4.3 7.1 24.4 19.2 21.8 11.4 3.0 2.2 100.0 (463) 5.80

4.62

**

 결혼 1.1 0.3 3.0 2.7 9.2 23.8 18.4 21.4 17.6 1.4 1.4 100.0 (370) 5.96

 정주 1.2 1.5 3.6 5.9 7.7 27.2 13.3 18.9 14.8 5.0 0.9 100.0 (338) 5.78

 학업 및 기타 3.6 3.6 4.3 8.6 9.4 23.7 17.3 14.4 11.5 1.4 2.2 100.0 (139) 5.25

출신지역 　 　 　 　 　 　 　 　 　 　 　 　 　 　

 중국(한국계 포함) 1.2 1.4 2.8 3.1 8.3 28.8 17.3 20.3 13.2 2.6 0.9 100.0 (423) 5.78

2.31
 동·서남아시아 1.4 0.2 2.1 5.5 6.9 25.6 17.5 21.9 13.8 2.8 2.3 100.0 (434) 5.93

 중앙아시아, 몽골, 러시아 1.9 1.6 3.5 5.7 9.2 23.5 17.1 18.1 14.9 2.5 1.9 100.0 (315) 5.71

 기타 3.6 3.6 8.7 5.1 8.7 13.8 16.7 18.8 15.2 5.1 0.7 100.0 (138) 5.46

거주지 　 　 　 　 　 　 　 　 　 　 　 　 　 　

 수도권 2.9 2.0 5.5 7.4 10.0 30.2 12.9 16.2 8.4 2.6 2.0 100.0 (761) 5.27 43.08

*** 비수도권 0.0 0.4 0.4 1.1 5.5 17.5 23.3 25.7 21.9 3.3 1.1 100.0 (549) 6.49

한국어 능력 　 　 　 　 　 　 　 　 　 　 　 　 　 　

 못하는 편 1.9 0.9 3.4 4.9 8.3 28.4 19.1 17.0 11.7 3.1 1.2 100.0 (324) 5.65

1.00 보통 1.9 2.4 2.6 5.0 9.0 21.8 15.9 21.6 14.9 3.3 1.7 100.0 (422) 5.80

 잘하는 편 1.4 0.7 3.9 4.4 7.3 25.2 17.2 20.9 14.7 2.5 1.8 100.0 (564) 5.84

취업 여부 　 　 　 　 　 　 　 　 　 　 　 　 　 　

 취업 1.8 1.4 3.6 4.4 8.2 26.0 18.0 19.9 12.9 2.6 1.1 100.0 (906) 5.70
0.82

 비취업 1.5 1.0 2.7 5.4 7.9 22.3 15.6 20.8 16.6 3.5 2.7 100.0 (404) 5.96

차별 경험 　 　 　 　 　 　 　 　 　 　 　 　 　 　

 없음 1.5 1.2 2.0 4.0 7.4 25.9 14.5 18.2 19.5 3.5 2.4 100.0 (595) 6.01
0.49

 있음 1.8 1.4 4.5 5.3 8.7 24.1 19.6 21.8 9.5 2.4 1.0 100.0 (715) 5.59

한국 국적

 취득 0.5 0.0 1.5 1.0 2.4 25.9 19.5 25.9 18.5 2.4 2.4 100.0 (205) 6.38 13.83

*** 미취득 1.9 1.5 3.7 5.4 9.1 24.7 16.8 19.1 13.2 3.0 1.4 100.0 (1,105) 5.67

〈표 4-12〉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인이 이주민을 한국 국민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동의 정도 

(단위: %, 명,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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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0 1 2 3 4 5 6 7 8 9 10

계 (명)
평균
(10
점)

t/F

전혀 
동의 
하지 
않는
다

보통
매우 
동의
한다

한국계 여부

 한국계 1.7 1.7 3.8 5.8 5.8 28.9 18.2 17.5 13.4 2.1 1.0 100.0 (291) 5.63
0.16

 비한국계 1.7 1.2 3.2 4.4 8.7 23.7 17.0 20.9 14.2 3.1 1.8 100.0 (1,019) 5.83

   주: 1) * p<0.05, ** p<0.01, *** p<0.001
        2) 평균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점, ‘보통’ 5점, ‘매우 동의한다’ 10점으로 하여 산출하 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한국에는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유학생, 동포, 난민 등 다양한 이

주민 집단이 있다. 각기 다른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한 각각의 집단에 

해 한국인이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주민에게 알아보

았다.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혀 수용적이지 않다’ 1점

에서 ‘매우 수용적이다’ 4점으로 평균을 산출하여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수용적인 태도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주민이 보기에 한국인이 가장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주민 집단

은 유학생으로 평균 3.47점이었고, 그다음은 동포(3.24점), 결혼이주여

성의 자녀(3.22점), 결혼이주여성(3.17점), 이주노동자(2.98점), 난민

(2.54점)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한국인의 이주민에 한 태도는 ‘약

간 수용적’이라는 의견에 가까우며 난민에 해서는 수용적인 태도와 수

용적이지 않은 태도 사이의 점수로 나타나 방향성을 알기 어려운 상태로 

보인다.

상에 따른 이주민 집단의 생각의 차이는 이주민 각각의 집단이 한국

인의 태도에 해 어떻게 느끼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체류자격별 차이

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각자 자신의 집단에 해 한국인이 수용적이

라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이주노동자 집단에 해 한국인의 수용적인 

태도를 가장 높게 인식하는 집단은 체류자격이 취업인 이주민이다.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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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결혼이주여성과 결혼이주여성의 자녀에 해 한국인이 더욱 

수용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주민 집단은 다른 집단보다는 체류자격이 결혼

인 이주민이다. 그리고 유학생에게 한국인이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

다고 생각하는 집단은 유학생을 포함하여 체류자격이 학업 및 기타인 집

단이며, 동포에 해 한국인의 태도가 수용적이라고 생각하는 집단은 재

외동포가 포함된 체류자격이 정주인 집단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결혼을 통해 한국에 들어온 이주민의 경우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에 

한 한국인의 태도에 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더욱 강하다.

〈표 4-13〉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인의 이주민 집단에 대한 태도

(단위: 명, 점)

구  분

이주노동자
(n=1,215)

결혼이주여성
(n=1,198)

결혼이주여성
의 자녀

(n=1,173)

유학생
(n=1,192)

동포
(n=1,131)

난민
(n=1,024)

평균 t/F 평균 t/F 평균 t/F 평균 t/F 평균 t/F 평균 t/F

전체 2.98 3.17 3.22 3.47 3.24 2.54

체류자격 　 　 　 　 　 　

 취업 3.02

0.09

3.16

4.21**

3.20

2.87*

3.47

2.43

3.23

1.03

2.62

0.30
 결혼 2.98 3.25 3.28 3.42 3.26 2.52

 정주 2.98 3.16 3.26 3.50 3.27 2.54

 학업 및 기타 2.85 3.01 3.01 3.51 3.15 2.33

   주: 1) * p<0.05, ** p<0.01, *** p<0.001
        2) 평균은 ‘전혀 수용적이지 않다’ 1점 ~ ‘매우 수용적이다’ 4점으로 하여 산출하 음. 
        3) ‘모르겠다’는 응답은 분석에서 제외
        4) n은 전체 1,310명 중 해당 집단에 한 한국인의 태도를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를 제외한 

응답자 수임.
자료: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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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한국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앞서 다양성 차원에서의 이주민에 한 수용성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국민정체성 개념을 통해 한국인이 이주민을 한국인으로 인정하는 수준에 

해 알아본 바 있다. 그러나 한국은 예로부터 단일민족, 한 핏줄 등 인종

과 민족의 다양성에 한 인정이 제한적이었던 환경으로 서류상 한국인

을 넘어서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국인이라고 생각하는 특수성이 

있다. 따라서 이주민이 인식하기에 한국인으로 인정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어떠한 조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알아보았다. 여러 다

양한 조건 중 이 연구에서 한국인의 조건으로 이주민에게 알아본 것은 1) 

한국에서 태어나는 것, 2) 한국인 조상을 가지는 것, 3) 아버지가 한국인

인 것, 4) 어머니가 한국인인 것, 5) 일생의 부분을 한국에서 사는 것, 

6)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것, 7) 한국의 정치제도와 법을 존중하는 것, 8) 

한국 국적을 갖는 것, 9)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 아홉 가지이다. 각각에 

해 ‘전혀 중요하지 않다’ 1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4점으로 평균 점수를 

산출하 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9가지 조건 중 이주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것(3.21점)으로 나타났고, 이어서 한

국 국적을 갖는 것(3.19점), 한국의 정치제도와 법을 존중하는 것(3.15

점), 아버지가 한국인인 것(3.05점)과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3.05점), 

어머니가 한국인인 것(2.99점)과 한국에서 태어나는 것(2.99점), 그리고 

일생의 부분을 한국에서 사는 것(2.89점)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 태어나는 것에 해서는 비수도권에 거주할수록 점수가 높

고, 한국인 조상을 가지는 것에 해서는 연령이 높은 이주민일수록 중요

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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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가 한국인인 것에 해서는 여성, 체류 기간이 3년 이상, 서양과 일본 

및 만 등 출신, 연령이 높을수록 그 중요도를 높이 평가했으며, 어머니

가 한국인인 것에 해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 으나 성별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고 차별 경험이 있는 경우 어머니가 한국인인 조건이 더 중요하게 

나타났다. 일생의 부분을 한국에서 사는 것에 한 조건은 수도권 거주

자인 경우와 연령이 높은 경우, 그리고 차별 경험이 있는 경우에 중요하

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조건은 학업 및 기타 

체류자격의 이주민, 수도권 거주, 40세 이상, 한국어를 잘할수록 중요하

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정치제도와 법을 존중하는 것에 

해서는 수도권 거주, 40세 이상인 경우에 높게 나타났고, 한국 국적을 

갖는 것에 해서는 수도권 거주, 20 와 40 가 30 보다 중요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조건에 해서는 서양 

및 일본과 만 등의 출신인 경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한국인 조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반면, 여성은 아버지가 한국

인인 것이 중요하고, 일생의 부분을 한국에서 사는 것,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것, 한국의 정치제도와 법을 존중하는 것, 한국 국적을 갖는 것에 

해서는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보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가 더 중

요하게 생각하는 조건이다. 반면, 한국에서 태어나는 것과 같이 근본적인 

것에 해서는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이주민의 경우가 상 적으로 더 중

요시하는 조건임을 알 수 있다. 연령에 따라서는, 한국에서 태어나는 것

과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조건을 제외하고 그 외의 나머지 조건은 연령이 

높은 40 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단, 한국 국적을 가

지는 것에 해서는 20 와 40세 이상에서 중요도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차별 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어머니가 한국인인 것과 일생의 

부분을 한국에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3

구
  

분

1.
 한

국
에

서
 

태
어

나
는

 것

2.
 한

국
인

 
조

상
을

 가
지

는
 

것

3.
 아

버
지

가
 

한
국

인
인

 것
4.

 어
머

니
가

 
한

국
인

인
 것

5.
 생

애
의

 
대

부
분

을
 

한
국

에
서

 사
는

 
것

6.
 한

국
어

를
 할

 
수

 있
는

 것

7.
 한

국
의

 
정

치
제

도
와

 
법

을
 존

중
하

는
 

것

8.
 한

국
 국

적
을

 
갖

는
 것

9.
 국

방
의

 
의

무
를

 다
하

는
 

것

평
균

t/
F

평
균

t/
F

평
균

t/
F

평
균

t/
F

평
균

t/
F

평
균

t/
F

평
균

t/
F

평
균

t/
F

평
균

t/
F

전
체

2.
99

3.
00

3.
05

2.
99

2.
89

3.
21

3.
15

3.
19

3.
05

성
별

　
　

　
　

　
　

　
　

　

 여
성

3.
01

1.
46

2.
99

4.
47

*
3.

06
5.

18
*

3.
00

1.
65

2.
90

0.
86

3.
21

0.
63

3.
17

0.
99

3.
18

0.
82

3.
05

0.
95

 남
성

2.
96

3.
02

3.
03

2.
97

2.
86

3.
20

3.
13

3.
22

3.
04

체
류

 기
간

　
　

　
　

　
　

　
　

　

 3
년

 미
만

2.
99

0.
66

2.
95

1.
06

2.
96

3.
25

*

2.
90

3.
14

*

2.
85

0.
62

3.
19

0.
87

3.
18

0.
49

3.
21

0.
18

3.
08

1.
98

 3
년

~5
년

 미
만

3.
03

3.
04

3.
09

3.
02

2.
92

3.
18

3.
13

3.
19

2.
98

 5
년

 이
상

2.
97

3.
00

3.
09

3.
02

2.
89

3.
24

3.
15

3.
19

3.
07

체
류

자
격

　
　

　
　

　
　

　
　

　

 취
업

3.
02

1.
40

3.
00

0.
79

3.
04

0.
21

2.
99

0.
41

2.
85

1.
92

3.
17

3.
13

*

3.
12

1.
95

3.
21

1.
53

3.
07

0.
31

 결
혼

2.
96

2.
96

3.
04

3.
00

2.
97

3.
22

3.
18

3.
18

3.
05

 정
주

2.
95

3.
00

3.
07

3.
01

2.
88

3.
17

3.
14

3.
15

3.
04

 학
업

 및
 기

타
3.

09
3.

09
3.

08
2.

92
2.

82
3.

38
3.

27
3.

29
3.

01

출
신

지
역

　
　

　
　

　
　

　
　

　

 중
국

(한
국

계
 포

함
)

2.
99

1.
96

2.
99

1.
45

3.
14

6.
27

**
*

3.
09

7.
15

**
*

2.
95

2.
58

3.
17

0.
96

3.
15

0.
31

3.
19

2.
57

3.
08

5.
79

**
*

 동
·서

남
아

시
아

2.
96

2.
95

3.
00

2.
93

2.
80

3.
20

3.
16

3.
26

3.
10

 중
앙

아
시

아
, 

몽
골

, 
러

시
아

2.
96

3.
03

2.
93

2.
87

2.
91

3.
22

3.
18

3.
11

2.
90

 기
타

3.
14

3.
10

3.
20

3.
13

2.
91

3.
30

3.
11

3.
20

3.
15

〈표
 4

-
14

〉 
이

주
민

이
 인

식
한

 한
국

인
으

로
 인

정
받

기
 위

한
 요

건
의

 중
요

도
(단

위
: 
점

)



194  

구
  

분

1.
 한

국
에

서
 

태
어

나
는

 것

2.
 한

국
인

 
조

상
을

 가
지

는
 

것

3.
 아

버
지

가
 

한
국

인
인

 것
4.

 어
머

니
가

 
한

국
인

인
 것

5.
 생

애
의

 
대

부
분

을
 

한
국

에
서

 사
는

 
것

6.
 한

국
어

를
 할

 
수

 있
는

 것

7.
 한

국
의

 
정

치
제

도
와

 
법

을
 존

중
하

는
 

것

8.
 한

국
 국

적
을

 
갖

는
 것

9.
 국

방
의

 
의

무
를

 다
하

는
 

것

평
균

t/
F

평
균

t/
F

평
균

t/
F

평
균

t/
F

평
균

t/
F

평
균

t/
F

평
균

t/
F

평
균

t/
F

평
균

t/
F

거
주

지
　

　
　

　
　

　
　

　
　

 수
도

권
2.

98
19

.8
6*

**
3.

01
2.

56
3.

09
0.

40
3.

02
0.

78
2.

90
4.

02
*

3.
27

5.
14

*
3.

21
26

.0
4*

**
3.

23
20

.6
5*

**
3.

13
0.

06
 비

수
도

권
3.

01
2.

99
3.

00
2.

94
2.

88
3.

13
3.

07
3.

15
2.

94

연
령

 1
9~

29
세

 
2.

98

1.
78

2.
92

3.
17

*

2.
94

6.
68

**

2.
90

6.
23

**

2.
80

6.
46

**

3.
20

4.
21

*

3.
16

6.
25

**

3.
24

3.
43

*

3.
03

1.
87

 3
0~

39
세

 
2.

96
3.

00
3.

07
2.

99
2.

87
3.

17
3.

10
3.

14
3.

03

 4
0세

 이
상

 
3.

07
3.

09
3.

16
3.

11
3.

03
3.

32
3.

27
3.

25
3.

12

한
국

어
 능

력
　

　
　

　
　

　
　

　
　

 못
하

는
 편

3.
02

0.
45

2.
99

0.
10

3.
04

0.
27

2.
97

0.
11

2.
85

0.
43

3.
11

3.
94

*

3.
16

1.
20

3.
14

1.
53

3.
00

1.
13

 보
통

2.
96

2.
99

3.
04

2.
99

2.
90

3.
23

3.
19

3.
23

3.
05

 잘
하

는
 편

3.
00

3.
01

3.
07

3.
00

2.
90

3.
25

3.
12

3.
20

3.
08

차
별

 경
험

　
　

　
　

　
　

　
　

　

 없
음

2.
94

6.
61

2.
94

0.
00

2.
97

2.
40

2.
88

4.
57

*
2.

84
13

.5
1*

**
3.

21
2.

76
3.

18
0.

09
3.

20
0.

52
3.

04
1.

84
 있

음
3.

03
3.

05
3.

12
3.

08
2.

93
3.

21
3.

14
3.

19
3.

05

  
 주

: 
1)

 *
 p

<0
.0

5,
 *

* 
p
<0

.0
1,

 *
**

 p
<0

.0
01

  
  
  
  
2)

 평
균

은
 ‘
전

혀
 중

요
하

지
 않

다
’ 
1
점

 ~
 ‘
매

우
 중

요
하

다
’ 
4점

으
로

 하
여

 산
출

하
음

. 

자
료

: 
본

 연
구

에
서

 시
행

한
 「

한
국

 사
회

 수
용

성
에

 
한

 이
주

민
 인

식
조

사
」.

 원
자

료
.



제4장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 사회의 수용성 Ⅰ: 양적 연구 195

  5.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인의 이주민에 대한 생각과 위협의식

한국 사람은 한국에 이주민이 증가가 한국 사회에 어떠한 향을 가져

올 것으로 생각하는지 또는 위협을 느끼는지를 알아보았다. 위협에 한 

항목은 한국인에게 외국인 근로자에 해 주로 알아본 기존 위협의식 내

용(김혜숙 외, 2011, 여성가족부, 2018)을 활용하여 이주민을 상으로 

한국인이 어떻게 생각한다고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 항목들은 

1) 이주민이 한국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 2) 이주민이 증가하면 범

죄율이 높아진다, 3) 한국에 이주민이 증가하면 그들을 지원해야 하므로 

국가재정 부담이 커질 것이다, 4) 학교에 이주민의 자녀들이 너무 많으면 

교육의 질이 나빠진다, 5) 이주민이 한국경제에 도움을 준다, 6) 이주민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문화가 한국 문화를 풍부하게 만든다 등 6가지 항목

으로, 각 항목에 해 한국인이 어떻게 생각한다고 이주민은 인식하고 있

는지 알아보았다. 5)번과 6)번은 이주민이 한국 사회에 긍정적인 향을 

준다는 내용이어서 이 두 개 문항은 역 코딩하여 위협의식과 동일한 방향

을 만들어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에 한 평균을 

산출하 다. 점수가 높을수록 이주민은 한국인이 이주민을 위협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주민이 인식하기에 한국인이 가장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

주민이 증가하면 그들을 지원해야 하므로 국가재정 부담이 커질 것이라

는 점(2.68점)과 이주민이 증가하면 범죄율이 높아진다는 것(2.68점)으

로 인식하고 있다. 그다음은 이주민이 한국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

는 것(2.56점)으로 이 세 가지 항목에 해서는 중간 점수인 2.5점보다 

높아 한국인이 이러한 점에 해 이주민을 위협적인 존재로 생각한다고 

이주민은 인식하고 있다. 이어서 이주민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문화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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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화를 풍부하게 만든다는 점(역 코딩 2.47점), 학교에 이주민의 자녀

들이 너무 많으면 교육의 질이 나빠진다는 점(2.43점), 이주민이 한국경

제에 도움을 준다는 점(역 코딩 2.31점)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 항목은 

2.5점 미만으로 한국인이 이주민을 위협적으로 인식하지 않는 편에 가까

운 점수로 이해할 수 있다. 

특성별 차이는 한국인이 위협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에 가까운 평균 점

수를 보인 세 가지 항목에 해 집중해 살펴본다. 먼저, 한국인은 이주민

이 한국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고 생각한다는 것에 해 체류자격

이 정주인 때 더욱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외국인 노동자 집

단을 의미하는 체류자격이 취업인 경우는 평균 점수가 오히려 가장 낮게 

나타나 한국인이 외국인 노동자와의 일자리 경쟁에 위협을 상 적으로 

덜 느낀다고 평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위협에 해서는 중국 

출신 이주민, 차별 경험이 있는 경우에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한국인은 이주민이 증가하면 범죄율이 증가한다고 생각한다는 것

에 해서는 앞서 일자리 위협의식에서와 마찬가지로 체류자격이 정주인 

이주민의 경우와 중국 출신 이주민의 경우가 한국인의 위협의식을 가장 

높게 평가하 고, 차별 경험이 있는 경우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국인은 이주민 증가로 국가재정 부담이 커질 것으로 생각한다

는 것에 해서는 정주 자격과 함께 학업 및 기타 체류 자격 이주민의 경

우도 높게 평가하며, 중국 출신, 차별 경험 있는 경우에 평균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보면, 이주민 증가에 따른 한국인 일자리 감소, 범죄 증가, 

국가재정 부담증가에 해 한국인이 위협이라고 느낀다고 생각하는 경우

는 체류자격이 정주인 경우와 중국 출신 이민자가 가장 그렇게 인식하며 

차별 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있는 경우 더욱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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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발견되었다. 

〈표 4-15〉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인의 이주민에 대한 생각과 위협의식 
(단위: 점)

구  분

한국 사람은 ․ ․ ․ 라고 생각한다

1.이주민이 
한국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 

2. 이주민이 
증가하면 
범죄율이 
높아진다

3. 이주민이 
증가하면 
그들을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재정 
부담이 
커진다 

4. 학교에 
이주민의 
자녀들이 

너무 많으면 
교육의 질이 

나빠진다

5. 이주민이 
한국경제에 
도움을 준다 

6. 이주민이 
새로운 

아이디어와 
문화로 인해 
한국 문화를 

풍부하게 
만든다 

평균 t/F 평균 t/F 평균 t/F 평균 t/F 평균 t/F 평균 t/F

전체 2.56 2.68 2.68 2.43 2.31 2.47

성별 　 　 　 　 　 　

 여성 2.57
1.83

2.67
2.25

2.71
0.68

2.44
2.59

2.38
5.77*

2.52
0.01

 남성 2.53 2.68 2.64 2.41 2.18 2.38

체류 기간 　 　 　 　 　 　

 3년 미만 2.51

0.97

2.68

0.81

2.68

1.22

2.45

0.25

2.26

1.02

2.41

2.30 3년~5년 미만 2.55 2.63 2.64 2.41 2.32 2.45

 5년 이상 2.59 2.70 2.72 2.43 2.33 2.51

체류자격 　 　 　 　 　 　

 취업 2.45

4.12

**

2.60

2.74*

2.58

5.65 

***

2.35

3.27*

2.20

6.50 

***

2.43

1.44
 결혼 2.58 2.66 2.69 2.42 2.36 2.50

 정주 2.65 2.77 2.78 2.52 2.37 2.43

 학업 및 기타 2.60 2.71 2.79 2.45 2.40 2.55

출신지역 　 　 　 　 　 　

 중국(한국계 포함) 2.79

19.75

***

2.77

4.03

**

2.80

5.80 

***

2.57

7.39 

***

2.35

2.14

2.45

2.37
 동·서남아시아 2.48 2.57 2.65 2.38 2.28 2.46

 중앙아시아, 몽골, 러시아 2.43 2.70 2.57 2.34 2.25 2.43

 기타 2.36 2.67 2.72 2.33 2.40 2.62

차별 경험 　 　 　 　 　 　

 없음 2.46
4.34*

2.58 15.44

***

2.59 22.12

***

2.35
0.16

2.29
1.02

2.42
0.34

 있음 2.64 2.76 2.77 2.49 2.33 2.50

   주: 1) * p<0.05, ** p<0.01, *** p<0.001
        2) 평균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4점으로 하여 산출하 음. 
        3) 항목 5와 항목 6의 평균 점수는 항목 1~항목 4의 위협의식과 동일한 방향을 만들기 위해 역 

코딩하여 산출하 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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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노력 
하지 

않는다

노력 
한다

계 (명)전혀 
노력하지 
않는다

별로 
노력하지 
않는다

약간 
노력한다

매우 
노력한다

전체 2.1 15.0 17.0 65.2 17.8 83.0 100.0 (1,310)

성별( x 2=7.75) 　 　 　 　 　 　 　 　

 여성 2.6 13.4 16.0 66.2 17.8 84.0 100.0 (844)

 남성 1.1 17.8 18.9 63.3 17.8 81.1 100.0 (466)

체류 기간

( x 2=12.41)
　 　 　 　 　 　 　 　

 3년 미만 2.5 16.3 18.9 60.8 20.3 81.1 100.0 (355)

 3년~5년 미만 0.8 13.5 14.2 71.1 14.7 85.8 100.0 (394)

 5년 이상 2.7 15.2 17.8 63.8 18.4 82.2 100.0 (561)

체류자격( x 2=8.19) 　 　 　 　 　 　 　 　

 취업 2.4 14.3 16.6 65.2 18.1 83.4 100.0 (463)

 결혼 1.6 12.4 14.1 68.4 17.6 85.9 100.0 (370)

 정주 1.5 17.5 18.9 63.9 17.2 81.1 100.0 (338)

 학업 및 기타 3.6 18.0 21.6 59.7 18.7 78.4 100.0 (139)

　 　 　 　 　 　 　 　

이렇게 이주민에 하여 여러 부정적 인식 및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가 많은데, 그렇다면 한국 정부는 이주민에 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어느 정도 노력을 한다고 생각하는지 알아보았다. 전체적으로 노력한다

고 생각하는 비율이 83.0%로 나타났다.

서양이나 일본 및 만 등에서 온 이주민은 노력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68.1%로 한국 정부의 인식개선 노력 정도에 해 다른 지역 출신 이주민

보다 낮게 인식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이주민 사이에서도 

노력 정도에 차이를 보 는데, 비수도권의 경우 노력한다는 비율이 

91.1%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차별을 경험한 이주민의 경우에

는 한국 정부가 이주민에 한 인식개선에 노력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그렇지 않은 이주민과 비교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표 4-16〉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의 이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노력 정도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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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노력 
하지 

않는다

노력 
한다

계 (명)전혀 
노력하지 
않는다

별로 
노력하지 
않는다

약간 
노력한다

매우 
노력한다

출신지역( x 2=76.35***)

 중국(한국계 포함) 1.2 17.3 18.4 68.6 13.0 81.6 100.0 (423)

 동·서남아시아 0.9 12.4 13.4 62.2 24.4 86.6 100.0 (434)

 중앙아시아, 몽골, 러시아 1.6 12.1 13.7 67.3 19.0 86.3 100.0 (315)

 기타 9.4 22.5 31.9 59.4 8.7 68.1 100.0 (138)

거주지( x 2=53.96***) 　 　 　 　 　 　 　 　

 수도권 3.3 19.6 22.9 58.2 18.9 77.1 100.0 (761)

 비수도권 0.4 8.6 8.9 74.9 16.2 91.1 100.0 (549)

한국어 능력( x 2=5.64) 　 　 　 　 　 　 　 　

 못하는 편 2.8 14.5 17.3 65.7 17.0 82.7 100.0 (324)

 보통 2.1 16.6 18.7 61.4 19.9 81.3 100.0 (422)

 잘하는 편 1.6 14.0 15.6 67.7 16.7 84.4 100.0 (564)

취업 여부( x 2=0.21) 　 　 　 　 　 　 　 　

 취업 2.1 14.7 16.8 65.5 17.8 83.2 100.0 (906)

 비취업 2.0 15.6 17.6 64.6 17.8 82.4 100.0 (404)

차별 경험( x 2=26.0***) 　 　 　 　 　 　 　 　

 없음 1.5 10.3 11.8 66.9 21.3 88.2 100.0 (595)

 있음 2.5 18.9 21.4 63.8 14.8 78.6 100.0 (715)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6. 이주민의 인식 변화와 영향

이주민이 처음 한국에 왔을 때와 현재를 비교해 볼 때, 한국에 한 인

식이 부정적으로 변화했는지 또는 긍정적으로 변화했는지 알아보았다. 

처음보다 약간 좋아졌다는 응답이 전체 50.8%로 나타나 과반이 긍정적

인 인식 변화를 경험한 것을 볼 수 있다. 

관심을 두고 볼 것은 체류 기간에 따른 인식 차이인데, 체류 기간이 5

년 이상인 이주민의 경우 처음보다 매우 많이 좋아졌다는 비율이 22.5%

로 5년 미만인 경우보다 높다. 그러나 동시에 처음보다 약간 나빠졌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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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처음보다 
매우 많이 
나빠졌다

처음보다 
약간 

나빠졌다

처음 인식과 
변함이 없다

처음보다 
약간 

좋아졌다

처음보다 
매우 많이 
좋아졌다

계 (명)

전체 1.5 6.9 24.1 50.8 16.8 100.0 (1,310)

성별( x 2=21.02***) 　 　 　 　 　 　 　

 여성 0.8 7.6 21.9 50.5 19.2 100.0 (844)

 남성 2.6 5.6 28.1 51.3 12.4 100.0 (466)

체류 기간( x 2=38.11***) 　 　 　 　 　 　 　

 3년 미만 0.8 5.6 29.6 51.8 12.1 100.0 (355)

 3년~5년 미만 1.3 5.8 27.2 52.8 12.9 100.0 (394)

 5년 이상 2.0 8.4 18.5 48.7 22.5 100.0 (561)

체류자격( x 2=20.51) 　 　 　 　 　 　 　

 취업 1.1 5.4 27.4 52.3 13.8 100.0 (463)

 결혼 1.6 6.5 19.5 52.7 19.7 100.0 (370)

 정주 1.8 8.3 25.1 45.3 19.5 100.0 (338)

 학업 및 기타 1.4 9.4 23.0 54.0 12.2 100.0 (139)

출신지역( x 2=25.11*) 　 　 　 　 　 　 　

 중국(한국계 포함) 1.4 6.1 24.3 46.6 21.5 100.0 (423)

 동·서남아시아 1.8 6.5 22.8 53.0 15.9 100.0 (434)

 중앙아시아, 몽골, 러시아 0.6 5.7 27.0 52.4 14.3 100.0 (315)

 기타 2.2 13.0 21.0 52.9 10.9 100.0 (138)

의견에서 5년 이상의 경우 8.4%로 5년 미만의 경우보다 약간 높게 나타

났다. 결국, 한국 체류 기간이 5년 이상 정도 되면, 처음 인식과 변화 없는 

비율이 낮아지면서 긍정이나 부정의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으로 생

각된다. 체류 기간과 연동해서 연령이 40  이상인 이주민이 매우 많이 

좋아졌다고 응답한 비율이 25.9%로 다른 연령 보다 긍정적인 인식 변

화를 경험한 비율이 높다. 출신지역 중 서양과 일본 및 만 등에서 온 이

주민은 한국에 한 인식이 처음보다 약간 나빠졌다는 응답이 13.0%로 

상 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차별 경험이 있는 경우 처음보다 약간 

나빠졌다는 비율과 매우 많이 나빠졌다는 비율이 차별 경험이 없는 이주

민의 경우보다 높은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표 4-17〉 이주민의 한국에 대한 인식 변화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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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처음보다 
매우 많이 
나빠졌다

처음보다 
약간 

나빠졌다

처음 인식과 
변함이 없다

처음보다 
약간 

좋아졌다

처음보다 
매우 많이 
좋아졌다

계 (명)

거주지( x 2=34.30***) 　 　 　 　 　 　 　

 수도권 1.8 10.0 24.7 46.5 17.0 100.0 (761)

 비수도권 0.9 2.6 23.3 56.6 16.6 100.0 (549)

연령( x 2=33.03***) 　 　 　 　 　 　 　

 19~29세 1.3 10.2 26.8 49.6 12.1 100.0 (373)

 30~39세 1.7 5.7 24.3 52.9 15.5 100.0 (647)

 40세 이상 1.0 5.2 20.3 47.6 25.9 100.0 (290)

한국어 능력( x 2=18.99*) 　 　 　 　 　 　 　

 못하는 편 0.9 4.3 30.2 52.2 12.3 100.0 (324)

 보통 1.9 7.8 23.5 50.2 16.6 100.0 (422)

 잘하는 편 1.4 7.6 21.1 50.4 19.5 100.0 (564)

취업 여부( x 2=3.88) 　 　 　 　 　 　 　

 취업 1.5 7.0 25.5 49.2 16.8 100.0 (906)

 비취업 1.2 6.7 21.0 54.2 16.8 100.0 (404)

차별 경험( x 2=24.87***) 　 　 　 　 　 　 　

 없음 0.8 3.4 25.2 52.3 18.3 100.0 (595)

 있음 2.0 9.8 23.2 49.5 15.5 100.0 (715)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주민의 한국에 한 인식은 각기 다르고 시간

이나 경험 등에 따라 변화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한국에 한 이주민의 

인식에 향을 미치는 것은 어떠한 것들이며 가장 주요한 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가장 큰 향을 주는 것은 직장이나 학교에서 만나

는 한국인 동료나 친구(41.4%)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은 한국인 이

웃(15.6%)으로 한국에서 만나는 사람이 이주민의 인식 형성에 큰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TV, 신문, 미

디어 등 한국 언론(11.6%)이며, 그다음은 외국인에 한 한국 정책

(8.9%)으로 언론과 정책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여성은 이웃, 남성은 직장 및 학교의 동료나 친구에게 상 적으로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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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한국인 
이웃

한국인 
직장·
학교 
동료. 
친구

외국인 
이용 
센터 
에서 

만나는 
한국인

관공서
에서 

만나는 
한국인

외국인 
돕는 
민간 
단체

TV, 
신문, 
미디
어 등 
한국 
언론

외국
인에 
대한 
한국 
정책

외국인 
친구나 
같은 
국가 
출신 
커뮤 
니티

기타 계 (명)

전체 15.6 41.4 7.0 4.1 2.2 11.6 8.9 8.2 1.0 100.0 (1,310)

성별 　 　 　 　 　 　 　 　 　 　 　

 여성 19.9 34.1 8.6 4.6 2.3 13.2 9.4 6.6 1.3 100.0 (844)

 남성 7.9 54.5 4.1 3.2 2.1 8.8 7.9 10.9 0.4 100.0 (466)

체류 기간 　 　 　 　 　 　 　 　 　 　 　

 3년 미만 14.6 44.2 5.6 2.0 2.0 11.3 8.7 11.3 0.3 100.0 (355)

 3년~-5년 미만 14.2 44.4 7.9 3.3 3.0 10.7 6.1 9.1 1.3 100.0 (394)

 5년 이상 17.3 37.4 7.3 6.1 1.8 12.5 10.9 5.5 1.2 100.0 (561)

체류자격 　 　 　 　 　 　 　 　 　 　 　

 취업 8.4 52.5 4.8 3.0 2.4 9.7 9.1 9.5 0.6 100.0 (463)

 결혼 24.6 29.5 11.1 3.5 1.4 13.8 7.6 6.8 1.9 100.0 (370)

 정주 19.5 35.2 6.2 7.1 3.3 13.6 8.3 5.9 0.9 100.0 (338)

 학업 및 기타 6.5 51.1 5.8 2.2 1.4 7.2 12.9 12.9 0.0 100.0 (139)

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류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는 외국인이

나 같은 국가 출신 커뮤니티에서, 그리고 체류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는 

외국인에 한 한국 정책에서 상 적으로 향을 많이 받는 것을 볼 수 

있다. 체류자격이 결혼인 경우는 이웃의 향이 매우 큰 편이며, 학업 및 

기타 자격인 경우는 유학생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학교에서 만나는 친

구에게 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 그룹은 한국 정책과 동일 국

가 출신 커뮤니티 등 향을 받는 요인이 편중되어 있는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중앙아시아나 몽골 및 러시아 출신과 차별 경험이 없는 이주민 

집단에서도 같은 국가 출신 커뮤니티의 향력이 상 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결혼 자격, 비수도권, 비취업의 경우 한국인 이웃의 향

이 큰 것으로 나타나 결혼이주여성 그룹에 이웃의 향이 크게 작용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표 4-18〉 이주민의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는 것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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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한국인 
이웃

한국인 
직장·
학교 
동료. 
친구

외국인 
이용 
센터 
에서 

만나는 
한국인

관공서
에서 

만나는 
한국인

외국인 
돕는 
민간 
단체

TV, 
신문, 
미디
어 등 
한국 
언론

외국
인에 
대한 
한국 
정책

외국인 
친구나 
같은 
국가 
출신 
커뮤 
니티

기타 계 (명)

출신지역 　 　 　 　 　 　 　 　 　 　 　

 중국(한국계 포함) 15.4 36.2 6.1 6.4 3.5 13.7 11.8 5.9 0.9 100.0 (423)

 동·서남아시아 14.1 43.1 9.7 2.8 1.4 12.0 7.4 8.3 1.4 100.0 (434)

 중앙아시아, 몽골, 러시아 17.5 47.6 5.7 3.2 2.2 7.6 5.1 11.1 0.0 100.0 (315)

 기타 17.4 37.7 4.3 3.6 0.7 13.0 13.0 8.0 2.2 100.0 (138)

거주지 　 　 　 　 　 　 　 　 　 　 　

 수도권 11.7 46.1 4.6 4.3 0.9 10.6 10.1 10.8 0.8 100.0 (761)

 비수도권 21.1 34.8 10.4 3.8 4.0 12.9 7.1 4.6 1.3 100.0 (549)

한국어 능력 　 　 　 　 　 　 　 　 　 　 　

 못하는 편 9.3 44.8 9.6 2.5 2.5 8.3 8.6 13.9 0.6 100.0 (324)

 보통 17.5 36.0 8.3 5.0 1.9 12.3 8.8 8.3 1.9 100.0 (422)

 잘하는 편 17.9 43.4 4.6 4.4 2.3 12.9 9.0 4.8 0.5 100.0 (564)

취업 여부 　 　 　 　 　 　 　 　 　 　 　

 취업 12.4 46.8 6.4 4.1 2.1 10.4 8.9 7.9 1.0 100.0 (906)

 비취업 23.0 29.2 8.4 4.2 2.5 14.4 8.7 8.7 1.0 100.0 (404)

차별 경험 　 　 　 　 　 　 　 　 　 　 　

 없음 18.2 43.5 6.2 3.0 1.7 10.1 5.2 11.1 1.0 100.0 (595)

 있음 13.6 39.6 7.7 5.0 2.7 12.9 11.9 5.7 1.0 100.0 (715)

   주: 기타: 배우자, 가족, 여행 중 만난 한국인 등   
자료: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제3절 이주민 수용성에 대한 한국인과 이주민의 인식

지금까지 이주민이 생각하는 한국의 수용성을 알아보았다. 이 중 다문

화 수용성의 다양성과 관계성은 한국인을 상으로 조사되어 온 「국민 다

문화 수용성 조사」(여성가족부, 2018) 항목의 내용을 이주민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변형하여 질문한 내용이다. 또한, 신뢰와 포용성 내용에

서도 한국인을 상으로 한 「2020년 사회통합실태조사」(한국행정연구

원, 2020)의 질문을 이 연구에서 차용하여 이주민을 상으로 그들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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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인식하는지 알아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절에서는 한국인에게 알아본 수용성 결과를 이주민의 시각을 통

해 알아본 결과와 비교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8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여성가족부, 2018) 결과와 「2020년 사회통합실태조사」(한

국행정연구원, 2020) 결과를 활용한다. 두 조사 결과를 이 연구에서 시행

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한 이주민 인식조사」와 절 적으로 비교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한국인이 스스로 생각하는 수용성과 이주민의 시각

에서 바라본 한국의 수용성의 정도 차이나 경향성을 검토하는 수준임을 

분명히 해 둔다.

이 연구에서 수행한 조사와 비교한 두 가지 조사가 조사 방법 및 상

이 다르므로 절  비교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세 가지 조

사 개요를 아래와 같이 정리한다.

<표 4-19> 비교대상 조사 개요

구분
2018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2020년 

사회통합실태조사
한국 사회 수용성에 

대한 이주민 인식조사

조사대상
전국 만19세~74세 

성인 
국내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 

단기 체류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 국내 거주 

이주민
(귀화 포함) 

조사 인원 4,000명 8,336명 1,310명

조사 방법 가구 방문 면접조사

가구 방문 면접조사 
원칙

(응답자 원하는 경우 
‘자기기입식 조사’ 병행)

면접조사

조사시기
2018.11.2.

~2018.12.15
2020.9.1.

~2020.10.31
2021.8.11.
~2021.10.6

자료: 여성가족부. (2018). 2018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한국행정연구원. (2020). 2020년 사회통합실태조사.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한 이주민 인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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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문화 수용성

한국인을 상으로 한 「2018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항목에서 이

주민에게 질문이 가능한 문항을 변경해 조사한 내용을 비교한다. 가장 최

근에 시행된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는 2018년 조사로 전국의 일반 

국민 만 19세~74세 성인 4,000명을 상으로 이루어졌다. 다문화 수용

성의 다양성 차원과 관계성 차원을 비교한다.

「한국 사회 수용성에 한 이주민 인식조사」에서는 「2018년 국민 다

문화 수용성 조사」의 수용성 문항을 이주민의 입장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

하 으며, 비교를 위해 응답의 선택지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

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6점으로 

「2018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와 동일한 척도를 사용한다. 「2018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결과는 다문화 수용성 척도로 세부 항목의 점

수, 각 차원의 점수, 전체 점수 등으로 지수를 산출하여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2018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와 하위 문항 

개수가 동일하지 않아 각 항목에 한 평균 점수를 활용한다. 「2018년 국

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이 연구에서 필요한 항목에 

해 평균 점수를 산출한다.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 수용성 정도가 

높다는 의미로 해석하기 위해 「2018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와 「한

국 사회 수용성에 한 이주민 인식조사」에서 비수용적인 내용의 항목에 

해서는 동일하게 역 코딩한 점수로 평균 점수를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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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양성 차원

다양성 차원에서는 문화개방성, 국민정체성, 고정관념을 비교한다. 

1) 문화개방성

문화개방성은 다양한 문화, 피부색이 다른 이주민 증가, 이웃에 생소한 

문화를 가진 이주민 거주 항목인데 다양한 문화와 이주민 증가에 해서

는 한국인이 직접 응답한 점수보다 이주민이 한국의 문화개방성을 더 높

게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익숙하지 않은 문화를 가진 이주민이 이웃에 

산다는 것에 관한 응답에서 한국인의 응답 점수가 이주민의 응답 점수보

다 낮아 한국인의 생각과 달리 이주민이 보기에는 그 점이 가장 개방적이

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과 이주민 서로의 느낌과 생

각이 상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표 4-20> 한국인과 이주민이 인식한 문화개방성

구분
한국인의 문화개방성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인의 문화개방성

항목
평균 
(6점)

항목
평균 
(6점)

1
우리나라는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가 많이 들어올수록 좋다

3.31
한국 사람은 다양한 민족과 문화
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개방적
이다

4.18

2
피부색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더
라도 앞으로 더 많은 외국인이 
들어와 사는 것이 좋다

3.28

한국 사람은 피부색이 다르고 문
화가 다르더라도 앞으로 더 많은 
이주민이 들어와 사는 것을 긍정
적으로 생각한다

3.95

3
다른 동네는 몰라도 바로 이웃에 
생소한 문화를 가진 외국 이주민
이 사는 것은 싫다

3.72
한국 사람은 생소한 문화를 가진 
이주민이 가까운 이웃에 사는 것
을 싫어한다

3.42

한국인 전체 평균 3.44 이주민 전체 평균 3.85

   주: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6점으로 평균 점수를 산출(문화개방성3 역 코딩)하
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수용성이 높은 것을 의미 

자료: 여성가족부. (2018). 「2018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원자료.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제4장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 사회의 수용성 Ⅰ: 양적 연구 207

2) 국민정체성

국민정체성에서는 한국인으로 인정하는 수준에 한 항목을 비교할 수 

있는데, 피부색의 중요성, 한국에서 태어나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이주

민에게 투표권 부여는 인정하더라도 국회의원이나 통령 후보가 되는 

것에 관한 내용을 비교한다. 전반적으로 이주민이 인식한 것보다 한국인

이 스스로를 더 수용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세부적으

로는 피부색과 한국에서의 출생 중요성에 해 이주민은 한국인의 생각

보다 덜 수용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반면, 국회의원이나 통령 후

보로 이주민을 인정하는 것에 해서는 한국인이나 이주민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세 가지 정체성 항목 중 이주민과 한국인이 

가장 덜 개방적인 인식과 태도를 보이는 항목이다. 

<표 4-21> 한국인과 이주민이 인식한 국민정체성

구분
한국인의 국민정체성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인의 국민정체성

항목
평균 
(6점)

항목
평균 
(6점)

1
피부색이 다르면 국적 취득이나 한
국어 능력과는 상관없이 진정한 한
국인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3.59

한국 사람은 피부색이 다르면 이
주민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한국어 능력이 훌륭해도 진정한 
한국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15

2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외국인은 
한국 국적을 취득했더라도 진정한 
한국인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3.60

한국 사람은 이주민이 한국 국적
을 취득했더라도 한국에서 태어나
지 않았으면 진정한 한국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20

3

한국 국적을 가진 외국 이주민에게 
투표권은 인정하더라도 국회의원이
나 대통령 후보로 나서는 것은 받
아들이기 힘들다

2.96

한국 사람은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주민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은 
인정하더라도 국회의원이나 대통
령 후보로 나서는 것은 받아들이
지 않는다

2.99

한국인 전체 평균 3.38 이주민 전체 평균 3.11

   주: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6점으로 평균 점수를 산출(역 코딩)하 으며, 점수가 높
을수록 수용성이 높은 것을 의미 

자료: 여성가족부. (2018). 「2018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원자료.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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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정관념

다양성 차원에서 마지막 하위개념은 고정관념과 차별인데, 이 연구와 

다문화 수용성 조사를 비교하는 문항은 고정관념에 해당하는 항목이다. 

한국인의 고정관념에서 요리, 음악이나 무용, 종교행사를 따로 구분해서 

세 가지 항목으로 조사하 고, 이 연구에서는 세 항목을 종합해 이주민끼

리의 활동과 관련된 하나의 항목으로 체하 다. 그래서 한국인의 고정

관념 항목은 총 4개이고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인의 고정관념 항목은 총 2

개를 활용해 평균을 비교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수용성이 높은 것을 의미

하기 때문에 고정관념에서 점수가 높은 것은 그에 해당하는 고정관념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정관념에서는 전반적으로 이주민은 한국인이 응답한 것보다 덜 개방

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즉, 한국인이 스스로 생각

하는 고정관념보다 이주민은 한국인의 고정관념이 더 많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한국인의 생각을 보면, 국제결혼을 했다가 이혼하는 경우 외국인 

배우자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한 고정관념이 상 적으로 

높다. 그리고 이러한 이주민끼리의 활동보다는 외국인 배우자에 한 고

정관념 수준이 높은 한국인의 경향을 이주민도 유사하게 인식하고 있다. 

한국인 상 조사 항목에서는 이주민끼리의 행사를 구분해서 보았는데, 

요리, 음악 및 공연, 종교 활동 중 한국인은 종교행사에 해 가장 낮은 

수용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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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2> 한국인과 이주민이 인식한 고정관념

구분

한국인의 고정관념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인의 고정관념

항목
평균 
(6점)

항목
평균 
(6점)

1
이웃에 사는 외국 이주민들이 자주 
모여 자신들의 고유 요리를 즐기면 
호의적으로 대하기는 힘들다

4.25

한국 사람은 이주민이 모여 자신
들의 요리, 종교, 음악을 즐기는 
등 이주민끼리만 활동하는 것을 
좋게 보지 않는다

3.642

나는 한국에 사는 외국 이주민들끼
리 따로 모여서 자기들의 음악이나 
무용, 공연을 즐기는 것을 보면 불
편해서 피하게 된다

4.24

3

나는 외국 이주민들이 한국에 사는 
한 그들끼리 따로 모여서 자신들의 
종교행사를 하는 것을 보면 눈총을 
주겠다

4.14

4
국제결혼을 했다가 이혼하는 경우는 
한국인보다 외국인 배우자에게 문제
가 있어서일 것이다

4.12

한국 사람은 국제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하는 경우 한국인보다 외
국인 배우자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3.45

한국인 전체 평균 4.19 이주민 전체 평균 3.55

   주: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6점으로 평균 점수를 산출(역 코딩)하 으며, 점수가 높
을수록 수용성이 높은 것을 의미 

자료: 여성가족부. (2018). 「2018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원자료.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나. 관계성 차원

다문화 수용성의 관계성 차원에서는 일방적 동화기 , 거부·회피 정서, 

상호교류 행동의지에 해 한국인의 생각과 그에 한 이주민의 인식을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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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방적 동화기대

일방적 동화기 는 한국인의 동화기 ,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인의 동

화기 , 그리고 이주민의 동화에 관한 생각 세 가지 비교가 가능하다. 동

화기 의 점수는 높을수록 동화기 를 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먼저 한

국인의 일방적 동화기  정도와 이에 한 이주민의 인식을 비교해 보면, 

전반적으로 이주민이 인식한 것보다는 한국인의 응답이 더 수용적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인은 이주민이 생각하는 것보다 일방적 동화를 덜 기

하는 것이고 반 로 생각하면 한국인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실제로

는 이주민에게 더 일방적 동화를 기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

리고 이주민이 생각하는 일방적 동화 수준은 사실 한국인이 응답한 수준

에 가깝다. 한국인과 이주민이 생각하는 일방적 동화에서 가장 차이가 나

는 것은 이주민이 문화와 관습을 버리고 동화되는 것에 한 기 이다. 

다른 항목은 자신의 것을 버리는 수준의 동화는 아니지만, 마지막 항목은 

자기의 문화를 버리고 한국 관습을 따르는 수준의 동화에 한 항목으로, 

이에 해서 한국인은 다른 항목보다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고 이주민은 

이 항목에 해 그렇게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태도를 엿볼 수 

있어 일방적 동화기 에서 각 집단의 생각이 팽팽한 항목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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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한국인의 일방적 동화기대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인의 

일방적 동화기대
이주민의 일방적 동화에 

관한 생각

항목
평균 
(6점)

항목
평균 
(6점)

항목
평균 
(6점)

1

한국인이 외국 이주
민들을 이해해 주길 
바라기보다는 이주
민들이 한국인을 이
해하려고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

3.29

한국 사람은 한국인
이 이주민을 배려해 
주기보다 이주민이 
한국인을 배려하고 
한국에 적응하도록 
노력하길 바란다

2.80

나는 한국인이 이
주민을 배려해 주
기보다 이주민이 
한국인을 배려하고 
한국에 적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3.14

2

외국 이주민의 자
녀라 하더라도 부
모 나라 언어보다
는 한국어를 완벽
하게 하는 것이 우
선이다

3.19

한국 사람은 이주민
의 자녀라 해도 부
모 나라 언어보다 
한국어를 완벽하게 
하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2.88

나는 이주민의 자
녀라 해도 부모 나
라 언어보다 한국
어를 완벽하게 하
는 것이 우선이라
고 생각한다

3.27

3

한국에 들어와 살고
자 하는 외국 이주
민은 자기의 문화를 
버리고 한국 문화나 
관습을 따르도록 해
야 한다

3.49

한국 사람은 한국에 
사는 이주민이 자기 
문화와 관습을 버리
고 한국의 문화와 
관습을 수용하길 바
란다

3.25

나는 한국에 사는 
이주민은 자기 문
화와 관습을 버리
고 한국의 문화와 
관습을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3.86

한국인 전체 평균 3.32 이주민 인식 전체 
평균

2.98 이주민 생각 전체 
평균

3.42

<표 4-23> 한국인과 이주민이 인식한 일방적 동화기대

   주: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6점으로 평균 점수를 산출(역 코딩)하 으며, 점수가 높
을수록 수용성이 높은 것을 의미 

자료: 여성가족부. (2018). 「2018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원자료.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2) 거부·회피 정서

거부·회피 정서에서는 두 개의 항목이 비교 가능한데, 한국인의 응답은 

이주민에 한 거부·회피 정서가 이주민이 인식하는 것보다 덜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은 한국보다 개발이 덜 된 국가 출신에 한 수용 정도

보다 피부색이 다른 이주민에 한 수용 정도가 약간 더 낮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이주민도 동일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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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4> 한국인과 이주민이 인식한 거부·회피 정서

구분

한국인의 거부·회피 정서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인의 거부·회피 정서

항목
평균 
(6점)

항목
평균 
(6점)

1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 이주민의 옆자리에 앉는 
것은 가능한 한 피하고 싶다

4.33

한국 사람은 한국보다 못사는 나라
에서 온 것 같이 보이는 이주민을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만나면 바로 
옆자리에 앉으려 하지 않는다

3.81

2
이웃이나 동네에서 피부색이 다른 
외국 이주민과 마주치면 왠지 불편
한 느낌이 들어 가까이하기 싫다

4.25
한국 사람은 피부색이 다른 이주민
을 만나면 불편해하고 가까이하지 
않는다

3.79

한국인 전체 평균 4.29 이주민 전체 평균 3.80

   주: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6점으로 평균 점수를 산출(역 코딩)하 으며, 점수가 높
을수록 수용성이 높은 것을 의미 

자료: 여성가족부. (2018). 「2018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원자료.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3) 상호교류 행동의지

상호교류 행동의지는 두 개의 항목으로 비교해 보았는데, 이주민과의 

모임이나 활동에 한 의지와 먼저 친구가 되고자 하는 의지로 알아보았

다. 전반적으로 상호교류 행동의지는 한국인의 응답보다 이주민이 더 한

국인의 태도를 수용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한국인은 이주

민과 함께 친목 모임이나 클럽에 가입하는 것에 해 3.0점 이하로 나타

나 상 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인다. 이는 이주민이 한국인이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으려 한다고 기 하지 않은 자세에서 나온 결과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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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5> 한국인과 이주민이 인식한 상호교류 행동의지

구분

한국인의 상호교류 행동의지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인의 상호교류 

행동의지

항목
평균 
(6점)

항목
평균 
(6점)

1
나는 기회가 있다면 외국 이주민과 
같은 친목 모임이나 클럽에 가입하
겠다

2.99
한국 사람은 이주민과 같이 하는 
친목 모임이나 활동을 기꺼이 하려 
한다

3.65

2
학교나 직장에서 조선족(중국 동포)
이나 탈북자를 동료로 만나면 내가 
먼저 친구가 되고자 노력하겠다

3.15
한국 사람은 학교나 직장에서 이주
민을 만나면 먼저 친구가 되고자 
노력한다

3.70

한국인 전체 평균 3.07 이주민 전체 평균 3.68

   주: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6점으로 평균 점수를 산출하 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수용성이 높은 것을 의미 

자료: 여성가족부. (2018). 「2018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원자료.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2. 신뢰와 포용

한국인과 이주민의 신뢰에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두 조사의 차이로 인해 비율을 절 적으로 비교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

으나 한국인은 외국인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더 많고, 이주민은 한

국인을 신뢰한다는 응답이 더 많다. 한국인이 이주민을 얼마나 신뢰한다

고 생각하는지에 한 이주민의 응답은 한국인이 이주민을 신뢰한다는 

비율이 약간 더 높다. 실제 한국인이 이주민을 생각하는 것보다 이주민은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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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6〉 한국인과 이주민의 신뢰 정도
(단위: %)

구  분
신뢰하지 
않는다

신뢰한다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약간 
신뢰한다

매우 
신뢰한다

한국인 응답 24.9 60.5 85.4 14.3 0.3 14.6

이주민 응답 1 3.9 28.8 32.7 60.3 7.0 67.3

이주민 응답 2 1.1 12.5 13.6 69.0 17.4 86.4

  주: 1) 한국인 질문: 귀하는 ‘국내 거주 외국인’ 집단에 하여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2) 이주민 질문: 1 한국인은 이주민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 귀하는 한국인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2020). 2020년 사회통합실태조사. p. 174.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한국인이 이주민에 해 가지는 감정의 정도를 알아본 결과를 비교해 

보았다. 평균 점수로 비교해 그 경향을 알아보면, 한국인은 이주민에 

한 감정이 ‘차갑다’와 ‘따뜻하다’의 중간에 못 미치는 정도로 차갑다는 쪽

에 가깝지만, 이주민은 중간에서 따뜻하다는 쪽에 더 가깝게 한국인의 감

정을 인식하고 있다. 다수가 응답한 것으로 비교해 보아도 한국인에게서 

가장 많이 나타난 응답은 ‘차갑다’와 ‘따뜻하다’의 중간 지점이고, 이주민

이 인식하기에는 중간보다 더 따뜻한 지점으로 이주민은 한국인을 약간 

따뜻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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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7〉 한국인의 이주민에 대한 감정
(단위: %, 점)

구  분

① ② ③ ④ ⑤
평균
(5점)0

차갑다
25 50

↔
75 100

따뜻하다

한국인 응답 7.9 33.6 50.7 7.4 0.4 2.6

이주민 응답 0.9 7.3 38.3 46.7 6.7 3.5

   주: 1) 한국인 질문: 귀하는 ‘국내 거주 외국인’에 한 감정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0도씨
(℃)(차갑다)에서 100도씨(℃)(따뜻하다) 사이 중 자신의 감정을 온도로 말씀해 주십시오.

        2) 이주민 질문: 귀하는 평소 한국인이 이주민에 해 어느 정도 따뜻한 감정(친근감, 우호적인 
태도 등)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0(차갑다)에서 100(따뜻하다) 사이 중 자신이 느끼
는 감정 정도를 말씀해 주세요.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2020). 2020년 사회통합실태조사. p. 282.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사회적 거리감은 이주민을 어느 정도로 받아들이는지를 잘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이다. 「2018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에서는 이 사회적 거

리감에 해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지 친 함의 순서가 있는 것

으로 조사하 다. 그러나 관계에 한 선호가 반드시 순서 로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 이 연구에서는 각각의 관계에 해 어느 정도 

좋아하는 것 같은지를 조사했다. 두 조사의 질문 방법이 다르게 설계되었

기 때문에 한국인과 이주민이 가진 인식의 경향을 파악해 간접적인 비교

를 해보고자 한다. 

사회통합실태조사(한국행정연구원, 2020)의 결과에서는 한국인은 이

민자/노동자를 직장동료가 되는 것까지 받아들인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

장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이주민을 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한

국인은 이주민이 직장동료가 되는 것에 해 선호한다고 인식하는 정도의 

점수가 가장 높다. 배우자가 되는 것에 해서 수용하는 한국인 비율은 낮

은 수준이며, 이주민 조사에서도 배우자가 되는 것에 한 한국인의 선호

에 한 인식 점수가 큰 차이는 아니지만 가장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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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8〉 한국인의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단위: %)

구  분
받아들일 수 

없음
나의 이웃이 

되는 것

나의 
직장동료가 

되는 것

나의 절친한 
친구가 되는 것

나의 배우자가 
되는 것

전체 9.9 29.7 42.0 16.4 2.0

   주: 질문: 귀하는 ‘외국인 이민자/노동자’를 어느 정도 관계까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2020). 2020년 사회통합실태조사. p. 260.

〈표 4-29〉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인의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단위: 점)

구  분 이웃이 되는 것 직장동료가 되는 것 절친한 친구가 되는 것 배우자가 되는 것

평균 2.70 2.81 2.73 2.64

   주: 1) 질문: 한국인은 귀하를 포함한 이주민과 다음과 같은 관계가 되는 것을 좋아한다고 느끼십
니까?

        2) 평균은 ‘전혀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 1점 ~ ‘매우 좋아하는 것 같다’ 4점으로 하여 산출하
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출신지역에 따른 한국인의 사회적 거리감에 해서는 한국종합사회조

사 KGSS(성균관 학교, 2018)의 결과와 경향을 비교해 볼 수 있다. 한국

인에게 특정 지역의 외국인을 이웃/직장동료/결혼으로 맺어진 친척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질문한 결과를 보면, 중국인-동남아시아인-미국·캐

나다 및 유럽인의 순으로 수용 정도가 높아진다. 그리고 이웃-직장동료-

결혼으로 맺어진 친척 순으로 가능하다는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발견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웃/직장동료/배우자가 되는 것에 해 한국인이 좋아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이주민에게 알아본 결과이다. 한국종합사회조사 

KGSS(성균관 학교, 2018)의 질문 방식에 차이가 있지만, 출신지역 별 

이주민이 응답한 내용을 비교해 볼 수 있다. 기타로 구분된 서양 국가 및 

일본· 만 등 출신 이주민이 한국인이 자신들과 이웃/직장동료/배우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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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을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가장 높은 결과를 볼 수 있다. 이

는 한국종합사회조사 KGSS에서 한국인이 미국/캐나다인, 유럽인과 관

계 수용을 긍정적으로 응답한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동·서남아시

아와 중국 출신의 경우는 한국인의 생각과 약간씩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이주민의 출신지역 별 사회적 거리감에서는 직장동료가 되는 것에 한 

거리감이 한국인의 생각과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인의 태도가 가장 잘 부

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0〉 출신지역별 이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사회적 거리감 
(단위: %)

구  분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

결혼으로 맺어진 가까운 
친척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중국인 77.9 21.2(0.9) 75.8 23.9(0.3) 68.3 31.0(0.7)

동남아시아인 82.7 16.3(1.0) 80.5 19.3(0.2) 69.9 29.2(0.9)

미국/캐나다인 86.9 12.1(1.0) 85.0 14.9(0.2) 75.5 23.9(0.7)

유럽인 86.4 12.5(1.1) 83.6 16.1(0.3) 74.8 24.5(0.7)

   주: 1) 질문: 귀하는 다음 각 국가나 지역 사람들을 다음의 각 상황에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2) 괄호 안은 무응답 비율임.
자료: 성균관 학교. (2018). 한국종합사회조사 KGSS 2003-2018. pp. 594-596.

〈표 4-31〉 출신지역별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인의 사회적 거리감
(단위: 명, 점)

구  분 이웃이 되는 것 직장동료가 되는 것 배우자가 되는 것

전체 2.70 2.81 2.64

출신지역 　 　 　

   중국(한국계 포함) 2.70 2.74 2.64

   동·서남아시아 2.65 2.82 2.57

   기타(서양 및 일본·대만 등) 2.87 3.00 2.85

   주: 평균은 ‘전혀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 1점,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 2점, ‘약간 좋아하는 
것 같다’ 3점, ‘매우 좋아하는 것 같다’ 4점으로 하여 산출하 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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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을 한국 국민으로 수용하는 것에 해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 한

국인에게 알아본 결과와 그에 관한 생각을 이주민에게 알아본 결과를 비

교해 보면, 평균 점수가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긍정

도 부정도 아닌 보통 정도의 수준이며 이주민은 동의한다고 인식하는 방

향에 아주 약간 가까운 것을 볼 수 있다.

〈표 4-32〉 이주민(외국인)을 한국 국민으로 수용하는 정도 
(단위: %, 점)

구  분

0 1 2 3 4 5 6 7 8 9 10
평균
(10
점)

전혀 
동의
하지 

않는다

보통
매우 
동의
한다

한국인 응답 1.9 1.9 4.5 7.3 10.5 30.8 19.0 16.7 5.9 0.8 0.8 5.2

이주민 응답 1.7 1.3 3.4 4.7 8.1 24.9 17.3 20.2 14.0 2.9 1.6 5.8

   주: 1) 한국인 질문: 귀하는 외국인을 우리나라 국민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하여 어떻게 생각하
십니까?

        2) 이주민 질문: 귀하가 느끼기에 이주민을 한국 국민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해 한국인은 어
느 정도 동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2020). 2020년 사회통합실태조사. p. 257.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한국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세부 항목별로 한국인의 생각과 이

주민의 인식을 비교해 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에 

한 항목을 조사하 으나, 기존 「2018년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에

서는 없던 항목으로 비교 시에는 제외한다. 

한국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중 이주민이 인식하기보다 한국인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건을 살펴보면,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것, 한국의 

정치제도와 법을 존중하는 것, 한국 국적을 갖는 것이다. 이 세 가지는 여

러 항목 중 한국인과 이주민 모두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한 상위 세 가지 

요건이다. 이주민은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것, 한국인은 한국의 정치제도

와 법을 존중하는 것의 중요도가 가장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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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3〉 한국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의 중요도
(단위: 점)

구분 한국인 응답 평균 이주민 응답 평균

1. 한국에서 태어나는 것 2.86 2.99

2. 한국인 조상을 가지는 것 2.94 3.00

3. 아버지가 한국인인 것 2.97 3.05

4. 어머니가 한국인인 것 2.93 2.99

5. 생애의 대부분을 한국에서 사는 것 2.85 2.89

6.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것 3.25 3.21

7. 한국의 정치제도와 법을 존중하는 것 3.34 3.15

8. 한국 국적을 갖는 것 3.29 3.19

전체 평균(4점) 3.05 3.06

   주: 1) 한국인 질문: 귀하는 한국인으로 인정받기 위해 갖춰야 할 요건으로 다음의 사항들이 얼마
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 이주민 질문: 귀하는 한국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다음 사항들이 어
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 한국인과 이주민 질문 응답지는 동일한 척도(전혀 중요하지 않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약간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로 구성됨.

        4) 평균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1점 ~ ‘매우 중요하다’ 4점으로 하여 산출하 음. 
자료: 여성가족부. (2018). 「2018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원자료.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제4절 소결

  1. 다문화 수용성

다문화 수용성에서는 다양성 차원과 관계성 차원을 통해 이주민이 한

국의 다문화 수용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점수가 높을

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은 것을 의미하는데, 다양성 차원 중 문화개방성

에 해서는 점수가 상 적으로 높은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가장 수용

성이 높은 부분은 다양한 민족과 문화를 받아들이는 개방성이다. 다양성 

차원 중 가장 수용성이 낮은 하위요소는 국민정체성으로 그중에서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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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국적을 취득한 이주민에게 투표권까지는 주더라도 국회의원이나 통

령 후보로 나서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고 이주민은 느끼

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4> 다양성 차원에서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의 다문화 수용성

다양성 
차원 

하위요소
항목

항목별 
평균 점수

하위요소별 
평균 점수

다양성 
차원 평균 

점수

문화개방성

1. 한국 사람은 다양한 민족과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개방적이다

4.18

3.85

3.47

2. 한국 사람은 피부색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더라
도 앞으로 더 많은 이주민이 들어와 사는 것
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3.95

3. 한국 사람은 생소한 문화를 가진 이주민이 가
까운 이웃에 사는 것을 싫어한다

3.42

국민정체성 

1. 한국 사람은 피부색이 다르면 이주민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한국어 능력이 훌륭해도 진
정한 한국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15

3.11
2. 한국 사람은 이주민이 한국 국적을 취득했더라

도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진정한 한국인
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20

3. 한국 사람은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주민에게 투
표권을 주는 것은 인정하더라도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후보로 나서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99

고정관념 
및 차별  

1. 한국 사람은 이주민이 모여 자신들의 요리, 종
교, 음악을 즐기는 등 이주민끼리만 활동하는 
것을 좋게 보지 않는다

3.64

3.45
2. 한국 사람은 국제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하는 

경우 한국인보다 외국인 배우자에게 문제가 있
다고 생각한다

3.45

3. 한국 사람은 이주민의 피부색이 어두우면 가난
한 나라에서 왔다고 생각한다

3.27

   주: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6점으로 평균 점수를 산출(필요에 따라 역 코딩)하 으
며, 점수가 높을수록 수용성이 높은 것을 의미 

자료: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관계성 차원의 하위요소 중 수용성이 상 적으로 높은 요소는 거부·회

피 정서이다. 즉, 이주민이 한국인으로부터 느끼는 거부나 회피 정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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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지 않아 수용적이라고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상호교류 행동

의지도 어느 정도 보여 수용성의 정도가 매우 낮지는 않아 보인다. 그러

나 일방적 동화기 에 해서는 점수가 낮은 항목들이 다수 있는데, 이주

민이 자기 문화를 완전히 버리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국 문화나 

언어가 우선으로 한국에 이주한 이주민이 한국에 적응하고 동화되기를 

바라는 경향이 강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표 4-35> 관계성 차원에서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의 다문화 수용성

관계성 
차원 

하위요소
항목 항목별 

평균 점수
하위요소별 
평균 점수

관계성 
차원 평균 

점수

일방적 
동화기대

1. 한국 사람은 한국인이 이주민을 배려해 주기
보다 이주민이 한국인을 배려하고 한국에 적
응하도록 노력하길 바란다

2.80

2.93

3.39

2. 한국 사람은 이주민의 자녀라 해도 부모 나라 
언어보다 한국어를 완벽하게 하는 것을 우선
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2.88

3. 한국 사람은 한국에 사는 이주민이 자기 문화
와 관습을 버리고 한국의 문화와 관습을 수
용하길 바란다

3.25

4. 한국 사람은 한국인과 결혼한 이주민은 한국 
배우자 가족의 풍습과 예절을 우선적으로 따
르기를 바란다

2.80

거부·회피 
정서 

1. 한국 사람은 한국보다 못사는 나라에서 온 것 
같이 보이는 이주민을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만나면 바로 옆자리에 앉으려 하지 않는다

3.81

3.80

2. 한국 사람은 피부색이 다른 이주민을 만나면 
불편해하고 가까이하지 않는다

3.79

상호교류 
행동의지  

1. 한국 사람은 이주민과 같이 하는 친목 모임이
나 활동을 기꺼이 하려 한다

3.65

3.71
2. 한국 사람은 학교나 직장에서 이주민을 만나

면 먼저 친구가 되고자 노력한다
3.70

3. 한국 사람은 말이 통하지 않는 이주민의 이야
기도 귀 기울여 들어준다

3.79

   주: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6점으로 평균 점수를 산출(필요에 따라 역 코딩)하 으
며, 점수가 높을수록 수용성이 높은 것을 의미 

자료: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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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뢰와 포용성

이주민은 한국인이 이주민을 신뢰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67.3%로 나

타났다. 중국 출신의 경우 그렇게 생각하는 비율이 상 적으로 낮고, 차

별 경험이 없는 이주민 집단은 신뢰한다고 느끼는 비율이 상 적으로 높

은 특징을 보 다. 이주민이 한국인을 어느 정도 신뢰하는지 보면, 응답 

이주민의 86.4%가 신뢰한다고 응답해 이주민은 한국인이 이주민을 신뢰

한다고 느끼는 것보다 한국인을 더 신뢰하는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한

국인을 가장 신뢰하는 집단은 서양이나 일본 및 만 등 출신 이주민이

며, 가장 낮은 신뢰 정도를 보인 집단은 중국 출신으로 나타났다. 

한국인에게 느끼는 감정은 보통보다 따뜻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한국인이 이주민에게 갖는 감정이 어느 정도 따뜻한지는 이주민의 거

주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 는데, 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보다 비수도권

에 거주할 경우 따뜻한 감정을 느끼는 정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이주민과 관계를 이웃, 직장동료, 절친한 친구, 배우자가 되는 것으로 

나누어 알아본 결과에서는 보통보다는 좋아하는 것 같다는 쪽에 가까웠는

데, 네 가지 관계 중 직장동료가 되는 것을 가장 좋아한다고 느끼며, 배우

자가 되는 것을 가장 덜 좋아한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신

이 속한 이주민 집단과 한국인이 관계 맺는 것을 좋아한다고 느끼는 경향

을 찾아볼 수 있다. 즉, 체류자격이 취업인 경우는 직장동료가 되는 것에 

한 점수가 가장 높고, 체류자격이 결혼인 경우는 배우자가 되는 것에 

한 점수가 가장 높다. 이웃이나 절친한 친구는 결혼이나 정주 자격으로 한

국에 체류하는 이주민이 상 적으로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한국인이 이주민을 한국 국민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해서는 0에서 10

점 중 평균 5.78점으로 보통보다는 약간 더 받아들이는 것에 동의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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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체류자격이 결혼인 경우, 비수도권에 거주하

는 경우,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가 상 적으로 이주민을 한국 국민으로 

받아들인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이주민 집단에 한 태도에서

도 체류자격이 결혼인 경우가 자신이 속한 집단에 해 한국인의 태도가 

수용적이라고 느끼는 경향을 찾아볼 수 있어, 결혼으로 한국에 입국한 경

우 한국인의 배우자로서 한국 국민과의 물리적·정서적인 거리가 실제로 

접할 뿐 아니라 결혼 이주 집단에 한 한국 국민의 수용성도 높이 인

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문화 수용성에서 확인했듯이 한국인은 다양한 문화나 인종에 해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나 국민정체성에서는 덜 개방적인 태도를 보인다. 

국민정체성을 더 상세히 알 수 있는 항목으로 한국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9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것이 4점 중 

3.21점으로 가장 높은 평균 점수를 보 다. 다문화 수용성이나 차별 등에

서 한국어의 중요성이 나타난 결과와 방향을 함께 하는 결과로 보인다. 

그다음은 한국 국적을 갖는 것, 한국의 정치제도와 법을 존중하는 것이 

뒤를 잇고, 3점 이상인 것을 기준으로 보면,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과 

아버지가 한국인인 것이 중요하게 나타났다. 국방의 의무는 그동안 질문

에 거의 포함되지 않았던 항목인데 외국인도 한국에서의 국방의 의무를 

한국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으로 생각할 정도로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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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6〉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의 중요도
(단위: 점)

구  분 평균 (4점)

1. 한국에서 태어나는 것 2.99

2. 한국인 조상을 가지는 것 3.00

3. 아버지가 한국인인 것 3.05

4. 어머니가 한국인인 것 2.99

5. 생애의 대부분을 한국에서 사는 것 2.89

6.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것 3.21

7. 한국의 정치제도와 법을 존중하는 것 3.15

8. 한국 국적을 갖는 것 3.19

9.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 3.05

   주: ‘전혀 중요하지 않다’ 1점 ~ ‘매우 중요하다’ 4점으로 평균 점수 산출
자료: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이주민이 한국에 도움을 주는 존재라고 생각하는지 위협적인 존재하고 

생각하는지 알아보는 항목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위협적인 존재를 의미

하는 것으로 정리하 다. 범죄율과 국가재정에 관한 생각이 점수가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은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는 생각에 한 점수가 높아 이 

세 가지에 해 한국인이 이주민을 좋지 않게 생각한다고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37〉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인의 이주민에 관한 생각과 위협의식
(단위: 점)

한국 사람은 ․ ․ ․ 라고 생각한다 평균 (4점)

1. 이주민이 한국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 2.56

2. 이주민이 증가하면 범죄율이 높아진다 2.68

3. 이주민이 증가하면 그들을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재정 부담이 커진다 2.68

4. 학교에 이주민의 자녀들이 너무 많으면 교육의 질이 나빠진다 2.43

5. 이주민이 한국경제에 도움을 준다 2.31

6. 이주민이 새로운 아이디어와 문화로 인해 한국 문화를 풍부하게 만든다 2.47

   주: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4점으로 평균 점수를 산출(필요에 따라 역 코딩)하 으
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 인식이 높은 것을 의미 

자료: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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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에 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노력한다고 생각하

는지에 해서는 83.0%가 노력한다고 응답하 다. 다른 지역 출신 이주

민보다 서양이나 일본 및 만 등 출신 이주민은 노력한다고 응답한 비율

이 68.1%로 상 적으로 낮고, 차별을 경험한 적 있는 이주민 또한 노력

한다는 비율(78.6%)이 상 적으로 낮다. 그러나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이

주민은 노력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91.1%로 높은 특징을 보인다. 

현재 이주민이 가진 한국에 한 인식이 처음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응

답한 비율이 높은 집단은 체류 기간 5년 이상인데, 체류 기간이 5년 이상

인 이주민의 경우 처음보다 매우 많이 좋아졌다는 비율이 22.5%로 상

적으로 높고, 처음보다 약간 나빠졌다는 의견에서는 5년 이상의 경우가 

8.4%로 상 적으로 약간 높다. 즉, 한국 체류 기간이 5년 이상 되면, 처음 

인식과 달리 변화하는 기점으로 보이고, 이때 한쪽 방향으로의 변화가 아

닌 긍정이나 부정의 방향으로 나뉘어 이동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중국 출신 이주민은 처음보다 한국에 한 인식이 매우 좋아졌다는 비율

이 상 적으로 높고, 서양이나 일본 및 만 등 출신의 이민자는 한국에 

한 인식이 처음보다 약간 나빠졌다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차별 경험이 있는 경우에도 나빠졌다는 응답 비율이 차별 경험이 없

는 경우보다 높다. 이렇게 한국 사회에 한 인식에 향을 주는 주요 요

인은 직장이나 학교에서 만나는 한국인 동료나 친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주변 한국 사람이 주는 향이 이주민이 한국 사회에 한 인식을 

형성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

목해야 할 것은 TV, 신문, 미디어 등 한국 언론의 향도 여러 요인 중 상

적으로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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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주민 수용성에 대한 한국인과 이주민 인식

이주민 수용성에 해 한국인이 직접 응답한 결과와 이주민이 한국인

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고 느끼는지에 한 응답을 경향성 파악 수준에

서 비교해 보았다. 

다문화 수용성 중 다양성 차원에서 문화개방성, 국민정체성, 고정관념

을 비교하 다. 첫 번째,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인의 문화개방성은 한국인

이 응답한 것보다 더 수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이주민이 인식

한 한국인의 국민정체성은 한국인이 응답한 것보다 덜 수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마지막 고정관념에서는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인의 수

용성이 한국인이 응답한 것보다 덜 수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수용성 중 관계성 차원에서는 일방적 동화기 , 거부·회피 정

서, 상호교류 행동의지를 비교하 다. 첫 번째,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인의 

일방적 동화기 는 한국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일방적 동화를 더 기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인의 거부·회피 정서는 

한국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거부·회피 정서가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인의 상호교류 행동의지는 한국인이 응답한 

것보다 더 높은 의지를 가진 것으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민은 한국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한국인이 이주

민을 신뢰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더 따뜻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인으로 받아들이는 정도와 한국인

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의 중요도는 한국인의 응답과 이주민의 응답이 

매우 유사한 경향을 보여 한국인의 태도와 별개로 한국 국민으로 받아들

이는 것에 해서는 더욱 객관적인 인식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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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과 제4장에서는 이 연구를 통해 수행된 양적 조사의 결과를 제시

하 고, 제5장은 양적 연구 주제는 동일하게 유지하지만 다른 접근 방법

으로 한국 사회의 이주민에 한 수용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양적 조사에

서는 이주민을 상으로 한국에 한 인식을 조사하고 전체와 집단별 특

징을 살펴보았다. 이번 장에서는 양적 조사에서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기 

힘든 이주민의 경험이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직접 면담 방법을 활용해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주민 내 모든 집단을 상으

로 질적 연구를 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한국의 이주민 집단 중 가장 규모

가 큰 두 집단인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을 상으로 포커스그룹인터

뷰(Focus-group interview)를 실시한다. 그리고 한국의 이주민 상 센

터나 민간 기관의 종사자 등 이주민을 현장에서 가까이 그리고 빈번하게 

접하는 현장 전문가를 상으로 이주민 수용성에 한 의견을 청취해 이

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의 수용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제1절 이주노동자가 인식한 한국 사회 수용성

이주노동자는 한국 사회의 무  뒤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인 동시에, 무

 자체를 가능하게 하는 구성원이다. 단기취업 비자를 통해 입국한 이주

노동자 부분은 사회의 하위계층마저 꺼리는 위험하고, 힘들고, 도시로

부터 먼 곳으로 취업을 한다. 또한, 체류, 기간을 연장하려면 매우 제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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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일정 계약 기간이 지나면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 

전제된다. 이미 한국에서의 취업 기회를 잡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불한 이주노동자는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온전히 돈을 벌고, 저축하는 

데 집중하지 않으면 높은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주노동자

의 한국생활은 거의 사업장으로 제한되며, 사회적 관계 역시 사업장 내에

서 혹은 이전 사업장 등 업무와 관련된 네트워크가 부분을 이룬다. 선

행연구결과도 이주노동자의 주류사회에 한 이미지에 향을 미치는 요

인은 근무환경, 직업만족도, 직속 상사와의 관계 등 모두 작업과 관련된 

요인으로 나타났다(김석호, 김상욱, 한지은, 2009; Ea, Griffin, 

L’Eplattenier, & Fitzpatrick, 2008; Wang & Sangalang, 2005). 한

국 사회의 다문화사회로의 이행 수준이 이주민의 시각에는 어떻게 비치

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 이 절에서는 이주노동자를 상으로, 이주노동

자의 시각으로 재구성한 한국 사회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하 다. 이를 위

해 이 연구에서는 이주노동자 집단의 다수를 형성하는 중국 동포, 베트

남, 태국, 필리핀 출신 이주노동자를 상으로 포커스그룹인터뷰를 실시

하 다. 이주노동자가 마주하는 한국 사회에 한 인식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형성될 수 있다. 미디어를 통해, 중교통이나 공공장소에서의 경험

을 통해, 직장에서 고용주 또는 한국인 동료와의 관계를 통해, 그리고 정

부의 정책과 제도를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따

라서 단지 한국 사회가 어떠한지에 관해서 묻지 않고, 그들의 삶의 환경

과 조건을 형성하는 다양한 측면에 관해 묻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

다. 포커스그룹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참여자들이 공통으로 공감하는 부분

과 이견이 있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어느 정도 일반적

인 경험과 개인의 독특한 경험 등을 구분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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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주노동자 포커스그룹인터뷰 참여자

포커스그룹인터뷰의 질문은 크게 1) 한국에 한 인상, 2) 한국 사회의 

편견과 차별, 3) 한국인과의 관계 및 도움 교환, 4) 이주민에 한 지원 및 

정책, 5) 사회통합 및 사회적 기 를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포커

스그룹인터뷰는 이주노동자의 출신국가별로 2021년 10월에 4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언어적 특성으로 인해 출신지역별로 그룹을 구성해 진행하

다. 참여자는 베트남인 3명, 중국 동포 3명, 태국인 3명, 필리핀인 3명 

등 각 그룹 당 3명씩 총 12명이 참여하 다.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중국 동포 그룹을 제외한 모든 그룹은 통역사를 동반하여 인터뷰를 진행

하 다. 태국인 그룹의 통역사는 한국인이면서 태국 출신 이주노동자를 

도우며 그들의 다양한 경험을 매우 가까이에서 함께 겪은 사람이었다. 인

터뷰 중 도움이 되는 설명이 있어 아래 내용에 일부 포함한다. 각 인터뷰

는 2시간 30분~3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심층 면접 참여자의 성비는 남성 7명, 여성 5명으로 재외동포, 가족초

청, 방문취업제 등 비교적 입국 경로가 다양한 중국 동포를 제외하고는 

나라별로 남성 이주노동자 2명과 여성 이주노동자 1명으로 구성하여 성

별에 따른 경험의 차이를 포착하고자 하 다. 입국 시기와 연령은 다양하

게 분포하 으나, 입국 직후와 현재 시점에서 느끼는 한국 사회에 한 

경험을 충분히 비교할 수 있도록 1~2년 이내 입국자는 제외하 다. 체류

자격은 기본적으로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E-9)를 중심으로 조

사하고, 중국 동포의 경우 특별고용허가제도 비자인 방문취업제(H-2)로 

제한하 으나, 방문취업제(H-2)에서 이후 재외동포(F-4)로 체류자격을 

변경한 사람들도 연구 상에 포함하 다. 직종은 중국 동포를 제외한 모

두가 공장노동자 으며, 비교적 직종선택이 자유로운 동포 이주민은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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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가사도우미와 요양보호사 등 돌봄 노동에 종사 중이었다. 그 외 결혼 

여부와 가족 상태는 미혼 1명, 동거 1명, 이혼 1명을 제외하고 모두 혼인 

중이었고, 자녀 양육 과정에 있는 상자 7명은 모두 모국에서 자녀를 양

육하고 있었다.

<표 5-1> 이주노동자 포커스그룹인터뷰 참여자

그룹 구분 연령 성별 출신국가
한국
입국
연도

함께 
사는 
가족

현재
거주
지역

직종 체류 자격

1

A1 30 남 베트남 2012 없음 수도권 공장노동자 E-9

A2 38 남 베트남 2005 있음 수도권 공장노동자 E-9

A3 37 여 베트남 2012 있음 수도권 공장노동자 E-9

2

A4 62 여 중국 동포 2008 있음 수도권 입주 
가사도우미

F-4 
(H-2에서 변경)

A5 70 남 중국 동포 2006 있음 수도권 요양보호사 F-4
(H-2에서 변경)

A6 48 여 중국 동포 2014 있음 수도권 입주 
가사도우미 H-2

3

A7 37 여 태국 2019 - 비수도권 공장노동자 E-9

A8 39 남 태국 2017 - 비수도권 공장노동자 미등록

A9 39 남 태국 2015 - 비수도권 공장노동자 미등록

4

A10 34 여 필리핀 2017 없음 비수도권 공장노동자 E-9

A11 29 남 필리핀 2018 있음 수도권 공장노동자 E-9

A12 40 남 필리핀 2007 없음 비수도권 공장노동자 E-9

  2.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 및 수용성

가. 한국 입국 전후 한국에 대한 기대

1) 입국 전 한국의 이미지

이주노동자 부분이 입국 전에 가지고 있던 한국에 한 이미지는 미

디어, 특히 한류열풍을 타고 전 세계로 확산 중인 한국 드라마를 통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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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된다. “예쁘고”, “깨끗하고”, “ 기업”에, “잘생긴” 사람들이 나오는 드

라마를 시청하면서 한국에 해 매우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했음을 고

백하 다. 그러한 모습들이 한국을 경제적으로 발전된 나라로 생각하도

록 만들었기 때문에, 한국에 가서 일하는 것에 해서도 긍정적 기 를 

품을 수 있었다. 또한,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예비 이주노

동자들은 기본적인 언어시험을 봐야 하는데, 한국어 교육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충분히 가용할 수 없는 경우, 한국 드라마는 독학의 좋은 자원이 

되기도 하 다.

“한국에 오기 전에 저도 (A7처럼) 드라마를 봤고, 드라마 제목이 기억이 안 나
는데, 한국이 되게 발전되어 있고 이런 걸 드라마를 통해서 많이 봐왔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생겼고, 한국이 많이 발전되어 있고 그러니
까 경제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 도움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A8, 태국)

2) 한국으로의 출국 결정 

이때 한국에 한 이미지와 함께 이주노동자의 출국 결정에 향을 미

치는 중요한 요인은 이들이 본국에서 마주한 상황과 그 해결책으로서의 

한국행이다. 중국 동포의 경우 한국에서의 거주와 생활환경에 한 정보

가 본국 동포들에게 더 구체적이고, 오랜 기간 전해져왔을 뿐 아니라, 이

미 많은 동포 네트워크가 한국에 형성되어 있고, 가족초청 등 제도적 입

국장벽이 낮아서 이주에 관한 결정과 실천의 비용이 상 적으로 낮다. 반

면 필리핀 출신 노동자의 출국 결정 사유는 이보다 더 경제적 이유와 

접하게 연결된 것을 알 수 있다. 면접에 참여한 이주민 중 한 명은 한부모 

가정으로서 자녀가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부족한 양육비를 감당하기 

위해 해외로 떠나왔다고 하 다. 이처럼 본국에서 어내는 요인(push 

factor)이 강력할 경우, 총급여 수준이 이주할 국가를 결정하는 데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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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향을 미치는데, 이 이주민은 친구들로부터 한국의 급여 수준이 가장 

좋다고 들어왔다고 하 으며 필리핀 출신 통역사 역시 필리핀 사람이 주

로 돈을 벌기 위해 해외 이주를 나가는 국가 중 한국의 급여 수준이 가장 

높을 뿐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만 등 국가보다 한국의 급

여가 3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고 증언하기도 하 다.

3) 생각해 온 모습과 다른 한국

그러나 한국에 입국한 이후,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한국의 모습은 본국

에서 가지고 있던 기 와는 매우 달랐다. 당장 작업해야 하는 공장의 상

황은 드라마에서 전혀 볼 수 없던 것이었고, 언어가 통하지 않아 발생하

는 어려움도 있었으며 부분은 이주민에 한 편견과 차별을 마주할 때 

그러한 차이를 느꼈다고 밝혔다. 

“아까 이 친구(A1)처럼 한국 드라마를 보니까, 한국이 엄청 예쁘고 회사도 다 
큰 회사만이 보이잖아요. 기업들만 보여주고. 근데 막상 한국에 오니까 그렇게 
드라마처럼 막 대기업인 거 아니고 가족이 하는 공장이 너무 많다 보니까. 좀 처
음에 자기 상상했던 거하고, 막상 오니까 좀 그런 거, 좀 너무 달라서 약간 좀 그
런 거 있고요. 그리고 한국을 처음 왔을 때니까, 한국말 많이 못해서 좀 힘들었
고요. 근데 그 당시에도 그래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사장님이 
그래도 좀 잘 해줬어요. 잘 해줬고. 그런데 아무래도 외국 근로자이다 보니까, 
약간 좀 무거운 일, 힘든 일을 좀 시켰고요. 한국 사람에 비해서.” (A2, 베트남)

나. 한국 사회·한국인에 대한 이미지

한국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기 와의 차이에 따른 당혹스러

움과 편견 및 차별적 우에 의한 실망 이외에도, 한국 사회와 사람들에 

해 좀 더 구체적인 이미지가 생기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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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크게 4가지 정도로 정리되는데, 첫째는 한국 사회의 사회적 인프라에 

한 감탄이며, 둘째는 한국 사람들의 목적 지향적이고 경쟁적인 태도이

고, 셋째는 규율과 질서를 중시하는 시민성, 마지막으로는 주류사회의 편

견을 그 로 답습한 젠더 인식이다.

1) 공공시설 및 사회적 인프라

모든 인터뷰에서 이주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언급한 한국 사회의 이미

지는 발전된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편리한 교통과 의료 시스템 등 공공시

설 및 사회적 인프라이다. 그중에서도 의료 관련 복지와 병원 시설과 관

련된 제반 환경이 본국보다 훨씬 좋다는 발언이 자주 등장했다. 특히 연

령 가 높은 중국 동포 노동자들은 건강이 악화하거나 주변에 병원 신세

를 지는 사례도 가까이서 봐왔기 때문에,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와 친절하

고 의학적으로 뛰어난 병원,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환자들을 위한 복

지제도, 그리고 공적제도가 포섭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메우는 민간단체 

등에 해 높게 평가하 다. 

“또 다 병원 가면 서비스도 좋고, 태도도 좋고. … 전철에 가면 에스컬레이터도 
없고 엘리베이터도 없는 데 있잖아요. 그럼 거기 직원들한테 전화로 하면, 내가 
이거 무거워서 못 드는데 다 연락하면 갔다와주고. 중국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
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라 다 교포들이 말해요. 다만 차별하는 게…” (A4, 중국 
동포)

“한국이 의료보험이 진짜 좋은기라. 중국은 의료보험 있지만 아직까지… … 병원
을 가면은 큰 병도 아닌데 막 검사를 엄청 하더라고요. 뭐 검사하고 이것도 검사
하고, 큰 병도 아닌데 (웃음)” (A5, 중국 동포)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주노동자 지원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통역사

는 오히려 이주민들이 저소득층을 상으로 치료비를 일부 감면해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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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병원의 복지서비스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이주민 

환자에게 높은 수수료를 받아내고 치료비를 깎아주겠다는 사기도 빈번히 

일어난다고 증언했다. 

2) 경쟁 사회와 성공 지향적 한국인

한국에 한 또 다른 이미지는 성공 지향적이며, 목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때로는 "워커홀릭"의 이미지다. 기존에 "빨리빨리"라는 말로 

표되던 한국 사회의 인내가 부족하고 노동자를 다그치는 듯한 언어는 의

외로 이주노동자에게 "매우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는(very hard work-

ing)" 효율적인 모습으로 그려졌다. 작업을 하는 데 이러한 워커홀릭의 이

미지가 부담이 되거나 불가능한 요구로 들리는지 물어본 결과, 자신들도 

한국 사람과 같이 비슷한 일 중독자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응답하는 이주

노동자가 있는 반면, 한국 사람들은 자신의 작업방식(“빨리빨리”)을 이주

노동자도 따라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천천히 작업을 하면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이주노동자도 있었다.

이와 유사하게 경쟁적인 한국 사회의 분위기가 “남을 짓밟고 올라가야

만 하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 같다는 응답도 있었다. 특히 수월하게 국

내 뉴스를 소비할 수 있는 중국 동포 이주민들은 한국인의 그러한 경쟁적 

태도가 정당정치의 측면에서도 서로 협력하기보다는 헐뜯고 깎아내리는 

과정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언급하 다. 

3) 사회질서를 중시하는 시민성

한국인에 한 세 번째 이미지는 규율을 잘 준수하고 사회질서를 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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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시민성이다. 필리핀 출신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의 표적인 이미지

로 “discipline과 safety”를 꼽으며, 사람들이 사회적 규칙을 잘 지킨다

고 보았다. 또한, 필리핀과 달리 한국 사람들은 총을 쏘지도 않고, 폭력적

이지도 않은, 오히려 친절한 경찰들을 두려워하는 것 같다고도 언급하며, 

공권력에 한 두려움이 고용주의 적극적 차별이나 공공규범을 어기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것 같다고 추측하 다. 중국 동포 역시 전철 등 공공

장소에서 조용히 한다거나, 강요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줄을 서고 질서

를 지키는 것이 한국인들의 이미지이며, 모국과의 차이점이라고 언급하

다.

 
“All Koreans are discipline. In Philippine, they think they are always the 
leader, not like here, and always violate the law. At the red light, they 
just walk in. (웃음) …(If I go back to Philippine) Maybe we will tell our 
friends ”Oh in Korea, no one cross on red light. They follow the rule.“” 
(A10, 필리핀)

4) 답습된 젠더 인식 

마지막으로 답습된 젠더 인식으로 이름 붙인 한국의 또 다른 이미지는 

“아줌마”로 지칭되는 중년 여성이다. 이러한 편향된 이미지는 주로 상품

이나 서비스에 해 엄격하게 확인하고 요청하거나, 이주노동자를 하

하는 양상을 포괄하며 작업 공간을 둘러싸고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예컨

 “아줌마”들은 이주노동자의 처지에서 보면 불필요할 정도로 세심하게 

과업을 관리하며, 항상 화를 내고, 반말을 하며, 일을 시키는 동료이자 상

급자이다.

돌봄 노동자 처지에서 “아줌마”는 가정관리사를 하 하여 일컫는 언어

이기도 하다. 고용주인 “사모님”이 이주노동자를 지칭할 때 “이모님” 



238 사회통합의 또 다른 시각: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 사회의 수용성

신 “아줌마”를 사용하는 경우 돌봄 노동자는 모욕감을 느끼며, 돌봐야 하

는 “사모님”의 자녀들이 자신을 “아줌마”라고 지칭하는 것에 불편함을 호

소했다. 흥미로운 점은 이때 돌봄 노동의 고용주인 “사모님”이 바로 이주

노동자가 언급한 “아줌마”의 특성을 그 로 보여준다는 점인데, 상 적으

로 무심한 남성 고용주인 “사장님”과 비하여 “사모님”은 까다롭고, 억

세고 감정적인 여성으로 그려진다. 

다. 한국 미디어에서 나타나는 이주민

한국의 미디어가 반 하는 이주민의 모습에 한 인식을 물었을 때 이

주노동자들은 한국 TV나 화를 볼 시간이 없을 정도로 장기간 노동에 시

달리기 때문에 부분 잘 모른다고 응답하 다. 가끔가다 한국 드라마나 

화를 보더라도 이주노동자의 모습은 아예 본 적이 없다고 답하 다. 

다만 베트남 출신 면접 참여자는 억지로 스토리를 만들어내거나, 주인

공이 원하지 않는 갈등 상황을 연출하는 <고부 열전>과 같은 프로그램들

이 한국 사람들이 이주민을 오해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하 다.한 면

접 참여자도 필리핀의 다양한 문화 신 가난하고 폭력적인 뉴스만 전달

하는 한국의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거기도 필리핀의 문화가 다양한데, 그런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고. 왜냐면 여기
는 가난하고 어려운 척만 하니까. 음식이나 문화 다양하게 보여주면 좋겠고, 뉴
스도 꼭 안 좋은 뉴스만 나온다. 필리핀에 총이 많다, 이런 얘기.” (A12, 필리핀)

중국 동포 출신의 면접 참여자는 중국 동포 집 지역인 림동 일 를 

우범지역으로 표현하여 논란이 되었던 화 <청년 경찰>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집 지역에서 일어나는 부분의 갈등과 소란은 노동에 한 

정당한 가를 받지 못하거나 공평한 우를 받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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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때문에, 단순히 중국 동포의 폭력성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일축하 다. 오히려 이처럼 통계적 사실이 아닌 미디어에 근거한 중국 동

포에 한 부정적 인식이 사증 연장 과정에서 범죄경력 서류를 떼어오게 

하는 등 동포에 한 제도적 차별을 강화하는 데 일조한다고 비판하 다. 

마찬가지로 언론의 편파적 보도에 해서도 분노를 표했는데, 같은 강력

범죄에 해서도 한국인에 의한 범죄는 사건의 특성과 사실에 주목하여 

간결하게 보도하는 것과 달리 동포에 의한 범죄는 범죄자의 국적과 “동

포”라는 사실만 과도하게 주목받는다는 점이 그러했다.

 
“어디 한 번 교포가 살인사건 한 번 났다 하면 아무개 동포가 죽였다고 하면은 
막, 중국 동포들이 어쩌구 굉장히, 중국 동포들을 다 한데 끌어와서 뉴스를 막 
내보내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살인 했을 때는, 뭐 아무개, 무슨 뭐 어떻게 
돼서 살인 됐다, 간단히, 이렇게. 근데 어쨌든 동포가 사람 죽였다 할 때는 음성
이 더 커지잖아요, 말소리가 더 커지잖아요. 대림동이 어떻다든지, 주변에 사람
들이 더 벌벌 떤다느니. 근데 프로로 따지면, 그게 내 생각에 동포들이 몇 프로 
되는 거 같지 않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동포들의 이미지를 이 뉴스에서 많이 깎
아 내리는 보도를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걸 보면 마음이 어떠
세요?) 마음이 안 좋죠! 사람이란 게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가 살인자가 없어
요? 다 있잖아요. 살인자가 뭐 국적을 따져요, 나라를 따져요. … 그 사람들도 어
떤 이유가 있어서 살인 했겠죠, 뭐. 정신상의 이유든, 뭐 이웃 간의 불화든. 그걸 
중심으로 말해야지, 뭐 중국 동포가 어찌어찌 해가지고 살인했다고, 잉. 동포들
한테 매 이러면 귀 시려워, 영 듣기 안 좋죠.” (A4, 중국 동포)

  3. 한국 사회의 편견과 차별

가. 일상생활에서의 인종차별과 편견

한국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이주민에 한 왜곡된 이미지는 다시 일반 

한국 사람들의 특정 국가와 이주민에 한 편견을 만들고, 기존의 인식을 

확증 편향하며 편견을 공고화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고정관념은 일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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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낮은 수준의 혐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 “혐오”란 글자 그 로 “극

히 싫어함”의 의미가 아니라, “역사성을 가지고 집단적 차별과 편견의 

상인 사회적 소수자에 한 적 성”을 표출한다는 의미이다(홍성수 외, 

2016). 상 방을 부정적 의미로 전형화(stereotyping)하는 편견은 가장 

낮은 수준의 혐오이지만, 언제든 욕설 및 비인간화 등 ‘편견에 의한 개인

적 행위’로 발전하거나, 그보다 한 걸음 나아가 정치, 경제, 주거, 교육상

의 분리와 차별로 발전할 수 있으며, 궁극적 폭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극히 주의가 요구된다(Levin & Perry, 2009).

1) “못 사는 나라”에 대한 편견

한국 사람들은 특히 동남아시아 출신 이주노동자를 “못사는 나라에서 

한국에 돈 벌러 온” 사람들로 인식하여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 이런 경향

은 이주노동자들의 경험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

는 한국 사람들이 선진국 출신 이주민에게는 어떤 말도 하지 않으면서 동

남아시아 출신 이주민에게만 “이 월급이면 베트남에서 1년 연봉 아니냐?”

는 식으로 말한다던가, “너희 나라 이런 거 없지?” 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에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었다고 발언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태국 출신 

면접 참여자는 한국 사람들의 인종주의에 해서도 목소리를 높 다. 

“(한국 사람들이) 국적에 따라 유럽 사람이나 미국 사람들과 동남아 사람들에 대
해 분명히 차별을 두는 것 같다. (중략) 어떤 차별이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어떤 
경제적인 차이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차별을 두는 것 같다.” (A7, 태국)

입주 가정관리사이자 돌봄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면접 참여자는 고용

주가 한국인 가사도우미에게는 별다른 경계를 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은 

집안 물건을 가져갈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하며, 그로 인해 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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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민할 만큼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고백하 다.

“내가 지금 손주가 있으니까. 혹시 애기 물건이라도 가져갈까, “가방에 뭐 이
리”하면서 보고. 옷도 가지고 다녀야 되고, 여자들은 뭐 이런 거 저런 거 가지고 
다녀야 하는 물건들이 많잖아요. 가방을 보지는 않는데, “이모님 가방에 뭐가 
그렇게 많아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여기 안 할라고, 사람 찾으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손주 있으니까 그냥 뭐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중략) 자꾸 난 사람 의심하는 거. 물론 외국에서 오고 그러니까... 근데 사람 물
색하고 하는 그 자체가 불편해요. 까딱하면 뭐, 없어졌다 하고.” (A6, 중국 동포)

그 외에도 언어적 장벽이 없어 한국인과의 상호작용 비율이 상 적으로 

높은 중국 동포들은 한국인 고용주들이 중국 동포를 향해 “거지같은 것들” 

등 직접 경제 상태를 모욕하는 욕설을 들은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2) 일상적 하대, 무시와 시선

이주노동자에 한 한국 사람들의 우월의식과 등하게 생각하지 않은 

관점과 편견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러운 무시와 반말 등 차별적 실천

으로 나타난다. 특히, 작업장이나 고용 관계에서 원하지 않더라도 한국 

사람과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맺을 수밖에 없는 이주노동자의 처지에서 

이러한 일상적인 무시와 차별 경험이 누적될 가능성이 크다. 예컨  면접 

참여자 중 필리핀 출신 노동자는 작업장에서 동료들이 자신을 뭐라고 호

칭하는지 물어봤을 때 “야”라고 응답하 다.

““야”. 평소에는 그렇게 안 부르는데, 기분 나쁘면 어떤 순간에 “야”라고 불렀어
요. 그래서 내 이름 알려주고 “나 누구다, 야라고 부르지 말라”고 말하니, 그다
음에 이름으로 불렀어요. (보통 반말하죠?) 네. (How do you feel?) Ok now. 
반말해도 괜찮다. 괜찮은데, 한국 사람들 목소리 크잖아요. 갑자기 목소리 크게 
“야야야야!” 하면 기분이 나빠요.” (A10, 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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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에 한 반말은 이들을 자신보다 더 낮게 평가하는 한국인

들의 자연스러운 인지 과정의 결과처럼 보인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평소 반말밖에 듣고 배울 기회가 없는 이주노동자들이 작업장 외부 공간

에서 한국 사람에게 반말을 사용했을 때 불필요한 갈등/소란에 얽히거나 

지나치게 높은 비난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주민지원 활동을 겸하는 태

국 통역사는 한국에서 존댓말을 배울 기회가 거의 없는 이주노동자의 상

황에 해 한국 사회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 다. 

이주민 중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저 한국인이 자신에게 욕을 하

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 못 하는 사람은 없다. 태국 출신 면접 참여자는 한

국 사람들에게 욕을 들었을 때, 그게 욕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들을 수 있

었고 굉장히 화가 나고 기분이 나빴다고 증언했다. 또한, 자신을 포함한 

“외국 사람”들은 그런 욕설을 들었을 때 굉장히 “가슴에 오래” 가는데 “한

국 사람은 그렇게 심한 욕을 하고 난 다음에도 그냥 또 항상 똑같이 지내

는” 것에 놀라며 당혹감을 표출하기도 하 다.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인 고용주와의 상호작용에서 답답함을 호소하는 

또 다른 지점은 무조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태도이다. 작업 중에 이

주노동자의 의견이 옳을 수도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태도 자체가 

이들에게는 무시로 다가온다는 것이다. 게다가 언어적 설득이 한국인보

다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주민의 처지에서 이러한 고압적 태도와 

무시는 다음에 자신이 의견을 내거나 강력히 주장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무력하게 만들 수 있다.

“일할 적에 저희들의 의견이 더 옳을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주면 좋겠고요. 근
데 그 전에 모든 사람들이 사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이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생각이 맞을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
해주면 좋겠는데, 무조건 우리가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힘들
다.” (A9, 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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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중교통을 이용할 때 이주노동자 옆자리가 비어있어도 아

무도 앉지 않은 채로 서서 가거나, 버스의 카드 기기가 고장 났을 때 기사

님이 자신만 뒷문의 기계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서서 기다리게 한 경험

에 해 공유했다. 또한, 느닷없이 “너 외국 사람이냐?”고 묻는다거나 한

국어가 아닌 언어로 통화를 하면 소리가 크지 않아도 조용히 하라고 시비

를 거는 등 일상적인 차별 경험을 언급하기도 했다.

“아직은 외국인이라는 그 눈빛하고 그 태도를 많이 느끼고 있어요. 지하철 타거
나, 아니면 피부 색깔이나, 아니면 만약에 전화 올 때. 만약에 자기 나라 언어로 
통화할 때, ‘약간 시끄럽다.’ 막 그런 것도 다른 한국 사람도 그렇게 통화는 괜찮
은데, 근데 외국 사람이라 외국말을 하니까 너무 시끄럽고 조용히 하라고 그런 
경우가 많고요” (A2, 베트남)

3) 이주민 여성으로서 겪는 차별

여성 이주노동자들은 앞서 지적된 편견과 차별적 행동보다도 작업장에

서의 성추행과 성폭행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하 다. 언어적 장벽이 

높은데, 결혼이주민처럼 한국인 남편이 있거나, 친분이 있는 한국 사람이 

주변에 없는 경우, 고립된 작업환경에서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당했을 때 

여성 이주노동자는 도움을 요청할만한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나아가 농업 종사자 등 지리적으로도 고립된 공간에서 성폭행에 노출될 

경우 그 피해 위험과 두려움이 월등히 높을 수 있다. 한 면접 참여자는 여

성 이주노동자의 어깨에 팔을 올리거나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성추행 사

건이 주변에 빈번하게 일어날 뿐만 아니라, 가해자는 고용주부터, 고용주

의 아들, 동료 노동자까지 다양하다고 증언했다. 행동에 반박할 경우 “장

난인데 뭐 그런 거 갖고 뭐라고 하냐”는 식의 답이 돌아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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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심각한 상황인 건 여성 관련해서 성폭행이나 성추행이 아직 너무 많이 있
기 때문에 … 만약에 결혼이민자라면 당하면 남편한테 얘기하고 하고 막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데 외국인 여성 노동자이다 보니까 자기의 편들어줄 사람도 
없고, 같은 동료 같은 사람 나라 사람이지만 누가 나와서 얘기해 줄 사람이 없어
요. 얘기하면 일자리를 잘리거나, 아니면 사장님이 너무 막 오버타임 같은 거 안 
시키거나,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당해도 CCTV가 확인이 안 되니까. 특히 그 
농업 하시는 분들이 막 새벽에 또 나가서 거기 사람이 없잖아요. 누구한테 그 요
청을 구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참을 수 있으면 그냥 참고 하든가 
아니면 뭐 진정서 넣어도 근거가 없잖아요. 근거가 없으면 아예 그냥 끝까지 안 
가고 중간에 포기하는 거예요. 사장님이 그러는 거죠. ‘너는 그 진정서 취하하면
은 내가 사업장 변경해줄게.’ 그런 식으로 나오면 그러면 근로자들은 어쩔 수 없
이 ‘내가 계속 가면 나만 힘들어. 누가 나한테 편들어줘. 누구도 나를 끝까지 도
와준 사람이 없어’라는 그 맘을 갖고 있으니까, 더이상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그냥 중간에 그냥 퇴사하는 걸로, 그 사건을 종료하는 거죠.” (A3, 베트남)

한편 태국 출신 여성 이주노동자는 자신을 포함하여 많은 여성 이주민

들이 “한국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서 한국에 왔다”고 생각한다든지, 처음 

만나자마자 항상 “몇 살인지”, “결혼을 했는지” 등을 물어보는 것이 불편

하다고 응답하 다.

“약간 나이 드신 분이 와서, 뒤에 와서 좀 치거나 그런 게 별로 좋지는 않은데. 
그런 일들이 있긴 하지만, 크게 뭐라고 할 일은 아니어서. 처음에 오면 항상 물
어보는 게, 몇 살이냐, 결혼했냐, 아이는 있냐라고 이런 거 자꾸 물어보고 하는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었다.  … 저 같은 경우에, 여자는요. 여기서 일을 하다 보면 
외국에서 한국에 와서 일을 한다는 이유로 내가 한국 사람들과 결혼하고 싶어
서 일을 한다고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A7, 태국)

4) 출신국가에 대한 편견과 차별

한국 사람들은 이주노동자의 출신국가에 따라서도 각각 다른 편견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유럽과 

미국 출신 이주민과 달리 동남아 출신 이주민들을 차별적 시선으로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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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것이 가장 표적이다. 한편 아시안 이주민 내에서도 국가별로 고정

관념의 차이가 반 될 것이라고 가정했는데, 인터뷰 결과 실제로도 미묘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필리핀 출신 면접 참여자 중 

한 명은 어를 사용할 줄 아는 필리핀 출신 노동자에 해 한국 사람들

이 더 우호적이라고 응답하 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필리핀 출신 이주노

동자는 한국 사람들은 이주민의 외모와 국적에 따라 차별적이라고 응답하

다. 언젠가 한 번은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서 왔냐고 물었을 때 필리핀이

라고 답하자 자신에게 침을 뱉고 간 경험이 있다고 고백하며, 필리핀에 

총이 많아 나쁜 사람들이 많다고 말하는 한국 사람도 봤다고 증언했다. 

“아시다시피 외국인은 외모, 모습이냐에 따라 이란이냐 인도 등 모습 보면 한국
사람들 차별 있어요. 택시들이 인도사람, 나이제리안 사람들을 안 태우더라고
요. (중략) 그다음엔 국적에 따라 차별해요. 무슬림 같은 건 무섭다고 생각한다
거나 테러리스트라고 생각해요.” (A12, 필리핀) 

반면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는 소위 말하는 “선진국” 출신 이주민에 

한 선호는 분명하지만, 동남아시아 내에서는 특정 나라를 더 선호하거

나 차별하는 양상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언급하여, 다른 국적 이주노

동자의 응답과는 차이를 보 다.

마찬가지로 태국 출신 여성 이주노동자는 미국과 유럽 출신 이주민에 

비해 동남아 이주민들이 더 무시당한다고 지적하 다. 이에 덧 어 한 면

접 참여자는 자신이 태국에서 왔다고 밝혔을 때 한국 남성들이 “마사지 

같이 갈래?”, “마사지 갈래?”라고 물으며 자신을 퇴폐 마사지업소의 직원

처럼 한 적도 있었다고 증언하며, 태국 출신 여성에 한 한국 사회의 

고정관념을 지적했다. 또한, 한 면접 참여자는 태국인 친구가 회사 사장

님이나 택시 기사님으로부터 “태국 사람 너무 무섭다, 너희 나라는 맨날 

마약 한다”는 식의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들어 본인이 한 일도 아닌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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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비난받는 어려움을 호소했다고도 언급했다.

그 어느 국적자보다도 국가별 편견과 차별에 해 분노한 이주노동자

는 중국 동포 다. 중국 동포는 앞서 미디어에서 소비되는 림동 일  

동포 집 지역의 우범지역 이미지에 해서도 언급하 지만, “중국” 자

체에 한 한국인의 편견도 심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예컨  중국이 아

무리 발전하고 잘살게 되어도 한국 사람들에게 늘 지저분하고 미덥지 않

은 곳으로 간주되며, 중국에서 만든 물건은 모두 안 좋다고 생각하는 인

식에 해 지적했다.

“근데 중국도 좋은 물건은 한국보다 더 비쌀 수도 있고, 한국 물건도 더 좋은 것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나는 예전에 한국 물건이라 하면 무조건 
다 좋은 줄 알았네.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중국 것은 무조건 물건이 안 좋
다, 근데 그 물건을 왜 사서 쓰는가, 하는 문제가 거기 있잖아요. 좋은 물건은 똑
같이 그거보다 한국 물건보다 더 좋을 수 있거든. 근데 중국 사람을 앞에 두고 
그런 얘길 하는 거는 들어라 하는 그런 뜻이죠.” (A6, 중국 동포)

“한국 사람들의 중국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중국은 영 못살고, 더럽고. 물론 위
생상은 중국도 한국보다 더러운 데도 많고 그렇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중국이 
더러워서 중국에 여행도. 내가 지금 저 집에서 몇 년을 해도, 지금 중국 얼마나 
유명한 곳이 많아요, 볼 데도 많고. 근데 아직은 “중국은 겁난대”요. 그렇게 말
하더라고.” (A4, 중국 동포)

한 동포 노동자는 중국이 더럽다는 한국인의 편견에 해 반발하며, 자

신이 일하던 한국 식당에서도, 손님이 먹다 남긴 음식물도 다시 쓰는 모

습들을 봐왔고, 오히려 자신이 버틸 수 없어 그만뒀다고 하 다.

나. 노동시장에서의 편견과 차별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피부로 와닿고 견디기 

힘든 차별은 노동시장 및 작업장에서의 편견과 차별이다. 한국인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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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을 하거나 더 힘든 일을 하는데 임금은 더 적게 받는다던가, 외국인

이기 때문에 더 힘들고 위험한 일을 하며 보호 장비를 사주지 않는다거

나, 법적 체류자격을 빌미로 혹은 언어 소통이 어려운 것을 이용하여 착

취를 당하는 경우가 흔하고 이주민들은 이에 해 반발하거나 정당한 요

구를 주장하기가 쉽지 않다. 한국에서 보내는 거의 모든 시간을 작업장이

나 숙소에서 보내는 이주노동자에게 고용주와의 불화는 곧바로 실직이나 

임금체불, 체류 연장 금지(추방)를 의미할 수 있으며, 거의 유일한 사회적 

관계로부터의 단절이자 고립이기 때문이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경험하

는 한국인의 편견과 차별은 부분 일회적이며, 한국이든 본국이든 어디

에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피하거나 무시할 수 있는 문제인 반면, 노동시

장에서의 차별은 체계적으로 구조화된 관습으로, 한두 명의 반발로 무너

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1) 과중 노동 차별 임금

모든 이주노동자가 하나같이 주장한 이들이 경험한 가장 심각한 차별

은 한국 사람들보다 더 힘들고 많은 일을 하지만 임금은 더 적게 받는다

는 점이다.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일을 시작한 초반에는 한국인의 임

금을 알 수 없어서 이러한 차별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지만, 차차 시간이 

흐르면 한국인들이 더 높은 임금을 받으면서도 더 힘들고 위험한 일에서

는 제외되는 것을 보며 반감이 더 커진다.

“한국분이 자꾸 무거운 일, 위험한 일을 이 친구들(베트남 이주노동자 인터뷰이
들)한테 주니까. ‘같은 월급을 받는데 왜 나만? 외국 사람이니까? 나는 왜 이 무
거운 일을 해야 되는지? 왜 그 사람 사람도 월급 나보다 훨씬 더 많이 받는데 왜 
그런 일을 안 하고 나만 시키는지.’ 처음에 왔을 때는 좀 참았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런 데서 좀 분노를 느끼는 거죠.” (T, 베트남 이주노동자 통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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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이주노동자가 더 적은 임금으로 더 많은 일을 한다는 사실은 이

주노동자 당사자들만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니라, 고용주는 물론 함께 일하

는 한국 노동자들도 알고 있다. 이는 오히려 한국 노동자들에게 “외국인

들이 많이 오면 자기들 일자리가 없어질까봐” 두려움을 갖게 하는 요인이 

되며, 이주노동자들을 노골적으로 싫어하고, 심지어 자신이 더 좋은 인력

으로 체되지 않기 위해 이주노동자와 고용주간의 불화를 조작하기도 

한다. 요컨  더 낮은 임금으로 더 힘든 일을 하는 이주노동자 때문에 노

동시장에서 자신의 몫이 없어질 것에 한 두려움이 고용주나 출입국관

리 체제에 한 불만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주노동자에 한 차별

로 돌아가는 것이다.

반면 한국 사람들이 이주노동자들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이들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일반화된 나머지 당연하다고 생각

하는 듯한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부분 지인의 소개나 직업소개소에서 

직장을 찾는 중국 동포는 소개소에서부터 한국인 월급이 중국 동포보다 

약 50만 원 정도 높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돌봄 노동 시장에서 이러

한 급여 차이는 “보편적으로 그런” 것이며 마치 “당연한” 것으로 논의되

지만, 직접 업무량의 차이까지 경험하고 나면 그 부당한 임금체계와 한국

인의 비양심을 체감하게 된다.

“아무래도, 물론 어린애들 본다 하면, 누가 똥 치우고 싶은 사람이 오댔나, 솔직
히. 그래도 하나라도 더 하기 싫은 거는 어떻게 해서라도 안 하고… (일 공평하
게 하자고 안 해보셨나요?) 그거야.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내가 일 더 하면 되지. 
속 편한 게 낫죠. 어지간하면 안 다툴려고 하고… (중략) 그냥 마음이, 같은 사람
이라면 솔직히 마음은 좋진 않죠. 돈은 자기가 더 벌면서. 어지간하면 안 다툴려
고 그냥. (중략) 아까 얘기하다시피 한국분하고 중국교포들하고, 월급 차이가… 
일하는 거에 비해가지고는. (중략) 월급 차이도 많이 나지만, 일은 일대로 진짜. 
사모님 없고 하면, 눈이 안 보일 때는, 애 둘이라도 볼 생각도 안 하고. 물론 우
리가 외국에서 와갖고 동포래지만도. 앞에서 하고 뒤에 하고 행동이. 월급은 또 
월급대로 많이 받고, 일은 일대로 저희가 많이 해야 되고.” (A6, 중국 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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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중 노동 차별복지

더한 문제는 단순히 월급과 업무량의 차이뿐 아니라, 이주노동자는 한

국인 노동자에 비해 식비도 적게 받고, 한국인 노동자에게는 무료로 제공

되는 작업 현장의 모자 등 보호구를 사비로 사게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이

다. 게다가 사업주가 이주노동자에게 숙소와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노동

자는 기숙사비와 식비를 공제받고 월급을 받기 때문에 이들의 급여는 더 

낮아진다. 

“보호 기구 같은 것을 안 사줘요. 만약에 한국 사람이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 
오면, 뭐 장갑을 달라고 그러면 장갑을 바로 주고. 아니면 모자 보호구 등 있으
면 다 들어주는데, 이 친구들 매일 같은 현장에서 일하는데 그런 걸 요구할 때는 
안 주니까 그런 거도 불만이 있고요. 또 연차도 없고. 연차는 다 그 빨간 날에다
가 다 같고.” (A1, 베트남)

돌봄 노동자의 경우, 입주 가정관리사임에도 불구하고 고용주가 식비

나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 근무일 동안 노동자가 직접 반찬을 따로 개인적

으로 사서 만들어야 하는 경우가 다수라고 증언했다. 이러한 일은 중국 

동포 가정관리사에게만 해당하며, 한국 사람은 식사를 제공하지 않으면 

남아서 일을 하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중국 출신 면접 참여자는 같은 일

에 종사하는 중국 동포 지인이 입주하고 있는 집에 “남은 김치찌개를 먹

었다고 난리를 치는” 고용주가 있었다며 한탄을 토했다.

“좀 무시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도 뭐 주변에도, 반찬을 아예 안 해줘서 아예 
집에서 일주일 치를 해가는 사람이 많아요. (A6: 맞아요, 많아요) 그리고 과일 
같은 거, 반찬 이런 거 먹는 거 가지고. 우리말로 사람을 깔보는 거죠, 얕게 보는 
거죠. (중략) 10명이 가정집에서 일한다 하면 그중 6-7명은 그렇게 대우를 받고 
할 거예요. (A6: 맞아요) 그리고 고기 먹을 것도 지 먹을 거는 다 싸가지고 간대
요. 어떤 데는 과일도 다 싸가지고 간다 하더라고요.” (A4, 중국 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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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과근로 배제

한국인 고용주들이 이주노동자를 통제하고 착취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잔업”으로부터 배제시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잔

업 혹은 특근이라 불리는 초과근로는 기본급보다 시간당 급여가 높을 뿐

만 아니라 기본급 자체가 최저임금이거나 그 언저리에 있는 이주노동자

에게 일정 기간의 급여 감소는 이들에게 큰 불안감을 주는 문제이다. 무

엇보다 부분 이주노동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만 한국에서 돈을 벌 수 있

기 때문에, 잔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부분 고용주는 이러한 점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는 

이주노동자를 잔업에서 배제시킨다는 것은 법을 어기지 않고도 이들에게 

실질적 고통을 줄 수 있는 도구이다. 사업주가 이미 이주노동자의 약점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칭적인 상호관계를 형성하거나, 아무리 정당한 요

구라도 노동자가 사업주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적극적인 대응은 너무 어렵고.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한국에 오면 오버 타임
이 중요하잖아요. 말 잘못하면 오버 타임을 안 시켜줘요. ‘그냥 너는 여덟 시간
만 근무해라. 선생님은 오늘부터는 나오지 마라. 토요일도 나오지 마라.’ 그러면 
이 친구들은 한국에서 근무할 시간이 너무 짧은데. ‘나는 빨리 돈 벌고 자기 나
라를 가고 싶은데.’ 근데 오버 타임이 없으면 그 의미 없잖아요. 전에는 기숙사
비 같은 거 공제하지 않았을 때는 그래도 괜찮은데 지금은 기숙사도 공제하고 
식비도 공제하고 공제하는 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면 그 기본급을 갖고 생활
하기 힘든 거죠. 오버 타임을 안 하면.” (A3, 베트남)

한국에서 지낸 기간이 오래된 이주노동자들은 주당 52시간 근무 이후 

잔업이 줄어들어 전문취업(E-7) 자격으로 전환하고 싶어도 경제적 조건

을 충족하기가 어렵다고도 하 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절 적

인 일의 양이 줄어든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잔업과 임금은 크게 감소

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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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적 체류자격을 이용한 착취

한국인 고용주가 이주노동자를 착취하는 두 번째 방법은 법적 체류자

격을 빌미로 한 것으로 그 범위는 작게는 이주노동자와의 불평등 협상부

터 퇴직금 미지급이나 임금체불까지 다양하다. 가정관리사로서 돌봄 노

동에 종사하는 중국 동포는 많은 한국인 고용주가 근로계약서를 쓰기 싫

어해서 처음부터 계약서를 쓰지 않는 조건으로 구인하거나, 쓰더라도 계

약 기간을 실제보다 줄여서 쓴다고 밝혔다. 특히 방문취업(H-2) 자격 동

포는 3년마다 출국했다가 재입국을 해야 체류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1년 반이 연장되어 4년 반까지도 체류를 연장할 수 

있다. 그 때문에 H-2 동포 노동자 처지에서는 계약서에 적힌 근로계약 

기간이 중요하지만, 세금을 더 내고 싶지 않는 고용주들이 이를 꺼려 한

다는 것이다. 

“그기 왜냐면은 H-2는 3년마다 나가는데 한 집에서 하면 1년 10개월 연장이 더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면 3년인데 4년 반, 1년 반은 더 있게 나가게 되는
데. 근데 그 조건으로도 계약서 써 달라 하면 안 쓰겠다는 집도 많거든요. 아니 
한 가지만 더요, 계약서를 쓴다 해도 거기다 써줄 때도 기간을 줄여서 써줘요, 
왜냐면 세금 덜 내려고. 그런 거는 얘기해도, 아이 막 그냥. 내는 손해 안 본다고 
하지만도, 세금 내도 적게 낸다 하지만도, 그건 탈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솔직
히. 누구는 뭐 계산할지 몰라가, 다 머리 쓰는 거예요.” (A6, 중국 동포)

또한,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권한이 있는 사업주들은 이를 이용하

여 이주노동자와 불평등하고 암묵적인 협상을 맺기도 한다. 면접에 참여

한 한 고용허가(E-9) 이주노동자는 최  4년 10개월까지만 체류 연장이 

가능하므로 그 이후에도 한국에서 취업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고용주에

게 모종의 부탁을 했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주가 재입국 특례 취업제도

(구 성실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제도)를 통해 법무부에 이주노동자의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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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을 요청해야 하고 이주노동자는 취업 기간에 사업장 변경이 없어야 

한다. 한 면접 참여자는 이러한 재입국 특례취업을 위해,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없어 기존에도 최저임금만 지급했던 사업장에서 1년간의 리노

베이션 기간 동안 임금의 63%만 받으며 지냈다고 밝혔다. 

고용주의 사업장 변경 권한은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도 이용

된다. 한 면접 참여자는 성범죄 피해자인 여성 이주노동자 지인이 가해자

인 고용주를 신고하려고 하자 고용주가 “네가 그 진정서 취하하면은 내가 

사업장 변경해줄게.”라며 회유해왔다고 언급했다. 성범죄 특성상 증명도 

어렵고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는 싸움을 끝

까지 진행해나갈 수 없겠다고 판단하여 어쩔 수 없이 사업장 변경으로 사

건을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주노동자의 불안정한 체류자격으로 인해 

임금체불과 퇴직금 미지급에 해 신고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체급

하거나, 신고와 실질적인 지불 과정에서 이주노동자를 미등록 신분으로 

신고해버리는 것이다. 

“사실 찾아가 보면 통역도 있고 이러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고용센터에서 
어떤 식으로든 해주려고 하겠죠? 근데 문제는 비자가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내가 이제 가서 신고를 하면 되나 그런 문제도 있고, 이분들
이 실제로 노동부에 신고를 하러 간단 말입니다, 저하고 같이. 사장이 나쁜 마음
으로, 실제로 저는 두 번 겪었는데, 사장이 112에 신고를 하는 겁니다. 불법체류
자 잡아가라고. 그럼 거기 와서 잡아가는 거예요 경찰이. 그래서 실제로 두 번 
겪었어요. 그런 일을. 신문에도 났었는데요. 그니까 이제 그런 소문들이 나서. 
나 이제 거기 가서 잡혀갈 뻔했다, 잡혀갔다 이러면 누가 사실 신고를 하고 싶겠
어요. 차라리 그걸 포기하는 게 낫지.” (T, 태국어 통역사)

5) 언어 소통의 문제

직장에서의 언어장벽은 중국 동포를 제외한 부분 이주노동자들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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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하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문제이다. 특히 입국 초반에는 언어를 이해할 

수 없어서 사업주의 지시를 잘 이해할 수 없고 그러한 과정이 반복되면 

고용주와 노동자 모두에게 스트레스가 누적된다. 특히 고용주가 이주노

동자에 해 오해하거나 충분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언어적 장벽은 

이주노동자의 입장을 상 에게 명료히 설명할 수 없고, 이는 부당함을 감

수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저는 일하면서 혹시 내가 뭔가 잘못하는 건가 그런 거 물어도 보고, “이거 이렇
게 하는 거 맞니?” 옆에 물어보고, 내가 효과적으로 일 하는 게 맞는지 그러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와서 “야! 잡담하지 마! 너 왜 장난이나 치고 그래
” 막 욕을 하고. “이 새끼 맨날 장난만 치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아 그게 아닌
데’ 왜 이렇게 화를 내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A8, 태국)

또한,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는 한국인 동료가 자신이 하지 않은 일에 

해 한 것으로 고용주가 오해하게 이야기해 자신을 포함한 이주노동자

들이 일방적으로 혼났으나, 아무도 해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사례를 

공개했다. 이러한 오해는 누적될수록 한국인 노동자와 이주노동자 사이

의 관계는 악화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제도적이고 적극적인 응을 필

요한 상황에서도 언어적 장벽은 이주민의 응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기

도 한다.

그러나 필리핀 출신 면접 참여자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어를 할 줄 

안다는 이유로 인해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필리핀 이주민들에게 호의를 

가지는 점이 있다고도 언급하 다.

“We don’t say it(한국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이주민 집단)’s very Filipinos 
but we experience. Most of the previous companies they much more 
like Filipino rather than other nations. (중략) Nowadays Koreans like 
Filipinos most because they want to learn English. That’s the reason.” 
(A10, 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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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여성 이주노동자의 경험: 가정 관리·돌봄 노동의 특수성 및 임신

고용허가(E-9) 이주노동자들에게는 해당하지는 않지만 돌봄 노동 및 

가사관리직에 종사하는 여성 중국 동포 노동자에게 실질적 차별로 다가

오는 부분은 퇴직금이다. 이들은 개별 고용주와의 계약을 통해 일하기 때

문에 식당 등 여타 “사업장”에서 일하는 동포 노동자와 구분되는데, 이 경

우 문제가 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제시된 근로조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건강보험을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입주 가사관리 

및 돌봄 노동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 불공정하다고 지적되었다.

또한 여성 이주노동자는 임신 사실이 알려지면 부분 고용주로부터 

부당해고 처리를 당하기 때문에, 부분 숨길 수 없는 시점까지 임신 사

실을 숨기고 근무한다. 

“임산부는 거의 사장님이 임신한 거 알면 바로 퇴사 처리해버려요. 그래서 거의 
숨겨요. 임신한 거는 숨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사장님 알면 그 회사 퇴사 
처리하거나, (그게 그렇게 퇴사를 막 시킬 수 있게 되어 있나요?) 원래 자를 수 
없어요. 원래 법적으로 그렇게는 안 되는데 근데 사장님들은 거의 다 잘라버려
요. (중략) 일단은 그렇게(‘임신했다고 자르시면 안 된다’) 얘기하죠. 얘기하더라
도 근데 사장님이 오면 또 근로자한테 태도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못 살게 하니
까는, 아예 본인을 못 자르는데, 근데 너무 힘드니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A3, 베트남)

다. 한국 사회의 제도적 차별

한국 사회에서 이주노동자는 저마다의 성향이 다양한 개개인에 의한 

차별 경험보다도 법과 제도에 의한 체계적 차별 경험에 더 분노하며 “한

국 사회”에 한 이미지를 형성할 때에도 법과 제도에 의한 차별에 더 큰 

향을 받는다. 특히 한국에 오래 거주할수록 한국의 법과 제도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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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습득이 용이해지고, 그것에 의한 차별을 체감하기가 쉬워진다. 그 때

문에 한국어에 능숙하고 제도변화에 한 정보습득이 빠른 중국 동포 노

동자의 경우 한국 사회의 제도적 차별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느끼기도 한

다. 또한 고용허가(E-9) 이주노동자와 중국 동포가 마주한 제도적 상황이 

달라서 두 집단 간 경험과 요구의 차이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1) 체류자격 변경 조건 강화와 차별

우선 중국 동포를 포함한 모든 이주노동자가 경험하고 있는 제도적 차

별은 지나치게 높은 체류자격 변경 조건이다. 고용허가제(E-9) 노동자들

은 이미 1회 이상 재입국을 통한 취업연장에 성공하 거나 고용허가제의 

연령 제한(만39세까지)에 걸리는 경우 조금 더 안정적이고 적법한 방법으

로 한국에 더 머무르고자 할 것이다. 이때 이주노동자는 숙련기능인력

(E-7-4) 자격의 취득을 고려하게 되는데, 급여와 학력 요건 등이 까다로

워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한다.

“그게(E-7-4 체류자격 변경) 하고 싶었지만, 친구들한테 듣기로 너무 risky. 왜
냐면 패스하는 서류가 너무 어렵고, 그담에 point system도 있고. 근데 point 
system을 하기에는 기본급밖에 안 주기 때문에… 지금 월급이 패스하기에는 부
족해요. (중략) 출입국사무소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까지 했고요. (중략) 그때 
사회통합프로그램 공부하다가 비자 변경을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 경제 조
건이 급여를 안 맞출 것 같아서 중간에 안 했어요.” (A10, 필리핀)

또 다른 이주노동자는 E-7 취득 기준 중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1년에 

2명, 제조업은 1명으로 제한하는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고 생각했다

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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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 비자도 있는데 근데 조건이 까다롭잖아요.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신 분
은 바꿀 수도 없고. 첫째 그렇고. 그다음에 회사를 50명 미만은 1명밖에 못 받고
요. 법이 지금은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A2, 베트남)

한편 재외동포(F-4)의 경우 주자격(F-5)을 취득하고 싶지만, 요건으

로 정해진 최소 재산이 너무 높아서 포기하고 있음을 말하기도 하 다. 

“그것(영주권)도 소득 요건이 3,000만 원 이상이니, 이전에 내가 한번 하려고 
하니까 일 년에 2,500만 원인가 불르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기 안 되니까 못 했
죠. 영주권은 국적하고 상관없으니까, 영주권자는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거 다 
주잖아요.” (A4, 중국 동포)

면접조사에 참여한 이주노동자들은 정주 체류자격으로 변경하고 싶은 

욕구가 높으나 제시되는 요건이 부분의 이주노동자에게는 신청조차 못 

할 정도로 높게 설정되어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제도를 통해 자

신과 같은 이주노동자들이 ‘공식적으로’ 한국 사회의 정주 이민자로 환

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음을 내비쳤다.

2) 체류자격에 따른 지원 차별 

한편 이주노동자들은 자신이 고용허가제(E-9) 노동자이기 때문에 제외

되는 이주민지원 혜택들에 해 알고 있었으며, 특히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과 서비스가 결혼이민자와 비교할 때 차별로 느껴질 정도로 제한적

이라고 보았다. 다문화가족과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임신했을 때 병원비

와 예방 접종비 등의 혜택이 다양한데 이주노동자는 그러한 혜택에서 모

두 제외되는 점을 지적하 다. 

“일단은 거의 지금 지원되는 거는 거의 없지 않아요? 그 근로자들한테. 이주노
동자한테는 지원해 준 거는 아예 없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래서 지원해 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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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아까 처음에 얘기 말씀드렸던 거는 본인도 똑
같이 세금도 내고, 똑같은 법을 다 지키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원해 주는 거는 
한국 사람은 되고 외국 사람이니까 안 되고, 외국 사람이 안 되도 결혼이민자는 
되고, 근데 외국인 근로자는 안 되고. 그런 거 차별받고 제일 밑에 있는 것 같아
요. 아니 본인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세금을 내는데 왜 이렇게 혜택을 받을 때
는 제일 못 받는지, 그런 거는 있고요. 다른 거 뭐 지원해 준 것은 많지 않고, 그
냥 일반 사람이랑 똑같이 다른 사람과 똑같이 좀 해주면 좋겠다고 하고요. 똑같
지 않아도 어느 정도 50%나 60%라도 해주면 좋고” (A4, 베트남)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지원 책 역시 체류자격별로 상이하여 정부에 

의한 제도적 차별로 간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있었다. 특히 고용허가제

(E-9) 이주노동자는 결혼이주민과 달리 자신에게는 재난지원금 지급이 

제외된 점에 해 불만을 나타내었고, 중국 동포는 주권자와 국적 취득

자만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불만을 호소했다.

“그거(재난지원금) 안 주더라고요. 25만 원짜리 줬잖아요. 그거 교포 준다고 해
서 갔더니 물어보더라고요, 무슨 영주권이나 있냐고. F-4라 했더니 대상자가 
한국 사람이면 되고, 한국 국적자가 아니면 안 된대. 그래서 마누라는 한국 사람
이라 되고 나는 못 받았어요.” (A5, 중국 동포)

한편 중국 동포인 면접 참여자는 외국인에게 재난지원금의 차등을 주

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과거 수도권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자는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한 정책에 해 분노하며 명백한 차별이라고 못 

박았다.

“기분이 안 좋죠! 아니, 중국인이라고 코로나에 더 걸리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다 한국에서 생활하는데. 그게 어느 때였더라, 여름이었는데. 어느 날까지 외국
인은 코로나 검사를 하라 해가지고, 나도 애를 보면서 그때가 마침 금요일이어
서, 월수금 학교 가잖아요. 그래서 바로 애를 보내고 나서 바로 가서 검사를 했
는데, 갑자기 그 이튿날에 연락 와서 안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기 
막 올라가는 거죠. 이기 코로나 검사도 그래요, 내가 오늘 검사를 해도 내일 확
진자를 만나면 내가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중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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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에 한 번씩 검사를 하든가 해야 안 걸리든가 하지, 중국 사람만! 완전히 
차별이죠, 그게. 완전히 차별.” (A4, 중국 동포)

3) 중국 동포 체류자격별 취업제한

일반 이주노동자와 달리, 취업 조건이 상 적으로 자유로운 중국 동포

는 체류자격에 따라 취업 가능 직종을 제한하는 제도가 차별적이라고 느

낀다. 특히 방문취업(H-2) 자격은 만60세 미만으로 연령 제한을 두고 있

어서 만60세 이상 동포는 모두 재외동포(F-4)로 체류자격을 변경해야 한

다. 문제는 두 체류자격이 취업할 수 있는 직종이 상이하고, 사람들이 갑

자기 자신의 체류자격에 맞게 경력과 일자리를 변경하기가 어렵다는 점

에 있다. 표적으로 남성 중국 동포 노동자들이 다수 종사하고 있는 건

설업의 현장직은 일부 기술/숙련직을 제외하고는 부분 단순노무직으로 

분류되어 방문 취업자(H-2)는 취업이 가능해도 재외동포(F-4)는 취업할 

수 없다. 재외동포(F-4)는 원칙상 단순노무직 취업이 금지되어있으며, 자

격증을 취득한 “전문기술직”으로만 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면접 참여

자 중 한 여성은 남편과 함께 방문취업(H-2)으로 한국에 입국해서 살아

왔지만, 만 60세가 넘어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변경해야 했고, 그 결과 

남편이 기존에 종사하던 건설업에 취업할 수 없어 실직한 사례를 소개하

며, 한국인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이러한 제도가 재외동포에 해 결과적

으로 60세만 지나면 종사하던 직업을 잃게 만든다며 분노하 다.

“동포로 생각하면은, 한국 사람하고 뭐 100% 똑같진 않아도, 그래도 7, 80%는 
어느 정도 완화를 해줘야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일이, 10명이면 10명이 다 똑같
지 않아요. (중략) 그래도 한 70까지는 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65까지는 
내 생각에, 현장에선 남자들이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뭐 현장에서 
F-4는 남자들도 일을 못 하고, 뭐, 무슨 증 가져오라, 무슨 증 가져오라. 한국 사
람도 여기 없잖아요. 뭐 증이 없어도 다 일 하잖아요. 월급도 중국 사람보다도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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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원씩 더 받고 일하잖아요.” (A4, 중국 동포)

4)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차별

건강보험은 2019년에 모든 이주민에게도 의무가입이 필수가 되었다. 

부분 입국 및 취업과 동시에 사업장에서 자동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

이 되는 고용허가제(E-9) 노동자들과 달리, 지역가입을 통해 개인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중국 동포들에게는 건강보험 의무가입제도가 

논란이 되었다. 중국 동포 중에는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사람이 

많은데, 일반적인 동포들의 소득수준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높은 보

험료가 문제가 되고 있으며, 또한 가족원 부양조건이 까다로워 한 가족 

내에서도 세 별로 보험료를 따로 내야 하는 상황도 지적되었다. 이 중에

서도 전자는 보건복지부가 자산과 소득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

인의 특성상 보험가입자의 소득을 근거로 책정한 보험료와 전년도 전체

가구당 평균보험료(약 13만 원) 중에 금액이 많은 쪽을 부담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에 면접조사에 참여한 중국 동포는 한국 사람들보다 체로 

월급도 적은데 사람들이 건강보험료로 한 사람당 13만 원 이상 납부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자신의 급여 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는 한국 

사람들이나, 주권자와 비교하면 이 같은 정책이 차별적이라고 보았다. 

또한, 중국 동포들은 해외에 1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것에 해서도 문제를 제기하 다. 요컨  한국인

은 일정 기간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의료시설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미 납부한 건강보험료 일부를 환급해주는 반면, 이주민이 해외로 장기 출

국한 경우 자동으로 건강보험 가입자격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

면 이주민은 한국에 재입국한 후 6개월이 지나야만 다시 건강보험에 가

입할 수 있으며, 이때는 처음 가입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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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등재를 위한 증빙 서류를 다시 첨부해야 한다. 중국 동포들은 이미 몇 

년 동안이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 왔는데, 그리고 외국인등록번호 등으

로 충분히 과거의 건강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료 납부기록 조회가 가능함

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1개월 이상 지내다가 재입국하는 경우에 일련

의 복잡한 과정을 다시 거치도록 요구하는 것이 차별적이라고 보았다. 

“근데 이 건강보험료를 내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내다가 중국에 들어가면 한 
달 있으면 이게 뭐, 끊어진다 하더라고요? 뭐, 건강보험이? 그러면 뭐, 우리는 
국적이 중국이니까 중국에 들어가서 할 일이 많잖아요. 뭐, 다는 아니겠지만 그
래도 보편적으로 자식 있고, 부모 있고, 이러니까. 좀 몸이 아프면 집에 가서 몇 
달씩 쉬고도 싶고 이렇잖아요. 근데 예전엔 안 그랬는데, 중국에 들어가면 한 달
만 지나면 끊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끊어지면, 내 말했듯이 2, 3개월 있다 나
오면, 다시 6개월 지나야 그 보험을 또다시 맹가 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
게 정책이 바뀌었어요. 네. 우리 한국에서 1년 있으면서 중국에 2, 3개월 있다 
들어갔다 나온,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이제 보험료 몇 년 냈잖아요. 몇 년 낸 사
람들에는, 그래도 치면 3-4개월씩은 중국에 가서 있다 오면, 내 3, 4개월 동안의 
보험료를 내잖아요, 내면 되잖아요. 그걸 내면 되는데, 굳이 그걸. 뭐 들어가서 
한 달 지나면 아예 다 끊어버리고, 오면 6개월 이후에 하라 그러면, 그 6개월 안
에 안 아프란 보장이 없잖아요.” (A4, 중국 동포)

  4. 한국인과의 관계 및 도움 교환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인과 맺고 있는 사회관계와 그 속에서 경험하는 

한국 사회에 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국인과의 관계 및 한국인과 한국 

사회와 도움을 주고받은 경험 등에 관해 물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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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립된 사회관계

1) 좁고 단절된 사회관계

부분의 이주노동자는 한국 사람들과 업무 외적 관계를 형성하지 않

으며, 근무 중 휴식 시간이나 식사시간 동안에도 분리된 생활을 유지한다

고 밝혔다. 특히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서 10년 내외의 근로기간 동

안, 한국 사람과 함께하는 회식에 참여한 경험이 아예 없었다는 사람도 

다수 있었으며, 회식에 참여했어도 많아야 연중 1~2회 정도 다고 한다. 

이주노동자들은 직장 외부에서의 사회적 관계가 다른 이주민 집단에 비

해 제한적이며 따라서 직장에서의 사회적 관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

히 큼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도 한국인과의 교류가 그리 활발하지 않

다는 점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생각보다도 더 고립된 사회관계를 맺고 있

음을 추측할 수 있다.

“특별히 회식은 없고, 식사시간, 점심시간 같은 때조차도 국가별로 따로 배치되
어 있어서 같이 식사를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A7, 태국)

반면 동일한 모국출신 이주민과의 네트워크는 코로나19 시기에도 온

라인 등을 통해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  중국 

동포를 제외한 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은 고용주와의 관계나 근로조건, 

체류자격 등에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주로 SNS상의 모국 이주민 네트워

크를 통해 문제해결 방법에 관해 물어본다고 응답하 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방역정책이나 체류자격 관련 정책 변경 등의 정보 등도 SNS를 통해 

획득하는데, 이때는 주로 이주민지원센터 SNS 계정의 게시물이나, 민족 

네트워크의 허브 역할을 하는 이주민 친구 계정의 게시물을 통해 확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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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답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많은 모국인들이 주로 찾는 식당에 가서 급한 통역 

도움을 받거나, 직장에서 한국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노하우를 공

유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딱히 동아리라던가 클럽을 만들어서 하는 곳은 없고요. 주로 친한 사람들끼리 
이는 곳이 태국 음식점. 음식점에 모여서 주말에 얘기하고 그래요. (중략) 특별
히 한국 사회에 대해 얘기하는 경우는 없고요. 한국 사람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
은 이런 쪽에 이런 얘길 하면 기분 나빠하니까,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들은 서
로 하는데, 한국 사회에 대해서는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A8, 태국)

2) 작업장에서의 위계적 관계

한국인 고용주와 이주노동자 사이의 관계에 하여, 일부 이주노동자

는 고용주가 자신과 같은 이주노동자를 동등한 인간으로 보지 않는 것 같

다고 말하 다. 예컨  최저임금에도 미달하는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거

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한국인 노동자와의 계약관계 다면 진작 

계약이 파기되었을 만큼의 일방적 피해를 준 다음에도, 이주노동자가 자

신을 신고하면 큰 배신감을 느낀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이다. 최악의 경우 

고용주는 마지막까지 벌금형 처벌을 받을지언정 이주노동자에게는 한 푼

도 줄 수 없다는 듯한 선택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태도 자체가 이주노동

자에게는 당연한 요구조차도 웬만큼 굳은 결심을 하지 않고는 임금 등 정

당한 요구에 해서도 차라리 요구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갖게 만

든다고 한다.

“사실은, 가장 큰 문제가 한국인이 동남아시아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분들
은 나와 동등한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히 니가 나를 고소해?’ 
거기서 오는 게 가장 큽니다. 이거를 배신감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 사
람들은 배신감이라고 느낄 거예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생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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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괘씸해서 못 준다는 겁니다, 사장들 얘기는. 근데 
이게 같은 한국 사람들 얘기라면 거기는 배신감이니, 그런 감정이 생기면 안 되
는 거고 생길 수 없는 것인데. 유독 이분들에게 그런 게 생기는 것은 이미 의식 
저편에는 이분들과 내가 동등한 인격체로서의 같이 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
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게 일단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T, 태국어 통
역사)

한국인 고용주가 이주노동자를 동등한 인격으로 존중했다고 보기 어려

운 또 다른 사례는 면접 참여자가 입주 돌봄 노동자로 재직하면서 경험한 

사례이다. 이주노동자의 고용주는 자녀의 안전이 걱정되어 화장실과 이

주노동자의 침실을 포함하여 집안 곳곳에 CCTV용 카메라를 설치하 다

고 한다. 어린 자녀의 돌봄을 부탁하는 가정에서 이러한 카메라는 비교적 

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중국 동포는 이러한 카메라가 자녀의 안전이 아

닌 자신에 한 감시처럼 느껴져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며칠 하고 보니까 화장실에 카메라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닌데, 이건 카메
라 아닌가 했더니, 근데 그걸 애기들 샤워하고 이러다 다칠까 봐 넣었다는 거예
요. 아니, 근데 그게... 그래, 내가 요구를 했어요. 화장실에 그걸 안 없애면 제가 
못하겠다고 해서 없애줬어요. 근데 애기가 내 방에서 잘 때도 있고, 안 잘 때도 
있어요. 애기가 저녁에는 즈그 엄마 아빠랑 자는데, 낮에 (나와) 자는 것 때문에 
(내 방에) 카메라가 있어요. 사람이 편안하게 자야 일을 하고 하는데. 애기를 델
고 잔다고 하면 카메라 있어도 되요. 밤에 자다가 다칠까 어떨까 하니까. 근데 
낮에 잠시 자는 것 때문에 카메라 있는 건 좀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그 집에서 
일하는 스트레스가 지금 너무 스트레스받으니까… 그것까지도 다 감시하니까
네. 내가 진짜 오데가 일해도 잠자는 데만큼은… 잠잘 때는 끈다고 하는데, 그게 
지네 휴대폰으로 끈 거지 카메라가 꺼진 게 아니거든요. 불이 반딱반딱하는 거
는 그게 작동된다는 거잖아요. 나 어딜 가도, 화장실 가면은 카메라 있나부터 보
고, 이제는 어딜 가서 병이 됐어요.” (A6, 중국 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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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국인과 도움을 주고받은 경험

1) 한국 사회로부터 도움을 받은 경험

이주노동자는 앞서 한국 사람들로부터 차별받고 무시당하 던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니며, 한국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은 경험도 다양하게 나타

났다. 소소하게는 퇴근 후 집에 걸어가는 이주노동자를 차로 데려다준 경

우부터, 어디에 가고 싶을 때 자세히 설명해주거나, 아플 때 같이 약국에 

가서 증상을 통역해준 사람도 있었다. 

한 중국 동포 노동자는 몸이 아파서 큰 수술을 한 후 한국 사회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던 중국 동포 지인에 해 공유해주었다. 건강보험에 가입

되어 있지 않아 비싼 치료비가 발생하자 병원의 원무과에서 직접 도와줄 

수 있을 만한 곳을 찾아주고 실제로 도움을 받은 경험이었다.

“한국이 진짜, 살기 좋은 나라니까 또 요런 걸 해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한국 사
람들이 참 좋은 게, 대학병원에서 수술했는데, 며칠에 한 번씩 돈이 올라가는 걸 
원무과에서는 다 알잖아요. 환자한테 전화 왔더래요. 이게 수술비가 4천만 원이 
넘게 나왔는데, 원무과에 한 번 왔다 가라고 하더래요. 아무데나 가면은 이거 좀 
어떻게 해주는 데가 있다 하니 연락해보라 해서 50%를 혜택받았잖아요. 중국 
같으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런 거 보면 참, 살기는 참 좋죠. 정부에서 안 해
줘도 단체, 민간단체에서 동포라고 해주고. 그 원무과에서도 그렇죠, 내 일이 아
니면 너 4,000만 원 그냥 내라고 할 텐데.” (A4, 중국 동포)

2) 이주노동자의 기여와 노력

반 로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인이나 한국 사회에 도움을 준 경험에 관

해 물어보았을 때도 다양한 답변이 나왔다. 사업장 밖에서 한국인을 접촉

할 기회가 많지 않은 이주노동자는 일할 때 조금 나이 드신 분이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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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옮기거나 계단을 올라야 할 때 도와드린 경험이 있다고 말했고, 다

른 태국 출신 이주노동자도 자신의 나라에서는 70  이상 노인은 일을 하

지 않기 때문에 70  이상 노인이 늦게까지 남아 일을 할 때는 자신이 도

와준 적이 있다고 응답하 다.

민족적 커뮤니티를 이루는 데 성공한 중국 동포들은 좀 더 집단적으로 

한국 사회에 기여하는 체계가 형성되어 있었다. 예컨  중국 동포를 중심

으로 한 교회에서 지역사회 청소를 꾸준히 나가기도 하 고 자발적인 결

사체 모임인 동포 등산협회나 스포츠협회에서 (비)정기적인 기부와 코로

나19 이전까지는 운동회 개회 등 지역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우리 교회를 보면 목사님이 그런 거 좀 하신다고 들었고. 이래 거리 청소 같은 
거, 다니면서 뭐 줍고. 코로나 있고는 그런 건 완전히 아예 없고. 연세 있으신 분
들은 중국으로 들어가는 분들이 많아요. 형편이 그만큼 좀 안정된 사람들은 오
늘 들어간다, 내년에 들어간다 이런 분들이 조금 있고. 젊은 사람들은 아직 돈 
벌어야 되니까.” (A6, 중국 동포)

“주말에 등산 가거든요. 등산협회가 있어요. 여기 뭐 등산협회도 있고 배드민턴 
협회도 있고, 나도 뭐 들어간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런 데서 한국 재난 있을 때 
봉사하는 곳도 있고, 돈 모아서 그런 데에 지원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게 있더라
고요.” (A4, 중국 동포)

다. 이주민지원센터 이용 경험

1) 한국인과의 소통이 가능한 센터

작업장에서 한국인과의 교류는 최소한으로만 이루어지고, 업무 외적 

교류가 거의 없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이주민지원센터는 한국어를 배우기

도 하고 한국어 강사나 센터 직원 등 한국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로 기능한다. 베트남 출신 면접 참여자는 주말마다 외국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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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센터를 이용한다고 하 다. 주로 자원봉사를 하거나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방문한다. 필리핀 출신 면접 참여자는 양천글로벌센터에서 제공하

는 바리스타, 컴퓨터,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 는데, 업무 외

적 경험을 다양하게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한다.

한편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주말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의 강사로 활동했

던 태국어 통역사는 주 6일 장시간 중노동에 시달리는 이주노동자들에게 

남은 딱 하루의 휴일까지 공부하러 나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

해한다고 언급하며, 이들에게 더 도움이 되고 필요한 것은 한국어 수업보

다 노동 후 같이 밥을 먹고 술을 마실 수 있는 한국인 친구라고 덧붙 다.

2) 센터에 대한 다양한 경험

이주노동자들이 센터에 해 모두 같은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

 중국 동포 노동자들은 이주민을 위한 공간 여나 지원 업무를 하는 

“센터”의 존재조차 몰랐다고 응답했으며, 돈을 내지 않고도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고 놀라워했다. 

또 다른 이주노동자들은 센터의 통역 등이 주로 같은 나라 출신 결혼이

주여성인 경우가 많은데, 자신이 정말 도움이 필요해서 센터에 찾아가면 

통역을 해 주는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들었을 때 “웬만하면그냥 넘기면 

안 돼?”, “그냥 좀 참고 다니면 안 되겠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

도 있다고 밝혔다. 아마도 센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지나치게 업무에 

시달리고 있고, 최 한 좋게 끝내는 것이 그들에게도 가장 수월하기 때문

일 것이라고 설명하 다.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끝까지 나는 해야 되겠다. 이 사람을 감옥에라도 좀 집
어넣어야지 그 속이 시원하잖아요.’ 근데 외국인의 입장에는 돈, 시간, 그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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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도와주는지. 그런 게 없잖아요. 기관도 기관이지만 좀 그 사건을 빨리 좀 
종결하면 좋겠단 그 마음이 들잖아요. (사업장 변경하고 합의 보는 식으로 좀 하
면 어떻겠냐고 얘기를 하는 기관도 있나요?) 그렇지 않은 기관도 있는데요. 근
데 그렇게 하는 기관도 있죠. ‘사장님이 이렇게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
지.’ 의견을 당연히 물어보는데 근데 하면은 어떤 일이 그 안 좋은 조건들이 있
는지 그걸 얘기해 주는 거죠. 설명해주는 거 좋은데. 근데 그러다가 계속 설득해
야 되니까 끝까지 좀 가야 되는데. 근데 그러지 못하니까.” (A3, 베트남)

  5. 이주민에 대한 지원 및 정책에 대한 인식

이주노동자들에게 한국 정부의 이주노동자 상 정책에 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보았다. 이 질문에 해 부분 취업 활동 관련 정책, 체

류자격 변경 요건, 건강보험이나 재난지원금 상에서의 배제 등을 예로 

들면서 한국 정부의 정책을 평가하 다. 최저임금 등을 이주노동자에게

도 똑같이 적용하는 것에 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 으며, 신 정주형 

체류자격 변경 요건이 비현실적이라는 것과 중국 동포의 경우 재외동포

(F-4) 자격으로 변경하고 나면 원래 하던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에 

해 문제로 지적하기도 하 다. 이러한 취업과 체류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정책에 해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하 으며, 이에 비해 이주민 상 

인식개선 사업이나 이주민과 한국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장을 만드는 

사업 등에 해서는 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할 뿐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

지는  않았다. 

가. 정책에 대한 인식 및 요구사항

1) 체류자격 변경 조건 완화

국적이나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이주노동자들이 전반적으로 가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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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했던 정책적 요구사항은 더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체류가 가능한 법적 

체류자격으로의 변경 요건이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완화되는 것이다. 현

재 고용허가제(E-9) 이주노동자가 숙련기능인력(E-7-4) 자격을 취득하

기 위해서는 ①연간소득, ②자격증, ③학력, ④연령, ⑤한국어 능력, ⑥근

속기간, ⑦보유자산, ⑧산업 분야 및 근무경력, ⑨관련 직종 연수 경험, ⑩

유학 경험 및 관련 중앙부처 추천 등 가산점, ⑪국내법 위반으로 인한 감

점의 역에서 각각 점수를 부여하여 일정 이상 점수를 획득한 신청자에 

한해 기량검증평가를 통과하면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때 가장 큰 

문제는 총점수가 기준점을 넘더라도, ①연간소득이 최소 2,600만 원 이

상이거나 ②자격증, ③학력, ④연령, ⑤한국어 능력의 총점이 일정 점수 

이상이 되어야하는 조건이 이주노동자들에게 넘을 수 없는 벽으로 느껴

지는 것이다. 

앞 장에서 제도에 의한 차별 중 하나로 이미 논의한 바와 같이 필리핀 

출신 면접 참여자는 최저임금 수준을 받는 이주노동자가 연간소득과 자

산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지적하 으며, 또 다른 면접 참

여자는 연령 제한으로 인해 고용허가제(E-9) 이주노동자 재입국 특례 취

업도 어려운 상황에서 숙련기능인력(E-7-4)으로의 전환은 학력 조건을 

맞추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나 만약 가능하다면, 모두 숙련기능인력

(E-7-4) 자격을 취득하고 더 오래 체류하고 싶다고도 덧붙 다. 또 다른 

이주노동자는 본국에 두고 온 어린 자녀를 데려오고 싶으므로 가족초청

이 가능한 숙련기능인력(E-7-4) 자격 취득조건이 완화되었으면 좋겠다

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재외동포(F-4) 자격의 동포 노동자들 역시, 주

권(F-5) 획득을 희망하 으나 높은 소득 조건으로 인해 신청할 수 없었다

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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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을 따면 건강보험료가 많이 줄더라고요. 그것도 소득 요건이 3,000만 
원 이상이니, 이전에 내가 한 번 하려고 하니까 일 년에 2,500만 원인가 부르더
라고요. 근데 나는 그기 안 되니까 못 했죠. 영주권은 국적하고 상관없으니까, 
영주권자는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거 다 주잖아요. (A5: 영주권 되면 취업이 싹 
풀리고, 대우가 비슷하고…)” (A4, 중국 동포)

2) 임산부 의료지원과 건강보험 관련 개정

많은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사회의 가장 잘 되어 있고 좋은 점으로 의료

시설과 서비스를 뽑은 것과 달리, 임신한 여성 이주노동자에 해서는 충

분한 의료지원이 부족하며, 결혼이민자가 받는 출산지원과 혜택의 일부

라도 지원해 주어야 함을 주장하 다. 

앞서 언급하 듯이 임신한 여성 이주노동자의 경우,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큼에도 불구하고 임신 사실로 인해 오히려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내

몰리게 된다. 고용허가제(E-9) 이주노동자가 고용주에게 해고를 당하면 

그러한 해고가 부당한 처우임을 인정받기 전에는 이주노동자가 직접 사

업장을 변경할 수 없고, 임신한 사실을 숨기지 않고 재취업을 하기도 쉽

지 않다. 현행법에서는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근무

처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근무처 변경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각각 그 기간(사업자 변경신청 후 3개월 혹은 

근로계약 종료 후 1개월)을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외국인근로

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 일정한 수입이 없이 출산을 

기다리는 과정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의 추방을 의미한다.

“많이 (본국으로) 나가고 일단은 또 추가적으로 있게 해주기는 해 주는데, 그래
도 아직 한국에서 혼자 있다 보니까 또 임신하면… 그리고 코로나 없을 때는 임
신하신 분들이 그냥 쉽게 출국할 수 있었는데 지금의 비행기 표가 많이 없잖아
요. 출국을 할 수 없는데 한국에서 출산하면은 그런 도움을 주는 일 해 주는 사
람이 없어요. 뭐 출산 후에 출산 조리해야 되는데 병원비용도 지원도 안 되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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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결혼이민자나 아니면 한국 사람이 보건소 신청하면은 집에 와서 2주 정도 해
주고 있는데요. 근데 외국인은 안 돼요. 그런 문제도 있고요.” (A3, 베트남)

또한, 앞서 법과 제도에 의한 차별에 관해 논의한 바 있듯이 많은 이주

노동자들은 재난지원금 등의 각종 지원범위가 결혼이민자와 주권자 등

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느꼈고 이주노동자도 다른 이주민과 

동일한 맥락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3) 건강보험 제도 개정

중국 동포 노동자들은 취업제한과 비슷한 정도로 건강보험 제도에 

해서도 차별적이라며 개정을 강하게 요구하 다. 구체적으로 이들의 요

구는 3가지로 정리될 수 있는데, 첫째는 지역가입자에 해 지나치게 높

은 보험료, 둘째는 1개월 이상 해외 체류 시 처음부터 재가입해야 하는 절

차, 셋째는 세  별로 묶이지 않아, 개인 단위로 가입해야 하는 점 등이

다. 현행법은 건강보험 지역가입 이주민에게 전년도 전체가구당 평균보

험료(약 13만 원)와 이주민의 소득에 따른 보험료 중 높은 금액을 청구하

고 있어, 사업주와 절반씩 보험료를 부담하는 직장 가입자에 비해 지역가

입자가 많은 중국 동포의 부담이 늘어난 것이다.

“(처음에는) 6-7만 원. 첨에는 딸이 있으면 딸 회사로 나가니까, 거기로 빠지다
가, 딸이 결혼해서 나가니까 우리가 내지. 8만 얼마부터 올라가서 지금 13만 얼
마. … 직장 있고, 재산 있고 이런 사람들은 몇십만 원 씩 내는데, 그냥 이런 지역 
보험 같은 거는 1-2만 원씩, 3-4만 원씩. 이기 모야, 교포들도, 영주권 딴 사람
들은 한 3-4만 원씩 내요. 근데 우리 동포들은 왜 이렇게 많이 받는지. 우리가 
뭐 재산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A4, 중국 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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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앞부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해외에 1개월 이상 체류할 경

우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에 반발하며, 이주민이 해외에 

체류 가능한 기간을 더 현실적으로 늘리거나,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에도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그 로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정을 요청하 다. 또한, 한국에 돌아와 다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할 

때 6개월의 국내 체류 기간 조건이 지나치게 길므로 이전에 1~2년 이상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왔던 이주민이라면 이러한 과도기간을 단축해주면 

좋겠다고 언급하 다. 그리고 건강보험 재가입하는 과정이 매번 중국으

로부터 확인을 받은 세 원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복잡한데, 높

은 공증 발급 비용(15만 원)을 고려하여, 기존에 증빙 서류를 제출한 이주

민에게는 서류 절차도 간소화하면 좋겠다고 언급하 다. 현재 방식은 배

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피부양자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9개월 이내에 발급

받아 외교부의 확인을 받은 가족관계증명서나 국내에서는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만 인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주민은 내국인과 달리, 한 명의 개인이 하나의 세 가 되

기 때문에 만 19세 이상 성인 자녀와 노인 부모는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이는 2019년 이주민의 건강보험 가입이 의

무화되면서, 기존에 지역가입 상자 지만 가입하지 않았던 이주민들이 

모두 지역가입 상자가 되어 특히 문제가 되었다. 예컨  정기적 소득이 

없는 노인 이주민의 경우, 자산이 없더라도, 이주민 지역가입자가 납부해

야 하는 건강보험료(전체가구당 평균보험료, 약 13만 원)를 개별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최악의 경우 한 가구 내 모든 구성원이 실질적 근로 여부

나 자산 유무와 무관하게 개별적으로 지역가입 보험료를 부담해야 할 수

도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주민에게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이후 꾸준히 비판받고 있는 이러한 상황은 특히 지역가입자가 많을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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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노부모와 성인 자녀 등 가족 단위 이주가 빈번한 중국 동포에게 

실질적 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아는 분이 부탁을 해가지고. 자녀들은 5, 60 되고 했는데. 연세든 
엄마하고 이렇게 계시면 그것도 따로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다는데. 연
세 든 분이 돈도 못 벌고 자녀들이 그 돈은 다 내줘야 하는데, 고만큼이 따로 나
가야 되니까 그게 힘들다고. 오늘 이런 자리에 나온다고 하니 그걸 좀 부탁을 들
었어요.” (A6, 중국 동포) 

“그런 거는, 좀 연세를 따져 가지고. 한 65세 이상이라던지 70세라던지, 이런 사
람들 일을 하기 힘들잖아요. 자식들이 같이 있으면. 교포들이 사는 집 못 가봤
죠? 크면 요만해요. (3~4평 남짓) 다 같이 사는데 크면 요만해. 요런 데서 내 자
식, 내 부모 다 살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사는데, 그래도 65세 이상이나, 
70세 이상이나 이러면 따로 살아도, 보험료는 좀 자식이 내게끔 이렇게 좀 하면 
좋겠어요. 한국 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고. 자식들이 다 나와 있으
니까 부모들이 거기(중국에)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연세 많은 사람들이 여
기 많아요.” (A4, 중국 동포)

나. 인식개선 및 사회통합정책 효과

1) 다문화 및 상호문화 교류 축제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이주민에 한 인식을 개

선하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에 해 잘 알고 있다며, 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 으나 직접 참여한 경험은 많지 않았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등에

서 주최하는 다문화 축제나 세계인의 날 행사 등이 문화의 차이를 직접 

체험하며 서로에 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참여를 희망

하는 이주노동자들이 많았다. 그러나 많은 축제들이 단기간에 일회적으

로만 개최되기 때문에, 축제 기간에 일을 해야 하거나 고된 육체노동으로 

인해 축제에 방문할 여력이 남지 않아서 등의 이유로 참여하기 어렵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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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고, 면접 참여자들 중에도 실제 참여경험이 있는 이주노동자는 소수

다. 이러한 축제나 교육 프로그램 등이 더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이루

어진다면 참여 이전부터 미리 준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주노동자

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도 언급하 다.

한편 체로 긍정적이라고 여기고 있는 다문화 축제에도 단점이 지적

되었는데, 부분의 문화교류가 자신들의 모국의 전통문화에 집중하여 

진행되기 때문에 오래된 전통문화를 모국의 현재의 문화로 착각하거나 

모국에 한 한국인의 고정관념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

다. 또한, 한 이주노동자는 다문화 축제에는 정작 한국의 전통문화를 

소개하거나 체험할 수 있는 곳은 없어서 평소에도 한국 문화를 접촉할 기

회가 없는 이주민의 처지에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언급하 다.

“일단은 다문화 교육이나 축제, 세계인 행사 같은 거는 그거는 너무 다 좋은 프
로그램이고요. 특히 세계인 행사 같은 경우에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장
점이 그 나라 특성이나 문화나 그거는 오면 바로 접근하고 볼 수 있잖아요. 그게 
장점이고. 그리고 단점은 그것만 보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은 인식해서 ‘이거
는 옛날 전통문화구나.’라고 인식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은 ‘그 나라는 
아직 이렇게 생활하고 있구나. 아직도 가난하고 막 이런 옛날 문화에 살고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이거는 이 행사 같은 거에는 너무 적
어요. 숫자가. 참여 숫자가 너무 적고 이런 프로그램이 약간 좀 지속적으로 좀 
많이 좀 반복해야지. 일반 문화뿐만 아니고 지금 새로운 문화도 교육이나 아니
면 이주민이나 외국인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거 많이 있어야지. 그러
면은 더 친근하지 않을까.” (A2, 베트남)

2) 한국인 대상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

이주노동자들에게 작업장에서 함께 일하는 한국 사람들이나 고용주에

게 인권 및 다문화 수용성 관련 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에 해 어떻게 생

각하는지 질문하 을 때, 거의 모든 이주노동자들은 좋은 생각이라고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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겼다. 태국 이주노동자 통역을 진행한 이주민지원활동가는 현재 이주노

동자가 처한 현실은 1970-80년 에 한국산업의 역군이라 불리는 노동자

들이 처한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이러한 현실을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관심이 없어서 더 빨리 개선되지 않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에 

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 70년대 80년대에 그 산업재해로 손가락이 잘려나가고 그런 게 많았던 시절
이 있었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그게 많이 잊혀졌죠. 그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데 그것이 없지 않고 그것이 그대로 이주노동자들에게 가 있는 겁니다. 이분들
에게는 굉장히 많은 손가락, 손목 무수히 많은 그런 재해를 받고 있는데, 대부분
의 한국 사람들은 그런 위험한 3D 업종에서 일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없
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작업환경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이 바뀌어야 하고요. 한국인들은 3D 업종에서 자꾸 기피를 하고 그러다 보니
까 그게 자꾸 누적만 돼요. 근데 그걸 어느 누구도 봐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작업장 안전에 대한 개선도 더뎌지고. 왜냐면 한국 사람들 눈에 보여야 하거든
요, 모든 것은.” (T,태국어 통역사)

  6. 사회통합 및 사회적 기대

마지막으로 이주민과 한국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조화를 이루며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러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 각각 한국인과 이주민이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지 질문해 보았다. 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사회가 이주민에 한 편견과 차별만 제외하면 안전이나 시설, 자연환경 

등 다양한 방면에서 살기 좋은 사회라고 평가하 다. 점진적 상호이해와 

사회통합을 위해 서로에게 요구되는 역할을 물었을 때 이주노동자들이 

밝힌 견해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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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차별 없는 사회가 되기 위한 한국인의 역할

1) 세계시민 교육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한국 사람들이 해야 할 역할에 관해 물

었을 때 이주노동자들은 다양한 답변을 제시했으나, 가장 핵심인 동시에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것은 ‘세계시민 교육’이었다. 요컨  세계시민 

교육이란 “문화 다양성, 성 평등, 인권, 평화 등 국가 수준의 시민교육에

서 다루었던 주제를 세계 시민성으로 확장하는 접근”(UNESCO, 1974)

으로, 한국 사람들이 문화 간 차이와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성 평

등 및 인권적 접근을 갖춰야 한다는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구체적으

로는 이주민과의 관계에서 한국 사람들이 말을 조금 더 천천히 하는 배려

라던가, 바로 소통이 되지 않더라도 쉽게 짜증을 내지 않는 태도, 자신과 

다른 생각에 해서 무조건 무시하지 않고, 자신이 틀릴 수 있음을 융통

성 있게 받아들이는 능력 등을 한국인에게 요구하 다.

“일단은 한국 분들이 개선해야되는 거는 세계시민 교육 같은 거. 그다음에 다른 
나라 문화 이해하는 그 프로그램 같은 거 좀 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한국 온 
지 얼마 안 되는 분이 당연히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럴 때 좀 어떻게 좀 천천히 
말 좀 해주고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면 좋겠는데. 그 짜증을 내시는. 왜냐하면, 
본인도 너무 답답한데 말 하고 싶은데 전달이 안 되니까 본인도 너무 속상한데. 
근데 한국 사람 볼 때는. 이해심이 좀 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토론. 그런 프로
그램에 같이 좀 참여해 주고, 한국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외국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다음에 외국인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도 같이 얘기하면 아마 좋은 자리이지 않을까 싶었고요.” (A1, A2, A3, 베트남)

나아가 이러한 ‘세계 시민성’으로 표되는 성격은 특정 국적이나 성

별, 외모, 종교에 따른 편견과 차별이 없어져야 할 것이고 자신과 다른 입

장에 해서도 존중할 수 있는 태도 등을 포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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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이 생각한 게 더 좋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융통
성.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A8, 태국)

”여러 가지 문화적인 게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걸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고.” (A9, 태국)

“여자들의 경우에 여기 와서 일을 하면은 다 무슨 업소 여자 취급하거나, 취급
하는 게 아니더라도 그런 뉘앙스로 얘기하는 게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 아마 실
제로 그런 여자들도 있으니까, 이런 게 있는 것 같다.“ (A7, 태국)

2) 언어장벽을 없애기 위한 노력

언어장벽과 소통은 이주민과 한국 사람들 간의 관계 형성에서 근본적

인 장애가 되는 부분이다. 이주민으로서 한국어를 습득하기 위해 기본적

으로 노력해야 함을 인정하면서도 한국인 고용주가 ”한국어 공부하라“는 

말만 하고 전혀 공부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는 주지 않는다고 한다. 한 면

접 참여자의 고용주처럼 열정적인 이주노동자에게 한국어를 빨리 습득할 

수 있도록 어로 소통할 수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한국어로 화를 하는 

등 노력을 보이는 고용주도 있지만, 부분의 경우에는 작업 현장에서 한

국인과의 소통 자체가 드물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어를 빨리 배

우기를 기 하기는 어렵다. 도심과 떨어진 현장에서 야근까지 하고 나면 

한국어를 배우러 다닐 시간이 없다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사업장에 한국

어 강사를 초청하여 단체로 이주노동자를 상으로 한 한국어 수업을 진

행한다면 수업이 가능할지, 참여 의사가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면접 참여

자 부분이 이를 반기며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하 다.

“이 친구도 맨날 불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이랑 같이 얘기할 기회
가 없으니까 한국에 온지 5년, 10년이 되도 대화를 안 하니까. 그래서 한국말이 
안 느는 거죠.” (A2,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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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겁니다. 거의 토요일 밤까지 일을 하고, 일요일 하루
는. 토요일 밤부터 친구들끼리 놀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이런 게 있는데요. 그
날까지도 다음 날 나 공부있으니까 절제해야지 이런 사람들이 좀. 생각은 그런
데 현실에서는 많지가 않아요” (T,태국어 통역사)

“사장님이 영어 잘 하지만, 한국어로 대화해요. 왜냐면 한국어 배워야한다고 생
각해서” (A10, 필리핀)

나. 조화로운 사회가 되기 위한 이주민의 역할

1) 한국어 습득

이주민의 입장에서 한국 사람들과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노력해야 할 점은 적극적인 한국어 학습으로 언어적 소통 문제를 최

소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이주민을 폄하

하고 차별적으로 우하는 것은 결코 이주민의 언어 능력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는 문제이지만, 이주민들이 최소한의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더 큰 

피해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방어하는 일이자, 한국 사회의 구성원

으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온라인 플

랫폼 등을 통해 동 상으로도 한국어를 배울 기회가 생겨서 한 면접 참여

자 같은 경우는 실제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

다고 하 다.

“이주노동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한국에 왔으니까 한국어하고 한국 문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한국의 생활에 잘 적응하려면. 그래서 본인들도 그렇게 노력
해서 한국어하고 한국 문화를 좀 더 이해하고 한국 사람이 더 이해할 수 있게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중략) 전에는 접근하기 좀 어려웠는데 요새는 
센터도 많고 또 온라인으로도 수업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접근하기 너무 편
하고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A1,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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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정말 두꺼운 사전을 갖고 다녔어
요. 왜냐하면 지금은 스마트폰에 다 치면 다 나오잖아요. 그 당시에는 없으니까 
누가 말씀 하시면 ‘잠깐만요. 기다려주세요.’ 찾아보고 무슨 말씀이신지도 찾아
보고 그랬는데” (A3, 베트남)

2) 한국 사회의 규범과 질서 습득

이주민과 한국인이 조화로운 사회를 구성하기 위한 이주민의 역할로 

한국어 학습과 함께 가장 빈번하게 언급한 것이 한국 사회의 규범과 사회

질서를 습득하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는 응답이었다. 이주민은 한국의 법

이나 제도에 해 숙지하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데, 아직은 미숙한 부분

이 있다고도 하 다. 예컨  쓰레기 종량제 같은 경우 그것이 습관이 되

고 문화가 되어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데, 부분의 다른 나라들은 그

러한 규범이 습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

적하기도 하 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한국의 법이나 제도에 대해 숙지를 해야 하고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 그런 게 미숙하다.” (A9, 태국)

“우리는 쓰레기 종량제 같은 걸 하고 있는데 아직 저, 동남아시아는 그런 걸 하
지 않다보니까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야외에서 고기를 구워먹거나 할 때
도 우리는 그걸 다 정리하고 오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거기 놔두면 되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 서로 규칙을 이해하고 지킬 필요가 있다.” (T,태국어 통역사)

“(쓰레기 종량제나 이런 게 들어오기 전에 교육하지 않나요?) 오기 전에 45시간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이 있긴 한데요, 근데 그건 시험이니까 통과를 하면 되는 것
이지 생활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럼 사전교육은 별로 도움은 안 되는 것이네
요?) 큰 도움은 안 되죠. 시험보려고 받는 교육이니까. 우리가 학교다닐 때 생각
해보면 그렇잖아요. 그게 45시간 갖고 될 리가 없거든요.” (A7, 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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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구분 연령
출신
국가

한국
거주기간

혼인 
상태 

자녀
현재

거주지
직업

1

B1 41 스페인 7년
배우자 
있음

1명
(초6)

수도권 강사

B2 45 일본 13년
배우자 
없음

2명
(고3, 중2)

수도권 주부

B3 27 프랑스 4년
배우자 
있음

없음 수도권 주부

2

B4 40 중국 5년
배우자 
있음

1명
(19개월)

수도권 아르바이트

B5 41 중국 6년
배우자 
있음

1명
(4살)

수도권 중국어 통·번역

B6 32 필리핀 5년
배우자 
있음

1명
(7살)

수도권 주부

제2절 결혼이주여성이 인식한 한국 사회 수용성

  1. 결혼이주여성 포커스그룹인터뷰 참여자

결혼이주여성 포커스그룹인터뷰는 총 12명을 상으로 진행하 다. 

국적, 거주기간, 거주지역, 자녀 유무 등을 기준으로 상을 고르게 모집

하 다. 한국어 소통이 가능한 상자를 선정하 고, 참여자 중 한국 거

주기간이 가장 짧은 참여자는 4년이었으며 가장 오래 거주한 참여자는 

24년이었다. 연령은 30 와 40 가 주를 이루었고, 27세와 55세가 포함

되었다. 참여자의 출신국가는 중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태국, 그리고 

스페인과 프랑스 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율은 3:1로 구성하 다. 결

혼이주여성 상 포커스그룹인터뷰의 질문은 이주노동자 상 인터뷰와 

같이 한국에 한 인상, 한국 사회의 편견과 차별, 한국인과의 관계 및 도

움 교환, 이주민에 한 지원 및 정책, 사회통합 및 사회적 기  등이다.

<표 5-2> 결혼이주여성 포커스그룹인터뷰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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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구분 연령
출신
국가

한국
거주기간

혼인 
상태 

자녀
현재

거주지
직업

3

B7 43 베트남 20년
배우자 
있음

1명
(초5)

수도권
이주여성 
상담원

B8 35 태국 11년
배우자 
있음

없음 수도권 태국어 통·번역

B9 33 중국 10년
배우자 
있음

2명
(초4, 초1)

수도권 온라인 쇼핑몰

4

B10 38 중국 17년 사별
2명

(중1, 중3)
비수도권 보험 설계사

B11 38 베트남 15년 이혼
1명
(중2)

비수도권 보험 설계사

B12 55 일본 24년
배우자 
있음

2명
(25세, 21세)

비수도권 일본어 강사

  2.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 및 수용성

가. 한국 이주 전후의 한국에 대한 기대와 이미지

1) 한국에서 산다는 것

결혼이주여성으로서 한국에 사는 것에 해 한국의 발전된 경제 수준, 

편리한 생활환경, 복지, 금융, 교육, 의료적 기반이 잘 마련되어 있는 점, 

사계절, 빨리빨리 문화가 있고, 의지가 강한 한국인의 특징 등을 언급하

며 긍정적으로 평가하 다. 

“일단 우리나라보다 발전된 나라잖아요, 뭐든지. 저한테는 편리해요. 먹고 싶은 
음식을 시켜서 먹을 수도 있고. 잘 되어 있어서 편리하게 살고 있어요.” (B7, 베
트남)

“개인적으로는 복지, 사회적 범죄 행위, 금융기관, 의료기관, 다 거의 잘 되고 있
고 좋은 편이에요. 저희 나라보다는 전체적으로 다 살기가 좋아요. 사람은 어디
나 다 똑같은 게 저희 나라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나쁜 사람도 있긴 있지만 좋
은 사람도 있으니까 살기가 좋아요.” (B11,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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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경제적 소비 수준이 높다 보니 부부가 

맞벌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그로 인해 가족 또는 자녀 관계에 

미치는 향, 심리적 부담감이 공통적으로 언급되었고, 한국어 교

육 및 소통의 어려움, 취업 및 일자리 문제, 한국 음식 적응의 어려

움 등을 떠올렸다. 

“약간 힘들긴 해요. 경제적으로 소비 수준이 너무 높다 보니까. 그래서 맞벌이
할 수밖에 없고 자녀는 어린이집에 보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약간 좀 힘들어요. 아무래도 애한테도 많이 미안하고 직장 다니면서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고 있고. 그런 거 좀 빼고 나머지는 괜찮아요.” (B5, 중국)

“안전적인 면은 큰 걱정은 안 할 수도 있는데, 외지 사람 오면 조금 불안하지요. 
범죄자 통지서 같은 거 오면 조금 그렇긴 한데, 생활면에서는 중국에 비하면 공
공 기관은 되게 편리하고 병원도 그렇고.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가 이주여성이
다 보니까 일자리 같은 걸 찾을 때 좀 많이 불편함을 겪고 있어요.” (B10, 중국) 

2) 한국에 오기 전 한국에 대한 이미지 

한국으로 오기 전에는 체로 ‘한국’에 해 특별한 관심이 없거나 잘 

몰랐지만, 인터넷, 미디어, 지인 등을 통해 K-pop, K-드라마, K-뷰티, 

K-푸드 등에 한 정보를 접하며 한국에 한 호감 또는 호기심을 갖게 

된 경우가 공통적으로 많았다. 특히 K-드라마를 통해 드라마 속 모습처

럼 한국 사람들이 멋있고 예쁘고, 한국의 자연과 거주 환경이 좋을 것이

라는 기 를 하게 되었다.

“오기 전에 한국 잘 몰랐지만, 인터넷에서 보고 알았어요. 한국 미용, K-드라마 
유명해서. 사람들이 드라마처럼 한국에 대해 생각했어요. 저는 좀 궁금해서 한
국에 왔어요.” (B3, 프랑스)

“드라마에서 보면 너무 멋있어요. 길거리 봐도 다 잘생기고 예쁘고 막 그렇잖아
요.” (B10,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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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오기 전에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드라마에 보면 연기하는 사람들이 
예쁘고 잘생기고 연기도 잘하고 그것만 보고. 아는 사람 말 듣고 한국에 뭐든지 
다 있고, 살기 좋다고 가서 아무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말 듣고···” (B11, 베트남)

이러한 높은 관심과 더불어 한국 문화나 한국어에 해 배우고 싶어 하

는 사람들도 늘었으나, 새로운 언어를 습득하는 것, 그리고 이를 활용하

는 것에 한 두려움도 함께 뒤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처음에는 너무 무서웠지만, 기대됐어요. 필리핀 여자들이 K 드라마 너무 좋아
하니까 한국 문화도 배우고 싶어요. 그런데 너무 무서워요. 한국말 못해요. 다른 
사람이랑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걱정됐어요.” (B6, 필리핀)

한국과 가까운 중국이나 일본에서 온 이주여성의 경우, 한국은 인격적

으로 좋은 사람들이 많은 유교의 나라라고 생각했다는 의견도 있었고, 중

국의 상하이처럼 한국도 똑같이 일 때문에 바쁘고 집과 회사가 반복되는 

일상을 보낸다고 생각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3) 한국에 처음 도착 후 한국에 대한 이미지 

한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또는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을 돌이

켜 생각했을 때 한국에 한 이미지를 질문한 결과, 오기 전과 동일하게 

여전히 긍정적인 내용으로는 깨끗하고 사회복지가 좋은 점, 교육을 많이 

해야 하는 점 등이 공통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한국 사람에 한 인상에 해 사람들이 착하고, 좋았다는 긍정적 시각

이 유지되고 있는 의견이 있던 반면, 예상보다 정직하지 않고, 공중 예절

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보고 실망한 의견도 소수 있었다. 그리고 실제 한

국에 와보니 드라마 속 모습과 현실이 다른 점에 한 이야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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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깨끗했어요.” (B6, 필리핀)

“처음 왔을 때 사람들이 아주 착하다고 생각했어요.” (B3, 프랑스)

“오기 전에는 유교의 나라라고 들어서. 인격적으로 좋은 분이 많은 그런 나라라
고 생각했었는데 별로 그렇지 않았다는 그런 인상이었어요. 일본은 워낙 깨끗
하잖아요. 길거리도. 그런데 한국에는 쓰레기도 많고 침 뱉는 사람도 많았고 그
런 걸 보고 나서 좀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었다는 걸 느꼈었어요.” (B12, 일본)

“와보니까 생각하는 거랑 좀 많이 달라요. 드라마에서는 우아하고 멋있는 장면 
많이 나오는데 예쁜 캐릭터가 예쁘게 꾸미고 나오잖아요. 와보니까 그렇지 않
아요.” (B9, 중국)

거주지가 비수도권인 경우 생각보다 너무 시골로 온 것 같다는 의견이 

주로 언급되었다. 그리고 동남아에서 온 이주여성의 경우, 지하 또는 반

지하 형태의 집 구조가 있다는 점을 처음 접했을 때 놀랐던 경험을 떠올

리기도 하 다.  

“처음에 신랑이랑 같이 인천공항에서 내리고 집에 가는데 너무 시골이라 보니, 
제가 중국에서 살 때는 도시 쪽에 살아서 여기 잘못 왔나 그런 생각도 했었어
요.” (B10, 중국)

“한국에 와서 깜짝 놀라는 게 반지하, 지하 그런 거 너무 많아서 거기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 지하에서. 지하철도 지하에서 내리고 해서 약간 공기도 불편한 것 
같아서 놀랐어요. 처음 태국에서 와서. 너무 땅 깊숙하게 만든 거 같아요.” (B8, 
태국)

한국의 계절과 관련해서는 사계절을 느낄 수 있는 점과 기 하던 눈을 

볼 수 있던 점을 좋아하는 반면, 처음 한국에 방문한 시점이 겨울인 경우, 

출신국가 비 온도 차이가 많이 날 경우, 급격한 온도 차로 적응하기 어

려워 너무 추웠고, 동상까지 걸렸던 경험을 떠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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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눈이 오는 그 장면이 너무 좋아서. 처음 왔을 때도 겨울이었거든요. 그게 
인상적이었어요. 공항에서 눈 오는 게. 풍경이 너무 좋은데 너무 추웠어요. 동상
도 걸리고 날씨 너무 추워서 한동안 적응해야 했어요. 눈을 본 건 처음이었어
요.” (B7, 베트남)

“따뜻한 나라에 살다가 여기 와서 갑자기 추워지면 얼어 죽을 것 같았어요. 그
런데 제 신랑도 나이가 좀 있고 시어머니도 연세도 있으시니까 챙겨주는 거는 
한계가 있었어요.” (B11, 베트남)

4) 현재 한국에 대한 이미지

현재 한국에 한 이미지는 한국 사람에 한 이미지, 한국생활 적응 

및 언어에 한 어려움, 빠른 생활 패턴, 외국인에 한 차별을 느꼈을 때 

등을 주로 언급하고 있었다. 그 중 특히 한국 사람에 한 이미지에 해 

다양한 경험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았고, 한국에 한 이미지를 변하게 만

든 주요한 이유로 나타났다.

한국 사람에 한 이미지로는 그 사람 자체의 성향에 따라 달랐던 경험

을 언급하며, 좋은 사람은 좋지만 나쁜 사람은 나쁘다는 표현에 공감하고 

있었다. 이전 비 선진국으로서 매너가 좀 더 좋아진 것, 외국인을 할 

때 친절하게 해주는 모습 등을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았던 반면, 서로 

배려가 없는 모습. 정직하지 않거나 규칙을 위반하는 것에 실망감을 느낀 

것도 있었다.

“사회적으로 뭐든지 다 변하니까, 지금 엄청 좋아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혼자 
살아서 그런가. 편하고 좋아진 것 같아요. 전보다. 어디 가도 혼자 알아서 다니고 
직장이든 어디에 가든 한국어 어느 정도 알아듣고 읽고 쓰고 다 할 줄 알잖아요. 
모르는 부분은 물어보고. 좋은 분들이 다 알려주고 도와줘요.” (B11, 베트남)

“서로 배려가 없을 때도 있고, 아까 말했듯이 룰을 위반하고 쓰레기 버리는 사
람도 봐서 정직하지 않은 것 같다.” (B1, 스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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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기분 좋은 때는 괜찮았지만 나쁜 때는 좀 나쁘게 하는 경우도 있었어
요.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더 답답해서 외국인한테 외국인이
라고 눈치 주고. 저는 임신한 친구가 있는데,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친구한테 욕 
많이 했어요. 코로나 후에 많이 했어요. 왜 왔냐고.” (B3, 프랑스)

나이에 따라 젊은 사람들이 부드럽고 매너가 좋았고, 나이가 많은 분들

은 성격이 세거나 이기적인 사람이 많았다는 인식이 있었으며, 여성은 남

성보다 친절했으나, 남성은 여성들을 무시하거나 깔보는 행동으로 강압

적인 느낌을 주는 경우도 많았다는 점도 일부 언급하 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참 부드럽게 매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나이 많은 분들 
너무 성격이 세고 이기적인 사람도 많고. 좋은 사람은 좋은데 진짜 미안하지만, 
쓰레기 같은 사람도 많다.” (B2, 일본)

“엄청 많이 있어서. 남자가 마트나 어딘가에 가도 택시를 타도 남자가 여자보다 
안 친절해요. 무시하고 깔보고 그런 느낌이 많이 있어요. 남자 말 들어야 해 그
런 느낌.” (B2, 일본)

한국 사회 적응과 관련해서는 한국어 공부에 한 어려움, 심리적 어려

움으로 경쟁이 심한 한국 사회, 빠른 생활 패턴으로 인한 피로감 및 스트

레스, 경제적 어려움으로는 주택 가격 상승 등 생활 물가에 한 걱정, 일

자리, 금융 및 출 관련 문제를 꼽았다. 

“처음 왔을 때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하지만 한국 적응하는 것 매우 어려워
요. 모든 것에 대해 ‘빨리 해야돼, 지금, 빨리, 바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아요. 
필리핀에서는 ‘우린 기다려 줄 수 있어, 기다려 줄게, 괜찮아’하는 데 여기선 재
촉해요.“ (B6, 필리핀)

“살아보니까 한국 사회에 스트레스가 많은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약간 경쟁
률도 높고 그 교육열 교육 자체가. 퀄리티가 너무 좋은데 경쟁이 너무 많기 때문
에… 특히 지금 경제적으로 안 좋아지고 행복은 좀 떨어진 것 같아요. 모르는 사
람들이나 지하철 탈 때도 사람 표정이 힘들다고 쓰여 있어요. 집값도 많이 올랐
다. 이것저것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 같아요.“ (B8, 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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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국 사회에서는 한국 사람 비 학력이나 능력이 더 뛰어난 경

우라도 한국 사람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받았던 차별 경험을 떠올리며 개

선이 필요함을 언급하 다.

“현실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차별은 좀 완화했으면 하는 마음인데 
저는 내가 적응해야 한다는 생각이 좀 강해요. 어쨌든 여기 왔으니까… 문화 차
이는 어쩔 수 없잖아요. 어느 정도는 이해하는데, 한편으로 조금 따뜻한 시선으
로 바라 봐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아직…“ (B7, 베트남)

나. 한국에 대한 생각이나 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것

1) 한국에 대한 생각, 이미지 영향 요인

한국에 한 생각이나 이미지에 향을 주는 것으로는 K-드라마, 

K-pop, K-프로그램 등 미디어, 의료시설과 복지제도, 한국 사람 특유의 

장점을 주로 언급하고 있었다. 미디어를 통하여 K-드라마, K-pop, K-

프로그램을 접한 사례로 외국인이 한국을 방문하여 경험하는 방송이 세

계적으로 유명했던 점, 한국 유명 아티스트와 음악 등이 가장 먼저 떠오

르는 것을 긍정 요인으로 꼽았다. 반면, 한국 드라마 중 일부 폭력적인 장

면은 아이 교육에 좋지 않아서 걱정된다는 점도 소수 언급되었다.

“k-pop하고 드라마. BTS가 좋아요.“ (B6, 필리핀)

“방송 중에 친구들이 초청해서 여기 한국 여행 오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프
로그램을 통해서 되게 한국 이미지나 그런 게 많이 좀 개선된다고 생각하거든
요. 그거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사는 외국 사람들이 국내에 친구들 초청해
서 다니는 거요. 세계적으로 그때는 되게 유행했었어요.“ (B5, 중국)

“아무래도 BTS. 지금은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조카도 일본에서 정말 좋아해서 
그분들이 진짜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한국을 좋은 이미지로 만드는 역할을. 
BTS 같은 유명해진 연예인들…“ (B12,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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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제도운 과 관련한 긍정적 요인으로 자녀 출 및 양육 관련 지

원정책, 공공기관 및 의료시설이 잘 구축되어 있음을 언급했으며,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외국인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 입국 시 코로나 키

트를 제공한 것에 감동하 던 경험을 떠올렸다. 한편, 면접 참여자 일부

는 복지정책이나 시설은 잘 되어있으나 정부는 시민의 의식에 따라 정책

을 운 하는 것이니, 한국 사람들의 인식이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다. 

“방송, 미디어, 한류 이렇게도 있고, 그것보다 제가 겪은 거는 의료 쪽. 병원이 
좋아요. 최근 친척이 한국에 돌아왔거든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지원
하는 박스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사촌 고모가 되게 감동받았대요. 외국인한
테도 그런 걸 줘서.“ (B10, 중국)

“복지 기관은 잘 된 것 같아요. (그거보다) 시민들 인식이 문제인 것 같고. 그러
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예를 들면 급여 차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거는 따
라오는 것 같아요. 시민의 인식에 따라서 정부에서도 시민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외국인에 대한 시선이 따뜻하지가 않아요.“ (B7, 베트남)

한편, 한국 사람의 특성 중 에너지가 넘치고 열정적인 것, 눈치와 행동

이 빠른 점도 한국에 한 이미지를 형성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았다. 

“저는 한국 사람들. 진짜 에너지랑 눈치가 되게 빠르고. 성격은 급하지만 그런
데 진짜 열심히 하는 거 되게 잘해요.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느리고 천천히 하
는 스타일인데, 한국 사람들은 진짜 열심히 해요. 빠르게.“ (B9,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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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혼이주여성을 대하는 한국인의 태도

1) 한국 사람들이 결혼이주여성을 대하는 태도

한국 사람들이 결혼이주여성을 하는 태도와 관련해서 시부모님 등 

가족 간의 관계나 남편의 친구, 사회적 관계(직장 등)에서 오는 것이 있었

다. 시부모와의 갈등은 경험하기도 하고 갈등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 그

러나 시부모님이나 가까운 가족, 친척들, 남편 지인 등의 경우 특별한 차

이를 보이지 않고 반가워했다는 응답이 부분이었고, 일부는 출신국가

에 관한 관심이나 결혼 계기 등 개인적인 사항에 한 호기심과 질문이 

이어지기도 하는 경험을 하 다.

한편, 일상생활 속에서 마주치긴 하지만 가깝지 않은 관계(시장, 아파

트 경비원, 택시 기사 등)의 경우, 의사소통과 관련한 경험들을 주로 언급

하는 것으로 보 다. 한국 사람과의 차이가 눈에 띄지 않는 외모를 가진 

경우, 처음에 외국인인 줄 몰랐을 때는 같은 한국 사람처럼 평범하게 

하지만, 말을 하게 되어 한국어 발음을 듣고 난 이후 외국인임을 알게 되

면 눈빛이나 태도가 바뀌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직접 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마주치는 한국 사람이 외국인이라고 쳐다보거나 뒷담

화하는 것을 겪기도 했다고 토로하 다.

“친척이나 지인이나 남편을 아시는 분을 되게 친절하게 베풀어주는데요. 잘 모
르는 사람은 저 동네 이런 어르신들 많아요. 뒷담화. 그런데 그래도 남편 지인이
나 이런 사람들 되게 부부나 이렇게 언니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되게 잘 챙겨
줘요.“ (B10, 중국)

“전에 가족 택배가 아파트에 왔는데, 보통 택배가 오면 남편하고 같이 찾으러 
가는데 그날은 저 혼자 있어서, 어머니가 혼자 다녀오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혼
자 가니까 경비아저씨가 내가 여기 2년 동안 살았다고 해도 안 줬어요.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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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있다가 어머니가 아저씨한테 전화해서 설명하고 난 뒤에야 받아왔어요.“ 
(B4, 중국)

“제가 시장가면 계속 어머님들이 어느 나라 왔어요? 어떻게 왔어요? 이렇게 계
속 물어보세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나이 어떻게 됐어요? 언제 왔어요? 결혼했
어요? 외국인 맞아요? 하고 계속 말을 걸어서 너무 불편해요.“ (B6, 필리핀)

자녀가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자녀의 학부모 모임에서 자녀교육 

관련 정보를 주고받고, 도움 될 얘기들을 많이 나누게 되는데, 한국 부모

들끼리만 더 친하게 지내거나, 화에 잘 끼워주지 않거나, 거리를 두는 

모습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점을 떠올렸다. 한국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

어도 이러한 상황을 겪고 감정을 느끼는데, 한국어로 화가 어려운 부모

의 경우 더 어려움을 겪고 모임에 참여하지 못할 것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저는 한국 친구들도 많고 그나마 다른 데에서는 괜찮다 하는데 학부모님이 거
기는 약간 좀 끼어들기에는 되게 힘들게 해요. 왜냐하면, 외국 사람이니까. 약간 
엄마들하고 거리 두고 표시는 안 하는데 느낌을 계속 받았어요. 제일 힘들어요. 
부모님들끼리 얘기하면서 애는 뭐 어떻게 하나 그런 거 있잖아요. 끼어들 때는 
되게 힘들어요. 끼워 주는데 거리가 엄청나게 있고. 그런 부모님들이 되게 많으
세요.“ (B5, 중국)

“나중에 학교 다니거나 초등학교 들어가면 되게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저는 한
국어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약간 좀 되잖아요. 되는데도 그렇게 힘든데 솔
직히 한국어 약간 못하는 엄마들이 더 힘들 수 있어요.“ (B5, 중국)

또한, 자녀 학교 담임 교사와 통화나 면담을 하게 되는 상황에서도 외

국인임을 알게 되었을 때 하는 태도가 달라지거나, 외국인인 줄 몰랐

다, 한국어 할 수 있는지 등에 한 질문으로 불쾌감을 느끼게 만드는 경

험도 떠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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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이나 다문화가족에 대해 완전 못 사는 사람들이라 생각하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제 아이 담임 선생님이 저한테 하
는 말이 다문화가정인 줄 몰랐다. 그냥 평범한 아이처럼 별다르지 않아서 처음
에는 몰랐다고 칭찬하긴 하는데 그런 느낌이 좀 차별이잖아요. 다문화가정이면 
어때. 어떤 건데. 그렇게 반박하고 싶죠.“ (B7, 베트남)

2) 출신국가에 따른 차이

한국 사람이 결혼이주여성을 할 때 출신국에 따라 태도 차이를 보인

다는 것에 면접 참여자들 모두 강하게 공감하 다. 특히 출신국의 이미

지, 경제적 지위 등을 먼저 떠올리며, 그에 따른 선입견으로 평가하는 게 

느껴진다는 사례가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차이가 커요. 한국은 유럽 쪽을 선호하잖아요. 특히 미국이나 유럽 쪽에 나라
에서 온 사람들한테는 약간 대하는 태도가 차이가 있긴 해요. 그쪽은 약간 되게 
좋게 보고. 필리핀하고 베트남, 중국은 지금 어차피 중간에 끼어 있는 느낌이었
고. 중국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게다가 교포분들이 많잖아요. 교포분들한테
는 좀 당하는 거는 좀 당한 건지 뭘 한 건지 하여튼 중국 사람은 약간 안 좋게 좀 
보는 이미지가 좀 많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런 건 특히 미국하고 베트남 필리핀 
비하면 미국은 이만큼(높게) 우리는 이만큼(낮게).“ (B5, 중국)

“다른 것 같아요. 약간 미국에서 오면 높게 봐요. 베트남 중국 이런 건 조금 안 
좋게 보고.“ (B9, 중국)

“발전된 나라들 그걸로 구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유럽, 미국에도 가난
한 사람이 많기는 많은데. 홈리스 거기도 많은데. 아마 그냥 나라 전체로 구분하
는 것 같아서. 예를 들어 어디는 못 사는 사람.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전체 다 
똑같은데, 섞여 있는데. 한국인은 나라로 구분하는 것 같아요. 발전이 잘 된 나
라 못 된 나라“ (B8, 태국)

출신국가가 유럽, 미국 등 선진국일 경우 좋은 나라에서 온 사람, 경제

적으로 발전된 나라, 럭셔리한 이미지, 집안이 좋은 사는 사람일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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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거나, 해당 국가의 문화에 한 관심, 언어를 배우고 싶다는 등 호

기심을 보이기도 하 다. 한국에 오게 된 이유를 일, 학업 등 발전적인 이

유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던 경험이 있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남편이 ‘아내 프랑스 사람이라서’(라고 하면) 다들 오~ 
하고 있지만, 유럽 사람이 아니면 ‘아, 그냥 좀 위험하지 않아요?’라고 하기도 
하고. 유럽 사람에 대해서는 아, 대박이야, 럭셔리하거나, 그렇다고 생각해요.“ 
(B3, 프랑스)

“스페인 사람한테는 오, 스페인 사람이에요? 스페인어 배우고 싶어요.(라고 하
지만) 베트남 사람한테는 좀…“ (B1, 스페인)

한편, 출신국이 아시아, 동남아시아일 경우 가난한 나라, 고향에서 못 

사는 사람, 고향보다 더 많은 돈을 벌러 온, 한국에 살면서 돈을 벌어 고

향에 보내려고 온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 다. 

“워낙 저희 나라 사람들이 와서 한국 사람들이랑 잘 사는 편이 많이 없는가 봐
요. 가정을 잘 깨는 편인지. 베트남 사람이라고 하면 그냥 베트남 여성들이 와서 
자리 밀려서 여기서 살다가 이제 날개가 났으니까 그냥 다리 자르고 날아가는
구나 그런 생각으로 대접하는 것 같아요. 취직하고 버리고 떠나는 사람이 있으
니까. 그렇게 나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베트남 사람이라면 좋은 대접을 많이 안
받는 거 같아요.“ (B11, 베트남)

“중국으로 처음 나 만나러 왔을 때 제일 첫 번째 반대한 사람이 시어머니였어
요. 그때 시어머니도 동네에서 이 집에 베트남, 여기는 중국인 이렇게 비교하게 
되잖아요. 어른들은. 그래서 저희 신랑보고 너 사람 만나는 건 좋은데 왜 굳이 
중국 가서 그것도 조선족 사람 만났냐. 차라리 베트남이나 필리핀 그런 애들이 
더 말 잘 듣지 않느냐. 중국 여자들 세다. 특히 조선족 여자가 말도 잘하면 너 잡
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B10, 중국)

어느 국가이든 모두 잘 사는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혼재되어 있는데 출

신국가의 전반적 이미지에 따라 일괄적으로 판단하고 차별하는 모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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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안타까움 및 답답함을 토로하며 개선이 빨리 되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어떤 아줌마가 중국 사람은 어쩌고저쩌고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 일본 사람
이라고 말하니까 ‘일본 사람이에요?’ 이러면서 너무 잘해주는 거야. 그래서 저
는 이렇게 태도를 바뀌는 걸 보고 좀 실망스럽고 좀 그렇다. ‘일본 사람은 다 키
가 작아서 언니는 중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키 커서’라고 했는데. 좀.“ 
(B12, 일본)

  3. 한국 사회의 편견과 차별

가. 한국 사람으로 인해 불편하거나 기분 나빴던 경험

1) 한국 사람이 불편하거나 기분 나쁘게 만든 경험

한국 사람들이 결혼이주여성을 불편하게 만들거나 기분 나쁘게 한 경

험은 언어적 측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불편함과 더불어, 부분 일반적

인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임을 인지하기 전·후 태도의 변화로 인한 경험들

이 언급되었으며, 일부 한국 사람이 공중 예의가 부족하거나 배려 없는 

행동 등을 목격했을 때 실망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한편 가족 또는 친척 

관계에서 내 행동 또는 말로 인해 상처받은 경험, 지인이나 직장, 자녀 학

교 또는 학부모 관계와 관련한 상황도 다수 언급되었다.

한국인인 줄 알고 말을 걸거나, 길을 물었는데 외국 사람임을 알고 난 

뒤 하던 말을 멈추고 자리를 피하는 등 외국인 자체나 외국어에 한 공

포증으로 당황한 모습을 보 던 경험들을 언급하 다. 또한, 외국 사람을 

마주쳤을 때 사람들이 자꾸 쳐다보는 행동이나, 눈치를 주는 행동도 불쾌

감을 유발했다고 응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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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남자들이 갑자기 제 얼굴 보면 놀라면서, 영어 못한다고. 하지만 저는 한
국어만 하고 있는데도, 노 잉글리쉬라고 해요.“ (B3, 프랑스)

“사실 제가 밖에 나가서 말 안 하면 외국인인 줄 몰랐다. 처음 왔을 때 그때는 
전통시장 놀러 갔어요. 한국말도 못 하는데. 마트 들어갔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계속 너 비켜 비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급해서 미안. 이랬는데 이거 
한국인 방식일까? 라고 생각했어요.“ (B8, 태국)

그 밖에도 일상생활에서 면하고 있을 때, 외국 사람임을 인지한 이후

에 서로 소통이 잘 안되는 부분에서 무시당했던 경험, 출신국가의 이미지

나 경제적 환경 등에 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해

당 국가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거나, 결혼이주여성이 지인과의 화 또는 

통화 등 상황에서 모국어로 얘기하는 상황을 목격했을 때, 욕하고 있거나 

시끄럽다는 등의 발언으로 기분을 상하게 만들기도 했다고 응답하 다. 

“예를 들면 베트남에 냉장고 있냐. 그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되게 기분이 나빴는
데. 지금은 많이 편안해졌지요. 지금은 신경 안 써요. 기분 안 좋지요. 우리나라 
가난한 나라라 생각하고“ (B7, 베트남)

“아무래도 저희가 국적 귀화를 했지만요. 그래도 말하다 보면 티가 나잖아요. 
상대방은 나쁜 의도는 아니고 농담으로 얘기하지만 제가 만약에 자국 사람들이
랑 통화하면 중국사람 억양이 좀 세잖아요. 소리도 크고. 막 얘기하면 진심은 아
니지만 너 또 우리 욕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사무실에서도 농담으로. 저도 농
담으로 받아야겠지만. 그런데 한편으로 왜 꼭 말을 그렇게 하냐고 좀 그런 상황
이 또 있었던 적도 있어요.“ (B10, 중국)

또한, 일부 한국인들이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는 

무례한 행동이나, 사회적 거리를 두지 않고 거리낌 없이 가까이 다가오는 

한국 사람들로 인해 부담스러움을 느꼈던 경험을 떠올리기도 하 다. 이

는 젊은 층보다 고령층에서 더 많이 유발되었다고 하 다.

“술 마시고 막 함부로 하는 거. 말을 막 하거나.“ (B1, 스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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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계산대에서 아저씨가 계산하는 사람한테 뭐라 하시는 거예요. 죄송하지
만 아저씨 좀 빨리해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했더니 너 뭐야? 야! 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계산하는 아줌마가 그냥 하지 말라고 말려줬어요. 그런 게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주변을 생각하지 않아요.“ (B2, 일본)

“유럽에서는 보통 사람들의 사회적 거리? 그런 게 좀 넓어요. 근데 한국에 왔을 
때 사람들이 다 아주 가까워요. 보통 나이든 사람들이 아주 가깝고. 길에서 (어
깨를 치는 동작을 하며) 이런 느낌으로 치는데, 피하려면 이렇게 걸어야 하고 좀 
불편했어요.“ (B3, 프랑스)

한편 면접 참여자 일부는 외국인이라도 한국어를 할 줄 아는데 아예 못

할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에 한 아쉬움도 있었다.

“저는 2년 동안 한국어 배워서. 가게에 가면 직원들이 나한테 영어만 하면 좀. 
저는 한국어 배웠다구요! 하고 싶어요. 아니면 사람들이 뒤에 제 머리 뒤에만 
보면 한국 사람 같아서, 한국 사람 같이 생겨서 할머니들이 길 물어볼 때가 있는
데 얼굴 보면 아니라고 도망가요. 이런 게 가끔 불편해요.“ (B3, 프랑스)

가까운 가족에게서도 차별과 불쾌감을 느끼기도 했는데,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상황들이 주로 언급되었다. 국적 취득과 관련해 타인들

의 부정적 사례를 듣고 난 후 가진 편견으로, 시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이

자 결혼이주여성의 남편에게 외국인 며느리가 국적을 취득하고 나면 도

망갈 수 있다, 해주지 말라 하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응답하 다. 

“지금은 국적 따기 되게 어려운데 그때는 쉬웠어요. 남편이 가서 국적 하자고 
했는데 어머니는 왜 하냐고 해주면 도망갈 수가 있어 다른 집 애처럼. 그런데 저 
그 얘기 들었어요. 얘기를 딱 들으니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어머니한테 바로 
갔어요. 제가 말도 잘 못하는데도 제가 그런 사람이었으면 애를 왜 낳겠냐고. 뱃
속에 아이 들으면 어떻게 하겠냐고 딱 그 얘기하니까 어머니 아무 말 안 하고 니
들 알아서 하라고. 진짜 지금 생각해도 왜 그런 의심하는지. 더구나 제일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B10,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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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결혼이주여성에게 한국어 사용을 강요하거나, 언어적 차이를 고

려하지 않은 채 한국어의 존댓말 문화를 쉽게 익히지 못할 때 구박하거

나, 모국어 사용이나 자녀에게 한국어와 병행하여 교육하고자 하는 행동

을 제한하기도 하 다.

“지금까지 아직도 기분 나쁘고 기억을 지울 수 없는 게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
는데 한국말 해도 어느 정도 잘하는 편은 아니잖아요. 모르는 부분은 아주 많지
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한국어 배우라고 추천해줬어요. 그런데 저희 나라 말에
는 존댓말 같은 게 없어서 자연스럽게 안 써져요. 신랑하고 대화할 때 그럴 때 
존댓말 안 썼어요. 그런데 어떤 선생님이 너한테 이렇게 가르쳤냐고 신랑한테 
존댓말 안 한다고…“ (B11, 베트남)

“지금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나는 게 지금 시절에 돈 내고 외국어 배워야 되잖아
요. 그런데 그 시절에 아기 낳아서 엄마 언어 자연스럽게 대화하면서 가르치면 
이중 언어까지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트남어 가르치려 하니
까 꺼내자마자 여기서는 그냥 한국어만 쓰라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B11, 베
트남)

“그 세대 어머니들이 그런가 봐요. 저도 그랬어요. 그렇게 살다가 중국인, 일본
인, 베트남 사람들 2008년 이후에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때 동네 사람들이 어머
니한테 이렇게 좋은 자원이 있는데 왜 안 했어. 얘기하는데 그때는 이미 애가 조
금 크고 해도 안 들어요. 진짜 저희 시어머니도 한국에서 살 건데 중국어 뭐 하
러 배우냐고 했었어요.“ (B10, 중국)

한편, 한국의 교육 환경에 한 언급도 있었는데, 특히 일본에서 온 결

혼이주여성의 경우,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 사실로 관계가 좋지 않은 점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나, 초등학교 사회 시간에 다른 나라 사람들은 ‘OO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일본 사람에 해서는 ‘일본놈’이라는 표현을 쓰

고, 자녀에게도 일본놈이라고 발언했다는 말을 들은 경험을 떠올렸다. 당

시 선생님에게 사과는 받았지만, 교육자로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발언하

고 가르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언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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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결혼이주여성이 일본 사람임을 알고, 아직 유치원생인 어린아이

가 나를 죽이러 왔냐고 말을 하더라는 경험을 언급하며 한국에서 이에 

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자신의 자녀도 한국의 교육 환경에서 배우고 

성장하고 있는데 무섭게 느껴졌다고 언급하 다.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사회 시간 선생님이 미국 사람, 러시아 사람, 한국 사
람, 그다음 일본 놈들 이렇게 말했대요. 다음 시간에도 저희 딸한테 일본 놈이라 
하는 거예요. 제가 학교에 갔어요.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선생님이 아
이들한테 사과하지 않으면 제가 교육청에 가겠다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사과를 
하고 그 후엔 없었는데. 속으로 생각한다면 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교육자
의 태도가 아니잖아요. 정말 기분 나빴어요, 그때.“ (B12, 일본)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니까 대놓고 일본에 대한 나쁜 인식을 표시하거든요. 옛
날에 다문화 강사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가서 강사를 했을 때 유치원생이 
저한테 ‘선생님 오늘 나를 죽이러 왔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전 정말 아이한테 
그런 소리 들어서 깜짝 놀랐거든요. 한국 교육이 나쁘다고는 말 못 하지만 그 역
사적 사실은 가르칠 때가 있고 뭔가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
는 교육이라 말을 할 수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해서 되게 섭섭하고 그런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도 공부하고 있다고 하니까 되게 무서웠어요.“ (B12, 일본)

한편, 이주여성이 금융 관련 업무를 처리할 때 겪는 어려움에 해서도 

언급되었는데, 은행이나 금융사의 매뉴얼마다 지침이 다른 탓인지 일관

되지 않은 응 와 불친절을 겪었다는 소수 응답도 있었다.

“저는 신용카드 만들 때 기분이 나빴어요. A은행에서는 무조건 남편 친필 사인 
필요하고 두 번째 B은행에서는 외국 사람이라 무조건 안 된다고 한 거였어요. 
필요한 증명서들이 다 있는데 외국 사람이라 안 된대요. (중략) 솔직히 한도를 
좀 낮게 해 주더라도 해줘야 하는 거잖아요. 제 것뿐만 아니라 남편 것까지 증명
서를 떼고 남편과 같이 갔어요. 그래서 되게 기분이 나빠서 그냥 안 만들게요. 
그러고 나와서 그 은행 것은 다 없애버리고 바꿨어요. 근데 다른 C은행 가니까 
바로 해주더라고요.“ (B5,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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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말투도 그렇고 약간 우리는 그런 거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직장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고정 수입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해줘야 하는 거잖아요. 그날 
진짜 열 받아서 바로 없애버리고 바로 C은행 넘어갔어요. 중국에서 저는 1등으
로 살았는데 왜 한국에서 2등 국민으로 그런 대우를 받아야 하냐…“ (B5, 중국)

나. 한국 사회 내 차별 경험

1) 한국에 살면서 차별받았다고 느낀 경험

기본적으로는 외형상의 모습으로 외국 사람임을 인식하게 되었을 때, 

외국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불친절하게 하거나, 공공장소에서 가까

이 서거나 앉기를 피하는 경험도 다수 있었다.

“우체국에서 뭐 해달라고 했는데 친절하지 않게 휙 하거나. 남편이랑 앉아 있었
는데, 여자 20살~25살 학생이 남자 친구랑 있었는데, 옆에 앉으라고 권하니까 
외국인 옆에 안 앉는다고…“ (B1, 스페인)

“저는 체코 음식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할 때, 가게 직원이 외국인이라 서로 
영어 못한다고 하길래, 주문해드릴까요? 라고 한국어로 했더니 ‘한국어도 할 수 
있냐’ 하더니 갑자기 ‘한국 직원 없다고 외국 식당인 것처럼 하네’라고 했어요.“ 
(B3, 프랑스)

한국어를 잘못하는 점에 해 무례하게 굴거나, 어떤 상황이 생겨 해결

을 요청해도 문제를 빨리 해결해주지 않는 것, 물건의 가격을 실제보다 

더 높게 거짓으로 알려주어 한국인에게 파는 것보다 비싸게 받으려 했던 

경험 등도 언급되었다.

“제가 쇼핑몰을 하는데, as 전화할 때 외국 사람이니까 좀 예의 없게 얘기해요. 
외국 사람인 거 알고 말도 좀 안 좋게 해요. 내가 똑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환불
이나 반품 똑같이 하는데 ‘외국 사람이구나’ 반말하고. 처음에는 얘기해도 괜찮
아요. 근데 얘기하다 길어지면 외국인 티 나면 안 좋아요.“ (B9, 중국)



298 사회통합의 또 다른 시각: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 사회의 수용성

“저는 명동 길에서 파는 석류 쥬스를 좋아해서 사러 갔는데 6천 원이라고 해서, 
아쉽네. 좀 비싸요, 안 살 거예요 하고 왔어요. 근데 제 남자 친구, 남편이 다시 
가니까 3천 원이었어요.“ (B3, 프랑스)

공공기관이나 자녀의 교육시설 등에서 결혼이주여성에게 유선상 

안내 등 연락을 하는 상황에서, 기재된 연락처 중 이주여성의 이름

과 번호 등이 남겨져 있으면, 통화할 때 외국인인지를 확인한 후 

한국 사람을 바꿔 달라고 했던 경험을 떠올렸다. 한편, 기재된 정

보 중 1순위를 이주여성의 연락처, 2순위를 한국 사람의 연락처로 

적어 냈을 때, 이주여성의 것을 1순위로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국인에게 먼저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 다.

“우리 아들 어린이집 상담 매달 해요. 그런데 선생님이 저한테 시간 되냐고 전
화해서 있다고 했는데, ‘혹시 외국인이세요?’ 하길래 그렇다고 했더니 ‘그럼 남
편이나 시어머니 번호 주세요.’ 이런 적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알았어요. 하고 그
때는 남편(번호 알려줬어요), 그날 후에는 남편이 가요.“ (B6, 필리핀)

“저는 친정 어머님이 중국에서 오셔서 제 전화번호를 위에 적고, 남편 것은 아
래에, 그리고 기본 정보들을 다 적어드렸어요. 그런데 공항 세관에서는 제가 아
니라 남편한테 전화해서 내일 코로나 검사 받으라고 연락한 거예요. 제가 공항
에 가 있는데. (남편한테 먼저 하고 저한테 나중에 했어요) 오늘 아침에도 9시 
되자마자 보건소 직원들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이번에는 먼저 저한테 한 줄 알
았는데 남편한테 또 먼저 한 다음이었어요. 의사소통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먼저 
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황은 남편은 다 보편적으로 보면 (남편
들은 평일에) 다 출근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우선적으로 일단 저한테는 연락해
보고 만약에 말 안 통할 경우에는 남편한테 넘어가야 하는 거잖아요. 의사소통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해하고 싶지만 그런데 약간 좀 기분이 좀 상한 거
지요.“ (B5, 중국)

일자리 및 직장 내 상황에서는 학력, 경력, 능력 또는 성과와 관계없이 

외국 사람이라는 이유로 급여의 차별이 발생하거나, 보너스를 지급하지 

않는 등 임금 관련 문제나 초과근무 요구 등이 있었다.

또한, 공장 등에서 근무하는 경우, 한국 40~50세  동료 직원들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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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잘하지 못하겠다며 물량을 이주민 직원에게 떠넘기는 사례도 많았고, 

상 적으로 일을 잘하는 이주민 직원들이 신 그 일을 다 처리해주더라

도 고마워하지 않거나, 이후 문제가 생겼을 경우 모두 외국인 직원들이 

잘못한 것으로 떠넘기고 탓을 하기도 하 다.

“저는 많은 것 같아요. 직장에 다니면서 특히 한국 아줌마들이 40대~50대 다 그 
정도 나이인데 우리는 그 아줌마보다 젊지, 손도 아직도 빠르지 기억력이 좋지. 
그런데 그 아줌마들이 우리보다 솔직하게 일 못하는데 빨리하지는 못하고 또 
몰라요. 눈이 침침하잖아요. 오류 많이 내는데 다 우리한테 맡기고. 회사에서 항
상 관리자들이 왔다 갔다 빨리하라고 하잖아요. 빨리하라니까 아줌마들이 눈 
침침해서 안 보이니까 그럴 때는 우리한테 맡기고.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기면 다 
외국 애들이 못 알아들어서 그랬다고. 이 사람 일은 다 도와줬는데 고장 나면 외
국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고 말하더라구요.“ (B11, 베트남)

차별받았을 때 응 방법으로는 소극적 수용과 적극적 응으로 나뉘

는 양상을 보 다. 수동적 수용 사례로는 전화 통화 시 의사소통의 편의

를 위해 한국 사람을 바꿔 달라고 하거나, 아이 상담을 위해 학교 방문 일

정 등을 정하기 위해 연락하는 상황에서 제시한 의견을 그 로 수용해 한

국 사람을 바꿔주거나, 남편이 신 상담을 위해 방문하게 하는 등을 경

험하 다. 적극적 응으로는 즉각적인 불쾌감을 표현하고, 외국인인 본

인도 할 수 있다는 의사 표현을 직접 하는 등 사례가 있었다. 

“그냥 바꿔줬어요. 선생님 얘기 저는 잘 못 알아들었는데 그래도 끝까지 얘기하
긴 했어요. 남편이 한국 사는지 물어보고 그렇다 대답했더니, 남편이 어디 있는
지 물어보고, 바로 옆에 있다고 하면, 남편을 바꿔 달라고 해요. 그럼 그냥 바꿔
줬어요.“ (B4, 중국 )

“선생님 저도 할 말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선생님 어쩔 수 없이 대화해야 해
요. 다음에 저 찾으세요. 남편은 바빠요. 이렇게 차단해야 해요. 저는 거의 다 그
랬어요. 왜냐하면, 애가 한 번은 다쳤는데 남편한테 전화했어요.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저한테 먼저 전화하세요. 남편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그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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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그냥 대놓고 얘기했어요. 저는 의사소통 돼요. 알아서 들어요. 게다가 일 처리
하는 거는 남편보다 더 빨라요. 이렇게 확실히 그냥 얘기해드렸어요.“ (B5, 중국)

다. 이주민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편견, 오해

1) 한국 사람들이 이주민에 대해 잘못 생각/오해하는 부분

한국 사람들이 이주민에 해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에 모두 높게 

공감하고 있었다. 특히 출신국가에 해 차별하는 것에 한 경험 및 공

감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주로 출신국가에 한 무시, 비하 발언

이나 금전적 목적으로, 출신국가가 가난해서 한국에 돈을 벌려고 온 것이

라는 발언을 들은 경험을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공감하고 있었다.

“나라마다 다른 것 같아요. 방글라데시, 베트남, 캄보디아 그런 사람들은 노동
자라고 생각하고 남자가 돈 주고 산 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미
국에서 왔다, 유럽에서 왔다 그러면, 오 대학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느낌.“ 
(B2, 일본)

“필리핀 여자들이 여기 결혼하면, 한국 사람 생각은 우리가 ‘돈 필요해서’라는 
생각이 있어요. 전에도 돈 때문에 결혼하셨어요? 이런 거 물어본 적 있어요.“ 
(B6, 필리핀)

주로 어떤 상황 또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했는지 살펴본 결과, 잘 모

르는 사람이라는 응답이 부분이었고, 시장, 쇼핑몰 등 공공장소 또는 

중교통 등 일상생활 속에서 무례하게 굴거나 오해하는 것을 경험한 사

례도 많은 공감을 얻었다. 

“옛날에 버스 타고 있을 때 뒤에 앉아 있었던 할머니들이 저기 앉아 있는 사람
이 일본 사람이래. 또 다른 할머니가 일본인이 왜 이런 시골에 왔대? 고아인가 
봐 이렇게 말 하는 거예요.“ (B12, 일본)
“저는 장사하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은 거의 다 젊은 사람들. 말도 조금 예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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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요. 저는 아직도 싸가지 없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냥 반말하니까요. 그래서 
이거 좀 불편하긴 해요. 한국엔 존댓말 있는데 아직 헷갈려요. 어떻게 존댓말 하
는 건지 말만 배웠지 그렇게 붙이는 거 잘 못 써요. 그래서 얘기하다 보면 싸가
지 없다는 말 많이 들어요. 외국 사람이라 그렇다고.“ (B9, 중국)

2) 편견을 바꾸기 위한 노력 경험

한국 사람의 편견을 바꿔보려 한 노력으로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 

내용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고, 소수는 상

황에 따라 응을 포기하는 경우로 나뉘는 양상을 보 다.

“프랑스에서는 의견을 쉽게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요. 예전에 아르바이트할 때 
지하철을 많이 탔는데, 너무 피곤해서 그냥 앉아 있었어요. 제 옆에 커플이 있었
고 저는 앉아서 이어폰 꽂고 음악은 틀지 않고 좀 시끄러워서 그냥 끼고 있었어
요. 남자가 여자 친구한테 ‘요즘 한국이 다 외국 사람들 투성이야. 외국 사람들
이 너무 많잖아’라고 얘기해서 제가 이어폰 빼고 ‘죄송하지만 무슨 말이지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어 말할 수 있어서 요즘은.’ 그랬더니 그 남자분이 갑자기 부
끄러워했어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외국 사람들)이 (이 나라 말을) 
이해할 수 있고 다른 나라 가도 모든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 아플 수도 있
어요’라고 하니까 ‘죄송해요’하고 도망갔어요.“ (B3, 프랑스)

“저는 들으면 단호하게 얘기해요. 솔직히 전 애국심보다는 그냥 친구들뿐만 아
니라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서 이렇다. 그러면 직접 가보세요. 가보시고 나서 그
런 말을 다시 하세요. 본인이 가보지 않고 경험해보지 않은 거는 말 안 하는 게 
나요. 저는 계속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전에 어학당 다녔을 때 한국 선생님 한 
분이 일본하고 미국 좋아했어요. 근데 중국은 지하철도 없다 그런 식으로 얘기
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 한국에 있는 거 빼고 중국에 다 있어요. 여기 
없는 거도 중국에 다 있어요. 일단은 가보고 나서 그때 말씀하세요. 그렇게 얘기
했어요.“ (B5, 중국)

한편, 발언 주체에 따라 다른 태도도 보 는데 가까운 사람에게는 시간

을 들여 설명하거나 이해를 위한 노력을 하지만, 잘 모르는 사람일 경우 

에너지 낭비라 생각하고 설명을 포기한다는 응답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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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있어요. (내용은 자세하게는) 기억 안 나는데. 뭐 특히 아는 사람이나 뭔가 제
가 신경 쓰면 설명해줘요. 친하니까. 근데 모르는 사람은 한 번만 만나니까 설명
해줘도…. 시간을 낭비할 필요 없고 에너지도 그래요. 그런 사람도 있구나. 자기 
세상 자기 생각으로 살고 있다.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 그렇게 하면.“ (B8, 태국)

“그럴 때가 있지만, 그냥 그렇게 마음대로 생각 해버리라고 지금은 이렇게 생각
해요.“ (B1, 스페인)

  4. 한국인과의 관계 및 도움 교환

가. 평소 친하게 지내는 대인관계

1) 평소 친하게 지내는 사람

평소 친하게 지내는 사람으로는 동향 출신 친구들, 같은 결혼이주여성

들을 주로 언급했고, 직장 또는 사회생활을 통해 알게 된 지인, 자녀가 있

는 경우는 조리원 동기들이나 자녀 친구들의 학부모 등과 친하게 지낸다

고 응답하 다.

친하게 지내는 사람 중 한국인은 남편의 친구, 본인의 직장 또는 사회

생활을 통해 알게 된 지인, 자녀가 있을 경우 조리원 동기들과 자녀 친구

의 학부모 등으로 언급되었다.

“남편이랑 남편 친구도 많아요. 어린이집 사람, 애들 어머니들. 저는 한국 친구
가 스페인어 말해요. 같이 일했어요. 스페인, 멕시코, 올리비아에 살아서 친구랑 
문화나 생각이 같아요.“ (B1, 스페인)

“조리원 동아리, 아들 낳을 때 산후 조리원에서 만난 엄마 5명. 고정 모임은 한 
달에 한 번씩 하고요. 그다음에는 교포 언니 3~4 명 정도. 일단 여기 오신 게 한 
20년 정도 되는 분들이랑 계속 고정적으로 모임도 있었고. 남편, 남편 대학 동
창 모임도 고정적으로 모임 다 가고 있어요.“ (B5,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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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다니면서 저한테 잘 해주는 분들. 저 도와주고 이것저것 친절하게 해주니
까 제가 고마운 마음으로 연락 자주 해주고 막 이것저것 막 드리고 그렇게 만나
요.“ (B11, 베트남)

한편,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기존의 지인들을 만나기 힘들어져서 답답

하거나, 친한 사람이 없어졌다는 소수 응답도 있었다. 

“저는 학교 끝나자마자 코로나가 왔어요. 그러면 그 친구도 만날 수도 없고 예
전에 워킹홀리데이 할 때 친구들이 다 없어졌어요. 한국 사람들이 연락이 안 돼
요. 요즘엔.”(B3, 프랑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친구들 보통 안 만나요. 왜냐하면, 아이가 마스크 못 써. 그
리고 밖에 가고 싶긴 한데 아이 때문에 (마스크) 못 써서 보통 가까운 데만…“ 
(B4, 중국)

나. 이주 후 한국 사람에게 도움을 주거나 받은 경험

1) 한국 온 후 한국 사람들에게 도움 준 경험

한국 사람들에게 도움 준 경험의 부분은 길을 알려주는 것이나 중

교통 타는 방법,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것 등을 주로 언급하 다. 또한, 

동네 어른들이 어려워하는 컴퓨터, 인터넷 쇼핑 등 어려움을 해결해 주거

나, 동네 이웃들과 비슷한 동선일 때 카풀을 한 경험이나 소모임으로 모

국의 요리를 알려주는 것 등을 떠올렸다.

“저는 컴퓨터 많이 하니까 어르신들 도와주고 예를 들어서 매트리스, 이불, 면
도기 이런 거 사는 거 도와주고 하고 있어요. 상황 아니까 자주 해요. 이거 사달
라 돈 주니까 많이 도와줘요. 저한테는 뭐 큰일도 아니니까 도와드리고. 어르신
들은 되게 어려워해요. 많이 도와줘야 해요.“ (B9,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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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는 한국 사람이 외국에서 외국어를 잘 하지 못하여 외국인과 소통

의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것, 이주여성 자신의 모국에 해 관심을 갖

거나, 해당 국가로 여행 또는 유학 등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련 정보나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준 적이 있다고 하 다.

2) 한국 사람들에게 도움받은 경험

한국 사람들에게 도움받았던 경험으로 무거운 짐이 있을 때, 또는 아이

가 있을 때 짐을 거들어 주거나, 잠시 아이를 돌봐주거나 자리를 비켜주

는 등이 공통적으로 많이 언급되었다. 또한, 가족이 아팠을 때, 이웃으로

부터 병원에 연락하거나, 서류를 작성하는 것, 가족상을 당했을 때 지인

들의 도움을 받았던 경험을 떠올리며 어려운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한편, 직장 내에서도 아직 업무에 서투른 이주민

에게 일을 친절하게 알려 주거나 도와주는 동료들이 있다고 했다.

“많이 있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많이 아팠어요. 우리 옆에 아줌마 제가 병원 전
화해주세요. 이런 것들.  제 아들도 병원, 서류도 그런 거 제가 잘 몰라요. 그래
서 아줌마가 또 아들 번호 이런 거 알려주면 다 작성해준다고. 어려웠어요.“ 
(B6, 필리핀)

“그런 건 많지요. 일하면서 동료들이 알려주는 때가 있지요. 지금은 직장도 한
국 분들이 모르면 친절하게 알려주고…“ (B7, 베트남)



제5장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 사회의 수용성 II: 질적 연구 305

다. 다문화가족센터 등 기관 이용 경험

1) 다문화센터 등 센터 이용 경험 및 도움도

다문화센터 등 기관을 이용해봤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으며, 주로 

한국어 공부, 언어교육 측면으로 도움받았던 것을 가장 많이 꼽았다. 다

음으로는 한국 문화체험, 결혼이주여성 가족의 모국방문 프로그램, 부부 

상담 등을 통해 도움받았던 것을 떠올렸다.

“한국어 교실. 저는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한국에 와서 1년 내내 그때
는 이명박 대통령 시대 집에서 선생님 과외로 외국어 가르쳐 줬어요. 주에 2번 
그 외에는 다문화가정 센터 가서 무료로 한국어 배우고 놀이 교실 이런 것 가서 
한국어 무료로 배웠어요. 저는.“ (B8, 태국)

“가족 모여서 체험 다니는 거랑 엄마 나라 방문하는 프로그램도 참석했어요. 부
부 관계가 자주 다투는 부분도 있고 서로 그렇게 통하지 못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럴 때 상담해주고. 명절이나 설날 같은 때 농산물도 우리 다문화가정이라고 
늘 몰려와서 선물도 나누고…“ (B11, 베트남)

“저는 저희 애가 혜택받는 게 많았어요. 멘토, 멘토링 프로그램 받았어요. 딸은 
별로라고 했고 아들은 되게 좋다고 했어요. 좋은 대학생이 멘토 돼서 너무 좋았
다고. 둘이 좀 달랐어요.“ (B12, 일본)

또한, 다문화센터, 외국인 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에서 교육을 통해 자

격증을 취득하고, 해당 센터에서 운 하는 프로그램 강사로 일을 했다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계기를 통해 한국 사회에 직접 속하는 것을 느끼

기도 했다. 결혼이주여성들이 담당했던 활동으로는 어린이집 또는 초등

학교 등을 방문하여 출신국가에 한 문화를 알리는 것, 한국으로 오는 

결혼이주여성 상담 등이 주를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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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처음에 왔을 때 한국어 배우러 다문화센터 갔는데 언어 되니까 안 배워도 
된다고 해서 그때는 잠깐 아르바이트했어요. 거기에서 강사로. 어린이집하고 
초등학교 가서 그 중국 문화 알리는 거 있잖아요. 거의 한 1년 정도 했어요. 게
다가 거기 안에서 뭐 자격증 여러 가지도 땄어요.“ (B5, 중국)

“제가 한국말 잘했을 때는 이미 센터에 취직했어요. 오히려 제가 이용하지 못해
서 처음에 많이 힘들었어요. 지금은 센터에서 일하면서 한국으로 오는 사람들
을 도와주고 있어요.“ (B7, 베트남)

“저는 다문화센터가 생기기 전에 한국 와서 알고 나서 그래서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그리고 다문화 강사라는 것도 해보고 여러 뭔가 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생겨서 거기에다가 참여하면서 사회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
를 주셨던 것 같아요.“ (B12, 일본)

일부 참여자는 한국에 온 지 오래되어 처음 왔을 당시에는 다문화센터 

등 이주여성이나 다문화가족 관련 기관이 없어 혜택을 받지 못하고 독학

을 하는 등 힘든 점이 많았다고 회상하 다. 하지만, 앞으로는 관련 센터 

등에서 운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면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문제에 많

은 도움이 될 것이라 기 하고 있었다.

“저는 한국에 온 지 오래됐잖아요. 제가 왔을 당시에는 이런 센터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어는 독학했고 (학원도 안 다니고) 책, 드라마 보면서 배웠어요.(중
략) 이용 경험은 없는데 제가 지원하는 서비스가 이주여성들한테 되게 도움이 된
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를 들면 저희 상담 센터예요. 본인 힘들 때 필요한 게 
상담이잖아요. 이제 전화 상담하고 문제 해결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어서 
저는 저희 센터 같은 데가 이주여성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B7, 베트남)

한편, 다문화센터를 방문, 이용하여 새로운 사람을 만나긴 했지만, 개

인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도 소수 존재하 다.

“친구들 만났어요. 별로 안 됐어요.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긴 했지만 도움
은 안 됐어요.“ (B1, 스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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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주민에 대한 지원 및 정책

가. 한국 적응을 위한 지원 및 교육 경험

한국에 와서 다문화 지원센터 등을 통해 적응 지원이나 언어 및 자격증 

교육을 많이 받는 것으로 보 고, 관련 정보를 접하지 못해 경험하지 못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 다. 앞서 센터 이용 경험에서 논의되

었듯이 여러 교육 중 한국어 교육에 한 도움을 받은 것을 공통적으로 

많이 응답했고,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받았다. 

한국에서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도움으로는 생활에 필요한 정보, 제도 

또는 정책 지원에 한 문의 사항 응 , 건강검진 지원, 병원 등 의료시설

의 이용 관련 도움을 받기도 하 다. 또한, 부부 간 갈등 발생 시 상담을 

통해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했던 경험을 떠올렸다.

“제일 좋은 거는 생활 중에서 필요한 정보를 거기서 문의하면 다 알려줘요. 아
이사랑카드 만드는 방법이나 어린이집 대기 신청, 영주권 신청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어쨌든 지금 본인이 생활 중에 필요한 정보들을 다 문의하면 다 
얻을 수 있어요. 도움 엄청나게 됐지요. 재난지원금 신청 어떻게 하냐. 아니면 
병원을 가야 하는데 예약 어떻게 해야 해. 예약하냐 아니면. 병원은 좀 찾아줄 
수 있나요? 뭐 그런 거는 다 해줘요.“ (B5, 중국)

“부부 상담. 저는 한번 했는데. 저는 중국말 반 신랑은 한국말 반 해서 거의 싸우는 
거 많아요. 그때 상담했던 거 기억나요. 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B9, 중국)

요리 문화교실 등을 통해 한국재료를 활용하여 한국 요리를 배운 경험을 

떠올리기도 했으나, 프로그램 내 진행 속도가 빨라 시간 내 따라가기 어려

웠던 것, 집에 돌아와서 시도해보기 어려웠던 것을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문화 습득과 언어 습득을 동시에 요하는 체험 교실은 이주민의 한국 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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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이나 언어적 능력에 따라 어려움을 느끼기도 했다.

“요리 교실을 다문화센터에서 갔는데 진짜 너무 빨라요. 만들다 끝났어. 집에 
가서 뭐뭐 했는지 생각 안 나요. 두 시간에 15분 정도 선생님이 어떻게 만드는
지 보고 한 시간 동안 우리가 만들어 봤잖아요. 근데 한 시간 동안 세 개를 만들
어야 하잖아. 천천히 하는 거 진짜 필요해요.“ (B4, 중국)

나. 한국 사회의 다문화가족 지원 및 도움 관련 인식

한국 사회가 다문화가족에 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도움 주고 있는

지에 해서는,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및 프로그램, 복지지원, 자녀 양육 

관련 지원 등 이주 후 한국에 거주하면서 혜택을 받은 정책을 떠올리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뚜렸했다. 

“아이들은 많이 혜택을 받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동네 어르신과 적십자 봉사
하러 다니다 보니 어머니들이랑도 친해지고. 선물도 주고 한국어 공부하는 거 
알려주고, 둘째 임신할 때 다문화센터를 알게 됐고 선생님이 집에 와서 공부하
는 거 했어요.“ (B10, 중국)

“애가 셋 있는 사람들이 많이 도움받고 있다는 말 자주 들어요. 나라에서. 일본 
사람이지만 일본보다 한국이 살기 좋다.“ (B2, 일본)

일부는 정부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이나 다문화 관련 센터 등을 통해 

좋았던 경험을 떠올리며, 프로그램이 좀 더 다양해지거나, 확 되길 바라

는 목소리도 있었다. 

“외국인 가정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다니면 학비는 본인이 내야 해요. 전에는 
한 20만 원 10만 원-20만 원 정도 지원해 준다 했는데 강제적으로 다 실행한다고 
한 거는 아니고 시 재정에 따라서 해주는 거라. 그래서 해주는 데 있고 안 해주는 
데 있고. 그런데 어린이집이 지금 애 한 명 보내면 한 달에 한 40 몇만 원 내야 해
요. 그거는 단지 어린이집 보육비하고 수업경비만 내는 거고 다른 거는 포함하지 
않거든요. 외국인한테는 그런 정책을 좀 더 높여야 할 것 같아요.“ (B5,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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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거 있으면 좋겠어요. 공부하고자 하는 이주여성들한테 장학금 제도 잘 마
련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대학 졸업하고 석사 하려는데 학비 때문에 고민
하는데, 혹시나 장학금이라든지 그런 제도가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공부하려
는 사람들한테.“ (B7, 베트남)

전반적으로 지원정책이 존재는 하나, 정부의 방향성 변화에 따라 증감 

폭이 다소 있는 것, 실효성, 지속성이 부족한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는 측

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음을 토로하기도 하 다. 한편, 정부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으나, 일반 한국 사람들은 체로 관심이 없거나, 지

원을 반 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고 하 다.

“정부에서 노력하긴 하는데 시민들 댓글 보면 되게 안 좋게 얘기해요. 너희 나
라 가라. 그런 거 있어서 상처받지요. 보면 진짜 힘들어요. 여기 와서 뭐 하냐. 
그런 인식 좀 바뀌었으면. (중략) 노력하기는 하는데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직 서비스가 더 일회성이 많고 약간 보여주는 게 많다고 생각이 많이 들었어
요“ (B7, 베트남)

“별로 없어요. 처음 시립 어린이집 입소 대기 신청했을 때는 다문화가족이라고 
혜택을 100점만 붙여줬는데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맞벌이 부부 이상은 시립에 
거의 들어가기 힘들어서. 다문화가족이라는 조건이 붙었기 때문에 신청해 봤는
데 31명 대기자 중 28등 했어요. 근데 제가 취직하자마자 맞벌이 돼서 3등 됐어
요. 그거는 솔직히 혜택 차라리 안 주는 게 낫다. 만약 진짜 실질적으로 좀 혜택
을 줬으면 그나마 괜찮긴 한데. 구별해서 혜택 주겠다고 얘기해 놓고. 도움 안 
되는 거였어요“ (B5, 중국)

“한국 사람들 생각해요. (한국에도) 돈이 없는 사람 많이 있는데 우리 다문화 사
람들 지원하면 돈 없는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지금 우리가 복지 많이 받
았어요. 다문화 안에 여자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자들만 위해서 돈 더 많이 
주셨어요.“ (B4, 중국)

반면, 일부는 한국 사회의 다문화가족에 한 인식이 이전 비 다소 

긍정적으로 변했다고 응답하 다. 그 예로 외국인이 등장하는 방송의 다

양화를 통해 외국인, 이주민에 한 거리감을 좁힐 수 있는 여건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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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 학교 내 교육 프로그램이나 활동에서 다문화가정 아이를 하는 

방법의 개선, 교사나 또래 친구의 인식이나 시선 등이 특히 변하고 있음

을 느꼈고, 향후 더 나아질 것을 기 하고 있었다.

“요즘에는 조금 좋을 것 같아요. 벤틀리랑 윌리엄 그런 애들 덕분에 다문화가족
에 대해 점점 사람들이 좀 편하게 생각할 수 있고. 아이 있으면 학교 다닐 때 혼
혈이라고 애들이 놀리면 마음 아플 수 있지만, 요즘은 특별한 프로그램들 있어
서 괜찮을 것 같아요. 조금 바뀌고 있어요“ (B3, 프랑스)

“그때 한창 TV 뉴스에서 많이 나왔었는데요. 다문화 애들은 누구누구 딱 이름 부
르고 너 거기에 한국어 교실 가. 한글 공부해야 돼. 학교에서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아이의 먼저 의견을 물어봐요. 너 그거 할래? 애들 없는 상태에서. 선
생님들이나 교육청도 많이 노력한 것 같아요. 저희 아이도 자기 친구들 있을 때
도 서로 누구 엄마 외국인인지 그런 건 잘 몰라요. 옛날에는 다 알거든요. 지금은 
그런 것도 모르고. (중략) 요즘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아이가 초등학교 때는 교
육청이나 다문화 센터에서 우리 다문화 사람들만 모였거든요. 그런데 딸이 5학
년, 6학년일 때부터 내가 다문화, 너는 일반 한국 학생. 그러면 나랑 친한 아이를 
데리고 놀러 갈 수 있게 바꾸다 보니까 저희 애 인기 좋았어요. 나랑 가자! 일단
은 되게 관심받고 좋아하고 친구와도 더 관계가 좋아지고…“ (B10, 중국)

반면, 일부는 별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았던 점을 떠올렸다.

“그냥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다문화가족 도우미. 한국 생활 익숙해지게 도움 
주는 건 있는데, 진짜 필요한 도움은 아니에요.“ (B2, 일본)

“어린이집은 있는데. 근데 우리는 대상이 아니라 아쉬워요.“ (B1, 스페인)

다문화가족이라고 그룹을 특정 지어 구분하는 것, 단어 표현에 한 언

급도 다소 등장했는데, 이에 해서는 긍정적 시각과 부정적 시각이 공존

하고 있었다. 다문화가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집단을 구분함으로 인

해 혜택이나 지원이 많은 점, 도움을 받은 만큼 한국에 잘 적응하고 성장

하여 사회에 환원을 할 수 있고, 한국에 더 오래 정착할 수 있다는 점은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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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견해 다. 반면, 다른 한국의 사람들과 똑같이 여기서 가정을 꾸리

고 살고 있으니, 구별하지 말고 한국 가정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더 좋지 

않은가, 법적으로도 차별되는 느낌을 받는다는 부정적 의견이 공존했다.

“그런 이슈가 있었잖아요. 다문화라는 단어가 없어지면 좋겠다. 그렇게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제 딸은 다문화라서 너무 좋은데 다문화
라서 혜택받지, 뭐 하러 그런 소리 하냐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람마다 느끼
는 게 좀 달라요. 저는 정말 많이 받았다는 그런 생각으로. 받는 만큼 네가 어른
이 돼서 돌려주면 좋겠다. (중략) 그런 마인드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받을 거는 
받고 정말 한국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열심히 하면 좋지 않을까…“ (B12, 일본)

“지원해 주긴 하는데 법에 다문화가족이라는 거를 제가 법 항을 보면 약간 차별
되는 느낌이, 어쨌든 그냥 한국 가정인데 한국 사람이랑 한국에서 살고 있잖아
요. 다문화가족보다 그냥 한국 가정으로 인정해 주시고 결혼이민자 신분으로 
하는 게 낫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B5, 중국)

다른 이주민 집단보다 결혼이주여성이나 다문화가족에 한 지원이나 

도움이 더 많다고 생각하며, 특히 한국어에 한 교육이나, 적응할 수 있

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 점을 긍정적 요인으로 꼽았다.

“이주여성, 결혼해서 온 사람들한테 좀 잘해 주는 것 같아요. 유학생, 외국인 노
동자 여성들은 거의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의료 보험이라든지 제도도 잘 안 되
어있고. 일반 이주민보다 이주여성한테 잘해줘요. 한국어 정보라든지. 한국어 
교육 같은 것도 결혼해서 온 사람들한테 해주고…“ (B7, 베트남)

다. 이주민 대상 인식개선 정책 효과

1) 이주민 대상 인식개선 정책 캠페인 효과 및 도움

이주민 상 인식개선 정책 캠페인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더 좋

을 것으로 생각하 다. 캠페인 상 나이에 한 언급도 있었으나, 그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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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람들이 외국인과 더 많이 접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

다. 한편, 캠페인을 본 적이 없다는 면접 참여자도 있었으며, 홍보가 좀 

더 필요할 것이라 응답하 다.

“대상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예를 들어 젊은 분들은 괜찮다고 말씀하셨잖
아요. 그래서 어르신 분들이나 그런 대상 교육 대상자로 선정하셔야 할 것 같아
요. (나이가 있는 사람들에게 교육했을 때) 변화 쉽지 않지만 아무래도 좋지 않을
까 싶어요. 안 듣는 것보다는. 외국인들을 많이 접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더 하고. 
관련 고용주, 외국인 노동자를 많이 고용하는 사장님이나. 사실 그분들이 사장님
한테 성폭행 당하기도 하고 문제가 있거든요.“ (B7, 베트남)

“젊은 사람들에게도 홍보 많이 하면 좋긴 해요. 기본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다 
이중언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 젊은 사람들 마음이나 머리가 바꿔주면 
조금 낫지요.“ (B9, 중국)

2) 한국인과 이주민이 함께 만나는 행사 및 활동(프로그램)을 통한 

인식개선

한국인과 이주민이 함께 만날 수 있는 행사나 활동 등을 기획하여 서로 

소통하게 된다면, 서로 크게 다르지 않음을 깨달을 수 있으며 상호 간 이

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 목소리

가 높았다. 어떤 프로그램이 좋을지 질문했을 때, 면접 참여자 다수는 

기존에 체험했던 한국인과 이주민이 함께하는 행사나 활동에 한 기억

을 떠올리며, 요리 교실, 가족 단위로 함께 참여한 야외활동 프로그램, 화

장품 만드는 것 등을 제안하 다.

“다문화센터에서 가족 봉사단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랑 같이 봉사 활동도 하고 
쓰레기도 줍고 무슨 다른 프로그램도. 항상 요즘에는 일반 가정 50% 다문화가
정 50% 같이 프로그램 이렇게 반반 나눠서 하더라고요 그거 좋은 것 같아요. 
(중략) 최근에 다문화 센터에서 화장품 만드는 거 했었어요. 그때도 소모임이니
까 한 네다섯 명밖에 안 돼요. 이주민 3명 한국인 2명 이렇게 하니까 나이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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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해요. 그러니까 또 저보다 나이도 한참 어리신 분인데도 되게 친근하게 이
야기도 해주고 그런 것도 되게 좋았어요. 똑같이 한국 가정도 아빠랑 엄마랑 같
이 나와서 아이랑 놀고 이쪽도 엄마 아빠랑 아이랑 같이하고, 별 크게 차이 나는 
느낌은 별로 없었잖아요. 다 똑같은 사람들일 거니까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또 
얘기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한테도 아는 친구도 있을 수도 있고 같이 하면서 좋
은 것 같아요“ (B10, 중국)

“제 경험으로는 반응 너무 좋았어요. 광명 다문화 센터에서 각자 나라 대표 음
식을 (동네에 사는) 한국인들에게 가르쳐주는 거. 그때는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팟타이로 메뉴 정해서, 코로나 때문에 줌으로. 재료도 다 무료로. 한국인
들이 다문화가정을 첫날 방문해서 재료 다 가져가서 같이 만들어 봤어요. 하나
씩 설명해 주고 반응 너무 좋았어요. 같이 경험해 만들고. 그 담당자 선생님도 
작년도 이렇게 프로그램 만들어서 반응 너무 좋아서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하
셨어요. 다른 나라 음식, 일식, 베트남 음식, 태국 음식도 있고. 소통 잘 된 것 같
아서. 한국 음식 그때는 없었어요. 세계 요리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B8, 태국)

결혼이주여성과 한국 사람들이 함께하면 좋을 만한 프로그램으로 결혼

이주여성에 한 인식 관련 강의, 서로 다른 나라 사람들끼리 다양하게 만

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 만나서 화를 하고 마음을 서

로 터놓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 등을 언급하 다. 어떤 프

로그램을 기획하더라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으로 한국 사람과 

이주여성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해야 의미가 커질 것임을 강조하 다.

“저는 이주여성 인식에 대한 강의도 괜찮아요. 한국 사람한테도 이주여성이 이
렇게 해야 한다 이런 걸 설명해 주니까.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떤 문제를 겪고 있
고 그런 거 인정해주는…“ (B7, 베트남)

“하기는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한국인 참여하지 않는 이상은 의미가 
별로 없어요. 외국인끼리만 즐겁게 놀고 하면 끝나는 거니까. 그런데 한국 사람
들이 솔직히 참여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거든요. 만약에 한국 사람들이 진짜 그
냥 들어가서 같이 공동으로 행사하거나 하면, 여러 계층 대학생이나 그런 거는 
정하지 않고 20대~50대 다 여러 사람들이 같이 만나서 행사를 만약에 하게 되
면 아마 좀 의미가 더 있을 것 같아요. (중략) 요즘은 캠핑 가는 거. 만약에 나라
별로 그렇게 진행하게 되면 무조건 그 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이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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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동해서. 처음부터 같이 준비하고, 이 나라 문화도 배우는 거, 다음에는 반
대로 하고. 끝에 좀 얘기하면서 뭔가 이해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요.“ (B5, 중국)

한편, 자녀가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의 경우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한 

전반적인 정보를 구하기 힘들고, 자녀의 진학 단계마다 관련한 시기에 맞

춰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등 판단하기 어려워 이

에 해 소통할 수 있는 창구 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하 다. 학부모 모

임에서 배제되는 기분을 느끼기도 하고, 막상 참여할 기회가 생겨도 교육 

시스템을 잘 알지 못하기도 해서 선뜻 나서기 힘든 상황이 보 다. 

“제가 요즘에 고민인 거는 딸이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야 돼요. 저는 좀 한국 엄
마들 같은 학교, 학급을 만나는 게 어렵잖아요. 다들 일하시고 힘드니까 차라리 
좀 이렇게 멘토, 멘티 좀 비슷한 아이들 한국 엄마들을 소개해 주면 같이 학교 
어떻게 선정해야 하고 어떤 거 우리 아이한테 맞는 거고 그런 거 좀 요즘 고민 
되게 많더라고요. (중략) 저도 아는 지인들이나 한국 언니들한테 물어보지만, 그
분들은 이미 아이는 다 크고 좀 오래전 얘기라 지금 시기랑 또 다르고. 답답하고 
누구한테 물어볼지도 모르고 인터넷 찾아봐도 되게 어려운 면이 많아요. 어떻
게 찾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연계했으면 더 좋겠어요.“ (B10, 중국)

“학교가 그런 역할을 해야 하지 않아요? 저는 나이 먹었으니까. 정말 큰 애를 
키울 때 대학교 가는 시스템 자체가 뭐가 뭔지 몰랐는데 진짜 물어보려고 해도 
좀 어려웠어요. 선생님한테 제가 말해서 했지만 저는 말해서 물어볼 수 있었지
만, 그거를 물어보기 어려운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학교가 좀 더 엄
마들을 만나게 하거나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B12, 일본)

“엄마들이 모여서 모임 자리가 있어야 하는데 제 마음 같으면 내가 외국인이고 
내 능력도 안 되고 생활이 능력도 안 되는 내 아이 기준하고 엄마들이 기준하고 
어울릴 수 있나? 모이는 건 또 겁나요. 자기 기준하고 우리 기준이 너무 달라서 
모이면 오히려 또 우리 보고 바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모이는 것도 무서워서 
연락이 오면 너무 안 나가고…“ (B11,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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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디어 속 이주민의 이미지 관련

미디어 속 이주민이 나오는 것이 재밌거나, 힘이 되고 필요하다는 점은 

다수가 공감했으나, 노출되는 모습이 국가별로 다른 기준에 의해 표현되

거나, 부유한 국가는 부유한 모습만, 상 적으로 가난한 국가는 어려운 

모습만 나오면 오히려 그 이미지로 더욱 고착화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

하는 목소리가 더 크게 나타냈다. 미디어에서 이주민 관련 상이나, 모

국에 해 언급할 때 자극적인 소재나 비되는 것을 찾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그 나라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균형 있게 중심을 잘 잡

아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음, 바뀔 수 있지만 사실 TV에 나온 외국 사람들이 솔직한 이미지가 아니에요. 
우리 남편이랑 이런 TV 쇼 많이 보는데 이상하게 해. 그 연기처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솔직히 아닌데 그런 느낌이 많아요. 생각이 바꿀 수 있지만, 아마도 진
짜, 솔직한 이미지가 아닐 수도 있어서. 그 생각이 바뀔 수 있지만, 좀 다를 수도 
있어서 걱정이에요.“ (B3, 프랑스)

“라디오나 TV나 방송 프로그램에서 중심을 잘 잡아야 해요. 그 나라에서 뭐 이
렇게 도와주면 눈길을 끌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중심 잘 잡으면 그 프로그램 나
쁘지 않아요. 홍보해서 외국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열심히 해놓은 거 있다고 보
여주면 괜찮은 것 같아요. 항상 저런 프로 보면 왜 그러지? 왜 이렇게 찍어야 하
지? 나는 항상 그런 생각을 좀 해요.“ (B9, 중국)

“좋은 거 같은데. ‘한국은 처음이지?’ 보니 거의 잘 사는 분들이 와서 한국에 여
행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베트남이나 동남아 국가들은 되게 못 사는 모습
만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렇게 보여줘야 하나 싶기도 하고. (어려운 
모습만 나오면) 못사는 나라 이미지로 이어질 텐데. 잘 사는 건 다 유럽에서 오
는 사람들이지요. 여행하거나 재미있게 맛있는 음식 먹고…“ (B7, 베트남)

“옛날에 ‘아시아 헌터?’ 그 텔레비전 나오는 그거 조금 이상하게 그 나라에 가서도 
이상하게 단점만 찍고 보여주는 것 같아요. 시청자들한테 그렇게 보여주고 싶어
서 그런 건지. 이상한 거만 가서 찍으니까. 굳이 힘들고 가난한 거 못사는 거. 대부
분 그러지 않는데 사람들은 오해하게, 전체가 다 그렇게 살고 있다고…“ (B8, 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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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주민 정착 및 생활 지원을 위한 필요사항

1) 이주민 정착 및 생활 지원을 위한 우선 사항

한국 정부가 이주민 정착과 생활 지원을 위해서 가장 우선해야 할 사항

으로, 언어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지원을 가장 많이 언급하고 강조하

다. 한국어 교육은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앞서 논의되기는 했으

나 교육 기회 공급이 충분하기를 바라는 희망과 한국어가 익숙해지기 전

까지 통역, 교육의 지원이 필요하며 그 외에는 기본적인 생활 속 정보 교

류, 소통의 어려움이 있을 때 이를 도와줄 수 있는 체계가 잘 되길 바라고 

있었다.

“한국말 공부. 저는 처음 와서 한국말 못 해서 다문화 선생님 통역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이 도와줬어요. (중략) 우리 이거 병원 가야 할 때, 
이틀 전에 이야기하면 선생님 시간표 줘요. 그리고 같이 병원 가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B4, 중국)

“센터나 협회 이런 데서 좀 도와주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요.“(B6, 필리핀)

“한국어 프로그램 더 필요해요. 수요보다는 많이 부족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한
국어는 문법하고 단어 일단 그런 것부터 하니까. 제일 수요가 필요한 거는 대화. 
근데 관련 프로그램 없어요. 선생님 한 명에 학생이 여러 명이잖아요 그러면 대
화 시간은 별로 없고 결혼이민자 분들이 일단 환경조성해서 말해야지 단어가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대화 과정이 없어요. 있다면 도움 돼요, 만약
에 같은 반, 우리처럼 3명, 4명 그렇게 선생님하고 같이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요. 솔직히 이거는 엄청 좋은 거지요. 그때 일단은 익히고 나중에는 말이 엄청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은 없어요.“ (B5, 중국)

“웹사이트에서 설명은 다 한국어로 있고 그 영어 웹사이트 가면은 다 달라요. 너무 
달라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게 좀 불편해요.“ (B3,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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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학교 문서 많이 있어서 어려워요. 정말 어린이처럼 다 학교에서 트레
이닝 필요해요. 이렇게 시작하고 어떻게 하라고…“ (B1, 스페인)

특히 어려움을 겪을 때는 행정 서류 작성 및 준비할 때, 여권 및 비자 

관련 문제해결이 필요한 때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하기

도 하 다. 그리고 국내 금융 관련 서비스 이용 시 외국인으로서 겪는 불

편함도 있었다.

“출입국관리 사무소. 우리도 시간 내면서 가잖아요. 예약하고 가면 바로 상담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예약했을 때도 시간 좀 많이 기다려야 해요. 가는데 준비
해야 하는 서류, 이거 가지고 와라 그래서 가지고 왔는데 계속 모자라. 안내해줬
지만, 또 뭐 필요한 게 있고 확실하지 않아요. 그 사람마다 달라요. 우리 잘못이 
아닌데도 태도가 좀 나빠요. 그래서 가기 너무 힘들고…“ (B2, 일본)

“외국인 가정, 영주권이나 취업비자나 여러 가지 비자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요
새 재난지원금부터 차별받았잖아요. 일단은 필수로 등본에 한국인이 있는 분들
만 신청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영주권 분들이 더 가족들이 다 와서 세금도 내고 
여러 가지 다 똑같이 하고 있는데, 혜택 못 받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B5, 중국)

“예를 들어 저는 카카오 페이 쓸 수 없었어요. 외국어 이름 때문에. 카카오 뱅크 
지금도 쓸 수 없어요. 이름이 한글 아니라 어떻게 할지, 그냥 너무 어려워요.“ 
(B3, 프랑스)

그리고 정착 후 본국의 가족과 만남 좀 쉬워지길 바라는 마음이 컸다. 

결혼이주여성들이 자신의 친부모님과 오랜 시간 떨어져 지내는 것, 그리

고 부모를 돌봐야 하거나 부모에게 손자녀 돌봄을 부탁하기 위해 본국의 

친부모님을 한국에 모시고자 할 때 어려움이 많았다. 이는 법적인 문제에

서부터 앞서 어려움으로 지적된 언어적 어려움과도 연결된다. 이주여성 

당사자의 비자나 서류상 문제 처리과정도 어렵지만, 국가에 따라 부모님

들이 한국에 방문할 때 필요한 비자 관련 문제 등도 주요한 걱정거리로 

해결이 필요하다고 응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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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거 일단 부모님이 모시는 거 제일 문제예요. 부모님이 오는 비자가 되
게 힘들어요. 저도 40대고 어머니 연세는 거의 65세 이상 됐거든요. 그런데 그 
나이 때는 단기 비자로 계속 왔다 갔다 해야 하거든요. 몸이 상태 괜찮으면 괜찮
아요. 근데 만약에 몸이 약간 좀 힘들거나 하면 저는 부모님 부양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부양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결혼이민자분들한테는 아마 
제일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형제자매들 있어도 자녀로서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잖아요. 저도 그런 거 좀 원해요. 비자 제한하거나 상관없는 나
라 있지만. 중국은 발급해야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쪽에는 약간 좀 풀어줬으면 
좀 해요. 아니면 부모님 나이를 좀 정해서 만 몇 세 이상.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비자 좀 줬으면. (그런 조건을 좀 더) 어차피 우리는 건강보험료나 그런 거
는 다 똑같이 내니까 한 명 모셔도 내잖아요. 저는 혼자 여기 오고 부모님이 본국
에 계시고 그런 경우 되게 많으세요.“ (B5, 중국)

한국에 들어와 정착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결혼이주여성

의 안정적인 정착은 한국 남성의 상황에 의해 크게 결정된다는 의견도 있

었다. 결혼비자 발급 시 결혼이주여성만 조건을 따지고 자격을 판단할 것

이 아니라, 한국 남성에 해서도 기본적인 자격 조건도 확인하여 경제적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닌지, 결혼 관련 교육 프

로그램을 참여했는지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 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되지 못할 경우,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에 정착하고 

생활하기 더 어려워질 것임을 우려하 다.

“굳이 결혼시키는 거 있잖아요. 비자 발급해 주는 거. 그것부터 좀 개선해야 할 
것 같아요. 결혼비자 좀 문제 되는 것 같아요. 여기 기초 생활 수급자들이 외국 
여자들을 많이 데리고 와서 살더라고요. 그런데 본인이 보장이 안 될 경우에는 
아예 결혼비자 그런 거 발급해 주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와서 보니 신용
불량자고 여러 가지 사람이 되게 많았거든요. 외국 여자 데리고 와서 사는데 최
소한 기본 생활 보장은 못 하면 아예 좀 차단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좀 어느 
정도 좀 일하는 의지가 있거나 하는 걸 보여줘야지 뭘 해줄 수 있는데. 지금 그
냥 조건 없이 그냥 여자 쪽에 언어 되면 바로 결혼비자 발급해 주니까. 그런데 
여기 오면 살기 너무 힘들잖아요. 서로, 나라도 힘들고. 뿌리부터 일단하고 다음
에 차근차근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중략)　(결혼비자 발급 시) 남자 여자 
서로 조건이 좀 됐으면. 언어는 어차피 지금 최소한 1, 2급 정도 받아야 결혼비
자 해주거든요. 지금 여자한테만 요구하고 있는데 남자들이 결혼 프로그램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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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기는 하는데 효과가 별로 없어요. 거기부터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비자 발
급할 때 조건 좀 따져보고. 와서 잘 살 수 있는지 좀 고려해서 해주는 게 낫지 않
나 그런 생각이에요.“ (B5, 중국)

한국에 어느 정도 정착을 한 경우는 일반 한국인이 느끼는 것과 유사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 즉, 최근 코로나19로 경제상황이 불안해 진 것을 한

국에서 생활하는 한 사람으로 고스란히 경험하고 있어, 이주민으로 특별

히 어려운 점보다는 현재 상황에 한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집값 

불안정과 더불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

고 있어, 이에 한 해결 방안 모색이 자주 언급되었다. 

“집값 내려주세요. 5년 전처럼. 제가 아는 한국인들은 젊은 앤데 이런 말 해요. 
그냥 인생 한 번 사는 거고 어쨌든 자기 월급으로 열심히 많이 노력해도 집 못 
살 것 같아서 하루하루 커피 사고 맛있는 음식 먹고 그렇게 소확행. 결혼도 안 
하겠다고. 진짜 평생 혼자 월급 받고 잘 살고, 하루하루 지나가고 맛있는 음식 
먹고 명품 가방 사고 그렇게 하고 싶다고. 좀 슬픈. 어느 정도 적당하게 저축도 
해야 되고 나중에 인간이면 집 있어야 하니까…“ (B8, 태국)

“경기 살려줘야 해요. 지금 너무 장사 잘 안 돼요. 경기가 완전히 망했어요. 그래
서 어떻게든 경기를 살려줘야 해요.“ (B9, 중국)

결혼이주여성 상 정책이나 제도가 다양하게 있는 것은 좋은 것이고, 

도움이 되는 부분도,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모든 이주여성들이 동일한 지

원을 바라는 것은 아니니, 오히려 맞춤형 제도로 운 하면 더 효율과 만

족도가 올라갈 것 같다는 제안도 있었다.

“저희 일단 해주면 감사히 받고 있어요. 해주면 일단 필요한 분들한테 가능하면 
어떤 거 필요할지 그건 힘들겠지만. 비록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지원해 주면 좋
겠고··· (중략) 사람들 요구가 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냥 도와주는 거 받
기 싫은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다문화가정이지만 잘살고 있다고 스스로 하고 
그냥 놔두라는 사람도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조사해서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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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들은 필요한 서비스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물어
봐서 원하는 게 뭔지 이제 맞는 서비스를 주는 게…“ (B7, 베트남)

2) 결혼이주여성 대상 지원에서 중요하게 고려할 것

특히 결혼이주여성을 상으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결혼이주여성을 보호하는 제도의 강화와 부부 갈등 

등 문제 발생 시 중재하거나 해결해 줄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었고, 한국

에서의 안정된 생활과 가정의 유지를 강조하 다.

“내 친구 이혼해서 도와줄 사람 필요해요 하지만 도와줄 사람 없어요. 맨날 남
편이 때렸어요. 스페인 친구가 아기 두 명 있고, 남편이 때렸어요 하고 성차별 
센터, 다문화 센터, 다 전화했는데 다 안 도와줬어요. 혼자 있었지만 다 안 도와
줘서. 다문화 센터 핫라인에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남편한테 이렇게 하세요 하
고 끝났어요. 도와주는 거 없어요. (중략) (남편이 폭력을 많이 쓰는 친구가 있는
데) 이 사람한테는 정보 필요해요. 한국어 잘해야 하는데 모르니까 리소스가 없
어요. 보호 필요한 데 없어요. 진짜 무서워요, 제발 도와주세요, 하는데 도와주
는 사람 없어요. 다문화 센터 있지만 거기서는 이런 일이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고 경찰서 가라고 하고, 도와줄 수 없어 죄송해요라고 해요. 보호, 도움을 안 줘
요.“ (B1, 스페인)

“남자 교육도 필요하고. 센터랑 경찰서가 연결되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냥 파
출소에 가면 보호 받을 수 있게 해주면 그렇게 불편하게 살 필요 없다고 생각해
요. 전문적으로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남편과 와이프 
사이에 들어가서 얘기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중략) 저 친구는 지금 결혼한 상
태로 참고 사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남자가 여자한테 욕 계속하고. 너는 누구 
돈으로 사냐.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어디에 그런 말 해야 하는지 그
런 센터가 없다고 하는 친구들 많아요. 부부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쉽게 생각하
는 거지요.“ (B2, 일본)

또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을 상으로는 자녀의 임

신, 양육, 출산 관련 정보나 교육에 그칠 것이 아니라, 아이가 더 성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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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필요한 한국의 전반적 교육 시스템에 한 정보 제공 및 안내, 선

생님과 상담 시 화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

하 다.

“교육 정보는 잘 몰라서 애가 점점 크면서 학교가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학교에 
시스템 어떻게 돌아가는지, 공부 어떻게 하는지 제가 잘 모르고 있고. 애한테 가
르치는 거는 할 수가 없잖아요. 가르쳐주고 싶은 거는 누가 도와줘야 되는데, 도
와줄 사람 없고.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어디로 가? 대학교에 들어가면 어디 가? 
전혀 모르고 있어요. 미리 고민하고 있어요. 학교 어디 가는지, 몇 점 맞아야 어
디로 가는지, 그런 거를 다 미리 다 정해주는데 우리는 아예 잘 모르니까 옆에 
앉아서 들어도 되게 복잡해요“. (B11, 베트남)

한국으로의 귀화나 출입국 관련 법, 관련 상황으로 인한 불편함, 어려

움을 다수 토로했으며, 이에 한 개선이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강

조하 다. 특히 국적 취득 시 남편의 동의나 서류가 많이 필요하고, 절차

가 복잡한 점, 이주여성이 남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설계된 

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사례들을 주로 언급하 다.

“출입국법이 평등하게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주여성들한테 남편한테 의존하
게 되어있어요. 엄마가 되니까. 어쨌든 아이는 잘 키워야 할 거 아니예요. 엄마도 
편하게 안정적으로 체류가 돼야지 맘 편하게 아이를 양육할 건데.··· (중략) 공평
하게 남편에 의존되지 않게 귀화 빨리 해줬으면 좋겠어요. 귀화 못 한 분들은 남
편과 싸우면 그런 거 가지고 협박하거든요. 너 이렇게 하면 연장 안 해줄 거야 
그런 경우가 많아요. 어느 정도 아이도 있고 하면 쉽게 좀 빨리 했으면 좋겠어
요. 의존하게 되니까 자기 목소리도 못 내고 참는 경우가 많아요. 못 참는 경우
엔 이혼 선택하고 본국에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아이들도 못 만
나게 되는 경우도 사실 있어요. 실제로 있거든요. 법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출입
국에서 법에 따라 하니까 체류 연장이 안 돼요. 그래서 이혼하고 사는 엄마도 있
거든요. 그럼 아이들하고 조금 이제 어려운 거지요.“ (B7, 베트남)

“국적 취득 말고 그냥 3년씩 한국에서 3년 부부생활 계속 유지 되면 자동으로 
영주권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가족도 여기에 있는데 무조건 영주권 받아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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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나, 권리 충분하지 않을까…“ (B8, 태국)

“한국 아기는 한국에서 태어나면 그냥 한국 사람이라 그 엄마가 외국 사람이면 
엄마 혼자 아이를 데리고 비행기 탈 수 없어요. 남편이 아내가 가는지 잘 알고 
있다, 아내가 가는 게 맞다는 내용으로 써줘야 해요.“ (B3, 프랑스)

어느 정도 한국에 적응한 이주여성을 위한 일자리 마련, 사 보험 가입 

등 제도 내 보호가 필요하며, 일반 생활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식자재 구

입, 홈택스 등 가계경제 운  관련 교육도 원하고 있었다.

3) 이주민이 차별 없이 사는 데 필요한 정책 및 지원

이주민이 차별 없이 사는 데 필요한 것으로 한국 사람의 인식을 바꾸기 

위한 인식개선 교육에 한 강조와 더불어 결혼이주여성이 스스로 자신

에 한 당당함,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마음을 다잡는 것

에 한 중요성도 역설하 다.

“교육, 인식개선인 것 같아요. 외국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게 되면 관심 
가지고 오면 이 사람들은 나하고 똑같은 사람들이구나. 사는 것도 똑같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말을 막 하잖아요. 내가 이 말 뱉으면 상처가 되는 말이
구나 모르니까 사람들이. 젊은 친구들은 공부를 어느 정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런 거 없어지는데 나이 있는 사람들은 아직 바뀌기가 쉽지 않지요. 인식 교육이 
중요한 것 같아요.“ (B7, 베트남)

“저는 그냥 자신감 그리고 내가 당당한 거. 항상 다른 데 강의나 뭐 이렇게 수업 
나가도 항상 그런 얘기만 해요. 우리 스스로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무슨 
교육해도 제 목표는 항상 당당한 엄마. 기죽지 않는 엄마. 그러면 우리 딸들 앞
에서 내가 우리 엄마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려고 노력해요. 제가 
어차피 여기서 생활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자격증이라든가 한
국 사회에서 먹고 살려는 노력은 본인이 먼저 해야 하는 거잖아요.“ (B10, 중국)

“신랑이 안 도와줘도 우리 힘으로 자격증 같은 거 따서 뭐 무슨 일을 하든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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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게 우리도 사람이고. 뭐든 할 수 있고 그런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나. 
엄마가 외국인이라도 뭐든지 한국 사람처럼 그 기준처럼 똑같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는 기회가 있으면 아마 좋지 않을까. 다르게 보니
까 소통 못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우리 이해해 주지 못하는 부분이 여기서 아무
것도 못 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B11, 베트남)

  6. 사회통합 및 사회적 기대

가. 한국인과 이주민의 조화로운 생활을 위한 필요사항

1) 한국인-이주민 조화롭기 위해 한국인이 해야 할 일 : 한국인

한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의 문화에 해 이해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으

며, 이주민이 외국어를 사용하는 것, 문화에 한 선입견, 차별 등에 해 

이를 줄이고 포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 다. 한편, 사람마다 개

인차가 있으니 노력할 게 없을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주민에게 무

조건 적응을 강요하지 않는 태도와 이주민을 이해하고 적응을 기다려주

는 태도를 원하는 수준이다.

“한국 사람은 본인의 선입견 같은 거는 일단 내려놓고 그 어느 나라에서 오신 분
들이건 다 똑같이 좀 봐 드리고. 아무 차별 없이 그냥 봐 드리고. 그다음에는 너
희 나라 문화가 있지만 우리는 존중한다. 존중하지만 한국에서 살지만 강요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한국에서 강요하듯 얘기하는 게 심하잖아요“ (B5, 중국)

“남자 교육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외국인 여자를 와이프로 한다면, 한국 여자처
럼 생각하면 안 돼요. 뭔가 당연히 한국 여자처럼 한다. 그런 느낌이 좀 많이 강
한 것 같아요. 자기 문화를 이해하라고 하는데 그 와이프 문화는 생각하지 않고. 
그러면 국제결혼 하지 말라고 해야지. 교육은 꼭 해야 해요.“ (B2, 일본)

“제가 개인적으로 오해할 수도 있는데 한국인들은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너는 
너, 나는 건드리지 마. 나도 너한테 아무것도 안 한다. 나한테 나쁘게 안 하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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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그런데 만약 너 때문에 나는 나쁜 영향 얻었으면 그냥 싸워야 한다는 약
간 그런 성격이. 역사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B8, 태국)

2) 한국인-이주민 조화롭기 위해 이주민이 해야 할 일

이주민들은 한국에서 살기 위해 생각과 행동을 바꾸려는 의지와 노력, 

한국에 관해 관심을 갖고 한국인을 이해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응답

하 다. 본인들이 선택해 한국에 온 만큼 한국어를 습득하고 한국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면 한국인의 행동에서 느끼는 서운함이나 갈등 상황이 줄

어든다고 생각했다. 상호 존중과 이해를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를 볼 수 

있다.

“외국인들이 좀 그냥 개인 문화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중략) 저는 항상 
프랑스에서 친구들한테 한국 살기 어렵지만, 엄청 편해 좋아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 프랑스 아니니까 좀 생각을 바꿔야 행동도 좀 바꿔야지. 바꾸면 편해요. 그
렇게 한국에서 프랑스처럼 살고 싶으면 오지 마세요. 그런 말 많이 했어요.“ 
(B3, 프랑스)

“이 나라에서 고유한 거는 받아들이고, 본인이 버릴 수 없는 것도 있지만 일단 
본인이 다 받아들여야 하는 거잖아요. 와서 살면 당연히 여기 문화들을 다 일단 
접하고 인식하고 좀 해야 하는 거고. 거부하는 분들이 좀 있긴 하지만 일단은 한
국어부터 배웠으면. 의사소통 안 되면 가정이 불화하고 또 사회 문제도 일으키
고 여러 가지가 다 되잖아요. 저는 항상 여기서 살고 싶으면 한국어부터 배워라. 
말을 해야 다 적응되고 할 수 있다고 해요. 저는 외국 사람들이 일단 본인의 인
식을 좀 넓혔으면…“ (B5, 중국)

“첫째는 한국어 배워야 한다. 예를 들면 미국 가면 영어 배우고 어느 나라 가면 
그 언어 소통 잘해야 하고 그래서 바보 되지 않고 내가 불리한 상황 유리할 수 
있다. 둘째는 자기답게 잘 살고 자기가 뭐 잘 할 수 있는지. 가는 길 만나는 사람
들도 자기 세상 그렇게 스스로 만들어야 해요. 선택하는 것도…“ (B8, 태국)

“한국 문화 적응을 해야 한다는 생각. 그래서 한국 사람이 어떤 역사라든지 어
떻게 살아왔고 지금 이 나라 어떻게 되는지, 왜 그런 성격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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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더 관심 가지고 문화 적응하고 그러면 이해되지 않을까. 한국 사람들이 상
처 주는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진심이 아니다. 그런 이유가 있어 내뱉은 말이라
고 생각하면 덜 상처 받지 않을까…“ (B7, 베트남)

한국 문화에 관한 관심과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과 관련하여, 센터나 협

회의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한국 문화에 해 알린다면 이주민의 관심도가 

어떨지 추가 질문한 결과, 한국에서 입국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에게

는 필요할 것 같다고 응답하 다.

“(센터나 협회 프로그램에서 한국 문화에 관한 걸 소개하는 것에 대해) 처음에 
입국하는 사람한테 필요하긴 하지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적응이 되니까 한국 입
국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은 필요할 것 같아요“ (B7, 베트남)

한편, 한국 문화에 적응하여 한국 사람의 스타일을 따라 꽤 오랜 시간 

한국에 거주한 면접 참여자 일부는 한국인의 열정, 노력, 생각 등을 업무

를 통해 배웠을 때 스스로 성장한 것을 느낀 점을 떠올렸다. 그리고 무언

가 요구하기 전에 이주여성 스스로 적응하고 잘 살기 위해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부분도 필요함을 강조하 다.

“외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이랑 같은 수준으로 일한 거예요. 저는 너무 힘들지
만, 확 늘었어요. 뭔가 생각도 바뀌고 이렇게 해야 사람이 이렇게 되고 계획 세
우는구나. 이런 거 다 배우잖아요. 뭔가 너무 힘들지만 내가 좀 성장했다는 거 
느껴요. 아까 선생님도 한국어를 못하는 걸 이해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요구하기 전에 내가 정말 죽어라 열심히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처음
에 다문화 센터도 없었으니까 죽어라 공부했거든요. 아무도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나 혼자 공부해야 하니까. 환경이 되게 좋았던 거예요. 일본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한국어밖에 못하잖아요. 그런 독한 환경 같은 것이 있었어요. 
환경이 있어야 뭔가 되나 싶어서, 지금 너무 힘든데 맨날 그만둘래. 그만둘래. 
하면서 일단 하고 있어요“ (B12,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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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인-이주민 조화롭기 위해 서로가 해야 할 일

한국인과 이주민이 함께하는 자리를 다양하게 만들어 서로 화를 통

해 생각을 나누고 서로 다른 점을 알아갈 수 있도록, 가까워질 수 있는 계

기 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하 다. 

“외국 사람들이 가끔 적응하기 어려워요. 저도 이해할 수 있지만, 차이가 있으
니까. 서로 조금씩 노력해야…“ (B3, 프랑스)

“살아보니까 그냥 만나서 자주 얘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가까워져요. 그런
데 먼저 얘기를 해주면 내가 다문화가정이야 그러면 좀 너는 못 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익숙했던 것 같아요. 옛날부터 익숙해요. 다문화가정. 좀 잘 못 
사는“ (B9, 중국)

“인식이나 이런 걸 바꾸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냥 따로따로 교육하는 게 아
니라 같이 있는 자리에서 좀 친근감 있게 서로 알면서 소모임에서 이렇게 조금
씩. 다문화 센터에서도 지금도 처음에 가족 봉사단 따로따로 했어요. 일반 가정, 
다문화가정. 요즘에는 같이 해요. 같이 해서 이야기도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그
런 거 참 좋은 거 같아요“ (B10, 중국)

4) 이주민의 한국 생활에 대한 전망

면접 참여자 모두 앞으로 이주민이 한국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서로 노력하는 모습도 있고 점차 발전되는 부

분이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미래를 전망하고 있었다.

“아마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교육이나 복지적인 그런 게 좋아서. 공공기관 이
런 쪽도…“ (B11, 베트남)

“나아질 것 같아요. 뭐든 사람의 행동이 바뀌었어요. 예. 제가 처음 왔을 때 쓰레
기 버리거나 침을 뱉던 사람 지금도 있지만 그런 것도 확 줄고 빨간 신호 지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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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국 사람들이 횡단보도 아닌 다른 도로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진짜 충격
이었거든요. 지금 요즘에 지키는 사람들이 많고 그것 자체가 어느 정도의 진짜 
매너가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지요.“ (B12, 일본)

나. 향후 한국에서의 삶에 대한 기대

1) 기대되는 부분

향후 한국에서의 삶이 비슷하거나 더 나아질 것 같다는 응답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 고, 기 되는 이유로 한국의 경제 발전과 한국 교육의 장

점을 주로 언급하 다. 한편, 천천히 세상이 발전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으니 시간이 지나면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 를 하기

도 하 다.

“이미 경제 발전이 되었잖아요. 우리나라보다는 편리하게 살고 있고. 더 발전했
으면 좋겠는데 지금도 충분히 잘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좋아질 거로 생각해
요. 세상은 좋아져야 해요.“ (B7, 베트남)

“한국의 교육 상황 사람마다 다른 교육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제 삶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은 양심 가지고 있고 법도 따라서 하시고…“ (B8, 태국)

“아기 커가면서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덜 되고. 그런데 서로 지금 부모님이 도와
주시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좋아지고 그거 생활 쪽에
서는 일단은 좀 편하게, 평화롭게 살 수 있고 생활의 질도 향상시킬 수 있잖아
요.“ (B5, 중국)

반면, 걱정되는 점으로는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각 단계에 맞는 학교에 

진학하는 것, 좋은 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것 등을 어

떻게 준비해야 할지 걱정하는 응답이 있었다. 그리고 한국이 남성 중심의 

사회로 운 되고 있으니,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지금보다 더 높아졌으면 

좋겠다고 응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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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근데 좀 걱정이에요. 아이가 점점 커서, 아이가 학원 많이 가야 해요. 한국
에서 (상위) 다섯 개 대학교 가면 좋겠어요. 대학교가 중요해서 (졸업하고) 여기 
삼성, 엘지 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다들 대학교 끝나면 취직이 어려워요. 
이건 중국 사람들이랑 똑같아요. 취직 못 해요. 나중에 아이가 커서 대학교 끝나
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걱정돼요.“ (B4, 중국)

“한국 사회가 남자들 사회잖아요. 여자의 사회적인 위치가 더 높아졌으면 좋겠
어요. 중국처럼 똑같아졌으면 좋겠어요. 중국에서는 남자 여자가 얘기하면 다 
똑같아요. (중략) 한국 사회에서 보통 남자가 일 많이 해요. 여자가 임신 하면서 
취직을 어떻게 해요. 이게 끝나서 스위치 해서 집에서 아이를 키워요. 아이가 이
렇게 아이가 태어나면 지금 나랑 똑같아요. 2년 3년(동안) 일 못하고.“ (B4, 중국)

제3절 전문가가 본 한국 사회 수용성

이번 제4장의 1절과 2절에서 현재 한국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이주민 그룹인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 그룹을 상으로 한국에 한 

인식을 직접 들었다. 이주민의 생각을 직접 들은 다음 이주민을 일상에서 

가까이에서 접하면서 한국인과 이주민 서로에 한 태도와 감정 등을 파

악할 기회가 많은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 다. 의견을 공유한 전문

가는 이주민 관련 기관/센터에서 직접 이주민을 상 하는 현장 전문가로 

전체 12명을 상으로 의견을 수렴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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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전문가 특성
(단위: 명, %)

구분 명 비율

성별
여성 6 50.0

남성 6 50.0

연령
40 5 41.7

50  이상 7 58.3

소속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 16.7

외국인지원센터 4 33.3

인권지원센터 2 16.7

청소년지원센터 2 16.7

기타 2 16.7

계 12 100.0

현장 전문가의 응답은 자주 만나는 이주민의 특성에 따라 다양할 수 있

으므로 가까이에서 접하는 이주민 그룹의 특성을 먼저 알아보았다. 현장 

전문가들이 자주 접하는 이주민 그룹의 성별은 남성과 여성이 고르게 분

포되어 있었고, 연령 또한 10  이하부터 50  이상까지 넓게 분포해 있

었으나 30  이주민을 접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민

들이 한국으로 이주한 이유는 일 때문인 경우가 다수를 차지했고, 동반이

나 결혼으로 인한 이주민을 자주 접하는 경우도 그다음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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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전문가가 만나는 이주민 그룹 특성
(단위: 건, %)

구분 빈도 비율

성별

여성 다수 5 31.3

남성 다수 4 25.0

여성과 남성 비율 비슷 7 43.8

계 16 100.0

연령

10  이하 6 14.6

20 8 19.5

30 11 26.8

40 9 22.0

50  이상 7 17.1

계 41 100.0

주요 
이주 목적

일 13 13.1

결혼 6 17.1

학업 2 5.7

동반 8 22.9

거주 4 11.4

기타(난민, 국내 출생) 2 5.7

계 35 100.0

주: 현장 전문가 12인의 복수 응답임.

한국인의 이주민에 한 수용성을 먼저 알아보았다. 한국인이 이주민

에 해 수용적인지, 이주민을 하는 태도에서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 조

사했다. 그 결과, 10명 중 매우 부정적이거나 수용적이지 않다는 견해가 

6명, 양면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의견이 5명, 그리고 수용성이 과거보다 

높아졌다고 평가하는 의견이 1명으로 나타났다. 

한국인의 이주민에 한 태도는 과거보다 수용적으로 변하 지만, 여

전히 부정적이거나 수용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이거나 양면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아 보인다. 이주민이 귀화를 해도 한국인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혐오할 정도로 수용성이 부족한 현상은 그 태도가 모두 부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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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은 이주민에 대해 얼마나 수용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인이 

이주민을 대하는 태도에서 어떤 특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

기 바랍니다.
전문가 내 용

A

<수용적이지 않음>
- 이주민들과의 생활한 경험 유무, 개인의 경험 내용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하지

만,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인 배우자에게 의존하는 존재로 각인된 측면이 있음
- 다문화가족정책이나 이슈들도 이들을 취약계층으로 인식되는 결과를 낳게 됨
- 피부색이나 국적에 한 계급화 경향도 남아 있음

B

<수용적이지 않음>
- 특정 산업 분야에 한 노동력으로만 인식할 뿐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는 받

아들이지 않음
- 출신국, 피부색, 종교, 직업,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친근감의 정도, 한국 사회

의 일원으로 수용하려는 자세가 매우 다름
- 오래 거주하 거나 귀화를 하 더라도 외국인으로 보는 경향이 있음

C

<양면적인 태도를 보임>
- 사회구성원의 변화에 한 인식, 수용의 당위성에 해서는 인식 수준이 많이 

향상되었으나, 일상에서 본인이 당사자가 되고 자신의 이익이 걸린 상황에서는 
여전히 폐쇄적임

- 인지적으로는 이해는 하고 있으나, 생활 역에서의 정서나 행동의 수용성은 여
전히 높지 않음

- 의식주 등 표면적 문화, 특히 식문화와 관련하여 수용성은 높아졌으나, 신념, 
종교 등 이주민의 본질적인 문화에 해서는 그다지 수용적이지 않음

- 이주의 결과가 문화적 동화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여전히 존재함

면을 향해 있는 경우이다. 반면, 이주민 수용성에 있어 한국인의 양면적

인 태도는 다양한 양상을 보 다. 이주민에 한 한국인의 양면적인 태도

는 1) 이성적으로는 수용의 당위성을 인정하지만, 개인의 이익과 결부되

면 인색하거나 폐쇄성이 강한 태도, 2) 이주민에 해 온정적이면서도 이

주민과 함께 살아가는 환경을 선호하지 않는 태도, 3) 가까운 이주민에 

해서는 수용적이지만 그렇지 않은 그룹에 해 배타적인 태도, 4) 노동시

장 등 수요가 있는 곳에서의 이주민 수용은 찬성하지만, 복지지원은 반기

지 않는 태도로 구분할 수 있었다. 

<표 5-5> 전문가가 본 한국인의 이주민에 대한 수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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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은 이주민에 대해 얼마나 수용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인이 

이주민을 대하는 태도에서 어떤 특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

기 바랍니다.
전문가 내 용

D

<매우 부정적임>
- 이주민의 규모가 늘어나고 접촉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이주민에 해 익숙해지

긴 했지만, 문화적, 제도적인 측면에서 경계 의식은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
- 정책지표에서도 이들은 외국인주민으로 범주화되어 있음
- 혈통적 고정관념이 여전히 강하게 작동되고 있다고 보임

E

<양면적인 태도를 보임>
-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 도와줘야 하는 사람으로 여기

는 온정주의를 보임
- 무지하고, 덜 문명화되어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 지역사회 내 위생문제, 이주

민들에게 집을 임 하는 것에 해 인색하거나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하는 등의 
인종주의를 보임

-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에 해서는 특별한 정책적 혜택을 많이 받는다고 인식
함

F
<양면적인 태도를 보임>
- 자신과 거리가 있는 경우는 체로 동정적, 수용적이나 평등적 개념은 부족함
- 자신과 이해가 충돌하는 경우는 적 적, 차별적, 잔인한 경우도 상당함

G

<양면적인 태도를 보임>
- 자주 만나는 이주민 그룹의 이주민에 해서는 체로 수용적임
- 이주민은 한민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주민을 위한 정책,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자녀에 한 정책에 수용적임
- 그렇지 못한 그룹은 한국인 우선 지원을 강조함

H

<수용적이지 않음>
- 이주민, 외국인은 한국인의 그룹 안에 포함시키려 하지 않음
- 곧 떠나갈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어 친구나 이웃으로 받아들이지 않음
- 한국인으로 귀화를 하더라도 나그네로 인식함

I

<수용성이 예전보다는 다소 높아짐>
- 출신국, 피부색에 한 차별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으며, 다문화 수용성은 높

아졌다고 보임
- 오히려 이주민을 특별한 상으로 보고 무조건적 지원을 지양해야 할 것임

J

<수용적이지 않음>
- 차별의식이 계속 나타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외국인 혐오 현상도 보이고 있음
- 산업현장에서는 노동력 부족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필사적

으로 숨겨주며 일을 하도록 도와주고 있음
- 이주노동자에 한 인권 의식은 과거에 비해 나아지고 있으나, 힘들고 위험한 작

업을 하기 위한 존재로 활용되고 있음
- UN에서는 인종차별을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이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으며, 사회 전반적으로 비하와 차별의식이 
계속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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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은 이주민에 대해 얼마나 수용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인이 

이주민을 대하는 태도에서 어떤 특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

기 바랍니다.
전문가 내 용

K

<양면적인 태도를 보임>
- 노동시장의 수요에 한 필요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수용 의사를 표명하고 활용

하고 있으나, 복지서비스 차원의 수용성에서는 저항이 강함
- 문화적으로는 난민으로 들어오는 특정 종교의 외국인에게는 혐오에 가까운 관

점을 보이나, 노동자로 살고 있는 같은 외국인에게는 수용성이 높음
- 온라인 댓글이나 미디어에 한 반응과 지역사회 내 수용성은 차이를 보이며, 

지역사회에서 좀 더 높은 수용성이 발견됨

L
<수용적이지 않음>
- 특히 동남아권 외국인에 한 차별이 심한 것으로 파악됨

다음으로 현장 전문가를 통해 알아본 것은 이주민이 한국인으로부터 

차별을 경험하는 상황 및 환경이다. 현장 전문가의 응답을 통해 이주민은 

매우 다양한 상황과 환경에서 차별을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주민이 차별을 경험하는 상황들을 정리해 보면, 사회생활이나 경제

활동 상황에서 근로조건 및 환경, 임금 등과 관련한 차별을 경험하는데 

이는 특히 이주노동자 사이에서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주노

동자는 한국에 입국하기 전 근로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차별을 경험한다

는 의견도 있을 정도로 외국인 노동력에 한 존중이 부족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앞서 이주민에 한 한국인의 이중 태도에서도 지적되었

듯이 이주민이 복지혜택을 받거나 제도를 활용하려는 상황에서 차별을 

경험하는 경우도 간과할 수 없다. 그 외에는 일상생활에서 매우 다양한 

차별 환경이 논의되었다. 이사를 하거나 핸드폰 개통, 중교통 이용, 식

당 이용 등 계약 절차가 필요한 일상생활에서부터 일회성 성격을 가진 단

순 이용 시설에서까지 다양한 상황에서 차별을 경험할 수 있음을 보여준

다. 그래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어가 능숙하지 못하다는 이유만

으로 차별을 경험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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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은 한국 사람으로부터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에서 주로 차별을 

경험합니까? 
전문가 내 용

A

<인권에 한 감수성이 낮은 경우 차별을 경험함>
- 인권에 한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 학교는 차별이 감소하는 편이나, 

개인이 운 하는 사업장, 이주민 집 지역에서 함께 살고 있는 주민들은 차별
을 더 많이 함

B

<피부색, 외모, 언어를 통해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경험함>
- 거리에서 또는 중교통 이용 시 아래위로 훑어보거나 옆자리에 오지 않음
- 고객이나 민원인으로 서비스 제공 기관을 방문했을 때 존칭 없이 이름만 부르

거나 반말을 함
- 수십 년간 한국에 살았고, 귀화도 했지만, 한국어 잘한다고 칭찬하고 한국인이 

다 되었다고 말함
- 코로나 이후 가게, 식당 등에 입장을 거부하거나 반기지 않는 티를 냄
- 길에서 욕을 하거나 시비를 걸거나 심지어 폭력을 씀

C

<사회생활, 경제활동 등 사회적 가치를 활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차별을 경험함>
- 개인적 인간 관계, 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활동 역에서의 차별은 많이 감소함
- 구직활동,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급여 외 처우, 비인격적 의사소통에서 차

별을 경험함
- 조직 생활이나 사회적 제도를 이용해야 할 경우, 암묵적인 방법으로 배척함

D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경험함>
- 한국 사람이 아닌 외국인이라면 차별과 불평등을 마땅히 감수해야 한다고 보는 

경우가 많음
- 기여를 인정하지 않거나, 같은 기여에 한 차등적 보상을 주는 사례
- 고유한 문화에 한 멸시, 모욕, 저평가, 금지, 억압, 계몽 등 사례
- 밥 따로 먹기, 중교통에서 옆자리 앉지 않기 등 사례
- 부정적, 적 적, 위험인물 등 그릇된 고정관념 사례

다. 한편으로는 과거보다는 차별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으

며, 개인보다는 공공기관이나 학교 환경에서 차별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

다는 의견도 나타났다. 이주민 스스로가 이러한 차별에 익숙해져 있는 경

우도 있고, 한국뿐 아니라 출신국에서도 차별에 노출되었던 경험이 많으

면 한국에서의 차별에 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언론이나 화에 등장하는 이주민의 이미지에서도 차별적인 요

소를 찾아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표 5-6> 전문가가 본 이주민의 차별 경험 상황 및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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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은 한국 사람으로부터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에서 주로 차별을 

경험합니까? 
전문가 내 용

E

<매우 일상적으로 차별을 경험함>
-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이주민을 정책적으로 배제
- 외국인 노동자만을 상으로 한 코로나19 선제 검사 행정 명령
- 외국인 노동자 집단감염 등의 뉴스를 통해 무개념 외국인으로 묘사

F

<이주민 당사자의 특성에 따라 차별을 다르게 받아들임>
- 한국어 능력이 낮은 경우, 더 거센 표정, 언어, 폭력적 태도에서 차별을 느낌
- 한국어 능력이 높은 경우, 작게 속삭이는 말, 어휘 하나, 분위기에서 예민하게 

차별을 느낌
- 한국에 오기 전 본국에서 존중을 덜 받은 경우는 이미 차별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어 한국에서의 차별에 덜 민감하게 느낌

G

<일상적으로 여러 상황에서 차별을 경험함>
- 이사를 할 때 한국인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
- 야근도 내국인보다 더 많이 하며, 야근을 하지 않으면 해고될지 모른다는 걱정

으로 인하여 주 52시간 근로조건도 지키지 않고 근무를 함

H

<노동 현장, 일상생활, 교육 현장에서 차별을 경험함>
- 임금, 근로조건, 근로환경 등에 해 자세히 안내해 주지 않고, 주휴수당이나 

시급 등 계산을 제 로 하지 않음
- 핸드폰 개통 시 부가서비스 요금을 포함하거나 과도한 금액을 책정하거나, 교

통사고 시 손해배상을 제 로 안 해줌
-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고등학교 입학, 편입을 거부하며, 학교에 진입하더라도 교

우관계, 교사 관계에서 차별, 소외, 배제감 경험

I

<한국어 수준에 따른 차별을 경험함>
- 한국말이 서툴러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무시를 경험
- 핸드폰 기기를 변경하면서 계약서를 제 로 이해하지 못해 금전적 피해 경험
- 택시를 이용하거나 하면 억양에서 차이가 나면 결혼 여부, 연애 경험 여부 등 

사적인 질문을 하거나, 한국 지리를 모른다고 생각하여 돌아가는 경험

J

<이주노동자의 경우 한국 입국 전부터 차별을 경험함>
-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해야 하는데, 이때 

회사에 한 다양한 정보를 살펴볼 기회도 없이 눈을 가리고 귀를 막은 채 3년
짜리 근로계약을 해야 함

- 3년 근로계약 이후 1년 10개월의 체류 기간 연장 시에는 고용주의 추천을 받
도록 제도화되어 있으므로 회사가 내미는 근로계약서에 또 서명해야함

- 현 판 노예제도가 되살아났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제도에 의한 차별이 매우 
심각함

<일상생활에서도 차별을 받음>
- 다수 이주노동자, 동포, 유학생, 난민 등 이주민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에

서도 지원을 받지 못함
- 세금을 내고 한국 사회를 위해 일하고 있으면서도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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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은 한국 사람으로부터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에서 주로 차별을 

경험합니까? 
전문가 내 용

K

<복지자원 분배, 노동시장에서 차별을 경험함>
- 건강보험, 아동수당, 재난지원금 등 복지자원을 나눠야 한다는 상황에서 차별과 

혐오가 높음
- 낮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이주민
- 노동시장에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인력으로 생각하면서도 틈만 보이면 가장 

함부로 하는 상황

L

<한국 언론, 화 등 중매체를 통해 차별을 경험함>
- 외국인에 한 가짜뉴스를 배포하고, 그 내용을 그 로 언론으로 보도를 하여 

사회 이슈로 전개되는 경우가 많음
- 화 등 중매체에서도 2010년 이후부터 폭력성 화에 악역 등 좋지 않은 

이미지로 나와서 중들에게 나쁜 선입견을 갖게 하는 경우가 심해짐

이주민의 출신국가나 이주민의 한국계 여부 등 이주민 개인의 특성에 

따라 이주민이 경험하는 차별의 종류나 강도가 다른지 알아보았다. 현장 

전문가는 부분 이주민 특성에 따라 차별에 차이가 있다고 응답하 다. 

출신국가, 피부색, 한국어 능력, 종교 등에 따라 격차가 있는 것으로 보인

다. 특히 한국계에 따른 차별에 해서는 한국계 이주민에 해 차별이 

더 심하기도 하고 한국계 이주민이 차별을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기도 한

다는 의견이 있었다. 출신국이나 한국계 여부와 함께 한국어 능력도 이주

민의 차별 경험에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계 이주민의 경우는 오히

려 한국어를 잘하면서 외모와 언어가 한국인처럼 보이는데 이주민의 지

위를 가지고 있어 오히려 더 차별받는다고 보는 의견이 있어 이주민이라

도 한국계 여부에 따라 언어 능력이 차별에 향을 주는 방향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별은 아이들에 한 차별까지 이어질 수 있다

는 점도 지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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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출신국이나 한국계 여부에 따라 차별 종류나 강도에 차이가 있습

니까?

전문가 내 용

A
<출신국이나 한국계 여부에 따른 차별이 있음>
- 출신국에 따른 차별의 강도는 존재하며, 한국어 표현이 서툴거나, 종교적 특색이 

강할수록 차별 경험이 늘어남

B
<출신국이나 한국계 여부에 따른 차별이 있음>
- 출신국, 피부색, 한국어 수준 여부, 어 수준 여부에 따라 우가 달라짐

C
<출신국이나 한국계 여부에 따른 차별이 있음>
- 이주민 채용 과정에서 한국계, 특정국 출신 이주민에 한 선입견과 부정적인 감

정이나 생각이 차별로 이어짐

D
<출신국이나 한국계 여부에 따른 차별이 있음>
- 한국계 외국에 한 차별이 더욱 혹독하고 심각함

E
<출신국이나 한국계 여부에 따른 차별이 있음>
- 일용직 시장에서 한국인 체하는 존재, 범죄자, 우범지역을 연상하게 하거나, 

가난해서 돈 때문에 한국으로 시집온 사람들로 묘사

F
<출신국이나 한국계 여부에 따른 차별이 있음>
- 한국계의 경우 같은 민족이라는 생각에 차별에 더 예민하게 받아들임

G
<출신국이나 한국계 여부에 따른 차별이 있음>
- 출신국이나 한국계 여부에 따른 차별은 심하지는 않지만, 업무 배정을 받을 때 

좀 더 차별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음

H

<출신국이나 한국계 여부에 따른 차별이 있음>
- 더 무시하거나, 부정적인 소문들로 인한 포비아 현상을 불러일으킴
- 한국말을 잘하는 한국계의 경우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생각하거나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등 편견과 선입견을 내보이는 경우가 더 많음

I
<출신국이나 한국계 여부보다 한국어 수준에 따른 차별이 있음>
- 한국어가 능숙한 한국계의 경우는 차별을 덜 경험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

주민 내의 또 다른 격차가 있다고 보임

K

<출신국이나 한국계 여부에 따른 차별이 있음>
- 출신국에 한 차별과 경제적 인종주의도 있음
- 한국계이기 때문에 가지는 편견이 있음. 중국 동포를 더 혐오하며 고려인동포는 

좀 더 민족주의적인 차원의 동정을 보임

L

<출신국이나 한국계 여부에 따른 차별이 있음>
- 출신국에 따라 다른 면도 있지만 낙후된 국가에서 온 경우 낙후한 사람,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나 피부색이 다른 경우 차별과 강도가 다름
- 출신국에 따라 생활문화 차이가 있는데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내국인들이 이해

하지 못하고, 외국인 이주민 집거지가 형성된 곳에서 내국인들이 아이들 교육 문
제 등으로 떠나고 있어 이는 아이들 간의 교육 차별로 이어짐

<표 5-7> 전문가가 본 이주민 특성에 따른 차별 경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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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알아본 한국인의 이주민에 한 태도에서 아직은 폭넓게 수용하

지 못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주민이 차별을 경험하는 상황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현재는 이러한 수준이지만, 한국인의 이주

민에 한 태도가 개선되고 있다고 보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는 현장 전문가 다수가 그렇지 않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고, 나아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나아지고 있는 부분

이 있으나 양분화되거나 일부는 악화된다는 평가도 공존했다. 아직 한국

인이 이주민을 수용하는 정도가 높아지지 않았다는 다수의 평가는 이주

민과의 직접적인 일상생활에서의 경험으로 갈등이 늘어나 혐오나 차별이 

발생하기도 하며,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 또는 난민 입국 등 특정한 일을 

계기로 일어나는 인식 변화 등이 작용해 수용 반  경향이 증가하는 것으

로 보는 견해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반면, 나아지고 있다고 보는 견해는 

이주민의 향력 자체가 커지기도 하고 그에 따라 과거에 공공연하게 행

해지던 차별은 개선되고 있다는 의견이었다. 또한, 이주민과의 접촉 기회

가 많아지면서 수용성이 높아진다는 의견과 동시에 이주민과 일상생활을 

공유하면서 갈등이 높아진다는 의견이 공존하고 있어 접촉과 생활 공유

에서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향후 연구를 통해 면 하게 분석해 볼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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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람들의 이주민에 대한 수용 정도나 차별적인 태도는 점점 나아지

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문가 내 용

A

<이주민과 일상을 공유하는 집단은 그렇지 않음>
- 외국인 집 지역에서 거주하는 한국인의 경우는 쓰레기, 불법주차, 지역의 분위

기, 집값 등 불편함을 호소함
- 외국인을 자주 접하지 않는 한국인의 경우는 미디어나 교육, 캠페인 등을 통해 

수용적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임

B
<그렇지 않음>
- 난민, 종교, 특정 국가 외국인에 한 혐오와 차별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음

C

<인지적인 수용 정도는 향상되었으나, 정서적, 행동적 수용 정도는 그렇지 않음>
- 교육의 효과, 매체의 향, 지역사회 구성원의 변화 등을 통해 인지적인 수용성

은 향상되었음
- 차별적 태도가 외형적으로는 완화된 것으로 보이나, 암묵적인 방식으로 차별이 

일어나고 있음

D

<그렇지 않음>
- 한국인의 조건에 한 인식은 더욱 엄격해졌으며, 한국을 다문화국가라고 평가하

는 비율은 오히려 매우 낮아짐
-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지만, 이주민의 사회적 기여를 인정하고, 그들을 한국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 포용하고 연 하기에는 아직 부족함

E
<그렇지 않음>
- 제주 예멘 난민사태 이후로 적극적이고 공적인 자리에서 이주민을 배척하는 경

향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

F
<일부는 나아지고 있으나, 일부는 혐오 강도가 높아지고 있음>
- 이주민 수가 늘어나고 접할 기회가 많아지면서 일부에서는 수용성이 높아짐
- 반면, 이주민에 한 혐오와 차별은 심하게 높아지고 있음

G

<나아지고 있음>
- 이주민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도 늘어나고, 이주민의 비율이 늘어남에 따라 그들

의 향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수용 정도가 높아지고 있음
-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예전에는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현재

는 최저임금, 야근수당 등 한국인과 동일하게 임금 방면에서도 보장을 받고 있음

H

<나아지고 있음>
- 이주민의 입국이 많아지면서 10여 년 전보다는 더 나은 수용성을 가짐
- 나이가 어린 집단일수록 소수자들과의 통합적 환경을 구축하면서 수용성이 높아

지고 있음
- 다만, 본인들에게 불이익이 주어지는 상황에서는 이주민에 한 차별과 배제가 

나타나기도 함

<표 5-8> 전문가가 본 한국인의 이주민 수용 및 차별 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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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람들의 이주민에 대한 수용 정도나 차별적인 태도는 점점 나아지

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문가 내 용

I

<나아지고 있음>
- 속도는 더디지만 조금씩 수용적인 자세는 좋아지고 있음
- 이주민을 차별보다는 한국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색안경을 끼고 보

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음
- 이주민이 한국에 정착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익숙해져서 자연스럽게 수용적인 태

도로 바뀌고 있음
- 다만, 아직도 특정 국가에 한 비하하는 말은 아직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음

J

<그렇지 않음>
- 전체적으로 나아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함
- 최근 입국한 아프가니스탄 현지 협력자들과 가족들을 환 하고 격려하는 것을 

볼 때 무조건적인 반감과 혐오만 존재하는 것은 아님
-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 제정 지연, 제도적인 차별의 고착화, UN으로부터

의 인종차별 금지 법률 제정 권고 미이행 등

K

<나아지고 있으나 양분화 되어 있음>
- 미디어나 교육 등을 통해 인권과 혐오 등에 한 이슈를 긍정적인 문제의식으로 

가지게 되는 등 10년 전과 비교하여 확연히 나아지고 있음
- 그러나 복지자원 배분이나 모호하거나 무관심했던 분위기에서 2018년 예멘인들

의 입국을 기점으로 더욱 선명하게 양분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L

<그렇지 않음>
- 표면적으로는 나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는 나아지지 않

고 있음
- 다문화 교육, 다문화 지원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지만, 이주민을 위한 것

이 아니라 내국인 일자리 창출용이고 내실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이주민과 내국인 갈등 해소 중간자 역할을 하는 상담원들의 자질 향상 등에 관심

을 두어야 할 문제라고 보임

이번에는 한국인이 이주민을 하는 태도와 반 로 이주민은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사해 보았다. 이주민은 한국을 긍정적으로 생각하

는 경우가 많다고 보았으며 일부 부정적이더라도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

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한국에 오기 전부터 출신국보다 발전한 한국에 해 긍정적인 이미지

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더 나은 생활을 위해 오기 때문에 부정적

인 면을 경험하더라도 목적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경우도 있는 듯했다. 

입국 후에도 한국의 긍정적인 면을 경험하는 데 특히 출신국과 비교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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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은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전반적으로 긍정적/부

정적입니까?
전문가 내 용

A

<긍정적>
- 한국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 편리함, 발전된 기술, 교육 환경, 공공과 민간의 복지

지원 시스템 등에 해 긍정적으로 평가
-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한국에서의 생활이나 복지서비스, 문화 활동의 기회에 해 

긍정적으로 평가

B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나 차별 경험으로 부정적이기도 함>
- 한국 사회에서 경험하는 차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

우가 더 많음
- 한국인들의 우호적인 태도나 한국 정부의 이주민 친화 정책으로 인하여 본국과 비

교했을 때, 한국의 시스템 측면을 장점으로 두고 있음
- 수준 높은 교육, 의료·공공서비스, 편리한 교통·통신, 양호한 치안 등 긍정적으로 

인식함
- 반면, 이주 아동들의 경우 한국의 공교육을 받으며 한국인 정체성을 가지고 성장하

다가, 본인이 한국인이 아니라는 것을 자각하고 부모의 출신국에 한 차별을 경험
하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짐

C

<긍정적이지만 실생활을 통해 부정적으로 변화>
- 이주민의 개인차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전반적으로 긍정적
- 아동·청소년은 해외에 전파된 한국 문화를 통해 긍정적으로 생각함
- 입국 전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이주민일수록 기 에 미치지 못하는 한국 생활로 인

한 허탈감, 상실감, 상 적 어려움을 보임

D

<긍정적>
- 한국 사회에 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긍정적
- 경제와 민주주의, 선진국 한국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차별뿐만 아니라 외국인에 

한 특혜도 없어지길 바라는 경우가 있음

E

<부정적인 면이 있지만, 목적 달성을 위해 감내>
- 부분이 이주민들은 한국에 결혼, 노동, 유학, 거주 등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입국

하여 생활하므로, 생존을 위해 적극적으로 적응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음
- 한국 생활에서 경험하는 차별, 고된 노동조건 등에 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서

도 입국 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감내하는 경향이 많음

회·경제·문화 및 교육 환경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정적인 면을 경험하는 것은 사회 환경보다는 한국 사람들로부

터 경험하는 차별이나 고된 노동으로 인해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한편으로는 한국에서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긍정적인 인식

이 부정적으로 변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었다.

<표 5-9> 전문가가 본 한국에 대한 이주민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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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은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전반적으로 긍정적/부

정적입니까?
전문가 내 용

F

<긍정적>
- 사람마다 다르겠으나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
- 다만, 상황이 좋거나 차별을 느끼지 못해서가 아니라, 항상 차별받아 왔거나 당연

하거나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하여 느끼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보임

G

<긍정적>
- 이주민을 위한 센터들이 이주민의 한국 정책을 위해 힘을 쓰고 있으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다국어 번역을 통해 이주민에게 안내를 해주는 등 이주민에게 소속감
을 부여하고 있다고 생각함

- 학교 및 센터에서 통·번역지원, 이중언어코치 등을 통해 이주민들에게 원활한 의사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의료 보험도 6개월 이상 국내에 머물 을 경우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등 국가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함

H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한국에서 자신이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함>
- 한국은 안전하고 살기에 쾌적하며 질서 있고 사람들도 친절한 편이라고 느끼고 한

국을 좋아함
- 하지만 한국에 오래 살더라도 한국인으로 받아 들여주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평

생 이방인이라 생각하고, 어느 정도의 소외감을 받아드릴 각오를 하고 있음

I

<긍정적>
- 이주민을 지원해 주는 센터를 통해 서비스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긍정적으로 생각

하는 경우가 많음
- 한국은 치안이 좋은 나라, 의료 시스템이 발달한 나라, 사회 복지가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음
- 그러나 아직도 언어적, 인종적, 문화적 수용성은 부족하다고 생각

J

<긍정적인 동시에 힘든 노동의 측면에서 부정적>
- 한국은 자국에서 일하는 것보다 월등히 급여도 많고, 교통, 위생 보건 등 발달해 있

으므로 한국을 긍정적으로 평가
- 그러나 혹독한 근무조건, 장시간 노동, 가족과 헤어짐으로 인한 상실감, 고립감, 스

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전반적으로는 부정적인 생각이 더 많음

K

<긍정적>
- 차별과 혐오를 직면하기도 하지만 한국에서 노동을 통해 얻는 경제적 만족도가 높

으므로 긍정적인 측면으로 인식
- 사람과 상황마다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차별과 혐오에 집착하지 않고 좀 더 넓은 

시야에서 긍정적인 측면들을 인식함
- 한국 사회의 안전, 경제적 성취, 편리함, 지역사회 내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과

의 경험, 이주민지원 서비스 인프라 등으로 만족도가 있음

L
<처음에는 긍정적, 살아갈수록 부정적>
- 한류 등의 향으로 한국에 오기 전이나 처음 왔을 때는 긍정적으로 인식하지만, 

한국을 알면 알수록, 한국인을 보면 볼수록, 오래 살면 살수록 부정적으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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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이주민 대상 정책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들이 주

로 도움이 되나요?

전문가 내 용

A

<결혼이주민에게 도움이 됨>
- 결혼이주민들은 초기 정착 한국어 등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결혼과 그 이후

의 생애주기와 동일한 형태를 가짐
- 출산, 자녀 양육, 자녀 돌봄과 학습, 이주 당사자의 심리 정서 및 경제적 자립 욕

구 등 다양한 사업이 통합적이면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 법무부의 사회통합 서비스 정책이 도움이 된다고 보임

B

<도움이 되지 않음>
- 출입국 및 체류 관리 정책은 우수 인재, 투자자, 유학생, 결혼이민자 등의 유치와 

정주를 장려하는 정책이나, 비전문 인력의 도입은 활용하되 정주화는 방지하고 
있음

- 난민 자격을 까다롭게 하여 난민 자격 부여를 최소화하고 있음
- 사회통합정책은 통합을 위한 것이기보다 체류와 정착 과정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재난지원금, 학습지원금 등 정부의 지원에서 배제됨

마지막으로 현장 전문가들에게 이주민 상 정책의 도움에 해 알아

보았다. 이주민 상 정책이 도움이 된다고 보는 의견이 다수 고 도움이 

되지 않는 편이라는 의견이 일부 있었는데 포괄성의 문제로 보 다.

정책이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가진 전문가 사이에서도 부분 일부 집

단에게 도움을 주는 구조라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기간 측면에서는 

초기 정착 단계에서 정책이 도움이 된다는 입장과 법률적 측면에서는 불

법적 체류가 아닌 경우에 한해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 있었다. 집단별로 

보면 결혼이주민에게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

터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등으로 결혼이주민 집단에 한 정책은 도움

이 된다고 보는 의견이 많았다. 정착 이외에도 한국어 교육 지원의 장점

이 현장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 다. 그러나 이주민에 한 정책은 여전히 

포괄성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공유되었다. 

<표 5-10> 전문가가 본 이주민 대상 정책의 도움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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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이주민 대상 정책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들이 주

로 도움이 되나요?

전문가 내 용

C

<초기 이주민에게 일부 도움이 됨>
- 한국 정착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책인 한국어 교육, 지역 정착 지원 등은 효과가 

있음
- 입국 초기 이주민에 한 정책은 도움이 됨

D

<참여자보다 수혜자가 적은 구조임>
- 법무부의 사회통합정책은 참여 외국인들에게는 도움이 되기는 하나, 한국 사회통

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보다는 E-7 비자 전환 등 체류자격을 보다 안정적
으로 유지하거나 개선하는 데에만 도움이 됨

- 결혼이민자 상 일자리 지원정책의 경우는 분리주의적으로 운 되는 경우 경쟁
력이 떨어지며, 연계되는 일자리의 처우가 낮아 교육-취업의 매칭이 적절하게 이
루어지지 않는 등 만족도는 떨어짐

E

<일부 이주민과 한국인에게만 도움이 됨>
- 이주민과 함께 생활의 공간을 위하는 한국인들에게 유익하도록 설계된 정책이

며, 일부 이주민만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분류할 수 있음
- 고용허가제의 경우 일손이 모자라는 업종에 노동자를 안정적으로 공급, 유지하는 

정책으로 4년 10개월 동안 사업장 변경의 기회를 5회로 제한하고 있으며, 고용
주의 동의가 있을 때만 변경할 수 있어 한국인들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음

- 다만, 다문화가족 지원의 경우 한국어 교육, 통역, 고충 상담 등 여러 프로그램을 
운 하고 있어 이용자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봄

F

<도움이 되지 않음>
-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한 지원도 한국어 교육, 가족 간 소통 증진, 자녀 양육 

지원 등 1차적 단계를 넘지 못하고 있음
- 이주노동자를 지원하는 정책은 턱없이 부족하고, 사후 문제해결 중심임
- 이주노동자에 한 차별적 제도(고용허가제), 결혼이주자에 한 제한적 지원(혼

인 관계 유지하는 경우만 체류자격 제공) 등은 시민들에게 차별의식을 강화하는 
것임

G

<다문화가족,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에게 도움이 됨>
- 다문화가족 상으로는 한국어 교육, 한국 문화교육 등 초기 정착에 기여
-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노동법, 인권교육 등 다양한 사업 진행
- 유학생들에게는 다문화 인식개선에 필요한 학교 교직원 상 교육 제공
- 다문화가족 자녀성장지원을 위한 이중언어환경조성사업, 언어발달지원사업 등 

지원

H

<법률 범위 내에 존재하는 이주민들에게만 도움이 됨>
- 외국인 처우 기본법, 다문화가족 지원법, 국적법, 난민법 등 기본법들이 법률로

서 제정된 이주민은 일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외국인 근로자들은 고용허가제에 의한 고용으로 생활을 하고 관리 감독을 받음
- 결혼이민자들은 국가에서 운 하는 전달체계를 통해 한국어 교육, 정보취득, 생

활 고민 등 상담을 지원받음
- 그러나 그 범주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중도입국 청소년,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 

미등록자의 자녀, 난민의 자녀는 보호 체계와 안전망에 진입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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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이주민 대상 정책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들이 주

로 도움이 되나요?

전문가 내 용

I

<결혼이민자 지원에 집중되어 있음>
- 이민정책이 단계별로 당시 상황에 맞게 수립되어 진행되었지만, 지금은 새로운 

이민정책이 다시 수립되어야 할 것임
- 결혼을 하지 않은 외국인은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교육, 문화 교육 서비스 이용이 

어려움

J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이주노동자 정책이 도움은 되지만 해결해야 할 부분 많음>
- 결혼이주여성들의 정착 초기에 한국어 교육, 가정방문을 통한 교육 지원 등 다양

한 사업이 많이 이루어졌으나, 다문화가족이라는 용어에 한 부정적 인식, 결혼
이주여성의 가정폭력 경험 등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과 지원이 필요

-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들을 근로자로 인정하고 최저임금과 산업재해보상 등 
노동기본권을 보장받게 되었으나, 단기순환의 원칙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비용을 
더 발생시킴

K

<여가부, 지자체, 법무부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이 도움이 됨>
-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외국인주민 지원사업, 이주 배경 청소년 지원사업, 동포 

지원사업 등 다양한 정책들이 실시되고 있음
- 한국어 교육, 사회통합프로그램, 공동체 지원 사업, 점수제를 통한 비자 변경의 

가능성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임
- 전문인력이나 유학생보다는 동포 가족, 비전문취업자 가족, 난민 가족, 다문화가

족 등에 도움이 될 것이며, 특히 언어교육이 도움이 됨
- 그러나 다문화가족정책 중 일부 지나친 온정주의적 정책은 혐오나 역차별 논란

을 초래할 수 있음

L
<전반적으로 도움이 됨>
- 한국어 교육, 고충 상담, 외국인 자생 단체 지원, 출입국 정책 등이 존재하며, 이

는 전반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봄

제4절 소결

이 장에서는 현재 한국의 이주민 집단 중 가장 규모가 큰 집단인 이주

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을 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파악한 한국

에 한 인식을 논의하고, 이에 더해 현장의 전문가를 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통해 이주민의 한국에 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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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주노동자 

이주노동자 포커스그룹인터뷰에서는 중국 동포, 베트남, 태국, 필리핀 

출신 이주노동자 12명에 해 인터뷰를 진행하여 이주노동자들의 한국 

사회에 한 인식과 경험을 살펴보았다. 한국 사회에 한 이미지와 그들

의 이미지 형성에 향을 주는 주요 요소들을 살펴보았고, 그들이 겪는 

다양한 형태의 차별 경험– 일상생활에서의 차별, 작업장에서의 차별, 정

책·제도에 의한 차별 등 –에 해서도 알아보았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의 현실을 파악하면서 이들의 좁고 

폐쇄적인 사회관계를 알 수 있었고 이러한 맥락은 이들의 한국 사회 인식

에 어떤 관계가 크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왜 그러한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었다. 또한, 정부의 정책과 제도에 한 인식을 통해 이주노동자들

이 생각하는 한국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을 가늠해 볼 수 있었다. 끝으로 

이주민과 한국인이 서로 조화롭게 살기 위해 각각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

지에 해 이주노동자의 생각을 청취하 다. 

우선 이주노동자의 한국 사회에 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한국 입국 전 

이주노동자의 한국에 한 이미지는 K-드라마 등의 향으로 깨끗하고 

풍요롭고 여유 있고 신사적인 사람들이 사는 사회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

미지는 한국 입국 후 불과 몇 주도 안 되어 바뀐다고 한다. 자신들이 일하

고 사는 곳은 K-드라마에서 보던 것과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

고 한국에 한 이미지가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K-드라마의 판타지와는 

다른 모습들을 접하게 되면서 사람 사는 곳이 모두 같다는 정도이며, 이

내 그들이 몸담고 있는 사업장과 지역으로 표되는 현실 한국 사회에 적

응하 다. 한국에 살면서 한국 사회에 한 인식은 과거의 미디어에 의한 

판타지적인 이미지에서 점차 임금이나 근로환경, 중교통, 병원 등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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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생활 현실에서의 경험을 통해 새롭게 구성되어갔다. 해외 취업이 가능

한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높은 임금을 주는 나라, 치안과 위생, 중교통

이 매우 좋고, 의료기술과 시설이 좋은, 살기 좋은 사회로 인식되었다. 한

국인에 해서는 주로 작업장에서 만나는 고용주나 한국 동료들과의 관

계를 통해 이미지가 형성되는데, 아직은 이주노동자를 가난한 나라에서 

온 사람이며 자신들이 시혜를 베풀고 있다는 인식이 깔려있기도 하고, 자

신들의 의견을 동등하게 취급하지 않는 태도도 보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이주민이 어느 나라에서나 겪을 수 있는 것으로 보면서 한국이 다른 나라

에 비해 유독 심하다고 말할 정도는 아니라고 한다. 한국인에 해 높게 

여기는 점은 규율과 질서를 중시하고 잘 지키는 시민의식과 근면 성실한 

태도 등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너무 목적 지향적이고 경쟁적인 모습 역시 

보인다고 한다. 한국의 미디어 속에 등장하는 이주민의 모습에 해 어떻

게 느끼는지 물어본 결과, 한국 드라마를 볼 시간이 없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으나, 면접 참여자 중 넷플릭스나 유튜브 등을 이용하여, 자막 제공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드라마를 즐겨본다는 사람들도 여럿 있었다. 일부 

프로그램이 이주민에 해 일부의 모습만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한국 사

회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강화되는 측면도 있다고 하면서, 이주민과 그 

모국에 한 다양한 모습들이 자주 나오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국 사회의 편견과 차별은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인종차별과 노동시

장에서의 차별, 법과 제도에 의한 차별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일

상적 차별은 이주노동자를 “못 사는 나라에서 돈 벌러 온” 사람 취급을 한

다거나, 반말 등 일상적인 하 와 무시, 성차별, 출신국가별 편견과 차별

적 태도에 해 다루었고,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은 한국인보다 과중한 노

동을 하면서 더 적은 임금과 혜택을 받는 것이 일반화된 상황과 경제적, 

제도적, 언어적 우위를 이용하여 착취하는 한국인 고용주에 관한 이야기



348 사회통합의 또 다른 시각: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 사회의 수용성

가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제도적 차별에서는 체류자격 취득조건을 강화

하여 사실상 이주노동자의 정착을 방해하는 법적 제도와 체류자격별로 

상이한 취업제한 조건과 지원 혜택, 건강보험 적용상의 차별이 주로 언급

되었다.

한국인과의 관계와 도움 교환의 측면을 살펴본 결과, 이주노동자는 한

국인과 업무 외적 사회관계를 맺을 기회가 거의 없는 상황임을 알 수 있

었고, 고용주가 자신과 같은 이주노동자를 한국인과 동등하게 하지 않

는 듯한 느낌을 가진다는 의견이 각기 다른 4회의 포커스그룹인터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주노동자와 한국 사회가 상호 도움을 교환

하는 사례를 살펴본 결과 주로 이주민지원센터 등이 매개가 되어 그러한 

기회에 참여하는 이들이 있었다. 중국 동포의 경우 이주민지원센터 없이

도 지역의 중국 동포 자치 모임 등에서 거리를 청소한다거나 하는 등의 

역할을 하 다. 

한국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이주민 상 지원과 정책에 한 이주

노동자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이주노동자들은 편견이나 인식개선 등의 

사회문화적 차원보다는, 취업 활동 제한 완화, 체류자격 변경 요건 완화, 

건강보험제도 개선, 정부의 지원 상에 포함 등 국내 체류 및 활동과 직

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분의 개선을 요구하 다. 다문화 축제에 해 긍

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 비정기성과 일회성의 한계에 해 지적하

다.

마지막으로 사회통합 및 사회적 기 에서는 이주민과 한국 사람들이 

차별 없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상호 어떤 노

력을 해야 하는지에 해 이주노동자들의 생각을 들어보았다. 한국인은 

이주노동자의 의견에 해 존중과 융통성을 갖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

하며, 이주민은 한국어 습득을 통해 한국인들과 잘 소통할 수 있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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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국 사회의 규범과 질서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 다.

  2. 결혼이주여성

이 절에서는 결혼이주여성 12명에 해 포커스그룹인터뷰를 진행하여 

그들의 한국 사회에 한 인식과 경험을 살펴보았다. 한국 사회에 한 

이미지와 그 이미지에 한 향요인, 결혼이주여성을 하는 한국인의 

태도에 해 살펴보았다. 또한 한국 사회의 편견과 차별에 해 살펴보기 

위하여 한국 사람으로 인해 불편하거나 기분 나빴던 경험, 한국 사회 내 

차별 경험, 이주민에 한 한국 사람들의 편견, 오해에 해 청취하 다. 

그다음으로 한국인과의 관계 및 도움에 해 알아보고, 이주민에 한 지

원으로 한국 적응을 위한 지원, 다문화가족에 한 지원에 해 알아보았

으며, 이주민 상 인식개선 정책과 이들이 한국에 정착하여 살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야 할 사항, 한국인과 이주민의 조화로운 생활을 위

하여 필요한 사항, 향후 기 에 한 생각을 청취하 다. 

우선 한국에 한 이미지는 발전된 경제 수준, 편리한 생활환경, 복지, 

교육, 의료적 기반이 잘 마련되어 있다고 평가하 으며, 한국은 유교 국

가로 한국 사람은 착하고 예절이 잘 되어있을 것으로 예상하 다. 이들이 

한국에 처음 도착해서는 위와 같은 이미지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생활을 

하면서 다소 부정적인 이미지로 바뀌었다. 한국의 생활 패턴이 빠르게 변

화하고 있으며, 외국인에 한 차별의 경험이 많아질수록 한국에 한 이

미지는 바뀌었으며, 서로 배려 없는 모습, 정직하거나 규칙을 위반하는 

것 등에 해 실망감을 표현하 다. 이러한 이미지에 주는 향요인으로

는 K-pop, K-드라마, K-뷰티, K-푸드 등이 있었으며, 복지정책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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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코로나19에도 외국인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것 등의 감

동을 받았던 경험을 떠올렸다. 결혼이주여성을 한 한국인의 태도에 

해서는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들, 남편의 지인들은 반가워하는 경우가 

부분이었으나, 그 밖의 사람들은 출신국가에 관한 관심이나 결혼 계기 등 

개인적인 사항에 한 호기심의 질문을 많이 받았다고 하 다. 외모에서

는 외국인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 평범하게 하다가 화를 하면서 발음

이 부정확하거나 하는 등으로 인하여 외국인임을 알게 되면 눈빛이나 태

도가 바뀌는 경험을 토로하기도 하 다. 자녀가 있는 경우 한국 부모들끼

리만 더 친하게 지내거나 화에 잘 끼워주지 않아 자녀교육에 한 정보

를 잘 얻지 못한 경험도 떠올렸다. 

다음으로 한국 사람으로 인해 불편하거나 기분 나빴던 경험으로는 언

어적 측면의 어려움, 외국인임을 알게 된 후 태도의 변화, 외국인을 무시

하거나 선입견을 가지고 출신국가에 해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등의 불

쾌한 경험을 호소하 다. 또한 시  식구들이 한국어 사용을 강요하거나 

존댓말 등 한국 예절에 익숙하지 않을 때 구박을 하거나 하는 등을 언급

하 다. 또한 국가별 적 관계가 있는 경우 자녀에게 부정적인 발언을 하

거나 공공기관이나 자녀의 교육시설 등에서 전화로 상담할 경우 외국인

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을 바꿔 달라는 등의 경험을 떠올렸다. 일자리 및 

직장 내 상황에서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급여의 차이, 보너스 미지급, 

초과근무 요구 등의 경험하 다. 이러한 편견을 바꾸기 위해 부분은 설

명을 하거나 이해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 으나, 소수는 에너지 

낭비라고 생각하여 그냥 응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 다. 

다음으로 한국인과의 관계에서는 평소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은 같은 

출신국가의 친구들, 같은 결혼이주여성, 직장 및 사회생활 지인 등을 언

급하 으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인들을 만나기 힘든 점도 호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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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국인에게 도움을 받은 경험으로는 의사소통이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거나 가족이 아파 병원에 가야 할 경우 서류작성에 도움을 받았거나 

다문화가정을 위한 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은 경험을 떠올리기도 하 다. 

다문화가족센터나 외국인지원센터를 통해 교육을 받고 해당 센터에 취업

을 하는 등의 도움을 받은 경험도 있었으나, 센터를 방문하 으나 큰 도

움을 받지 못한 경험도 소수 존재하 다. 

이주민을 위한 지원정책에 해서는 전반적으로 지원정책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정부의 방향성에 따라 증감의 폭이 다소 

있다는 것, 실효성, 지속성이 부족하고 보여주기 식이라는 정책의 측면에 

아쉬움을 보 다. 하지만 일부는 한국 사회가 다문화가족에 한 인식이 

이전에 비해 긍정적으로 변화하 으나 인식개선 등의 노력을 통해 변화

될 것이며, 향후 더 나아질 것이라고 기 하기도 하 다. 그렇다면 이들

을 위한 인식개선 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질문에 캠페인은 거의 보지 못했

으나 외국인과 많이 접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 다. 한국

인과 이주민들이 함께하는 행사에 해 긍정적인 경험을 많이 이야기하

으며, 이들이 서로 만나서 화하고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시간을 가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 다. 또한 자녀교육에 한 

전반적인 정보를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에 한 소통할 수 있는 창구 

마련이 필요하며, 미디어 속 이주민에 한 이미지도 다양한 국가, 다양

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균형을 잡아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더 나아

가 이들이 한국에 정착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야 하는 사항에 

해서는 언어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주여성의 

출입국 과정, 서류, 여권 등에 한 불편 해소, 다양한 제도보다는 맞춤형 

제도 필요, 금융 관련 서비스 이용시 외국인의 불편 해소, 안정적인 가정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제도 마련 등을 제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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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한국인과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다른 나라의 문화

에 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이주민 외국어 사용, 문화에 한 선입견, 차

별 등을 포용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 다. 또한 이주민도 한국에서의 

삶에 한 생각과 행동, 의지 등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한국인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응답하 다. 즉 한국인과 이주민 모두

가 화와 이해를 통해 서로 가까워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

다. 더 나아가 이들은 향후 한국에서의 삶은 비슷하거나 더 나아질 것 

같다는 의견을 더 많이 보 다. 이들은 한국의 경제 발전과 한국교육의 

장점을 주로 언급하 으며, 이러한 요인으로 인하여 긍정적인 기 를 하

고 있었다. 반면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교육적 걱정과 좋은 학, 좋은 회

사의 취업에 해 걱정을 하 으며, 남성 중심 사회의 변화, 여성의 사회

적 지위 향상을 기 하고 있었다. 

  3. 현장 전문가

현장 전문가는 한국인이 이주민에 해 수용적이지 않거나 양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인식하는 경향을 보 다. 즉, 도덕적으로는 수용을 

당위로 생각하면서도 개인 이익과 결부되거나 가까운 환경에 사는 것에 

해서는 폐쇄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리고 이주민이나 

외국인을 이해하려는 태도보다는 여전히 피부색이나 외모, 언어 등과 같

은 특성으로 이주민이나 외국인에 해 편견과 차별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주위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 특히 출신국

가에 따른 차별을 흔하게 볼 수 있다는 견해가 다수 포착되었다. 한국인

의 수용성이나 태도가 나아지고 있다고 보는지에 해서는 의견이 분분

했다. 나아지고 있다는 입장과 그렇지 않다는 입장, 일부에서는 혐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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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심해지고 있다는 입장도 있었다. 즉, 양분화 되어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민은 한국을 긍정적으로 인식하

는 듯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그리고 부정적이더라도 목적을 가

지고 입국한 경우 그 목적을 위해 참을 각오가 되어있으며, 기 가 높지 

않은 경우도 있어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도 한다고 보는 입장이 있

었다. 그리고 처음에는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나 살아가면서 부정

적으로 변하는 것 같다는 시각도 존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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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이 연구는 현재까지 다수의 이주민 관련 연구가 한국인의 관점에서 이

루어져 온 점과 이주민을 상으로 하더라도 특정 집단별 연구로 분절적

인 측면에서 이루어졌다는 한계를 넘어서고자 했다. 따라서 이주민을 

상으로 조사를 하면서 특정 이주민 집단이 아닌 다양한 이주민을 포함하

다. 또한 그동안 이주민의 생활 실태나 한국 적응에 주로 관심을 두어

왔던 연구와 달리 이주민의 생활뿐 아니라 한국에 한 인식적인 측면을 

중점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다. 나아가 이주민의 인식에 관

해서는 이주민의 생각을 직접 알아보는 방식과 수용성과 관련된 한국인

의 생각과 태도를 이주민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방식으로 

한국 사회의 수용성 정도를 파악하 다. 

이러한 과정으로 도출한 결과는 그동안 한국인을 통해서만 알아보았던 

한국 사회의 수용성 수준을 이주민의 시각을 통해 확인해 봄으로써 수용

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 다. 그리고 객

관적으로 한국의 수용성을 알아보는 시도를 통해 이주민의 시각에서 충

족된 부분과 부족한 부분을 구분해 냄으로써 집중해야 할 부분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이주민의 인식과 생각을 직접 파악함으로써 정책 상의 

욕구를 정책에 반 할 수 있는 자료를 생성하 다. 제6장에서는 주요 결

과를 정리하고, 관련 정책의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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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주요 연구결과

  1. 이주민의 한국 생활과 차별 경험

가. 주변 한국인과의 관계 및 차별 경험

이주민은 가족을 제외한 한국인과 화하는 빈도가 평균적으로 일주일

에 1~2회와 3~7회 사이인데, 한국어를 잘할수록 한국인과 화를 많이 

하는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이때 사용하는 언어는 주로 한국어이고 다

른 언어는 조금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아 이주민의 한국어 사용 빈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주민이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줄 수 있는 한국인은 주변에 1~2명 정

도 있으며, 체류 기간이 길수록, 한국어를 잘할수록 도움을 줄 수 있는 한

국인이 많다. 이는 한국에 생활하는 시간에 따라 주변의 도움 받을 수 있

는 한국인 수도 증가하는 경향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정주나 결혼의 체

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도움받을 수 있는 한국인이 많으나, 취업 

자격은 그 수가 적었다. 이주민에게 도움을 주는 한국인은 친구와 직장동

료, 이웃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인과 이주민 사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은 

교환관계가 가장 많았고 한국인이 도움을 주는 관계가 3분의 1 정도로 한

국인에게 도움을 많이 받기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어를 잘할수록 

도움을 주고받는 상호교환의 관계가 형성되는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전

혀 도움을 주고받지 않는다는 비율이 높은 집단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경

우와 남성 이주민의 경우이다.

이주민은 한국인 위주의 모임에 참석하기도 하는데, 전혀 참석 안 하는 

비율이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으로 가장 많다. 참석하는 경우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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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에 1회 미만인 경우가 많다. 한국인 중심의 모임에는 한국어를 못하면 

참여 빈도가 낮은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한국인 중심인 모임에 전혀 참

석하지 않는 비율이 높은 집단은 체류 기간 3년 미만, 체류자격이 취업인 

경우, 한국어를 못하는 경우로 한국에 거주 기간이 짧거나 정주 가능성이 

작을수록 한국인 위주 모임에 잘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민

은 전반적으로 주변 한국인과의 관계에 만족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

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 한국어를 잘하는 경우, 차별 경험이 없는 경우, 

도움을 줄 한국인이 있는 경우, 한국인과 모임을 하는 경우에 한국인과의 

관계에 한 만족이 높은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차별 경험은 이주민이 한국 사회에 한 인식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년간 전혀 차별을 경험하지 않은 비율이 절반 

가까이 나타났고 그다음은 몇 번 경험했다는 비율이 3분의 1 정도이다. 

체류 기간이 짧을수록, 중앙아시아·몽골·러시아 출신, 수도권 거주, 한국

어 못할수록, 한국계인 경우에 차별 경험 빈도가 낮다. 차별을 경험하는 

곳은 마트나 식당, 카페, 극장 등 중 시설과 일하는 곳, 길거리나 중교

통이 주를 이루었으며, 차별을 경험한 이유는 한국어 능력 때문이라는 이

유가 가장 높았고, 출신국이나 피부색도 주된 이유 다. 차별 경험에서 한

국어를 잘할수록 차별 경험 빈도도 높아지는 특징과 차별의 중요한 이유

가 한국어 능력인 결과와 종합해 보면, 한국어를 잘하지 못하면 차별을 경

험할 빈도가 낮고 차별이라 생각하지 못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를 잘하게 되면서 여러 환경에 노출되고 그 안에서 언어로 

인해 자신이 차별받는다는 것을 더 잘 인지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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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이주민의 주변 한국인과의 관계 및 차별 경험 결과

구분 특성

한국인과 관계 및  
차별 경험

한국인과 대화 한국어 못하는 편(-)

도움 줄 한국인
취업 자격(-)
한국어 못하는 편(-)

한국인 중심 모임 참여
취업 자격(-)
한국어 못하는 편(-)

한국인과 관계 만족

비수도권(+)
도움 줄 한국인이 있는 경우(+)
한국인 중심모임 참석하는 경우 (+)

차별 경험

체류 기간 5년 이상(+)
한국어 잘하는 편(+)
중앙아시아·몽골·러시아 (-)
한국계(-)

자료: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한 이주민 인식조사」 결과 요약

나. 정책 경험과 한국 생활 만족

정책적 경험은 그 국가가 자신을 어떻게 우하는지를 느끼게 해준다.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은 한국이 이주노동자나 다문화가족에게 정책적 

관심이 많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중에서도 다

문화가족에 조금 더 관심이 많다고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문화가족

정책에 해서는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이 결혼인 경우 한국이 

정책적 관심이 많다고 느끼는 비율이 87.0%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

났다. 이주 초기에 주로 받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나 조기적응 프로그램

에 참여한 경험은 28.9%로 3분의 1이 되지 않는 정도이지만, 일단 참여

한 후에는 도움이 된 것을 알 수 있다. 정책적 혜택에서는 보건/의료 정책

과 일자리 정책에 한 지원을 필요했던 적이 상 적으로 높으며, 필요함

을 느꼈을 때 지원을 받았던 경험은 자녀 양육정책, 교육 정책, 보건/의료 

정책 순으로 나타났다. 지원을 받게 되면 부분 도움을 느끼는 편이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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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그중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보건/의료 정책, 자녀 양육정책, 교육 

정책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정책은 상 적으로 필요도나 실제 지원을 

받은 경험도 낮은 경향이 있고, 다른 정책들은 필요도나 지원 경험이 비

슷한 수준이다. 단, 자녀 양육정책은 현재 한국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

는 경우에 필요할 가능성이 커서 그 수요가 적어 보이지만, 필요함을 느

끼면 자녀에 해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정책을 찾아 혜택을 받는 경

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보건/의료, 교육, 자녀 양육정책이 이주민에

게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 6-2〉 이주민의 정책 지원 및 혜택 경험 
(단위: %, 명)

구  분
필요 

경험률
(명)

지원 
경험률

(명)
도움 정도 

평균
(명)

일자리 정책 37.5 (1,310) 51.9 (491) 3.30 (255)

주거 정책 28.7 (1,310) 29.0 (376) 3.35 (109)

교육 정책 30.9 (1,310) 67.7 (405) 3.50 (274)

보건/의료 정책 47.4 (1,310) 65.4 (621) 3.52 (406)

자녀 양육정책 25.3 (1,310) 70.8 (332) 3.51 (235)

자료: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현재 한국 생활에 해 이주민은 만족한다는 응답이 매우 높게(92.8%) 

나타났다. 중앙아시아·몽골·러시아 출신 이주민의 만족도가 높고, 비수

도권 거주, 차별 경험이 없는 경우에 더욱 만족하는 경향을 찾아볼 수 있

다. 그래서 다른 외국인에게 한국 생활을 추천할 것인지에 해서도 그렇

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86.3%). 여기서도 한국 생활에서와 마찬가지

로 중앙아시아·몽골·러시아 출신 이주민의 만족도가 높고, 비수도권 거

주, 차별 경험이 없는 경우 추천하겠다는 응답이 높아 만족도가 이주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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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한국의 좋은 인상을 주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추천하는 이유는 한국 

문화가 매력적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돈을 벌기 쉽기 때문에, 한국인이 

외국인에게 호의적이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많고,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물가가 비싸기 때문이라는 이유와 한국 문화가 외국 문화와 너무 달라서, 

한국인이 외국인을 부정적으로 생각해서로 나타났다. 즉, 추천과 비추천 

이유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한 것 중에는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온 목적

과 관련된 이유가 있기는 하지만 한국 문화와 한국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

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만족도가 높은 중앙아시아·몽골·러시아 출신

의 이주민은 한국인이 외국인에게 호의적이어서 한국을 추천한다는 이유

가 다른 출신지역 이주민보다 높은 경향을 보여 한국인의 태도가 매주 중

요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조사 응답 이주민의 90% 이상이 한국 생활을 지속하기를 희망하며, 체

류자격이 결혼인 경우가 한국 국적 취득을 가장 희망하는 집단으로 보인

다. 그리고 차별 경험이 없는 경우도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희망하는 비

율이 차별 경험이 있는 경우보다 높다. 앞으로의 한국 생활에 해서는 

92.7%로 높은 비율이 좋아질 것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긍

정적인 기  비율이 높은 집단(긍정 응답 95% 정도)은 결혼이주민, 중앙

아시아·몽골·러시아 출신 이주민, 비수도권 거주, 차별 경험이 없는 경

우,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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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 이주민의 정책 경험과 한국 생활 만족 결과

구분 특성

정책 경험과 
한국 생활 만족

사회통합 및 조기적응 
프로그램 참여

5년 이상(+)
결혼 자격(+)
동·서남아시아(+)

이주민 관련 기관 이용

결혼 자격(+)
동·서남아시아(+)
비수도권(+)
3년 미만(-)
한국어 못하는 편(-)

정책 지원

보건/의료 정책 필요도 가장 높음
교육, 보건/의료. 자녀 양육정책 지원 경험 높음
이주민 관련 기관 이용할수록 지원 경험 높음

한국 생활 만족

중앙아시아·몽골·러시아 (+)
비수도권(+)
차별 경험 없는 경우(+)

한국 생활 추천

3년 미만(+)
중앙아시아·몽골·러시아 (+)
비수도권(+)
차별 경험 없는 경우(+)

자료: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한 이주민 인식조사」 결과 요약

  

  2.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 사회 수용성

가. 다문화 수용성

다문화 수용성에서는 다양성 차원과 관계성 차원을 통해 이주민이 한

국의 다문화 수용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점수가 높을

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은 것을 의미하는데, 다양성 차원 중 문화개방성

에 해서는 점수가 상 적으로 높은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가장 수용

성이 높은 부분은 다양한 민족과 문화를 받아들이는 개방성이다. 다양성 

차원 중 가장 수용성이 낮은 하위요소는 국민정체성으로 그중에서도 한

국 국적을 취득한 이주민에게 투표권까지는 주더라도 국회의원이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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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후보로 나서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고 이주민은 느끼

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4>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의 다문화 수용성: 다양성 차원

다양성  
하위 요소

항목
항목별 
평균 

하위 
요소 별 

평균 

다양성 
평균 

문화개방성

1. 다양한 민족과 문화에 대한 수용 4.18

3.85

3.47

2. 이주민 증가에 대한 수용 3.95

3. 가까운 이웃으로의 이주민 수용 3.42

국민정체성 

1. 피부색 조건 3.15

3.112. 한국 출생의 조건 3.20

3. 국가 지도자로 이주민 인정 2.99

고정관념 
및 차별  

1. 이주민끼리의 활동에 대한 부정적 시선 3.64

3.452. 국제결혼 후 이혼 시 외국인 배우자 문제로 생각 3.45

3. 피부색에 따른 국가 고정관념 3.27

   주: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6점으로 평균 점수를 산출(필요에 따라 역 코딩)하 으
며, 점수가 높을수록 수용성이 높은 것을 의미 

자료: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관계성 차원의 하위요소 중 수용성이 상 적으로 높은 요소는 거부·회

피 정서이다. 즉, 이주민이 한국인으로부터 느끼는 거부나 회피 정서가 

강하지 않아 수용적이라고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상호교류 행동

의지도 어느 정도 보여 수용성의 정도가 매우 낮지는 않아 보인다. 그러

나 일방적 동화기 에 해서는 항목 점수가 낮은 경향으로 이주민이 한

국에 적응하고 동화되기를 바라는 경향이 강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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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5>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의 다문화 수용성: 관계성 차원

관계성  
하위 요소

항목 항목별 
평균 

하위 
요소별 
평균 

다양성 
평균 한국 사람은…

일방적 
동화기대

1. 이주민이 한국에 적응하길 바람 2.80

2.93

3.39

2. 이주민의 자녀도 한국어를 완벽하게 하는 것을 
우선시함

2.88

3. 이주민이 자기 문화와 관습을 버리고 한국의 문화와 
관습을 수용하길 바람

3.25

4. 한국인과 결혼한 이주민은 한국 배우자 가족의 
풍습과 예절을 우선적으로 따르기 바람

2.80

거부·회피 
정서 

1. 한국보다 못사는 나라에서 온 것 같이 보이는 
이주민을 대중교통 옆자리 거부

3.81
3.80

2. 피부색이 다른 이주민 기피 3.79

상호교류 
행동의지  

1. 이주민과 같이하는 모임·활동 기꺼이 함 3.65

3.712. 이주민과 만나면 먼저 친구가 되고자 함 3.70

3. 말이 통하지 않는 이주민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줌 3.79

   주: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6점으로 평균 점수를 산출(필요에 따라 역 코딩)하 으
며, 점수가 높을수록 수용성이 높은 것을 의미 

자료: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나. 신뢰와 포용성

이주민은 한국인이 이주민을 신뢰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67.3%로 나

타났다. 중국 출신의 경우 그렇게 생각하는 비율이 상 적으로 낮고, 차

별 경험이 없는 이주민 집단은 신뢰한다고 느끼는 비율이 상 적으로 높

은 특징을 보 다. 이주민이 한국인을 어느 정도 신뢰하는지 보면, 응답 

이주민의 86.4%가 신뢰한다고 응답해 이주민은 한국인이 이주민을 신뢰

한다고 느끼는 것보다 한국인을 더 신뢰하는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한

국인을 가장 신뢰하는 집단은 서양이나 일본 및 만 등 출신 이주민이

며, 가장 낮은 신뢰 정도를 보인 집단은 중국 출신으로 나타났다. 

한국인에게 느끼는 감정은 보통보다 따뜻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한국인이 이주민에게 갖는 감정이 어느 정도 따뜻한지는 이주민의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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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 는데, 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보다 비수도권

에 거주할 경우가 따뜻한 감정을 느끼는 정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이주민과 관계를 이웃, 직장동료, 절친한 친구, 배우자가 되는 것으로 

나누어 알아본 결과에서는 보통보다는 좋아하는 것 같다는 쪽에 가까웠는

데, 네 가지 관계 중 직장동료가 되는 것을 가장 좋아한다고 느끼며, 배우

자가 되는 것을 가장 덜 좋아한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신

이 해당하는 이주민 집단과 한국인이 관계 맺는 것을 좋아한다고 느끼는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즉, 체류자격이 취업인 경우는 직장동료가 되는 

것에 한 점수가 가장 높고, 체류자격이 결혼인 경우는 배우자가 되는 것

에 한 점수가 가장 높다. 이웃이나 절친한 친구는 결혼이나 정주 자격으

로 한국에 체류하는 이주민이 상 적으로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한국인이 이주민을 한국 국민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해서는 0에서 10

점 중 평균 5.78점으로 보통보다는 약간 더 받아들이는 것에 동의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체류자격이 결혼인 경우, 비수도권에 거주하

는 경우,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가 상 적으로 이주민을 한국 국민으로 

받아들인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이주민 집단에 한 태도에서

도 체류자격이 결혼인 경우가 자신이 속한 집단에 해 한국인의 태도가 

수용적이라고 느끼는 경향을 찾아볼 수 있어, 결혼으로 한국에 입국하면 

한국인의 배우자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한국 국민과의 물리적·정서적인 

거리가 실제로 접할 뿐 아니라 결혼 이주 집단에 한 한국 국민의 수

용성도 높이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문화 수용성에서 확인했듯이 한국인은 다양한 문화나 인종에 해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나 국민정체성에서는 덜 개방적인 태도를 보인다. 

국민정체성을 보다 상세히 알 수 있는 항목으로 한국인으로 인정받기 위

한 요건을 9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것이 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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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3.21점으로 가장 높은 평균 점수를 보 다. 다문화 수용성이나 차별 

등에서 한국어의 중요성이 나타난 결과와 방향을 함께 하는 결과로 보인

다. 그다음은 한국 국적을 갖는 것, 한국의 정치제도와 법을 존중하는 것

이 뒤를 잇고, 3점 이상인 것을 기준으로 보면,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

과 아버지가 한국인인 것이 중요하게 나타났다. 국방의 의무는 그동안 질

문에 거의 포함되지 않았던 항목인데 외국인도 한국에서의 국방의 의무

를 한국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으로 생각할 정도로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그림 6-1〕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의 중요도
(단위: 점)

   주: ‘전혀 중요하지 않다’ 1점 ~ ‘매우 중요하다’ 4점으로 평균 점수 산출 
자료: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이주민이 한국에 도움을 주는 존재라고 생각하는지 위협적인 존재하고 

생각하는지 알아보는 항목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위협적인 존재로 생각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리하 다. 범죄율과 국가재정에 관한 생각

이 점수가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은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는 생각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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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가 높아 이 세 가지에 해 한국인이 이주민을 안 좋게 생각한다고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6-2〕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인의 이주민에 관한 생각과 위협의식
(단위: 점)

   주: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4점으로 평균 점수를 산출(필요에 따라 역 코딩)하 으
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 인식이 높은 것을 의미 

자료: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현재 이주민이 가진 한국에 한 인식이 처음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응

답한 비율이 높은 집단은 체류 기간 5년 이상인데, 한국 체류 기간이 5년 

이상은 처음 인식과 달리 변화하는 기점으로 보이고, 이때 한 쪽 방향으

로의 변화가 아닌 긍정이나 부정의 방향으로 나뉘어 이동하는 것으로 이

해할 수 있다. 중국 출신 이주민은 처음보다 한국에 한 인식이 매우 좋

아졌다는 비율이 상 적으로 높고, 서양이나 일본 및 만 등 출신의 이

민자는 한국에 한 인식이 처음보다 약간 나빠졌다는 비율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차별 경험이 있는 경우에도 나빠졌다는 응답 비율이 

차별 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높다. 이렇게 한국 사회에 한 인식에 향

을 주는 주요 요인은 직장이나 학교에서 만나는 한국인 동료나 친구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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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큰 것으로 보인다. 결국 주변 한국 사람이 주는 향이 이주민이 한국 

사회에 한 인식을 형성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

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TV, 신문, 미디어 등 한국 언론의 향

도 여러 요인 중 상 적으로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3. 이주민 수용성에 대한 한국인과 이주민 인식 비교

이 연구에서 시행한 조사 내용 중 다문화 수용성의 다양성과 관계성은 

한국인 상 조사인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여성가족부, 2018) 내용

과, 신뢰와 포용성 내용은 「2020년 사회통합실태조사」(한국행정연구원, 

2020) 결과와 비교한다. 이 두 조사와 이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

용성에 한 이주민 인식조사」는 상과 방법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절

적으로 비교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고 한국인이 스스로 생각하는 수용성

과 이주민의 시각에서 바라본 한국의 수용성의 정도 차이나 경향성을 검

토하는 수준임을 분명히 해 둔다.

가. 다문화 수용성

한국인을 상으로 한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항목에서 이주민에

게 질문이 가능한 문항을 변경해 조사한 내용을 비교한다. 가장 최근의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는 2018년 조사로 전국의 일반 국민 만 19

세~74세 성인 4,000명을 상으로 이루어졌다. 다양성 차원과 관계성 

차원에 해당하는 하위 개념의 항목을 비교한다.

「한국 사회 수용성에 한 이주민 인식조사」에서는 「2018년 국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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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수용성 조사」의 수용성 문항을 이주민의 입장에 적절하게 수정하여 

활용하 으며, 응답의 선택지는 비교를 위해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6점으

로 「2018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와 동일한 척도를 사용하 다. 

「2018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결과는 다문화 수용성 척도로 세부 

항목의 점수, 각 차원의 점수, 전체 점수 등으로 지수를 산출하여 활용하

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2018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와 하

위 문항 개수가 동일하지 않아 각 항목에 한 평균 점수를 활용한다. 

「2018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는 원자료를 활용하여 이 연구에서 필

요한 항목에 해 평균 점수를 산출한다.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 수

용성 정도가 높다는 의미로 해석하기 위해 「2018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와 「한국 사회 수용성에 한 이주민 인식조사」에서 비수용적인 내

용의 항목에 해서는 동일하게 역 코딩한 점수로 평균 점수를 산출한다. 

1) 다양성 차원

다양성 차원에서는 문화개방성, 국민정체성, 고정관념을 비교한다. 

문화개방성은 다양한 민족·문화, 피부색이 다른 이주민의 증가, 이웃에 

생소한 문화를 가진 이주민의 거주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

양한 문화 등에 한 수용과 이주민 증가에 해서는 한국인이 직접 응답

한 것보다 이주민이 한국의 문화개방성을 더 높게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익숙하지 않은 문화를 가진 이주민이 이웃에 산다는 것에 해서는 한국

인의 응답 점수가 이주민의 응답 점수보다 낮아 한국인의 생각과 달리 이

주민은 이 점이 가장 개방적이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주민은 한국인이 다양한 문화나 이주민의 증가에 해서 어느 정도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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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자신들이 한국인 가까이 사는 것에 해서 

상 적으로 개방적이지 않다고 인식해 서로의 생각이 상이한 점을 발견

할 수 있다. 

〔그림 6-3〕 한국인과 이주민이 인식한 문화개방성

(단위: 점)

   주: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6점으로 평균 점수를 산출(항목3 역 코딩)하 으며, 점
수가 높을수록 수용성이 높은 것을 의미 

자료: 여성가족부. (2018). 「2018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원자료.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국민정체성에서는 한국인으로 인정하는 것과 관련된 항목을 비교할 수 

있는데, 피부색의 중요성, 한국에서 태어나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이주

민을 국회의원이나 통령 후보가 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해서 

비교한다. 전체 평균에서는 한국인이 응답한 것보다 이주민이 인식하는 

한국인의 수용성 수준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한국인

이 되는 것에 있어 피부색과 한국에서의 출생 중요성에 해 한국인이 응

답한 것보다 이주민은 한국인이 덜 수용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반

면, 국회의원이나 통령 후보로 이주민을 인정하는 것에 해서는 한국

인이나 이주민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세 가지 정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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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중 한국인과 이주민이 공통적으로 가장 덜 개방적인 태도와 인식을 

보인 항목임을 알 수 있다. 이주민을 국가의 지도자로 인정하는 것에 

해서는 한국인의 수용성도 낮은 수준을 보이며, 이에 해 이주민은 한국

인의 생각과 비슷한 수준으로 한국인을 인식하고 있다. 

〔그림 6-4〕 한국인과 이주민이 인식한 국민정체성

(단위: 점)

   주: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6점으로 평균 점수를 산출(역 코딩)하 으며, 점수가 높
을수록 수용성이 높은 것을 의미 

자료: 여성가족부. (2018). 「2018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원자료.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다양성 차원 중 마지막 하위개념은 고정관념과 차별인데, 이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은 주로 고정관념에 해당하는 항목이다. 한국인을 상으로 

한 고정관념 조사에서는 요리, 음악이나 무용, 종교행사에 해 따로 구

분해서 세 가지 항목으로 조사하 고, 이 연구에서는 세 항목을 종합해 

하나의 항목으로 체하 다. 

고정관념에서는 전반적으로 한국인의 응답보다 이주민이 인식하는 한

국인의 개방성 수준이 더 낮은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즉, 한국인이 스스

로 생각하는 고정관념 정도보다 이주민은 한국인의 고정관념이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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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인식하는 것이다. 한국인은 이주민끼리의 활동에 한 것보다 국제결

혼을 했다가 이혼하는 경우 외국인 배우자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한 고정관념 정도가 상 적으로 높다. 그리고 한국인이 응답한 수

준보다 이주민은 한국인의 고정관념이 더 많다고 인식하고 있다. 항목별

로 보면, 이주민 역시 한국인은 이주민끼리의 활동보다는 외국인 배우자

에 한 고정관념 수준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다. 고정관념은 다른 개념들

과 비교해 한국인의 생각과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인의 수용성 수준에 약

간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즉, 한국인은 고정관념이 없이 수용

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주민의 시각에서는 한국인이 응답한 정도로 한

국인의 고정관념이 없지는 않다고 인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6-5〕 한국인과 이주민이 인식한 고정관념

(단위: 점)

   주: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6점으로 평균 점수를 산출( 역 코딩)하 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수용성이 높은 것을 의미 

자료: 여성가족부. (2018). 「2018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원자료.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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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계성 차원

다문화 수용성의 관계성 차원에서는 일방적 동화기 , 거부·회피 정서, 

상호교류 행동의지에 해 한국인의 생각과 그에 한 이주민의 인식을 

비교한다. 일방적 동화기 는 한국인의 동화기 ,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

인의 동화기 , 그리고 이주민의 동화에 관한 생각 세 가지를 비교한다. 

한국인의 일방적 동화기  정도와 이에 한 이주민의 인식을 비교해 

보면, 전반적으로 한국인이 응답한 것보다 이주민은 한국인의 동화기  

정도가 더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인은 이주민이 생각

하는 것보다 일방적 동화를 덜 기 한다는 것인데, 반 로 생각하면 한국

인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실제로는 이주민에게 더 일방적 동화를 기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주민이 스스로 생각하는 일방적 동화 수준은 한국인이 응답한 수준

에 가깝다. 한국인과 이주민이 생각하는 일방적 동화에서 가장 차이가 나

는 것은 이주민이 문화와 관습을 버리고 동화되는 것에 한 기 이다. 

다른 항목은 자신의 것을 버리는 수준의 동화는 아닌 반면, 마지막 항목

은 자기의 문화를 버리고 한국 관습을 따르는 수준의 동화에 한 항목이

다. 이에 해 한국인은 다른 항목보다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고, 이주민

은 이 항목에 해 그렇게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을 엿볼 수 

있어 일방적 동화기 에서 서로의 생각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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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6〕 한국인과 이주민이 인식한 일방적 동화기대

(단위: 점)

   주: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6점으로 평균 점수를 산출(역 코딩)하 으며, 점수가 높
을수록 수용성이 높은 것을 의미 

자료: 여성가족부. (2018). 「2018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원자료.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거부·회피 정서에서는 전반적으로 한국인이 응답한 것보다 이주민은 

한국인의 이주민에 한 거부·회피 정서가 더 많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한국인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이주민의 시각에서는 한국

인을 덜 수용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항목 사

이의 차이를 보면, 한국인은 한국보다 개발이 덜 된 국가 출신에 한 수

용 정도보다 피부색이 다른 이주민에 한 수용 정도가 약간 더 낮은 수

준임을 확인할 수 있고, 한국인의 이러한 경향에 해 이주민도 동일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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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7〕 한국인과 이주민이 인식한 거부·회피 정서

(단위: 점)

   주: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6점으로 평균 점수를 산출(역 코딩)하 으며, 점수가 높
을수록 수용성이 높은 것을 의미 

자료: 여성가족부. (2018). 「2018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원자료.
        본 연구에서 사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상호교류 행동의지는 이주민과 모임이나 활동을 같이 하는 것에 한 

의지와 먼저 친구가 되고자 하는 의지로 알아보았다. 전반적으로 상호교

류 행동의지는 한국인이 응답한 것에 비해 이주민은 한국인의 태도를 더 

수용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주민과 함께 

친목 모임이나 클럽에 가입하는 것에 한 한국인의 응답은 평균 3.0점 

이하로 나타나 수용성이 상 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주민은 한국인이 응답한 수준보다는 한국인이 교류에 한 행동의지 

수준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이주민이 한국인은 자신들과 적극

적으로 친구 관계를 맺으려 할 것이라는 기 를 하지 않아 나타난 결과로

도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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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8〕 한국인과 이주민이 인식한 상호교류 행동의지
(단위: 점)

   주: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6점으로 평균 점수를 산출하 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수용성이 높은 것을 의미 

자료: 여성가족부. (2018). 「2018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원자료.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신뢰의 측면에서는 한국인과 이주민 생각에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조사의 차이로 인해 비율을 절 적으로 비교하기에는 어려

움이 있으나 한국인은 외국인에 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더 많고, 

이주민은 한국인을 신뢰한다는 응답이 더 많다. 한국인이 이주민을 얼마

나 신뢰한다고 생각하는지에 한 이주민의 응답은 한국인이 이주민을 

신뢰한다는 비율이 약간 더 많다. 실제 한국인이 이주민을 생각하는 것보

다 이주민은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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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9〕 한국인과 이주민의 신뢰 정도
(단위: %)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2020). 2020년 사회통합실태조사. p. 174.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한국인이 이주민에 해 가지는 감정의 정도를 비교해 보았다. 평균 점

수로 비교해 그 경향을 알아보면, 한국인은 이주민에 해 가진 감정이 

차갑다와 따뜻하다의 중간에 못 미치는 정도로 차갑다는 쪽에 가깝지만, 

이주민은 중간에서 따뜻하다는 쪽에 더 가깝게 한국인의 감정을 인식하

고 있다. 다수가 응답한 것으로 비교해 보아도 한국인에게서 가장 많이 

나타난 응답은 차갑다와 따뜻하다의 중간 지점이고, 이주민이 인식하기

에는 중간보다 더 따뜻한 지점으로 이주민은 한국인을 약간 따뜻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제6장 결론 379

〔그림 6-10〕 한국인의 이주민에 대한 감정
(단위: %)

   주:  ‘차갑다(0)’ 1점, ‘25’ 2점, ‘50’ 3점, ‘75’ 4점, ‘따뜻하다(100)’ 5점으로 평균 산출 시, 한국인
의 이주민에 한 감정은 평균 2.6점, 이주민이 생각한 한국인의 이주민에 한 감정은 평균 
3.5점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2020). 2020년 사회통합실태조사. p. 282.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사회적 거리감은 이주민을 어느 정도로 받아들이는지를 잘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이다. 「2018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에서는 이 사회적 거

리감에 해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지 친 함의 순서가 있는 것

으로 조사하 다. 한국인은 이민자/노동자를 직장동료가 되는 것까지 받

아들인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이주민을 상으

로 각각의 관계에 해 어느 정도 좋아하는 것 같은지 조사했는데, 이주

민의 인식 결과에서도 한국인은 이주민이 직장동료가 되는 것을 선호한

다고 인식하는 정도의 점수가 가장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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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1〕 한국인의 사회적 거리감

(단위: %)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2020). 2020년 사회통합실태조사. p. 260.

〔그림 6-12〕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인의 사회적 거리감

(단위: 점)

   주: ‘전혀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 1점 ~ ‘매우 좋아하는 것 같다’ 4점으로 평균 산출
자료: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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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을 한국 국민으로 수용하는 것에 해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 한

국인에게 알아본 결과와 그에 관한 이주민의 생각을 알아본 결과는 평균 

점수가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긍정도 부정도 아닌 보

통 정도의 수준이며 이주민은 동의한다고 인식하는 방향에 아주 약간 가

까운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6-13〕 이주민(외국인)을 한국 국민으로 수용하는 정도 
(단위: %)

   주: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점~ ‘매우 동의한다’ 10점으로 평균 산출 시, 한국인 응답 평균은 5.2
점, 이주민 응답 평균은 5.8점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2020). 2020년 사회통합실태조사. p. 257.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한국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세부 항목별로 한국인의 생각과 이

주민의 인식을 비교해 보았다. 

한국에서 태어나는 한국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중 이주민이 인식

하기보다 한국인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건을 살펴보면,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것, 한국의 정치제도와 법을 존중하는 것, 한국 국적을 갖는 것에 

해서이다. 이 세 가지 항목은 여러 항목에 한 중요도 인식 중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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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이주민 모두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한 상위 세 가지 요건이다. 

〔그림 6-14〕 한국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의 중요도
(단위: 점)

   주: ‘전혀 중요하지 않다’ 1점 ~ ‘매우 중요하다’ 4점으로 평균 점수 산출
자료: 여성가족부. (2018). 「2018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원자료.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 수용성에 한 이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이주민 수용성에 해 한국인이 직접 응답한 결과와 이주민이 한국인

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고 느끼는지에 한 응답을 경향성 파악 수준에

서 비교해 보았다. 

다문화 수용성 중 다양성 차원에서 문화개방성, 국민정체성, 고정관념

을 비교하 다. 첫 번째,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인의 문화개방성은 한국인

이 응답한 것보다 이주민은 더 수용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국민정체성에서는 한국인이 응답한 것보다 이주민은 

한국인이 덜 수용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마지

막 고정관념에서는 한국인이 응답한 것보다 이주민은 한국인이 덜 수용

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문화개방성 측면에서 한국인의 



제6장 결론 383

수용성은 이주민이 한국인보다 개방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국민정체성

이나 고정관념 측면에서는 이주민 인식한 한국인의 태도보다 한국인 스

스로의 평가가 더 개방적이다. 

다문화 수용성 중 관계성 차원에서는 일방적 동화기 , 거부·회피 정

서, 상호교류 행동의지를 비교하 다. 첫 번째, 이주민은 한국인이 생각

하는 것보다 한국인이 이주민에게 일방적 동화를 더 기 한다고 인식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이주민은 한국인이 스스로 응답한 거

부·회피 정서 수준보다 한국인은 이주민에 한 거부·회피 정서가 더 많

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이주민은 한국인이 응답한 상

호교류 행동의지 수준보다 한국인은 더 높은 수준의 상호교류 행동의지

를 가졌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상호교류 행동

의지 측면에서의 수용성은 실제 한국인의 생각보다 이주민이 더 한국인

의 태도를 개방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일방적 동화기 와 거부·회

피 정서 차원에서는 반 로 한국인의 생각보다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인

은 덜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민은 한국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한국인이 이주

민을 신뢰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더 따뜻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인으로 받아들이는 정도와 한국인

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의 중요도는 한국인의 응답과 이주민의 응답이 

매우 유사한 경향을 보여 한국인의 태도와 별개로 한국 국민으로 받아들

이는 것에 해서는 더욱 객관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주민의 시각을 통해 알아본 한국 사회의 수용성 수준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한국 사회는 여러 민족·인종이 공존하고 다양한 문화가 늘

어나는 것에 해서는 이제 보편적으로 수용하는 수준으로 보인다. 하지

만 이주민이 가까운 이웃이 되거나 보다 친 한 관계가 되는 것, 지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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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는 상황, 또는 자신에게 피해가 가는 상황에 한 수용성은 상 적

으로 낮다. 이주민이 자신이나 한국의 주류가 되거나 피해를 주는 상황이

라면 그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이주민을 수용하지는 않는 선택적 수용의 

태도를 보인다. 문화적 다양성을 허용하는 기준보다 한국인으로 받아들

이는 것에 한 기준과 일방적 동화에 한 기 가 상 적으로 높은 특성

도 보인다. 이주민 전체 집단으로 보면, 이주민은 한국에 해 긍정적으

로 인식하는 측면이 있다. 주로 한국인의 친절함이나 감정, 신뢰 등에 

한 것은 실제 한국인의 감정보다 이주민이 더 좋게 인식하는 부분들이 있

다. 하지만 감정적인 부분 이외에 한국인이 되는 기준이나 조건, 동화기

 등에 해서는 한국인 생각을 보다 객관적으로 또는 정확하게 인식하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취업을 위해 한국에 체류 중인 이주민은 

한국에 한 인식이 더 긍정적인 특성을 보인다. 이는 자신이 취업을 위

해 선택할 수 있던 국가 중 가장 나은 국가를 선택해 왔고, 한국에서의 생

활시간 부분을 경제활동을 위한 시간으로 보내기 때문에 자신의 기

에 가까운 경제활동 및 가가 있는 경우는 한국에 한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에서 오는 결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밝혀둘 것은 이 연구의 양적 결과는 비확률 표본 조사를 통한 결

과라는 점이다. 일반화가 가능한 이주민에 한 양적 조사의 필요성은 이

전 연구에서도 지적되어 왔기 때문에(양혜승, 2011) 코로나19 감염병 상

황이 종료된 후 한국의 이주민에 한 표성 있는 표본 확보를 바탕으로 

인식 및 수용과 관련된 추후 연구를 기 한다. 일반화가 전제되지 않더라

도 이주민에 한 수용성이나 이주민의 인식은 한국 사회의 이주민 규모 

또는 체류 기간의 증가, 그리고 정책 변화 등에 따라 변화할 수 있기 때문

에 그 변화를 추적·관찰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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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정책적 시사점

주요 결과를 통해 살펴본 현재 상황에서 한국 사회는 이주민에 한 한

국인의 인식과 이주민이 한국에 해 갖게 된 인식 사이에 차이가 벌어지

지 않도록 하면서 두 집단이 모두 긍정적인 인식을 갖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 절에서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관

련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1. 현재 이주민 관련 정책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

언론과 온·오프라인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이주민에 한 배타적이고 

차별적인 인식과 반(反)다문화주의 여론이 조성되면서 한국 정부는 다문

화 수용성 제고를 위해 이주민 수용과 관련된 정책들을 시행하 다. 이주

민을 상으로 하는 표적인 정책으로 외국인정책 기본계획과 다문화가

족정책 기본계획에서 그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서는 제1차와 제2차, 제3차에 걸쳐 외국인의 

사회통합과 인권 보호를 정책목표로 구체적인 사업들을 시행해 왔다. 이 

중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서의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안전한 

한민국’을 비전으로 ‘자립과 참여로 통합되는 사회’와 ‘인권과 다양성

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의 두 가지 목표에서 이주민과 다문화에 한 

수용성 증진을 위한 과제들을 설정하 다. 구체적으로 이민자의 인권과 

다양성 존중을 위해 문화 다양성 증진 및 수용성을 제고하고, 동포와 함

께 공존하는 환경조성, 국제사회가 공감하는 선진 난민 정책을 추진하여 

다문화에 한 수용성을 증진하고 있다. 한국인을 상으로 공공부문(교

육부, 법무부, 문체부)에서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과 세계인 주간 및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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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날 행사 운 ,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을 실시

하고 있다. 또한 학교 구성원들의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다문화 중

점학교 운 , 국민과 이민자 상 문화 다양성 교육과 세계시민 교육 등

을 진행하고 있다(법무부, 2018).

〔그림 6-15〕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비전 및 정책목표 

자료: 법무부. (2018).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p. 23.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의 경우 현재 제3차 기본계획을 설정하여 사

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이 정책의 기본계획에서는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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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목표로 설정하여 상별 다문화 이해 교육, 다문화 인식개선 캠

페인 등을 실시, 우리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도모하 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이 가시적

으로 개선되지 않아 보다 중장기 관점에서의 다문화 수용성 제고 방안 마

련이 필요함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참여와 

공존의 열린 다문화사회’를 비전으로 상호존중에 기반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에 한 정책과제들을 설정하고 시행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1). 

구체적으로 다문화 수용성 조사와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 현

황에 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과 환류를 시행하고, 부처 간 다문화 이해 

교육의 협업 체계를 강화하며, 유아교육 및 공교육 기관, 교원, 일반 국민

을 상으로 다문화 이해 교육을 활성화하여 각 분야에서 다문화에 한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

해 미디어 콘텐츠 개발과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이주민에 한 반차별

적, 인권적 관점에서의 프로그램을 제작하도록 지원한다. 다문화 수용성

그리고 다양한 홍보활동과 공모 프로그램 및 캠페인 추진, 지역사회 우수 

다문화 프로그램 발굴 및 확산을 위한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다(여성가족

부,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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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6〕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비전 및 정책목표

자료: 여성가족부. (2021).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p. 10.

외국인정책과 다문화가족정책은 모두 결혼이민자, 외국인노동자, 난

민, 유학생 등 한국 사회 이주민들의 자립과 정착 그리고 한국 사회로의 

참여와 통합을 위해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는 사

업들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성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의 이주민에 한 수용성은 가시적

으로 제고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정책의 방향이 더욱 

실질적이고, 수용성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제거하는 한편 교류와 소통을 

이끄는 형태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의 수준과 동화주의, 다문화주의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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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문화주의와 같은 원칙과 방향성에 해 점검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이주민이 한국에 적응하도록 노

력해야 한다는 동화기 의 측면에서는 한국인보다 이주민이 더 동화주의 

입장을 지지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한국 사회가 

지금보다는 더욱 다양성을 인정해야 하는 측면도 남아있다는 것이 드러

났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다문화사회로의 진전을 이루기 위해

서는 현시점에서 비전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세부 정책에서 

이주민이 한국을 이해하고 관습을 따라야 할 부분은 이주민의 노력을 끌

어내 갈등 상황을 줄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한국인의 수용성을 높여 

이주민에 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등 정책적으로 상호의 노력이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현재 큰 틀에서 인권을 강조하고 다문화 이해 교육, 미디어 활용과 교

류 프로그램 등의 활성화 방향은 적절히 설정된 것으로 보이나 그 안의 

세부적인 내용이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는 실천 가능한 내용인지 점검해

야 할 것이다. 즉, 인권과 관련한 추진 정책을 통해 실제로 인권 보호가 

이루어지는지에 해 더 엄 한 수준의 모니터링과 평가가 필요하다. 특

히, 이주노동자에 한 정책에서 인권 보호 측면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체류자격별로 결혼이나 정주 자격과 취업 자격을 가진 이주민이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취업 자격의 경우는 일

정 기간 후 한국을 떠나 본국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큰 집단으로 접촉 측

면은 일하는 공간에서의 사회적 관계가 부분이다. 반면, 결혼이나 정주 

자격의 경우 한국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큰 집단이며 한국에 가족이 있는 

경우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특성과 함께 이주민의 집단 사이에 

목표와 정책적 욕구가 다른 것이 포착된 점을 고려한다면 이주민 상 정

책 접근에 있어 중점을 두어야 할 내용이 분명해질 것이다. 



390 사회통합의 또 다른 시각: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 사회의 수용성

앞서 검토한 표적인 이주민 관련 정책인 외국인정책 기본계획과 다문

화가족정책 기본계획, 또는 사회통합정책 추진에서 상에 한 이해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정책적 설계에서 한국의 수용 수준을 반 해 

역차별에 한 반감이 없도록 세부 사업에 해서는 보다 객관적이고 비

판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해 추진하

는 사업 중 하나는 여전히 ‘인식개선’으로 남아있는데, 시 적으로 인식을 

개선하는 방법이 적절한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환경의 변화를 끌어

내 인식이 변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인식개선 자체를 목표로 하는 사업

은 재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차별·배제모형이나 일방적 동화를 강요하는 

관점에서 제 로 벗어나 있는지 냉정히 판단하고 이주민 상뿐 아니라 

한국인 상 정책, 사업, 교육 등을 적절히 활용해야 할 것이다.

  2. 인권 및 반 차별·반 편견 교육 강화

한국인의 수용성과 이주민이 생각한 한국인의 수용성을 비교한 결과, 

문화개방성 차원에서는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인의 문화개방성 수준이 한

국인이 응답한 것보다 더 수용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국민정체성과 고정

관념은 주민이 인식한 한국인의 태도가 한국인이 응답한 것보다 덜 수용

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문화적인 측면에 해서는 이주민이 한국인의 

태도를 수용적으로 느끼고 있지만, 국민정체성이나 고정관념과 관련해서

는 더 수용적인 한국인의 태도가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 사회의 수용성 제고 및 사회통합 관련 한국인 

상 교육의 중요성은 다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현재 이주민을 

상으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이주민을 상으로 한 교육과 정책뿐 아니라 주류집단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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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해야 하는 노력도 필수적이다. 한국인을 상으로 하는 교육도 진행

되고 있지만, 그동안의 교육보다 포괄적인 차원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연구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이주민이 인식하는 한국의 수용 정도는 이주

민이 경험하는 차별과 접한 연관이 있어 차별과 인권에 한 교육이 기

본이 되어야 한다. 교육은 학교 환경에서의 교육과 일반 시민에 한 교

육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학교 환경에서의 교육은 성장하는 아동·청소년을 상으로 하므로 그 

중요성이나 효과가 더욱 크다는 장점이 있다. 다문화 교육이라는 이름으

로 교육 과정 일부에 포함하는 방식인 부가적인 교육으로는 한계가 있다. 

특정 소수집단에 한 인식 제고가 아니라 모든 집단과 개인에 한 차별 

및 편견에 한 이해를 통해 자연스럽게 시민 의식을 고취해 나갈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다문화 교육 정책학교 등을 통해 학교에서 학생의 다문화 감수성을 제

고하고 다양한 문화의 학생이 어우러져 지내는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데, 물론 이와 같은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지

만, 이에 더해, 이제는 다문화 수용성 함양이나 국제이해 교육에 머무르

지 않고, 어린 시기부터 다양성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권 교육, 반 

차별 및 반 편견 교육, 나아가 다양성 교육과 같이 확장된 틀을 가지고 교

육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특별

한 이벤트 형식이 아니라 의무교육과 같이 교과 과정에 편성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교육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사의 언어나 행동, 태도가 학생

들에게 가르치려는 내용에 부합한 수준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최소한 공공 역에서의 차별은 일어나지 않도록 교사 뿐 아니

라 공무원 등을 상으로 하는 교육도 계속 진행되어야 하며, 이때는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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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의 실효성을 위해 성인에게 적절한 방식의 교육이 필수적일 것이다. 따

라서 선언적인 교육내용보다는 일상생활에서 행하는 차별적인 관행에 

해 인지시키고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고쳐 나가도록 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은 동화주의 관점보다는 다문화주의 및 상호문화주의

의 관점에서 기획되고 다루어지고 있는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교육 역에는 이주민의 권리를 존중하고 차별 요소를 제거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서 상 의 문화를 억압하는 입장이 녹아있지는 않은지 검토

되어야 한다.

확 할 것은 교육 상도 마찬가지이다. 공공 역 교육에서 상이 되

는 성인은 물론 이주민과 함께 생활을 하는 가족, 지역주민과 직장 및 고

용주를 중심으로 한 교육도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한국 

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은 남편이나 시  식구 또는 친구의 편견을 경험

한 사례가 다수 공유되었다. 결혼으로 한국에 온 여성의 한국 생활은 남

편과 그의 가족이 매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들을 상으로 한 교육

이 여전히 필요해 보인다. 이주여성이 한국에서 만난 가족뿐 아니라 그들

의 주변 사람에게 받는 부정적인 시선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 일

단 시민을 상으로 전반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외국인 노동

자와의 인터뷰에서도 드러났듯이 외국인 노동자가 주로 접촉하는 한국인

은 업무 현장에서 만나는 동료나 고용주 등이다. 결혼이주여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노동 현장 한국인의 외국인 노동자에 한 이해나 태도가 이

주민의 한국 생활과 인식에 매우 중 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외국인이 빈번히 참여하는 노동시장의 근로자나 사업주에 한 

교육은 특히 강조되어야 한다. 이제는 특정 업종 종사자나 특정 지역 거

주자만 이주민을 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접할 기회가 더

욱 흔해질 수 있으므로 교육 범위와 교육 상의 확 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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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주민과 한국인의 교류의 질 향상 및 네트워크 활성화

한국인과 이주민의 교류 및 접촉은 서로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형성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형성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이주민을 사회적 차원

에서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부분도 남아 있고, 일상생활에서는 불편

한 사이로 남아 있는 경우도 있어 서로 이질적인 존재로 한국 사회에 존

재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경험과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교류

가 누적되어 편견은 줄이고 서로가 부담스럽지 않은 존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현재 외국인·이주민을 상으로 하는 두 가지 기본계획에서는 부분 

환경조성이나 프로그램 발굴 및 확산 등 자원 발굴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이와 별도로 한국 국민과 이주민이 서로 교류하고 접촉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곽윤경 외, 2019). 주변에 이주민

이 없는 일반 성인은 미디어 등을 통해서 이주민에 한 정보를 접하는

데, 그 정보가 부정적이라면 그 때문에 배타적인 태도를 형성하기 쉽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현지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소수 민족

이나 인종의 문화를 체험하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얻을 수 있는 활동을 통

해 서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Stephan & 

Stephan, 2000).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자신의 판단을 

거친 결과로 이주민에 한 인식이나 태도가 형성되도록 도와서, 나아가 

시민의 자발적인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환경 마련을 위

해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이주민들의 장기체류로 인한 가족 결합의 문제와 이에 한 사회

적 우려, 국민의 일자리 침해에 한 우려와 보호정책에 한 사회적 수

요, 결혼이민자 위주의 정책으로 인한 국민의 역차별 논란, 이주민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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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사회불안과 외국인에 한 부정적 인식 표출 등 이주민에 한 

수용성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주민들

이 한국인들과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넓혀 ‘이주민=한국 

사회의 위협’이라는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한국인뿐만 

아니라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도 한국 사회에 한 소속감을 느낌으로

써 자연스럽게 한국에 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에 한 필요가 존재하지만, 일부 이주민에 해서는 현실

적 실행이 용이하지는 않다는 점도 인정해야 한다. 연구결과에서 체류자

격별로 한국에서의 경험과 인식, 또는 한국인과의 교류나 기 하는 점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서로 다른 거주권이 경험과 인식에 

향을 미치기 때문일 수 있다. 그에 따라 일부 이주노동자 집단은 교류하

는 한국인이 매우 제한적일 뿐 아니라 생활을 공유하는 집단 이외 사람과

의 교류 필요성과 욕구가 낮아서 한국 사회와의 소통 양상이 체류자격 특

성상 다를 수밖에 없는 이주민 집단이 존재한다. 현실적으로 체류자격에 

따라 거주의 권리가 위계화된 이주민 정책 안에서 완전한 비차별적 문화 

확산과 다문화 수용성 제고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에 한 개

선은 국제사회의 이민정책에서 이주민의 거주 권리에 한 방향 설정을 

비롯하여 더욱 다양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된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현재 수준에서 발전 가능한 교류와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고민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적 수준의 교류 기회 제공과 함께 관심을 두어야 할 부분은 

자녀가 있는 경우 학부모 간 네트워크이다. 한국의 경쟁적인 교육 시스템 

속에서 자녀를 둔 이주민 부모는 자신이 경험하는 정보 부족이나 네트워

크에서의 배제가 자녀 교육에 향을 줄 수 있어 염려하면서도 한국 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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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와의 소통이나 교류에 자신감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이 반드

시 이주민 부모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언어와 정보 측면에서 부

족함을 경험하는 이주민의 입장에서는 다른 학부모와의 교류를 원해도 

적극적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소규모의 특수한 정보를 위한 

네트워크에서 이주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입시 

및 교육에 한 정보를 이주민 부모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

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한국인 학부모가 외국인 

학부모에 한 편견이나 차별을 갖지 않고 공동체 일원으로 인식해야 하

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앞서 말한 이주민과의 일상 교류가 자연스러워

진다면 이 또한 해결될 수 있는 일로 생각된다. 

  4. 이주민 대상 언어 및 사회 교육 강조 

한국인과 이주민의 일방적 동화기 에 관한 조사 결과를 보면 전반적

으로 이주민이 인식한 것보다는 한국인의 응답이 더 수용적으로 나타나 

한국인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실제로는 이주민에게 더 일방적 동화

를 기 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리고 이주민이 생각하는 일방적 

동화 수준이 사실 한국인이 응답한 수준에 가깝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실

에서 한국인이 응답한 수준의 실제 동화의 기 는 이주민이 생각하는 동

화의 수준과 비슷하다. 그리고 이주민도 자신의 문화를 포기하는 수준이 

아닌 적절한 수준에서 동화에 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한국어 습득이나 필수적인 사회 교육은 이주민의 한국 체류

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된다. 

특히, 이주민의 언어 능력은 차별에 놓일 환경과 삶의 질 등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주민이 자신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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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능력은 매우 중요해 보인다. 이주민이 원한다면 한국어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인데, 이주노동자의 경우 경제활동을 목적으로 한국

에 체류 중인 경우가 많아 한국어 능력에 관심이 덜하거나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노동자나 기업의 처지에서 보면 일해야 

할 시간에 언어를 습득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 생각해 언어에 한 투자

가 이루어지기 힘든 환경이다. 그러므로 법적 이유가 아니라 언어의 한계

로 억울함을 견뎌야 하거나 자신의 권리를 찾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

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언어 능력은 노동 현장에서뿐 아니라 정부 정책을 이용할 때도 제약이 

되는 것을 발견하 다. 정책적 지원이 더욱 필요할 수도 있는 체류 기간

이 짧은 집단이 센터 및 기관 이용이 낮아 접근 가능성이 작은 것을 발견

할 수 있었는데, 이는 한국어 능력과도 관련이 있었다. 다른 조사에서도 

정부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언어 소통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주민이 많

이 나타났다(국가인권위원회, 2019, p. 7). 즉, 언어의 중요성은 이주민

의 업무 환경에서나 일생 생활, 정책 활용 등 한국 삶에서 전방위적으로 

중요한 것이므로 정책적으로 이주민을 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물론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은 이주민이 서비스 이용이

나 일상생활에서 언어능력에 따른 차별을 경험하지 않도록 기본적으로 

통역 서비스를 보강해야 한다.

현재 사회통합프로그램에서 한국어 이수 과정이 있고, 이주민 관련 기

관이나 센터에서 언어교육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다양한 이주민 집단이 

접근 가능하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언어 능력이 일상생활의 편리

함뿐만 아니라 자신의 권리 보호를 위해 중요한 수단임을 강조해 이주민

이 한국어 능력을 적극적으로 키우고자 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한국어뿐 아니라 한국 문화 및 사회 교육 역시 진행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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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생활에 바로 필요한 내용에 해 특히 강화된 사전 교육을 통해 이주민

과 한국인 사이의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갈등 상황 

모니터링을 통해 한국인과 이주민의 갈등 원인에 해 즉각적으로 파악

해 관련 내용을 교육에 반 하고 쓰레기 처리 등과 같이 한국의 독특한 

제도 및 중요한 관습에 한 사전 교육 강조를 통해 갈등 상황 발생을 줄

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주민이 한국의 규칙에 익숙하지 않아 발생하는 갈등은 교육과 정보 

공유를 통해 최소화해야 한다. 한국의 법규를 지키는 것에 해 이주민도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입국 초기에 이루어지는 

이주민 상 사회 교육에서 한국 생활의 중요한 규칙과 법규를 더욱 강조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한국어나 한국의 규범을 습득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은 동화주의적 접근

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한국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동화의 방식이 배제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사회통합에 유리한 접근일 수 있다. 다

만 동화 내에서도 다양한 수준이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이주민의 언어나 

문화를 억압하지 않으면서, 이주민이 한국 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에 적극

적으로 적응하는 수준에서의 동화는 사회통합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된다.

  5. 이주민의 의견·능력 존중 및 기회균등 환경 마련 

한국 사회의 이주민이 증가할수록 이주민이 가진 능력을 인정하고 장

점을 강조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그

러려면 이주민이 능력만큼 인정받지 못하고 차별받는 상황이 없어야 할 

것이다. 실생활의 사례에서도 이주민의 의견을 들어보려 하지 않거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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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언어 능력의 부족으로 무시당하는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제 환경의 합이 나중에는 이주민의 의견이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수용하지 않는 한국 사회의 환경을 만들게 된다. 즉, 개인 생활에서 

상 의 의견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모여야 사회적으로 소수집단

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반 하는 환경이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최근 지방선거에서 장기 거주 외국인에게 투

표권을 부여한 것은 의미 있는 변화로 보인다. 하지만 한국 국적을 가지

지 않은 이주민의 참정권에 한 한국 국민의 우려 목소리가 높아 한국의 

수용 정도에 관한 결과와 맥을 같이 하는 사회 분위기를 읽을 수 있다. 한

국보다 앞서 사회통합을 추구한 국외 사례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이주민

에게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이나 출마권을 부여하는 사례를 보면, 이주민

의 정치참여 인정에 한 세계적인 흐름을 엿볼 수 있어(유숙란, 2010) 

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이주민에게 지방선거의 투표권을 부여한 한

국의 결정은 국제사회의 이동과 방향을 함께 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주민

을 지역민의 일부로 인식하고 의견을 존중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중요한 

선택이라 생각된다. 

이주민 개인 또는 집단이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서는 그 의견뿐 아니라 능력을 존중하고, 능력 발휘에 한 기회가 균등

하게 주어지는 사회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이주민의 능력

이 무시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다양한 이주민으

로 형성된 국가인 미국은 소수인종우 정책(Affirmative Action)을 통

해 주 정부, 학, 기업 등 소수인종 입학이나 고용에 특별히 우 하는 방

식으로 소수인종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 이는 미국 사회에서 논란이 되기

도 하지만, 이 정책은 조직의 다양성을 높이는 측면과 소수인종에게는 능

력을 발휘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측면이 있다. 실제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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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소수인종우 정책이 소수인종의 학 입학률에 매우 큰 실증적 효과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Oh, 2012). 

이주민이 한국에 거주하고 증가하는 것까지는 수용적이지만, 한국 사

회에서 지도자나 주류가 되는 것을 반기지 않는 경향이 있는 현실에서, 

미국의 소수인종우 정책과 같은 것에 해서는 역차별의 이유로 반발감

이 클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도 북한 이탈 주민의 채용 비율 지정이나 

학 입학에서 사회적배려 상자 전형과 같은 방식으로 일부 행해지고 있

다. 사회적으로 능력이나 성장 가능성이 있는 이주민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수준에서 장단점을 고려한 한국형 정책을 마련·활용하여 이주민이 

능력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는 이주

민이 한국 사회의 주변부에 위치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인정받

는 구성원의 역할을 하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6. 이주민의 정책 활용 및 제도 접근성 강화 

이주민에게는 보건 및 의료 정책, 교육 정책의 필요성이 가장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정책에 관한 관심도 높았다. 질적 

연구에서는 한국의 의료 보험 제도나 이주민 상 서비스를 사용한 경험

이 한국 사회가 자신을 어떻게 하는지로 표현되기도 하 다. 한국에서

의 정책 및 제도 활용 가능 여부 자체가 이주민 내부 집단 사이에서 차별

을 느끼게 하는 요소가 되기도 했다. 다문화가족 지원이 상 적으로 다양

하다 보니 다른 이주민 집단과의 정책 활용에서 차이가 나는 점도 발견되

었다. 

한국에 체류한 기간이 짧은 경우는 주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거나 기관 및 센터 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언어적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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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으로 인해 정착 초기에 오히려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에도 접근하지 못

하는 것으로 보 다. 특히 센터나 기관을 이용할 때 정책 활용 경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주민 관련 센터와 기관에 한 접근을 확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7. 미디어 역할의 중요성 인지와 효과적 사용

최근 미디어의 역할은 여러 방면에서 매우 크다. 한국인 중 일부는 이

주민을 가까이에서 접하기도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전혀 마주칠 기회조

차 없는 경우도 다수이다. 이런 경우 TV나 화, 신문, 인터넷 등을 통해 

간접경험을 하게 되고 그에 한 인상이 집단에 한 인식을 형성하기도 

한다. 이주민이나 외국인들이 TV나 상에 나오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

다. 이때 사실인 점도 있지만, 이주민 집단 중에서도 일부의 이야기나 모

습이 전체의 모습처럼 비추어질 수 있는 것, 편파적이거나 왜곡된 인식이 

형성될 수 있는 부분은 방송과 프로그램 및 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세

심한 검토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도 이주민의 한국에 한 인식이 주변 한국인을 통해서 많

이 형성되지만, 이렇게 직접 사람을 경험하고 이루어지는 것 이외에 미디

어의 향을 받는다는 결과가 나타날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을 확실하게 인지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미디어에서 이주민에 한 혐오 

감정이나 편견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나 부정확한 정보가 남용되는 사

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제2차 이주인권가이드라인」에서도 “인종주의적 편

견을 해소하고 다양성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1) 이주

민 보도 가이드라인 마련, 2) 방송언어 가이드라인의 실효적 이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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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터넷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한 모니터링 시행과 인식 제고”를 

강조한 바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9, p. 20). 이러한 권고가 정책에 반

되어 이주민 관련 보도 및 언어에 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고 실제 현

장에서 효과적으로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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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부록

구  분 배우자 없음

배우자 있음

계 (명)한국에서 
배우자와 같이 

살고 있음

배우자 한국에 
있지만, 따로 
살고 있음

배우자 
있지만, 

한국에 살지 
않음

전체 45.8 43.5 2.0 8.7 100.0 (1310)

성별( x 2=206.51***) 　 　 　 　 　 　

 여성 35.4 57.5 2.4 4.7 100.0 (844)

 남성 64.6 18.2 1.3 15.9 100.0 (466)

체류 기간( x 2=169.12***) 　 　 　 　 　 　

 3년 미만 63.4 25.1 1.4 10.1 100.0 (355)

 3년~5년 미만 56.9 32.5 1.5 9.1 100.0 (394)

 5년 이상 26.9 62.9 2.7 7.5 100.0 (561)

체류 기간( x 2=165.392***) 　 　 　 　 　 　

 5년 미만 59.9 29.0 1.5 9.6 100.0 (749)

 5년 이상 26.9 62.9 2.7 7.5 100.0 (561)

체류자격( x 2=569.06***) 　 　 　 　 　 　

 취업 68.3 13.2 0.9 17.7 100.0 (463)

 결혼 7.0 88.4 3.8 .8 100.0 (370)

 정주 45.6 45.6 2.1 6.8 100.0 (338)

 학업 및 기타 74.8 20.1 0.7 4.3 100.0 (139)

출신지역( x 2=18.37*) 　 　 　 　 　 　

 중국(한국계 포함) 41.8 48.0 2.1 8.0 100.0 (423)

 동·서남아시아 43.3 42.9 3.0 10.8 100.0 (434)

 중앙아시아, 몽골, 러시아 53.0 39.0 0.6 7.3 100.0 (315)

 기타 49.3 42.0 1.4 7.2 100.0 (138)

거주지( x 2=21.24**) 　 　 　 　 　 　

 대도시 48.6 42.8 2.0 6.7 100.0 (659)

 중소도시 46.2 41.0 1.7 11.1 100.0 (515)

 농촌 30.9 56.6 2.9 9.6 100.0 (136)

　 　 　 　 　 　

[부록 1] 부표

〈부표 1〉 배우자와 한국 거주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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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배우자 없음

배우자 있음

계 (명)한국에서 
배우자와 같이 

살고 있음

배우자 한국에 
있지만, 따로 
살고 있음

배우자 
있지만, 

한국에 살지 
않음

거주지

( x 2=10.79*)

 수도권 47.6 40.5 1.7 10.2 100.0 (761)

 비수도권 43.4 47.7 2.4 6.6 100.0 (549)

연령

( x 2=157.87***)
　 　 　 　 　 　

 19~29세 71.0 24.7 1.3 2.9 100.0 (373)

 30~39세 40.0 49.0 2.2 8.8 100.0 (647)

 40세 이상 26.2 55.5 2.4 15.9 100.0 (290)

학력

( x 2=257.77***)
　 　 　 　 　 　

 고졸 이하 40.3 44.8 2.5 12.4 100.0 (591)

 대졸 이상 50.3 42.4 1.5 5.7 100.0 (719)

한국어 능력

( x 2=35.29***)
　 　 　 　 　 　

 못하는 편 57.4 30.6 1.5 10.5 100.0 (324)

 보통 42.7 45.5 1.9 10.0 100.0 (422)

 잘하는 편 41.5 49.5 2.3 6.7 100.0 (564)

취업 여부

( x 2=44.41***)
　 　 　 　 　 　

 취업 50.7 37.4 2.2 9.7 100.0 (906)

 비취업 34.9 57.2 1.5 6.4 100.0 (404)

차별 경험

( x 2=1.55)
　 　 　 　 　 　

 없음 45.4 44.5 1.5 8.6 100.0 (595)

 있음 46.2 42.7 2.4 8.8 100.0 (715)

한국 국적

( x 2=103.29***)
　 　 　 　 　 　

 취득 21.5 74.6 2.9 1.0 100.0 (205)

 미취득 50.3 37.7 1.8 10.1 100.0 (1,105)

주: 1)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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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자녀 없음

자녀 있음

(명)

한국에 
거주하는 
부모나 

형제·자매 
있는 비율

(명)한국에서 
같이 살고 
있지 않음

한국에서 
같이 살고 

있음

전체 55.0 11.6 33.4 (1,310) 74.3 (1,310)

성별 　 　 　 　 　 　

 여성 46.3 8.5 45.1 (844) 72.5 (844)

 남성 70.8 17.2 12.0 (466) 77.5 (466)

체류 기간 　 　 　 　 　 　

 3년 미만 76.1 9.6 14.4 (355) 77.2 (355)

 3년~5년 미만 69.5 12.4 18.0 (394) 79.4 (394)

 5년 이상 31.6 12.3 56.1 (561) 68.8 (561)

체류 기간 　 　 　 　 　 　

 5년 미만 72.6 11.1 16.3 (749) 78.4 (749)

 5년 이상 31.6 12.3 56.1 (561) 68.8 (561)

체류자격 　 　 　 　 　 　

 취업 73.0 17.9 9.1 (463) 82.5 (463)

 결혼 25.4 7.0 67.6 (370) 77.0 (370)

 정주 53.8 10.9 35.2 (338) 55.9 (338)

 학업 및 기타 77.0 4.3 18.7 (139) 84.2 (139)

출신지역 　 　 　 　 　 　

 중국(한국계 포함) 45.6 13.9 40.4 (423) 61.5 (423)

 동·서남아시아 55.3 12.2 32.5 (434) 81.8 (434)

 중앙아시아, 몽골, 러시아 64.4 10.5 25.1 (315) 76.5 (315)

 기타 61.6 5.1 33.3 (138) 84.8 (138)

거주지 　 　 　 　 　 　

 대도시 59.8 8.8 31.4 (659) 76.3 (659)

 중소도시 53.0 12.6 34.4 (515) 70.5 (515)

 농촌 39.7 21.3 39.0 (136) 78.7 (136)

거주지 　 　 　 　 　 　

 수도권 57.3 12.0 30.7 (761) 73.2 (761)

 비수도권 51.9 11.1 37.0 (549) 75.8 (549)

연령 　 　 　 　 　 　

 19~29세 84.7 1.9 13.4 (373) 75.3 (373)

 30~39세 51.6 11.7 36.6 (647) 76.0 (647)

 40세 이상 24.5 23.8 51.7 (290) 69.0 (290)

〈부표 2〉 자녀와 부모·형제·자매의 한국 거주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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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자녀 없음

자녀 있음

(명)

한국에 
거주하는 
부모나 

형제·자매 
있는 비율

(명)한국에서 
같이 살고 
있지 않음

한국에서 
같이 살고 

있음

학력 　 　 　 　 　 　

 고졸 이하 46.9 18.1 35.0 (591) 72.1 (591)

 대졸 이상 61.8 6.3 32.0 (719) 76.1 (719)

한국어 능력 　 　 　 　 　 　

 못하는 편 63.9 12.7 23.5 (324) 78.1 (324)

 보통 56.4 11.1 32.5 (422) 76.3 (422)

 잘하는 편 48.9 11.3 39.7 (564) 70.6 (564)

취업 여부 　 　 　 　 　 　

 취업 57.3 12.9 29.8 (906) 75.4 (906)

 비취업 50.0 8.7 41.3 (404) 71.8 (404)

차별 경험 　 　 　 　 　 　

 없음 54.8 11.3 33.9 (595) 75.3 (595)

 있음 55.2 11.9 32.9 (715) 73.4 (715)

한국 국적 　 　 　 　 　 　

 취득 22.0 11.2 66.8 (205) 66.8 (205)

 미취득 61.2 11.7 27.1 (1,105) 75.7 (1,105)

주: 1)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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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한국 사회 수용성에 대한 이주민 인식조사」 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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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한국 사회 수용성에 대한 이주민 인식조사」 조사표 
언어별 샘플

3-1. 영어(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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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중국어(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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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베트남어(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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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필리핀어(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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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캄보디아어(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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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네팔어(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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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인도네시아어(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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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러시아어(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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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몽골어(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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